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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구조와 변동

윤현상

이 논문은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구조와 변동을 ① 대한제국기 이래 형

성된 초등교육재정 구조의 연속과 영향, ② 일본 본국 법제 변화의 영향, 

③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조선총독부 삼자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일제하 초등교육의 물적 구조를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총독부 통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일제하 교육재정제도는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

니었다. 대한제국이 이미 만들고 운영하던 교육재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만드는 제도도 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제도는 대한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 본국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변경 과정에서 조선인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 제도의 

통일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교육재정 사이의 

법적 통일성은 강화되지만, 전통의 영향 속에서 실제 운영은 도리어 분화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통치는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식민자인 재조일본인도 염두에 두고 통치정책을 수립 · 집

행해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 본국 법제는 식민지의 ‘모범’으로서

조선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우선, 재조일본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원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했다. 대한제국기

조선은 일본인에게 치안이 불안정한 곳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일본인 교

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일본 본국보다 많은 급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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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조선의 식민지화 이후로도 계속되어, 소위 ‘고급교원’ 문제로 불리는

교육재정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 제도가 변화하면서 일본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늘어나자,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의 일본인이 받는 지원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취

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재조일본인들은 이러한 지

원을 조선인에 대한 우위의 상징으로 삼고자 했다. 조선총독부가 재조일본

인에게만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하에서 수업료를 못 내 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지자, 조선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이때

조선인들은 초등교육에서 조선인이 차별 받는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하,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 문제 해결, 조선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구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조선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수업료 인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은 재조

일본인에게만 사용되었다. 이는 재조일본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 교육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차별론’은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의 실시는 조선인 초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왔다. 초등교육의 팽창을 위해 교육재정 세수 증대와 세출 관리가 중

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고임금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승급이 지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육재정 증가를 위해 조선인들의

부과금 징수액을 늘려 나가면서, 동시에 일본 본국만큼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얼마 가지 못했다. 황민화정책을 위해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원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1940년대 교원의

급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였다. 보조금 약속은 충분히 지켜지지 않

았으며, 결국 증가하는 교육재정 부담은 대부분 조선인의 직접 부담인 부

과금으로 충당되어야 했다. 1940년대 동화정책의 본격화는 이런 상황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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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질했다. 결국 교육재정은 과도한 팽창을 거듭하면서 파열음을 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은 대한제국 시기의

제도를 이어받으며 형성되었다. 이는 초기 교육재정 구조의 조건이었으며

이후로도 오랫동안 유지되며 교육재정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 일제하 초등

교육재정 운영은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나아가 일본 본국의 변화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재정을 둘러싼 분쟁이 초래

되었으며,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셋째, 통치정책 상 조선총

독부는 일본인 교원의 초빙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일본인 교원을 조선으로

초빙하기 위한 고임금정책으로 조선의 초등교육재정은 심한 압박을 받았다. 

주요어 : 학교조합, 학교비, 교육정책, 대한제국, 공립보통학교, 교원, 훈도, 

교육열, 한말, 동화정책, 황민화정책.

학 번 : 2015-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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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시각

1980년대 이래 식민지기 연구가 본격화된 이후,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되어 왔다. 그중에

서도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 과정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했는가 하는

것은 1980년대 이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식민지 유산’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규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1) 이런 점에서 일제 통치

정책의 실상과 이로 인한 변화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정책사는 지배와 저항이라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지배의 근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의 다양한 측면들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식

민지 근대성에 입각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온 바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등장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의 여러 측면을 주목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고, 나아가 조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식민지기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초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랫

동안 지배와 저항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2) 이는 교육정책이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권력이 주도하는 것이므로, 피지배자인 조선인들의

요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00년

대에 들어 식민지 교육정책과 조선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

1) 권태억, 「近代化 · 同化 · 植民地遺産」, 『한국사연구』 108, 2000.
2)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敎育政策史』, 一志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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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다.3) 식민지 초등교육을 ‘동상이몽의 장’으로 본 이러한 연구는

이후 교육사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교

육의 주체를 조선총독부와 조선인의 이항 구도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이항 구도에서는 일제하 교육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식민 지배가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식민 지

배와 조선인의 태도를 규범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정책이 변화

하는 動因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일제에 의해 수

행된 교육정책의 식민지적인 특성을 단순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선인들의

태도 역시 평면적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일제하 초등교육정책 연구가 대부분 ‘조선인’에게 미친

영향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4)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재조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조선인은 물론

재조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 본국이라는 ‘모범’을 두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초등교육이 민족에 따라 각기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조선인들은

재조일본인에 대한 초등교육정책과 조선인에 대한 초등교육정책을 비교하고, 

나아가 일본 본국에서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조선총독부 정책에 대한 입론을

세우곤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초등교육정책의 온전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일본 본국의 정책을

함께 살펴봐야만 한다. 조선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해서는 초등교육정책의 전

모를 살펴볼 수 없는 것이다.

일제하 초등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등교육재정’의

운영과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취학율,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등 학교 내부의 문제에 천착해 온

경향이 있다. 재정은 이러한 학교 내부의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3) 대표적인 연구로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을 들 수 있다.
4) 2010년대 들어 재조일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일본인 초등교육에 대한 기

본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생』, 서해문집, 
201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재조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총독
부의 초등교육정책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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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이다. 재정이 교육의 물적 요건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실제 초등교육에 얼마만큼의 의

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무교육’, ‘내선일체’, ‘일시

동인’과 같은 담론과 이상이 넘쳐나는 일제하 교육정책 속에서, 그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또한 교육재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조선총독부, 학교에 다니며 수업료를 내는 학생, 교육재정에서 급

료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지역의 학교 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

하는 지역사회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교육재정에 관여하였다. ‘재정’은 현실

적이고 물질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대한 각 주체의 반응이나

요구는 현실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항’이나 ‘민족’의 측면

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근대적 교육에 동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눌 수도 없다. 즉 초등교육재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반응과 요구를 살펴보는 것은 ‘지배와 저항’, 혹은 ‘근대성’

의 여부를 넘어, 일제하 식민정책이 운영되어 가는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서 논

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일본 본국의 초등교육재정 운영 상황을 중요하게

살펴본다.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교육재정 정책은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으며 변화해 나갔지만, 근본적으로 근대 교육을 통해 국민을 만들어 내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관적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에서의 초등교육재정 운영 방식이

일본 본국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조선총독부 초등교육정책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조선 내에 거주하던 재조일본인 교육의 동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재조일본인은 침략의 첨병으로 한국의 식민지화에 일조하면서도, 조선에 영

구히 정주할 작정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5)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곧 식

민지로 연장된 일본 그 자체였다. 따라서 식민지는 본질적으로 異法地帶였

지만,6) 재조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은 일본 본국에서와 같이 ‘일본 국민’을

5) 이형식,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2013.
6) 아사노 토요미는 일본 제국의 법제가 法域이라고 하는 領域的 공간에 민족적, 인적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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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그런 점에서 완전히 異法域으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때문에 재조일본인 초등교육은 법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하에 조선인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관념적으로는 조선인과

구분되어 일본 본국과 함께 다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정책 입안 ·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초등교육재정의 운영에도 반영되어, 

식민지적인 특징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재조일

본인 교육재정7)의 운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셋째, 개항 이후부터 ‘한국병합’에 이르는 시기의 초등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계기로 기존의 전통이 완

전히 일본식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시정개선’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문명화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곤 했다.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총독부는

구관조사사업 등을 통해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파악하고, 이를 ‘조선의 특

수성’이라고 지칭하면서 조선에 별도의 법제를 적용하였다.9) 특히 재정은

한순간에 수입 및 지출을 바꾸기가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

초기 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대한제국 및 통감

부에서 운영되던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10) 특히 재

소속시키는 한편,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사람’이 가지는 일체의 법적 권리를 法域과
人域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이는 곧 內地에 소속된 일본인이 中核이 되어 제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유지하고, 그 영향력을 주변으로 확대하는 정치적 기능을 하였음을 밝
혔다. 浅野豊美, 『帝國日本の植民地法制』, 名古屋大學出版會, 2008. 이러한 측면에서 制
令과 총독정치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정치과정에 주목하여 법역을 통합하려는 목표가 식
민지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밝힌 연구도 등장하였다. 전영욱, 「일
제시기 制令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7) 이하에서는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을 가급적 ‘일본인 교육재정’으로 축약해 부른다. 다만
문맥상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을 사용한다. 흔히
‘內地’라고 불렸던 일본의 교육재정을 뜻할 때에는 가급적 ‘일본 본국’이라는 표현으로 지
칭할 것이다.

8) 권태억,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60쪽.
9) 구관조사사업은 ‘내지연장주의’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자치’적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 식민

지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구관조사사업은 통감부 시기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를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총독부 설치 이래 식민통치에 필
요한 참고자료 제공, 사법재판의 준칙으로 삼을 관습 제시, 조선인에게 적합한 법령 제
정을 위한 기초 마련 등의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후 192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 관습 전
반에 대한 조사로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허영란, 「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 시장조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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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본인들이 병합 이전부터 조선에서 교육 사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교육재정은 일본의 전통과 조선의 전통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

이었다. 따라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구조와 성격을 확인하려면, 대한제

국기 이래 초등교육재정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① 시기적으로는 1895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1940년대

전시체제기까지, ② 공간적으로는 조선을 중심으로 일본 본국을 비교 대상

으로 삼아, ③ 행위자로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을 비교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재정정책이 조선인 및 재조일본인 사회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초등교육재정을 시계열, 공간, 행위자의 측면

에서 각각의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조선총독부 통치의 전체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곧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재정정책을 조

선인은 물론, 재조일본인, 나아가 일본 본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한국사의 시각에서 일본 제국의 교육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제 통치정책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대 한국 초등교육재정의 성격을 대한제국기부터 시작하여 일제

통치를 거치며 형성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연구동향

이상의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에서는 갑오개혁 이래 전시체제기에 이르기

까지 초등교육재정의 구조와 변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육재정은 조선총독부

지방재정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2) 그간

10) 大藏省 編纂, 『明治大正財政史』 第18卷(外地財政), 財政經濟學會, 1939, 23쪽.
11)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제국사’ 연구의 흐름은 일본 본국의 통치체제와

식민지의 통치체제가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중심의 근대가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국의 입장에서 ‘제국사’ 연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이 이식하고자 하는 근대를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변주시키는지 살펴보는 데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제국사 연구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홍종욱, 「일본 학계의 ‘제국사’ 연구」, 『역사와현실』 
92, 2014; 문명기, 「제국주의 연구와 제국사 연구를 잇는다는 것」, 『동방학지』 188, 
2019를 참조할 수 있다.

12) 1920년 조선총독부 지방재정에서 교육 및 사회사업비의 비중은 세출의 26.9%를 차지하여
전체 세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1935년까지도 교육 및 사회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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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운영되는 방식

자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전모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재정사 연구의 측면에서는 초등교육재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재정은 지방재정에 속하는데, 그동안

일제하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13) 더욱이 초

등교육재정은 지방재정 중에서도 민족에 따라 학교조합과 학교비로 나뉘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육재정의 재원 조달 방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운영 단체가 바뀌기도 하는 등 제도도 복잡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14) 지

방재정을 훑어보는 정도로는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교육사 연구의 측면에서는 민족을 경계로 분절하여 연구를 해 왔던

경향이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어렵게 해 왔다. 특히 일제하

초등교육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가 소학교와 보통학교로 달랐기

때문에, 조선인 교육을 따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나마 일본인

교육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재조일본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15)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도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이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할지라도, 일

전체 세출의 30%를 전후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平井廣一, 『日本植民地財政史硏究』, 
ミネルヴァ書房, 1997, 145쪽.

13) 일제하 재정연구에 대한 논저로는 平井廣一, 『日本植民地財政史硏究』, ミネルヴァ書房, 
1997; 김옥근, 『日帝下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재정사의 측면에서 전체 재정의 구성 요소 및 법제도의 변화를 서술하였지만, 지방재정 중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거나 비중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14) 이에 관해서는 윤현상, 「일제시기 공립보통학교 재정 운영」, 『한국사론』 61, 2015를 참
조할 것.

15) 재조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최혜주 엮음, 나가시마 히로키 외 지음, 『일제의 식민지
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2018;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생』, 서해
문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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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 초등교육재정은 조선총독부 지방재정 시스템에 의해 편성 · 조직되었다. 

따라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초등교육재정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일제하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은 그 스스로 완전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의 교육

재정 마련 방식을 계승 · 참조하는 가운데, 당대의 재조일본인 교육재정, 나

아가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을 염두에 두며 변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

선인들은 재조일본인 및 일본 본국의 교육 상황과 조선인 교육을 계속해서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차별’을 주장하며 조선인 교육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인 초등교육재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일본 본국과 재조일본인 교육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지원과 나은 대우를

요청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초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초등교육재정 상황을 일본

본국과 비교하는 가운데, 조선인 및 재조일본인 사회의 동향을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함께 살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대한제국기에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대한제국기 교육재정 연구

근대 교육재정의 기초가 세워진 대한제국기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부터

살펴보자. 대한제국기 초등교육재정은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각기 별도로 연구되어 왔다. 우선 대한제국기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공립소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교육 재원의 부족과 이로 인한 분쟁에 천착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소학교를 중심으로 사립소학교의 재원 마련과 상실에 방점을 둔 연구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대한제국에서 시행한 근대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려고 했다. 

대한제국의 공립소학교 재정에 대해 언급한 초기 연구로 노인화의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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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된다. 노인화는 일찌감치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6년까지의 관립학교

형성의 사상적 기반과 관립학교의 형성, 교육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관립소

학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 바 있다.16) 노인화는 소학교의 교육재정에 대

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신문자료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대한제국기 교

육재정이 매우 부족하였고, 그 때문에 근대 교육 진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대한제국기 근대 초등교육재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정숭교였다.17) 정숭교는 공립소학교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정

리하고 학교 설립을 위한 民과 官의 관계에 처음으로 주목하였다. 이 연구

에서 정숭교는 대한제국기 공립소학교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에 의하여 운

영되어야 했지만, 대한제국의 지방재정 개혁이 지방재정을 중앙재정에 통합

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공립소학교는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지방경비에 의존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경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관들은

서원과 향교의 재산을 공립소학교 재정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립소학교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내장원이 황실재정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서원 전답을

두고 학교와 충돌을 빚은 것을 언급하였다. 

김종준은 공립소학교 재원을 둘러싼 민과 관의 분쟁을 본격적으로 탐구

하였다. 내장원과 학교가 향교 전답의 수익 이용권을 두고 충돌한 것을 ‘학

교비 분쟁’이라고 명명하고 그 양상을 밝힌 것이다.18) 입학금, 수업료 등을

걷기 어려웠던 초기의 공립소학교는 필연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립소학교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는 절반가량에 불과

했다. 그나마도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 · 사립학교는 정부지

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공유

재산으로 활용되었던 향교나 서원의 재산을 학교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그

러나 1899년 중반 이후 내장원이 역둔토, 서원답 등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여기에 도조, 마름권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민들이 결합하면서

‘내장원, 학부, 지방관, 학교 설립 세력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양상을

16) 노인화, 「대한제국시기 관립학교 교육의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7) 정숭교,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한국문화』 22, 1998.
18)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한국문화』 4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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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1904년 대한제국 정부는 관 · 공립학교 운영보다 사

립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그 결과 공립소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소학교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을 명분으로 향교 및 서원전답, 

내장원 관할의 역둔토를 차지하고자 나섰으며, 이는 학교비 분쟁의 새로운

양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비 분쟁에 관한 지역별 사례 연구도 축적되

어서, 임인재는 평안도 지역에서 벌어진 학교비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혔으며,19) 김종준은 1900년대 충북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대한제국기

지방관 주도에 의한 활발한 학교 설립이 경우에 따라 근대 교육을 확장하는

선정으로 비춰지기도, 혹은 학교를 빙자하여 세금을 침탈하는 학정으로 비

춰지기도 하는 모습을 밝힌 바 있다.20)

한편 대한제국기 사립학교 재정에 대한 연구는 근대 교육의 가능성을 사

립학교에서 찾는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의 공공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사립학교가 재정 부족으로 폐교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정진숙은 190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성격을

설립 주체와 재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21) 사립학교의 학교

부지나 건물은 지역을 막론하고 폐지된 관청의 건물, 부지, 항교, 서원, 사숙

등 공공재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 비용 또한 개인의 원조, 정부지원금, 

향교 전답 등 공공재산으로 충당되었다. 결국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았고, 이것이 많은 사립학교들이 폐교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통설과는 다르게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식 인가와 유지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파악하였다.

강명숙은 대한제국기부터 일제 초기에 걸쳐 이루어진 제도 변화 속에서, 

1910년대의 교육 현상과 조선인 교육 문화의 독특성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사립보통학교와 사립고등보통학교의 사례를 구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 취학 행위와 학교 설립 행위를 통해 학교의 설립

과정이 지역사회의 재편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22)

19) 임인재, 「평안도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학교비 분쟁(1896~1905)」, 『기전문화연구』 39-1, 2018.
20) 김종준, 「1900년대 충북 지역의 학교 설립 양상과 학교비 징수 문제」, 『역사교육』 149, 2019.
21)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 설립주체와 재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2)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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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한국의 교육재정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는 동안 같은 시기 재

조일본인 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다. 1910년 이전

재조일본인 교육은 대부분 각 지역의 일본인 거류민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거류민단 관련 연구에서 교육재정을 다룬 연구가 일부 존

재한다. 김대래는 1907년부터 1914년까지 부산 일본거류민단의 재정을 연

구하는 과정에서, 교육비가 부산거류민단 전체 지출 예산의 약 1/3에 달하였

음을 밝혔다.23) 조미은은 일제하 일본인 초등교육재정을 담당했던 학교조

합을 분석하면서, 그 전신으로서 일본인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분석했다.24) 

다만 그 연구의 핵심은 일제하 학교조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시기에 대

해서는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학교조합의 재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추세

정도만 제시했다. 이동훈은 ‘한국병합’ 이전 거류민 단체와 일제하 학교조합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거류민단의 교육 사업을 살펴보았지만, 재정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2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대한제국기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 위

주의 공 ·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기적으로는 1905년 말 통

감부 설치를 기점으로 그 성격을 나누어 분석했다. 같은 시기 일본인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한국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에 대한 연구가 각기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06년 이후 통감부가 사실상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접수하고, 1910년 이후 일제에 의해 조선이 완전히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

총독부는 대한제국의 교육재정 시스템과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 시스템, 또는

재조일본인의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제국’의 범위에서 통일할 수 있을지 고

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제국기의 교육재정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으로서 조선총독부의 교육재정 정책이 어떠한 기반에서

23) 김대래,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부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지
방정부연구』 제10권 제2호, 2006.

24) 조미은, 「개항~일제강점 초기 경성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기관과 경성학교조합 설립」, 
『향토서울』 79, 2011;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
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5) 이동훈, 「‘한국병합’ 전후 재조일본인 교육 사업의 전개 - 거류민 단체에서 학교조합으로」, 
『한림일본학』 32, 2018.



- 11 -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과 더불어, 그러한 변화가 조선인들로부터 어

떠한 반응과 대응을 이끌어 냈는지 생각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한제국기부터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일제하 교육재정 연구

일제하 교육사 연구의 흐름 속에서도 초등교육의 운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은 일본

인과 조선인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이는 민족별로 초등교육재정 법제와

운영 단체가 구분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의 경우 1914년부터 개정된

「학교조합령」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조합에 의해 초등교육재정이 충당되었다. 

반면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은 1910년대에는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였고, 1920년부터는 「조선학교비령」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인

조선학교비에서 학교 운영 비용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는 교육재정의 기초적인 재원 확보 방식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가

운데,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선인

교육재정의 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조미은의 연구가 눈에 띈다. 조미은은

일본인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단체였던 학교조합의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학교조합의 재정 상황을 학교비와 비교하여 살펴본 바 있다.26) 

다만 학교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통시적으로 양적인 비교만 하고 있

을 뿐, 구체적인 분석이 없어 학교조합의 재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고 하

기는 어렵다. 학교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송지영은 1910년부터

1930년까지 부산부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을 비교 · 분석하였는데,27) 지

역사례를 통해 교육재정의 양상을 자세하게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후 부산부를 배경으로 재조일본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26) 조미은, 앞의 글, 2010.
27)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5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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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기도 하였다.2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의 사례를 자세히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재정 격차를 보여주는 데

그쳤을 뿐, 그러한 재정 격차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찍이 김옥근은

조선총독부 재정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교비를 언급한 바 있다.29) 

다만 여기서 학교비는 총독부 재정의 일부로 개요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쳐

교육재정의 연원과 변화에 대한 역사적 추적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을 담당했던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 대한 연

구도 많지 않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자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며,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구성했던 요소인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산수입

등에 대한 연구 등에서 약간씩 다뤄졌을 뿐이다.30)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그나마 약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노보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지하여서 조선인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단체인

학교비는 교육의 수혜자인 조선인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비공익주의’를 원

칙으로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인이 직접 부담하는 학교비 부과금이 빈

약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비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

다고 설명하였다.31) 또한 박기주는 조선인 초등교육 확대 과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교비를 살펴보았는데, 1920년대 전반에는 총독부의

정책 요인이, 1933년부터는 지역사회 요인과 수요자 요인이 조선인 교육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파악하였다.32) 이러한 연구는 조선인 교육

재정 담당 ‘단체’인 ‘학교비’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재정 변

28) 강재순, 「1910년대 부산학교조합의 구성과 성격」,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
인들』, 선인, 2008;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29) 김옥근, 『日帝下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30) 임시은사금 이자에 대한 연구로는 배민재, 「1910년대 조선총독부 임시은사금 사업의 운영

방향과 그 실제」, 『한국사론』 55, 2009; 향교재산수입에 대한 연구로는 일제하 향교재
산의 변화 추이를 다룬 김정인, 「일제 강점기 경성부의 교육행정과 교육실태」, 『서울학
연구』 10, 1998;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추이 – 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을 들 수 있다.

31) 박노보,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학교비’에 대한 고찰 - 행재정 분석」, 『일본학연보』 5, 1993.
32) 박기주, 「식민지기 조선인 초등교육 확대의 통계적 분석」, 『경제사학』 5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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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져온 총독부의 정책 변화, 조선인들의 교육 열망 등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나아가 교육재정 운영의 복잡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선인 교육재정을 조선인의 교육 열망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로는 최

병택의 연구가 주목된다. 최병택은 1920년대 이후 전국적인 학교비 재정

분석을 통하여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시

도하였다.33) 학교비는 戶稅 및 地稅, 賦課金34)과 戶別割,35) 기부금 등으로

학교 운영비를 조달하였으며, 총독부에서 3면 1교, 1면 1교, 의무교육제 실시

등의 방침을 발표할 때마다 호별할과 기부금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최병택은 특히 ‘기부금’에 주목하였는데, 기부

금이 이름과는 달리 관제 기성회 조직에 의하여 징수되는 준조세적인 성격

이 강했음을 밝혔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기부금이 지역민의

자발성보다는 총독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하향식으로 할당되었음을 확인

하였다.36) 한편 최병택은 경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도 행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학교비의 자문 기구였던 학교평의회가 그

33)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역사와현실』 90, 2013.
34) 이후의 내용에서는 賦課金과 附加金이 자주 등장한다. 賦課金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세금이나 비용 따위를 매겨서 부담하도록 한 금액’을 의미하며, 附加金은 ‘원래의
금액에 덧붙이는 돈’으로 이 글에서는 특정한 本稅에 덧붙여 부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즉 學校費 賦課金은 학교비에서 조선인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하는 돈을 의미하고, 學校費 
地稅 附加金은 본래 존재하는 ‘지세’에 학교비 부과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돈을 의미한다. 사료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과금과 부가금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과금과 부가금을 위의 의미로 엄밀히
나누어 사용하고자 한다.

35) 戶別割은 독립된 생계를 영유하는 戶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부과 방식이다. 資力에 따라
등급을 나눈 후, 등급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일제하 戶稅 계열의 세금은
이러한 방식으로 징수되었으며, 이렇게 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稅目 및 지역에 따라
호별할, 호수할, 호세, 특별호별할, 호별세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地方稅, 府稅, 面賦課金은
물론 學校費, 學校組合 등에서 호별할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 즉, 일제하에서 호별
할은 호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담 방식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세
금의 구체적인 세목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할 것이다. ‘호별할’은 특별한 지칭이 없는 한 조선인
학교비 특별부과금이라는 稅目, 또는 일본인 학교조합 조합비로서의 稅目을 지칭한다. 
한편 ‘호별할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독립된 생계를 영유하는 戶에 과세하는 방식을 지칭
한다. 구체적인 호별할 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의 제二장 제1절을 참조할 것.

36) 최병택, 「1920~1930년대 제주도 지역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나타난 특징」, 
『탐라문화』 5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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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조선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고 파악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된 상황하에서 조선인의 교육열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목소리들을 내었다고 보면서, 그러한 목소리들이 총독부의 통제하에

좌절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37) 이러한 최병택의 연구는 그간 정확히 알려

지지 않았던 조선인 교육재정의 재원 확보 방식을 밝혔으며, 기부금을 중

심으로 조선인 사회가 동원되는 양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일본인 교육재정과의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인 교육재

정의 특징을 분명히 포착하지 못하였고, 조선인의 기부금에 방점을 둔 결과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부과금의 운영과 그 특징을 분명히 짚어내

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연구는 민족에 따라 어떻게

초등교육 재원을 확보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등교

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초등교육재정의 운영이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

정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생각하면, 민족별로 나누어 초등교육재정을 파악한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초등교육재정 운영의 전모를 살펴볼 수 없다. 일

제하 초등교육재정의 운영을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

은 이 때문이다.

3. 활용 자료와 논문의 구성

1) 활용 자료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대한제국기

초등교육재정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한제국과 일본에서 발행한 『官報』, 

통감부에서 발행한 『公報』를 참조하였다. 이러한 관보류를 통해 대한제국기

교육재정 법제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제 변화에 따르는 조선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의 언론자료를 활용

37) 최병택, 「1920년대 부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학교비 논란」, 『한국문화』 7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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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통감부에서 작성한 『統監府文書』에는 통감부에서 조선의 일본인

교육, 혹은 조선에 고용된 일본인 교사들의 대우 및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아가 조선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논의

하는 기록도 남아 있어 통감부의 교육정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자료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많이 쓰인 자료들이지만,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것이다. 

그 밖에도 규장각 소장 문서들을 활용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대

한제국기 각 지방관청에서 작성한 공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는 공 ·

사립학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들도 일부 남아 있다. 특히 『觀察道來去案』

(奎18131)에는 1910년 무렵 동래부에 속한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은 물론

공립학교 경비 및 보조금의 상황 등도 나와 있어, 대한제국기 학교의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기 일본인 초등교육재정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

거류민단의 역사를 정리한 도서들이 참고가 된다. 『京城府史』, 『京城發達

史』, 『群山府史』 등 일제하 재조일본인들이 편찬한 지역사 자료에는 일본인

교육 실태에 관한 서술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1910년 ‘한

국병합’을 전후한 시기 일본인 초등교육재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조선

인의 상황과 대비하여 볼 수 있다.

1910년 이후 초등교육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朝鮮地方財政要覽』, 『朝鮮諸學校一覽』 등을 활용했다. 이들 자료는 조선총

독부에서 가공하여 작성한 통계자료로 초등교육재정의 변화의 큰 흐름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이미 1차 가공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교육재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국

가기록원이 소장한 재정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보완하려 한다. 국가기록

원에는 『향교재산 관계 서류』,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제1부특별경제

각부 관계서』, 『제2부특별경제 각부 관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초등교육재정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들 자료는 당시 초등교육재정을 담당하던 각

지역 단체에서 총독부에 보낸 자료들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당시 초등교육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간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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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이 있어, 연대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 있는 자료들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자료관에는 일본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문서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국에 결재를 받기 위하여 올린 자료들도 포

함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간혹 간단하게나마 정책 변화의 사유를 적고 있는

것도 있어 초등교육재정 정책 변화의 動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움이 된다. 일본 學習院大學이 소장한 『友邦文庫』 자료도 활용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조선총독부에서 도지사를 장기간 역임하고, 이후 동양척식주식

회사 이사를 지낸 와타나베 문서(渡辺忍文書)에는 초등교육재정 관련 자료

들이 남아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재정 관

련한 여러 기밀문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식민지기 초등교육재정의 양

상을 살펴보는 데 참조할 수 있다.

그 밖에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재정정책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朝鮮總督府官報』, 『京畿道報』, 『朝鮮彙報』, 『朝鮮』 등 조선총독부에서 발행

하는 관보와 관찬 잡지류는 물론,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성격을 가진 『每日

申報』를 활용했다. 이들 자료에는 시기별로 총독부의 정책 방향 및 의도를

표명하는 각종 기사들이 실려 있어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每日申報』에는 공립학교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반응은 신문 및 잡지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朝鮮日報』, 『東亞日報』, 『開闢』 등의 신문 · 잡지류에서

조선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 또한 『朝鮮新聞』, 『京城日報』, 『釜

山日報』 등 조선 내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

력하였다. 언론 자료들은 초등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등교육재정의 변화가 실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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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구성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이하에서는 교육재정의 세입, 세출의 여러 요

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재정은 어디에서 수입을 얻는가, 그

리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로 구성된다. 각각의 요소들은 시

기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또한 어떤 시기에는

별문제 없이 운영되다가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세입, 세출 요소에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교육재정 세입, 세출의 핵심

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변동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또 사람들의 요구가 교육재정을 어떻게 변동시켰는지 파악하여

볼 것이다.

세입과 세출은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지만, 그중에서도 금액과 비중이

높은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세입, 세출 중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교육재정 세입은 크게 보

조금, 부과금, 수업료, 기부금 및 기채로 구성되었다. 이중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적 부담 의지가 드러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일제하 전 시기를 통틀어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

평균 29.2%, 조선인 교육재정의 경우 36.2%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반면 부과금은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위한 목적세의 성격을 지닌 세입이었다. 이는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평균 36.1%, 조선인 교육재정에서는 27.1%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수업료

(일본인 교육재정 평균 11%, 조선인 교육재정 평균 14.7%), 기부금(일본인

교육재정 평균 22%, 조선인 교육재정 평균 8.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요소들을 염두에 두되, 그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보조금과 부과금을 핵심 요소로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한편 교육재정 세출에는 학교 경비, 건축비, 기채비, 사무비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학교 경비로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평균 74%, 조선인 교육재정에서는 67.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학교 경비

대부분은 교원 급료(월급)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학교 건축 및 증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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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축비(조선인 교육재정 평균 18.2%), 起債 상환을 위한 기채비(일본인

교육재정 평균 6.6%, 조선인 교육재정 평균 1.5%)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재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학교 경비, 그중에서도 교원의 급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一장에서는 대한제국기부터 191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조선인

초등교육재정과 일본인 초등교육재정이 형성되어 온 경로를 추적한다. 이

시기 조선에서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은 완전히 다른 체계하에서 운영

되었다. 대한제국기 조선인 교육은 대한제국의 법제하에서 대한제국의 전통에

따라 교육재정이 형성 · 운영되었다. 반면 대한제국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

들은 대한제국의 법제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였다. 따

라서 대한제국기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그 기원은 물론 운영

방식까지 모두 달랐다. 그러나 1905년 통감부 설치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교육재정 운영에 개입하면서, 조선인

교육을 운영 · 통제하기에 용이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동시에 조선 통치를

뒷받침할 재조일본인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법제를 정비했다.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초등교육재정을 정비하고자 했을 때, 

조선에서의 초등교육재정은 이미 대한제국기의 제도와 경험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완전한 백지상태가 아니라, 대한제국기 형성된

초등교육재정 제도와 운영을 바탕으로 1910년대 교육재정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교육을 위한 방책으로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구

조가 형성되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초등교육재정 제도가 편성

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제二장에서는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 구조가 부과금을 중심으로 재편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법제 변경에 조선인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

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1920년 「조선학교비령」의 시행은 기존의 조선인 교

육재정 법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다.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이 기

존의 대한제국의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조선총독부가 일본식으로 법제화한

것이었다면, 「조선학교비령」은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 마련 방식을 차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재정 구조는 일본인 · 조선인 공히 부과금을 중심으로



- 19 -

통일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경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교육 통제

욕구, 과거의 교육재정 마련 방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던 관성, 일본인

교육재정과의 비교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뒤섞이면서 조선 내의 교육구

조가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多岐化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아가

교육목적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 부과금의 징수가 일제가 정한

「조선학교비령」의 구조 속에서 조선인의 학교 설립열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살펴본다.

제三장에서는 1930년대 초반 등장한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조선인의 차별론 주장에 조선총독

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 속에서 조선인

아동의 중퇴율이 높아지자 조선인들은 수업료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

였다. 그리고 수업료를 대신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증액 또는

교원 급료의 경감을 주장하였다. 이때 조선인들은 조선인 교육재정을 일본인

교육재정과 줄곧 비교하면서 ‘차별’을 주장했다. 그리고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인 교육재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차별론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그 실제를 살펴보고, 1934년 이후 조선

총독부가 보조금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론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인들은 교육재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차별론이 반복될 수밖에 없

었던 식민지 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해 볼 것이다.

제四장에서는 황민화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이 팽창하여 파

열에 이르는 모습을 살펴본다.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은 초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진행되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교육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황민화를 위해

일본 정신을 가르칠 고임금의 일본인 교원을 수급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급속한 학교 확충을 위해 교원의 고임금이 교육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도

안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다. 교육재정이 팽창하는 가운데 조선인들의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부담 증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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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가 1940년대 동화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조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는

어떤 방식이든지 응답해야만 했다. 전시체제하 초등교육재정의 팽창은 이처럼

조선총독부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 조

선의 식민지적 상황이 일제하 교육재정을 최종적으로 파열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38)

38) 이 글에는 기존에 발표한 다음의 논문들이 수정 ‧ 수록되었다. 윤현상, 「일제시기 공립보
통학교 재정 운영」, 『한국사론』 61, 2015; 윤현상, 「1920년대 총독부 교육재정 정책의
변화와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의 확산」, 『역사문제연구』 35, 2016; 윤현상, 「일제 하 교육
재정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국민교육’」, 『역사와담론』 8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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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대한제국~일제 초기 초등교육재정의 이원적 구조 형성

그동안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병합’을 시작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1) 이는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를 별도의 연구

시기로 생각하는 시대 구분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두 시기가

서로 분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식

민통치는 일본 제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법과 제도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굳이 1910년 강제 병합 이전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식민지기 연구들도, 대체로 그 관심 시기가 통감부기 이전으로 향하지는

않았다.2) 

그러나 일제가 조선이라는 큰 국가를 병합하였을 때, 이미 운영되고 있던

국가의 체계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경우에 따

라서는 기존 대한제국의 전통과 일본 제국의 방식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통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관습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3) 나아가

‘조선의 관습’을 들며 일본 본국과 다른 법제를 조선 내에서 운용하고자 하

기도 했다.4) 이는 초등교육재정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재정은 대한제국기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형성될 수는 없었다. 대한제국의 재정 운영 방식은 계승되거나, 

적어도 일본식으로 ‘수정’되어야만 했다. 대한제국의 교육이 완전한 백지상

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갈 조선인 교육 또한 완전히

1)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최병택, 「일제하 학
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역사와현실』 90, 2013;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한국문화』 46, 2009; 임인재, 「평안도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학교비 분쟁
(1896~1905)」, 『기전문화연구』 39-1, 2018;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 설립주체와 재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대래,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
(1907~1914): 부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2호, 2006.

3) 허영란, 「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 시장조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6, 2007.
4) 이와 관련해 이승일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시기 「조선민사령」에서 조선총

독부의 관습 성문화 계획과 좌절, 일본 민법의 依用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 
이승일,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 『동방학지』 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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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어 받거나, 적어도 고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에서의 교육재정 운영은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 운영과 같을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하 교육재정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한

제국기 근대적 교육재정의 형성과 운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한제국기에

형성된 교육재정의 운영구조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제국기 근대적 초등교육재정 구조가 형성

되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갑오개혁 이래 대한제국이 근대적

초등교육재정 운영 구조를 만들고 운영한 방식, 그리고 재조일본인들이 조

선에서 초등교육을 운영한 방식을 각각 살펴본다. 그리고 이렇게 각기 다른

초등교육재정 운영 방식이 통감부기를 거치며 점차 일본식으로 수정되고,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어가는 과

정을 파악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기 내내 초등교육재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여러 요소들이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것

이다.

1. 대한제국기 근대적 교육재정 구조의 형성

1) 대한제국의 교육재정 법제화와 운영

조선 정부는 일찍부터 근대 학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80년대

초반부터 세계열강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가운데, 열강의 교육 방식과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알려졌다.5) 188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漢城旬報』에는

이런 관점에서 열강들의 교육 방식은 물론 교육 비용 마련 방식에 대한 언

5) 개항 직후인 1876년 제1차 修信使 使行 때부터 사범학교, 여자사범학교, 개성학교, 외국
어학교, 영어학교 등 근대적 교육 시설에 대한 시찰이 이루어졌다. 이때 제1차 수신사의
정사였던 김기수는 “功利의 학문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며 크게 관심이 없어
하였지만, 1880년에 진행된 제2차 수신사 당시 정사 김홍집은 도야마 학교를 견학하고, 
교육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선영, 「제1차 수신사
사행의 성격 - 일본 외무성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3, 2017; 이효정, 「제2차 수
신사의 일본 견문 태도와 교류의 실제」, 『열상고전연구』 5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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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들이 자주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 필자 주) 8월에 전국을 86學區로 나누어 每區에 大學校를

두고, 또 中 · 小學區로 나누어 區마다 中 · 小學校를 두었다.”6)

“校는 이 나라의 관리나 평민들이 모두 物理學에 관심을 두어 開明에 힘쓰기

때문에 나라 안에 대학교가 10개, 중학교 · 사범학교 및 농업 · 상업 · 공업학교

등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소학교는 郡 · 縣으로부터 村落에

이르기까지 곳마다 있고, 13세 이하에서 5세 이상의 아이는 반드시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서기 1883년의 소학교 수는 3만 개가 넘었는데, 그중 大不列

敦(Great Britain)에만 정부가 보조해준 학교가 2만 1천 36校이고, 1882년도

정부에서 지급한 敎育 補助金 액수가 1천 3백 74만 9천 3백 15弗이다. 또

국민들이 會社를 설립해 啓蒙한 것 역시 적지 않으니, 이 나라 상하가 학교에

전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7) (강조는 필자)

“서양 각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교를 세워 국민을 가르치고 있

는데, 그 法은 대략 서로 같다. 대체로 학교를 대학 · 중학 · 소학 3等으로 나

눈다. 소학교는 마을 사이에다 세워 보통교육을 실시하는데, 국민의 일상생

활에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 소학교는 토지의 廣狹과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한 고을에 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혹 2, 3개를 세우기도 한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가 5세에서 13세까지 취학을 허용하는데, 사고가

없으면 감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하지 못하니 이를 학령이라 한다. 그 재

정은 본래 그 지방의 국민이 거두어 충당하지만 혹 부자들의 기부금과 생도

들의 사례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 · 현 ·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8) (강조는 필자)

이상의 사례를 통해 대한제국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소학 교육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을 국가의 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며, 부족한 비용은 국민의 기부, 지

6) 『漢城旬報』 1883년 12월 9일, 「日本史略」.
7) 『漢城旬報』 1883년 12월 20일, 「英國誌略」.
8) 『漢城旬報』 1884년 3월 19일, 「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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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보조 등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단

순한 내용 소개를 넘어 어떻게 서구의 방식을 조선에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생겨났다. 서구 열강을 유람하고

온 유길준은 학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길준은 『西遊見聞』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고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만약 이에 반하여 (중앙 통제의) 첫째 법을 선택한다면 정부의 사무가 너무

번거롭게 되어 그 규칙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어렵고, 또 수많은 교사를 선택

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한 취지와 공명정대한 원리를 잃어버려, 합당한 인물을

얻기가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다. 각 지방 사람들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내

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교사의 봉급이 너무 높다고 말하는

자도 있어서, 교육의 대도는 생각하지 않고 비용의 액수만 따져 나라의 큰

근본을 그르치게 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의) 둘째 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아주 간편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 어떠한 지방이든지 시골과 도시의 크기나 시민의 숫자를 따져, 

학교를 설립할 만한 지방에 설립하고, 그 모든 비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명령과 권력으로 교육세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돈을 출납하는 절차와 학교 및

교사에게 관계되는 모든 사무를 그 지방 시민들에게 맡기면, 시민들이 그 사

무를 자기들의 당연한 직분으로 생각하여, 세금을 내면서도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돈을 쓸 때에도 간편한 방법을 운영하여 함부로 쓰는 폐단이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9)

유길준은 학교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중앙 통제에 의한 것과 지방 자

치에 의한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중앙 통제가 심할

경우 정부의 사무가 번거롭고 합당한 인물을 얻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므로

학교 재정의 마련과 운영은 지방의 자치에 맡겨 적절히 자율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유길준, 『서유견문(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 서해문집, 2004,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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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길준이 말한 이러한 지방의 자치에 따른 교육 방침은 조선시대에

이미 수행되고 있던 방식이었다. 국왕과 지방관이 서울 및 각지의 군현에

관학을 세워 국가교육의 지침을 제시하고, 지방의 儒者가 사학을 세워 지

역사회의 교육과 교화를 추진하던 것이 조선시대의 ‘興學’ 방법이었다.10) 

따라서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에 흥미가 있고 의

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초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조선에서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갑오개혁이 진행중이던 1894년 9월 3일, 학무아문 대신이었던 박

정양은 “(학문은 - 필자 주) 오로지 임금은 존숭하고 스승은 강명하는 데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강제로 설립하도록 하지 않고, 단지 그 뜻이 있는

곳을 볼 뿐”이니, “반드시 먼저 私塾을 설립하고 본 아문에 와서 고하면 마

땅히 배움의 순서를 알려줄 것이며, 아울러 장차는 규칙을 담을 책자를 일

일이 분급할 것”이라고 소학교 교육 확장 방법을 밝혔다. 이는 소학교 흥학의

주체가 임금이라는 원칙하에 국가가 소학 교육의 지침을 만들고 관립소학

교를 운영하면, 지방의 유지나 민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라는 전통적인 흥학

방법을 반영한 것이었다.11)

이런 상황에서 1895년 7월 19일 「小學校令」이 반포되었다. 1895년의 「소

학교령」은 일본의 영향하에 작성된 것으로 1886년 발포된 일본의 「소학교

령」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 「소학교령」 초안에 公立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최종본에 公立이 추가된 것도 일본의 영향이라고 설

명되곤 한다.12) 

그러나 1895년 「소학교령」에서 규정한 경비 조달 방식은 이미 1880년대

초부터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던 소학교 경비 조달 방식을 반영한 것

이기도 했다. 「소학교령」에서 소학교의 설립과 비용에 관해 규정한 부분들을

살펴보자.

10) 구희진, 「대한제국기 국민교육의 추진과 굴절」, 『역사교육』 109, 2009, 188~189쪽.
11)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52~54쪽. 조선의 근대 학제 및

소학교 설립 구상과 방침에 대해서는 이 책의 1장을 참조할 것.
12) 정숭교,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한국문화』 22, 1998,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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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령>

(⋯)

第2條. 소학교를 分하야 官立小學校, 公立小學校 及 私立小學校의 3종으로 함.

      관립소학교는 政府의 설립이요, 공립소학교 府 혹은 郡의 설립이요, 

사립소학교는 私人의 설립에 係하는 者 云함.

第3條. 관립소학교에 要하는 경비는 國庫에셔 支辦하고 공립소학교에 要

하는 경비는 府 혹은 郡에서 부담함.

第4條. 사립소학교는 各該 觀察使의 인가를 經하여 設置함. 

      사립소학교 인가에 關하는 규정은 學部大臣이 정함.

第5條. 사립소학교 경비는 地方理財 或 國庫에서 幾許를 補助함을 得함.

(⋯)

第17條. 各府郡에는 其管內에 學齡兒童의 就學할 公立小學校를 設置함.

第18條. 各府觀察使는 其管內에 公立小學校를 設置하기 前은 私立小學校로

代用함을 得함.

第19條. 各府郡에 設置할 公立小學校의 校數 및 位置는 學部大臣이 定함.

第20條. 官立小學校는 學部의 直轄, 公立小學校는 各該府의 管轄에 屬하며

私立小學校는 各該觀察使의 監督을 受함.

(⋯)

第24條. 官立公立小學校 敎員은 判任으로 하고 其 官等, 俸給은 別로 定함.

(⋯)

第28條. 공립소학교 경비는 現今間 國庫에서 支辦함.

第29條. 現今間은 관립소학교 및 공립소학교의 經費豫算 내에서 外國敎師를

傭入함을 得함.13)

이상의 규정은 학교 경비의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 『한성순보』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고 보조, 지방정부 보조 등

서구 열강이 사용한 경비 조달 방식은 물론 사립학교 설립 등이 그대로 언

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학교령」에서 규정한 경비 조달 방

식은 서구 열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며, 조선의 당국자들도

13) 『(朝鮮國)官報』 개국504년(1895년) 7월 22일, 勅令 제145호 「小學校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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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立이 지니는 의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조선 정부가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채로 일본에 의해서 도입된

‘공립’이라는 학교 설립 및 운영 방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였다. 

「소학교령」 제2조에서는 “관립소학교는 政府의 설립이요, 공립소학교는 府 

혹은 郡의 설립이요, 사립소학교는 私人의 설립”이라고 하여 학교의 설립자 및

비용을 대는 주체의 차이에 따라 학교의 종류가 구분됨을 명시하였다. 즉, 

관립, 공립, 사립의 차이는 중앙과 지방, 개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조선의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사회에 독자적인 재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중앙재정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통합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지방 공립소학교의 재정은 지방재정 부족

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지방경비에 의존해야만 했다. 제28조에서

공립소학교의 경비를 당분간 국고에서 지불한다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

안한 것이었다.14) 공립학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관립과 공

립의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제5조에서는 “사립소학교 경비는 地方理財 或 國庫에서 幾許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私人이 설립한 사립소학교의 경비는

私人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의 理財, 혹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하여 사립소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소

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私立과 公立의 경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기도 했다. 

이처럼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관립도, 공립도, 사립도 모두 국고에서

보조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관립과 공립, 

나아가 공립과 사립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게 설정되었다. 「소학교령」 제3조

에서는 관립소학교는 국고에서, 공립소학교는 府 혹은 郡에서 비용을 지출

한다고 하면서도, 제18조에서 “各府觀察使는 其管內에 公立小學校를 設置하기

14) 정숭교, 앞의 글,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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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는 私立小學校로 代用함을 得”한다고 하여, 공립소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사립소학교를 공립소학교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애초에 제5조에서

“사립소학교 경비는 地方理財 或 國庫에서 幾許를 補助함을 得”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립소학교가 없는 지역의 사립소학교의 경우, 비용을 보조받는 모

습만 보아서는 그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될 여지가

충분했다. 사립소학교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립소학교로 취급을 받으며, 공

립소학교처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사립과 공립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23부에 각 1개교씩의 공립소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

표로 학부 예산에 신설공립소학교비를 책정하고, 일부 지역에는 교원도 임

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안은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지방의 공립소학교

설립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15) 이에 조선 정부는 1896년 2월

20일 「補助公立小學校規則」을 발표하여 지방에서의 공립소학교 설립을 활

성화하려고 하였다.16) 「보조공립소학교규칙」은 ① 40인 이상의 학생을 가진

15) 구희진, 앞의 글, 190쪽.
16) 『(朝鮮國)官報』 建陽 元年(1896년) 2월 25일, 學部令 제1호 「補助公立小學校規則」. 해당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一條. 公立小學校에 國庫金補助 受코  時 그 監督者가 左開諸項을 具記야

補助金支給을 本部에 請願야 許可 受이 可홈.
　    一. 學校의 位置와 敎房數와 各敎房의 大小 及校舍搆造의 大略.
　    二. 赴學生徒의 數爻.
　    三. 敎員과 在學生徒에 適用 諸器具 備置.
　　      每一敎場(漆板 冊床 坐床 石板 或 粉板 硯石 水滴 敎科書 小學校敎則大綱을 照看홈)
    　四. 學校 維持 方法과 學校經費預算表.
      五. 學校敎則(學校敎則은 開國 五百四年 學部令 第三號 小學校敎則大綱을 基야 調

製이 可홈).
    第二條. 左開 諸項에 抵觸 者 補助金을 受을 得지 못홈.
　    一. 出席生徒의 數爻가 四十人에 及지 못 者.
　    二. 在席生徒에 適用 校舍와 及緊要 諸器具 排補치 못 者.
　    三. 學校 維持 方法이 完全치 못 者.
    第三條. 本部에셔 各府郡 公立小學校의 補助기 許可 時에 木部에셔 敎員 一

人을 派遣고 副敎員은 各府觀察使가 該地方內에 學行이 有 者로 任用홈.
    第四條. 補助金은 許可 日로븟터 計算야 支給홈.
    第五條. 補助金額은 本部에셔 該校 景況을 參酌야 定호 그 額數 五十元 以內로 홈.
    第六條. 補助公立小學校의 監督者 各府觀察使 或 各郡守니 確正 學校經費支出簿 

調製야 備置이 可홈.
    第七條. 本部에셔 隨時야 官吏 派出야 各地方敎育의 進否 或 其他 事項을 査察홈
    第八條. 學校가 或 本規則 第一條 諸項에 記 資格을 不備든지 或 第二條 諸項에 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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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소학교가, ②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시설을 갖추고, ③ 

양식을 갖추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 50元 이내의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

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한 학부에서 파견하는 정식 교원과는 별도로

부교원을 둘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各府觀察使가 지역의 행실이 올

바른 자를 학교의 부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유생들이 신교

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1897년에 들어

각 지방에 공립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17) 

그러나 이렇게 설립한 학교들의 운영은 쉽지 않았다. 정부지원금은 중앙

에서 파견한 교원의 월급을 충당할 정도였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야 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897년 학부는 鄕校田을

모두 교육 재원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유생들은 향교에

부속된 재산을 소학교로 옮기는 것에 반발하였다. 1899년 4월 29일 대한제국

정부가 유교의 종교화와 신학제 설립에 관한 조칙을 발표한 이후 유생들이

소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상황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러나 1900년 이후 내장원이 향교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향교재산에

입각한 교육 확장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18) 1900년 10월 27일 학부령

제13호를 통해, 기존의 「補助公立小學校規則」을 수정하여 부교원의 임명 주

체를 관찰사에서 郡으로 변경한 것은,19) 향교재산의 운영권을 두고 학부와

내장원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학부가 향교 유생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유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기술 교육을 더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經本藝參의 방침하에서 지역 유생을 공립학교의 부교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역의 향교에 자리 잡은 유생들이 향교재산을 교육재정으로

觸든지 或 監督官衙에 備置바 經費支出簿에 不正 事가 現露 境遇
에 卽時 補助金의 支給을 廢止 러러 該監督者를 給 補助金을 還納케 홈.

    第九條. 補助公立小學校의 監督者 翌年 一月內로 該校 前年度의 經費支出決算을 本部에
報告이 可홈.

    第十條. 各府郡內에 補助公立小學校 許可 數爻 每年度 預算決定 後에 곳 本部에셔
此 各府郡에 指示홈.

17) 구희진, 앞의 글, 191쪽.
18)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88~92쪽을 참조할 것.
19) 學部令 제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帝國)官報』 光武 4年(1900년) 10월 27일, 

學部令 제13호. “開國 五百五年 二月 二十日 學部令 第一號 第三條에 副敎員은 各府下
에 (觀察使가) 四字 删去고 (郡에셔) 三字를 添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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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했다.20) 이러한 학부의 각고의

노력 속에서 공립소학교는 1905년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개 교가 설립되

었고, 그중 약 80여 개 교가 운영되었다.21)

이 시기 공립소학교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운영 방식을 자세히 살펴

보자. 1895년의 「소학교령」에 따르면 “관립소학교에 要하는 경비는 國庫에

서 支辦하고 공립소학교에 要하는 경비는 府 혹은 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공립소학교에 국가인 學部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

었다. 이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부가 공립소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1896년 학부령 제1호로

제정된 「보조공립소학교규칙」에 제5조에서 “보조 금액은 (⋯) 50元 이내로

함”이라고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보조금의 최대액은 규정에서 말한

것처럼 50元이었지만, 1899년 무렵까지 실제로는 한 학교당 30元씩 지급되

었다. 당시 학부에서는 탁지부에 “13府 관하 공립소학교가 26處인데, 매 학교

매 朔에 보조비 30원씩이라 각 郡의 公錢으로 外劃하여 주라”고 하였던 것

이다.22) 

한편 사립소학교가 공립소학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899년 3월에 『皇城新聞』에 보도된 평안남도 三和府의 사례이다. 조금

길지만 전문을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平安南道三和府居 韓亨鎭氏가 本社에 편지 하얏 內開에 數年前에 甑

山郡守 金仁植氏가 學部訓飭을 依하야 到任卽日에 私立學校를 設立할 意로

一郡儒論을 博採하야 本郡明倫堂을 重修하고 本郡望士 金益燮으로 校長을

擇任하고 邑村英才를 收聚敎育할 國漢文讀書作文하기를 晝夜不撤하니 此

說이 遠近에 傳播하야 有志한 君子들이 欽仰不已하던 次에 內部版籍局長 玄

20) 정숭교, 앞의 글, 287~288쪽.
21) 구희진, 앞의 글, 195~198쪽.
22) 『皇城新聞』 1899년 2월 20일, 「敎育急務」. “再昨日 學部에셔 度支部로 照會하기를 十三

府管下各郡公立小學校가 二十六處인 每校 每朔에 補助費 三十元式 이라 各其 該郡公
錢中으로 外劃하여쥬라 하엿 一年總計銀이 一萬一千七百六十元이라 하니 現今 國
庫에 財政이 窘絀한 巨額을 支出야 敎育上의 如此注意하니 學員들은 부 實心做
業하야 他日에 國家棟梁之材가 되기를 期望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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檃氏와 學部敎員 玄采氏가 時務書冊 三十八卷을 下送勸奬하니 自此로 尤極

勤課하야 不過三年에 學徒의 開明함이 西道에 有名한지라 昨年春에 新郡守 

李台稙氏가 到任以後에 其學業에 勤實함을 見하고 日往聽講에 實心勸賞하니

講聲千里에 學部에셔 聞하시고 其志를 嘉尙히 넉이어 該郡學校長 金益燮으로

副敎員을 任差하고 公立小學校를 特立하야 每月에 經費 銀 三十元式을 支給

하셔 學資에 窘絀하미 無하니 一郡父老가 惠澤을 感祝하야 踴躍이 無比할

더러 其於 風動鄰郡에 聽聞者孰不欽贊이리오 以若蠢愚之飽聞으로 枚擧敢

達하오니 自貴社로 新聞紙에 布示하오면 其於 勸奬에 贊揚이될 더러 他日 

國家需用之材 甑山郡學徒中에셔 優等이 될 듯하다고 하엿더라.”23)

이상의 내용에는 대한제국기 초등교육재정 운영의 특징이 함축되어 있다. 

우선 수년 전 증산군수 김인식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에 증산군에

위치한 명륜당을 校舍로 사용하고 명망 있는 선비인 김익섭을 교장으로 삼

았다. 「소학교령」에 따르면 공립소학교는 府 혹은 郡에서 설립 · 운영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군수였던 김인식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공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립한다. 김인식은

1896년 5월 27일 자로 증산군수로 부임하였는데,24) 이미 공립소학교와 관

련된 규정이 1895년에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스스로 군수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소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의 학교 설립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1898년 봄에 부임한 군수 이태직이 학부에 학교가 융성함을 보고하자, 

학부에서는 기존의 사립학교 교장이었던 김익섭을 부교원으로 임용하고, 공

립소학교를 特立하여 매월 30元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1896년의

「보조공립소학교규칙」에 따라 공립소학교에 30元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

습을 보여준다. 사립소학교가 공립소학교로 변화하면서 학부의 재정 지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공립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교장이었던

23) 『皇城新聞』 1899년 3월 9일, 「講聞千里」.
24) 『(朝鮮國)官報』 建陽 元年(1896년) 5월 29일, 「敍任及辭令」. “(⋯) 任 甑山郡守 敍 奏任

官4等, 文義郡守 金仁植 (⋯) 이상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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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섭은 공립소학교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25) 지역의

명망 있는 유생에게 주어졌던 자리인 부교원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증산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899년 무렵 공립소학교와 사립소학교를

구분하는 핵심은 ① 學部의 보조금 지원 여부와 ② 교원의 자격 유무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지원의 측면에서 관립과 공립, 사립의 경계는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다. 1900년 초에 『皇城新聞』에서는 학교 경비에 대해 설명

하면서, “한성에 관립소학교 10, 외국어학교 6, 사립소학교 11, 의학교 1, 사

범학교 1, 배재학당 1이며, 각 지방의 소학교는 62로 每校每朔 보조금이

30元이니, 총 학교 수는 92로 경비는 8만여 원이며, 國內 各 學校 中 官補

助에 依資치 아니한 者 此에 不在하다”26)라고 하여 관립소학교는 물론이

거니와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 등에 학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상황을 알리고

있다. 학부 보조금이 관립,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당시 존재하고 있던 대

부분의 학교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光武四年度 漢城 及 各地方 學校經費의 預算을 編定얏 十三道 各府

郡 公立小學校 五十이니 經費總計가 二萬四百元이오 漢城內外에 私立學

校가 二十四이니 補助金이 七千一百八十元이라 餘額六十元은 夏冬兩次에

施賞資로 定얏더라.27)

25) 1899년 당시 공립소학교 교원의 자격은 1895년의 「소학교령」 제21조에서 제26조에 걸
쳐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학교 교원은 일정한 許狀을 가진 사람만이 임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원허장제도는 1906년 9월에 이르러서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당시 유일한 교원양성기관이던 한성사범학교 졸업생만이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임후남,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中 4장. 교원의 임용과 활동을 참고할 것.

26) 『皇城新聞』 1900년 1월 26일, 「各學校及其經費」. “學剖의 光武三年度各學校總數與經費
及補助를 據한즉 漢城에 官立小學校 十、外國語學校 六、私立小學校 十一、醫學
校 一、師範學校 一、培材學堂은 一이오 各地方에 小學校 六十二니 每校每朔補
助金이 三十元이라 學校總數 九十二오 經費 八萬餘元인 國內各學校中官補助에
依資치아니한 者 此에 不在더라.”

27) 『皇城新聞』 1900년 2월 17일, 「學校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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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1900년 당시 한성 및 지방 각 학교의 경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공립소학교 예산으로 50교에 20,400元이 편성되었고, 사

립학교 보조금으로는 24교에 7,180元이 편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당 1

개월 경비를 구해보면, 공립소학교는 1학교당 1개월에 34元, 사립학교 보조

금은 1학교당 1개월에 24.9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방 공립소학교의

매달 보조금이 30元이라고 했던 앞선 기사와 거의 일치하며, 사립학교에도

꽤 많은 국고 보조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관찰사가 사립학교에 학부 보조금을 청원하는 일도 있

었다. 1899년 12월 대구에서는 私立 達城學校가 張圭遠에 의하여 설립되었

는데, 달성학교에 대하여 경상북도 관찰사가 학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28) 「소학교령」 제18조에는 “各府觀察使는 其管內에 公立小

學校를 設置하기 前에는 私立小學校로 代用함을 得”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899년 당시 대구에는 1896년 설립된 경상북도관찰부 공립소학교가 존재

하였기 때문에29) 사립소학교를 공립소학교로 대용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

려웠다. 그럼에도 당시 경상북도 관찰사 김직현은 학부에 보조금을 신청하

였다. 실제 달성학교에 학부 지원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

지만, 관찰사가 사립소학교를 공립소학교와 크게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어도 1900년 무렵까지

조선의 소학교 운영은, 관립, 공립, 사립에 모두 적극적으로 學部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0년 이후 학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학부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공립소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비보조공립소학교로 분류되는 이러한

학교들은 자격을 지닌 정식 교원이 없이 부교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00년 이후 1905년에 이르기까지 약 47개교가 설립되었다.30) 비보조공립

28) 『皇城新聞』 1899년 12월 29일, 「大邱學校의 請助」. “大邱居 張圭遠氏가 本年六月分에
達城學校를 私立고 校費를 鳩聚支用얏대 今에 學徒 五十三人이오 課程은 國漢文 
地誌 筭術 日語니 日本敎師 一人을 延聘하야 實心敎授니 其補助金을 明年豫算에 編
入支撥기로 慶北觀察使 金稷鉉氏가 學部에 報請하얏다더라.”

29) 경상북도관찰부 공립소학교의 변천에 대해서는 손병철, 「경상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학연구』 69, 201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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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는 중앙정부라 할 수 있는 學部의 지원 없이 순전히 지역민들의 부

담만으로 설립 ·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소학교령」이 규정한 公立의 의미에

가까웠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의 지원이 없어서 안정적인 유지 · 운영이 어

려웠다. 나아가 학부의 공립소학교 지원이 주로 교원의 급료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보조공립소학교의 경우 교원 없이

부교원만으로 운영되는 일이 빈번했고, 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1900년 이후 1905년에 이르는 시기,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둘러싼 내장원, 學部, 지방관, 지역민들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공립소학교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31) 앞서 공립으로 전환되었던 증산군 공립

소학교의 경우에도, 1901년에 屯稅錢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封稅官과

분쟁이 발생하였다.32) 당시 공립소학교의 1년 경비는 대략 600~1,000元으로, 

학부의 지원금은 1년에 360元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나머지 경비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33) 이 과정에서 郡守나 관찰사 등 공립소학교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둔전이나 향교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학교 경비로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으며,34) 분쟁 과

정에서 공립소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

비보조공립소학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용인군 기곡면에 있는 비

보조공립소학교의 경우, 경비를 의연금에만 계속 의지하기가 어려워 폐교해야

할 지경이니 예산에 학교 경비를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35) 종

30) 구희진, 앞의 글, 196쪽.
31) 이에 관해서는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中 3장. 1904년 이전 ‘학교비

분쟁’의 성격을 참조할 것.
32) 『皇城新聞』 1901년 12월 4일, 「報整屯稅」. “甑山郡報를 據 則 本郡公立小學校에 所屬

屯稅錢己庚條 收刷야 已用於校費어 現今 捧稅官이 下來야 兩年條를 並爲責納
오니 從速歸正야 無至廢校케 라 얏더라.”

33) 공립소학교의 1년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96쪽을
참조할 것.

34) 공립소학교를 둘러싼 학교비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임인재, 
「평안도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학교비 분쟁(1896~1905)」, 『기전문화연구』 39-1, 2018;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한국문화』 46, 2009; 김종준, 「1900년대
충북 지역의 학교 설립 양상과 학교비 징수 문제」, 『역사교육』 149, 2019.

35) 『皇城新聞』 1901년 12월 10일, 「無至廢校」. “龍仁器谷面書川公立小學校副敎員 河錫禹氏의
公報를 據 則 本校가 設立 지 于今三載에 如干 補助로 略略 排用더니 至今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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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에서는 비보조공립소학교가 校費가 부족하여 폐교될 여지에 있는 것을

부교원 한경섭이 1,200元을 제공하여 학교를 겨우 유지시키기도 했다.36) 

대한제국기 공립소학교는 지방재정의 부족과 제도의 변동 속에서 ‘공립’

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각 지역의 공립

소학교가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던 비용의 근거였던 둔전, 향교전

수입 등의 재원은 학교비 분쟁으로 계속해서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의 보조는 공립소학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02년 頌聖建議所가 고종의 聖德을 치하하기 위해 石鼓를 건립하려고 돈을

획정하여 거두었을 때,37) 황해도관찰부 공립소학교의 교원 김진세가 학교의 

재정이 보조금 30元에 크게 의존하는데 음력 11월분을 송성건의소로 보내면 

학교의 유지가 곤란해진다고 말한 것은 학부 보조금에 의지하던 공립소학

교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38)

대한제국기 공립소학교 재정은 이렇게 출발하였다. 초기 소학교에서 관립과

공립, 사립의 구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앙의 보조 또한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 관립,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學部의 보조금이 지

급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사립학교에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공립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방관들조차 공립과 사립을 엄격하게 구

분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1900년 이후로는 공립이면서도 學部의

보조를 받지 않는 공립소학교가 등장하였다. 학부 예산에 사립학교 지원금이

배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39) 일부 사립소학교는 사립학교임에도 학부의

經費를 難以義捐繼續더러 學徒가 聚會야 敎育이 漸將成就오나 至於半途廢止之境
이오니 本校費를 明年度 豫筭에 編入야 無至廢校케 라 얏더라.”

36) 『皇城新聞』 1903년 2월 25일, 「韓氏熱心」. “鍾城郡公立小學校副敎員 韓敬燮氏가 該校를
設立 지 三年에 校費가 不足야 廢校 境에 至얏더니 氏가 一千二百餘元을 自判
義捐야 經費를 自擔으로 三十餘名 學徒가 悅服야 校況이 日就鬱興다더라.”

37) 『皇城新聞』 1902년 2월 4일, 「頌聖開基」.
38) 『皇城新聞』 1902년 12월 3일, 「殘校些金」. “黃海觀察府公立小學校敎員金鎭世氏가 學部에

報되 現今各校가 設立未幾에 經費及月俸의排用形便이 與他言司로 未及完備야 只以
補助金三十元으로 支用其所凋殘은 難以盡達이어 陽曆十一月條를 向覓於本郡則自頌 
聖建議所로 照會于本郡야 使不出給케오니 若本校些小補助金으로 還爲補助於石鼓役
所則本校事務 似至廢却이라얏더라.”

39) 일례로 1899년 대한제국의 세입세출 예산 중 學部 관련 명세를 보면, 공립학교보조비로
15,660元, 사립학교보조비로 2,740元이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00년
에는 공립학교보조비 24,900元, 사립학교보조비로 7,240元이 책정되어 그 금액이 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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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고, 비보조공립소학교는 공립임에도 학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교육재정 운영 방식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먼저 私塾을 설립하면 국가가 규칙과 배움의 방법을 알려주는’ 조선의 전

통적인 방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조선의 전통으로 인한 대한제

국 교육재정 운영의 특징이었다.

2) 재조일본인 교육의 팽창

1895년 「소학교령」 이후 대한제국은 공립소학교를 중심으로 국민(한국인, 

이후 식민지기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선인으로 표기함)을 대상으로 한 초

등교육을 부침을 겪으면서도 진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같은 시기 대한제국

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교육이 확장되고 있었으니, 

바로 재한일본인(在韓日本人, 이후 식민지기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在朝日本

人으로 표기함)이 중심이 된 교육이 그것이었다.

재조일본인들은 개항 이래 경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들어와 살기 시

작하였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초등교육은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초기

재조일본인 교육은 개항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 교육의 필요성이 생

겨날 때마다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가장

개항이 빠르고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던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 경성

등지에서 필요에 따라 재조일본인 교육이 점차 확장된다.40) <부표 1>에서는

개항 이후 1905년까지의 일본인 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개항이 이르고 일본인 인구가 많았던 부산, 인천, 경성의 세 도시와 후기

개항지 중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났던 군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제국 안

에서 재조일본인의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개항한 부산은 일본인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어났으며, 1901년에는 공립학교보조비 25,140元, 사립학교보조비 7,960元, 1902년에는
공립학교보조비 22,580元, 사립학교보조비 5,970元이 편성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度支部 編, 『歲入歲出豫算表』(奎 15295-v.1-5), 1898~1902에서 작성함.

40) 개항 초기 재조일본인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는 이동훈, 「‘재조일본인’사회의 형성에 관한
고찰」, 『일본연구』 29, 201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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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었다. 개항 직후인 1877년에 이미 초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당시 居留地役所의 방 하나를 빌려 교실로 사용하면서 독서, 산술, 習字 

등을 가르쳤다. 1880년 일본인 인구가 2,300명을 넘어서는 시점에 곤도(近

藤眞鋤)가 영사관의 관사 하나를 拂下하여 校舍로 삼고 修齊學校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학교의 체제를 갖추었다.41)

1883년 개항한 인천의 재조일본인 교육은 1885년에 일본인 거주자 수가

100戶를 넘어서자, 東本願寺 別院에 의탁하여 10여 명의 학생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42) 1889년까지는 교장, 훈도 등의 직제도 없이 승려들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일본인 인구가 2,000명을 넘어서던 1890년부터는 전임

교사를 두고 교장과 교감을 초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자 이외의 사

람들도 교사로 임명되곤 했다.43) 

한양(이후 식민지기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경성으로 표기함)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을 넘어서던 1889년 일본인회 총대 기노시타(木下淸兵衛)가

총대역장 안의 방 하나를 임시 校場으로 삼아 소학 교육을 시작한 것이 최

초의 학교였다.44) 1년 후인 1890년에도 해당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0

여 명에 불과했는데,45) 이는 이 무렵 경성의 일본인 인구가 137호 52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46) 경성의 학생 수는 1891년 초에야 25~26명이 되었

으며, 학교는 본원사 포교소 안에 부설되어 있었다.47) 

늦게 개항한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군산의 경우 개항 직후인

1899년 9월, 목포영사관 분관 주임이었던 아사야마(淺山顯藏)와 그 부인이

군산 일본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영사관 분관의 방 하나를 내어

주어 5명을 모아 놓고 데라코야(寺子屋) 방식의 교육을 실시한 것이 일본인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48) 일반적으로 초기 일본인 개항지에서는 이처럼 소

41) 森田福太郞,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1911, 46쪽(이하 『釜山要覽』으로 표기).
42) 仁川府, 『仁川府史』, 1933, 1276쪽(이하 『仁川府史』로 표기).
43) 『仁川府史』, 1280쪽.
44) 京城府, 『京城府史』 2, 1936, 603쪽(이하 『京城府史』 2로 표기).
45) 『京城府史』 2, 606쪽.
46)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47쪽(이하 『京城發達史』로 표기). <부표 1>에

인용한 이동훈의 연구에 따르면 1890년 경성의 인구는 609명이다. 이동훈의 조사는 다
양한 통계를 수합하여 보정한 것이기 때문에 609명이 보다 사실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본문에서는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47) 『京城府史』 2, 6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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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임시 교사에서 초등교육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조일본인 교육의 상황은 당시 일본 본국의 상황과는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교육제도는 수차례에 걸쳐 크게 변화하

는데,49) 이미 1879년 제1차 「敎育令」에서부터 町村이 공립소학교를 설치하고, 

6세부터 14세 사이의 아동은 16개월을 소학교에 취학하도록 했다.50)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모두 일본 본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조선

에서의 재조일본인 교육은 ‘외국’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제에 구

애받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서 시행된 의무교육도 재조일본인에게는 적용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조일본인 초등교육의 창립자격인 야마구치 다베

에(山口太兵衛)는 학생을 모으는 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야마

구치가 부모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을 권유하면, 부모가 “보내면 얼마

나 줄 거요? 집에서 잡일이라도 시키면 일이라도 배우고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이에 “지금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당장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일본에 돌아갔을 때 소학교를 다녀야 할 판국이니 큰 손해가 아니겠냐”고

학부모를 설득해야 겨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판이었다.51)

즉, 대한제국 초기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외국인 교육의 입장에서, 

제도적 정비나 강제 없이 개인 혹은 일부 일본인의 의지와 필요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일본에서도 초등교육에 대한 확정된 방침

없이 계속해서 법제가 변화하고 있었고, 나아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48) 群山府, 『群山府史』, 1935, 116~117쪽(이하 『群山府史』로 표기).
49) 일본의 교육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한다. 1872년의 「學制」를 시작으로, 1879년의

1차 「敎育令」, 다음 해인 1880년 제2차 「敎育令」이 수정 발표되었고, 1885년에는 제3차
「敎育令」이 제정되었다. 이어 다음 해인 1886년에는 「敎育令」이 폐지되었다. 이어 「學校
令」으로 불리는 각급 학교에 대한 법률이 따로 규정되는 속에서 제1차 「小學校令」이 제
정되었으며, 이후 1890년에는 제2차 「小學校令」, 1900년에는 제3차 「小學校令」이 제정되
었다. 짧으면 1년, 길면 10년을 주기로 교육제도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법령들은 지방교육 행정제도의 운영상의 차이는 물론, 교육 방침 등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 근대교육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山本正身, 『日本敎育史』, 慶應義塾大學
出版會, 2014를 참조할 것. 또한 각 법령하 일본 교육 방침의 사회사적 변화에 대해서는
가타기리 요시오, 기무라 하지메 외 편저, 이건상 옮김, 『일본 교육의 역사』, 논형, 
2011, 107~161쪽을 참조할 것.

50) 가타기리 요시오, 기무라 하지메 외 편저, 이건상 옮김, 위의 책, 111쪽.
51) 『京城府史』 2, 604쪽. <昭和4年 11月 3日 發行 雜誌 日出 揭載, 松本正寬 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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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1890년 敎育勅語가 공표된 이후 일본에서는 “尊王愛

國의 志氣”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교육’이 강조되면서 일본어, 

역사, 지리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52) 1890년 10월에 제정된 제2차 「소학

교령」은 이러한 교육칙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이었다.53) 제2차 「소학교령」에서는 학교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2년 전인

1888년 제정된 市制, 町村制를 바탕으로 소학교의 설치 의무를 각 市町村에

부과하였다. 만약 市町村이 학교를 설립할 능력이 없으면 여러 市町村이

연합하여 하나의 學校組合을 만들어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했다. 1891년에는

초등교육과 관련한 여러 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교과목의 要旨, 교수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용 도서의 심사, 학급 편제, 

교원 조직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정비되었다.54)

일본의 법제가 이렇게 정비되는 사이,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기본적

으로 재조일본인들이 스스로 꾸려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조일본인들은

개항장마다 일본인 거류지회 또는 거류민회를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공통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 사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

았다. 일본인 거류민회는 半官半民의 성격이 강한 단체로, 일본 영사의 관

리를 받으며 외무성에 규칙을 보고하였다. 인천의 경우 개항 직후인 1884

년에 「申合規則」을 제정하고, 1887년에는 「신합규칙」을 보완한 「거류지규

칙」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들 규칙에서는 거류민의 의무와 부담, 거류지회

대표의 자격, 영사의 거류지회 해산 명령권, 거류지세 부과 등을 규정하였다. 

이때 거류지회는 세금을 걷고 자체적으로 뽑는 등 자치조직의 성격이 강하

52) 박균섭, 「교육칙어와 일본 근대교육」, 『일본학보』 43, 1999, 563~565쪽.
53) 특히 제2차 「소학교령」에서 도입된 學級制의 실시는, 집단성을 중시한 훈육을 통해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제2차 「소
학교령」이 소풍, 운동회, 학예회 등을 통해 가족주의적 협조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 방침을
세운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타기리
요시오, 기무라 하지메 외 편저, 이건상 옮김, 앞의 책, 142~145쪽.

54) 山本正身, 앞의 책, 162~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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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法人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55) 거류지회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

라서 거류지회의 기본 경비는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 번에

조달하여야 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채를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교육 부문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각 지역의 일본인 거류지회가

교육 사업을 하려면 기부금이나 거류지회 회비에 의존하여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 법제가 정비되고, 일본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민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에서의 일본인 아동 교육을 데라코야

방식으로 그냥 둘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56) 일본인 교육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교육칙어에 기반하여 일본 국민을 만들어내는데 어긋나는

것일 수 있었다. 더욱이 1894년 벌어진 청일전쟁 이후 조선 내의 일본인

거류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육 문제가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청일전

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조선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 사람들이 대거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895년 경성의 일본인 호수는 500호, 인구는 1,839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에

달하였다.57) 

55) 추교찬, 「인천 일본인 거류민단의 형성과 갈등」, 『인천학연구』 20, 2014, 98~103쪽. 개
항부터 1905년 사이 일본인 거류지회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
문화』 15(1), 2012; 천지명,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과 거류민단의 변화」, 『한국민족
운동사연구』 79, 2014; 김일수,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한국학논집』 59, 2015.

56) 칙령 반포 직후인 1891년에는 第一高等中學校의 위탁교사였던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가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천황 친필의 署名에 공손히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不敬으로
몰려 교단에서 물러나게 되는 우치무라 간조 불경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천황의
정통성과 권위를 중요시하는 메이지 정부의 교육 방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가타기리 요시오 외, 앞의 책, 136~138쪽; 일본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강화되었는데, 
1902년 발생한 교과서 의옥사건을 계기로 1903년부터 초등교육 교과서 국정제도가 시
작되었고, 이에 따라 국정으로 출간된 『심상소학수신서』에서는 황실의 만세일계적 특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국운의 융성을 위해 “좋은 일본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개인, 사회 및 국가에 대한 덕목을 갈고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일본 수신교과서의 서술 방향은 1910년 이후 군주로서의 천황이 더욱 강조되면서, 
‘일본인의 군주’인 천황에 대한 충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관련해
서는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15, 23~30쪽을 참조할 것.

57) 『京城發達史』,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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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학령아동 수도 증가했다. 증가한 학

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본원사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여 校舍를 옮

겨야 했는데, 이때 교사 이전 경비 3,500圓 중 3,000圓은 기부금으로, 500

圓은 경성의 일본인 民會 회비로 충당하였다.58)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1887년 인천에서는 소학교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힘드니 매월 10

圓을 영사관에서 보조해주면 좋겠다고 청원했고, 결국에는 교육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의 거류민으로부터 매월 30圓의 신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가받았다.59) 군산의 일본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군산민회는

1901년부터 교육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15錢을 징수하고, 大谷派 

本願寺 支院과 교섭하여 매월 10원을 학교에 기부받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충당하였다.60) 

이렇듯 초기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이 재조일본인들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운영되어야 했던 것은 일본 본국의 방침과도 관련이 있었다. 1890년 이전

까지 일본 정부의 방침은 교육은 町村에게 맡기고,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1872년 「學制」 제정 당시 교육에 대한 국고 보조가

규정되어 1876년에만도 608,000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1881년의 보조금

정리로 이러한 교육비 보조가 전부 폐지되었다. 이후 1886년의 제1차 「소

학교령」에서도 “수업료 및 기부금으로 소학교의 경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

우에는 區町村會의 결의에 의하여 정촌비로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제8

조)”라고 하여 수업료 주의의 원칙을 천명하였다.61)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소학교 운영 경비가 부담된다고 하여 정촌이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일본 정부는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했다가 풀

어주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곤 했다.62)

그러나 1890년 교육칙어 반포 이후 국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

이상 일본에서의 초등교육은 방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이 무렵 일본의 초등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원의 대우가

58) 『京城發達史』, 76쪽.
59) 『仁川府史』, 1277쪽.
60) 群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 『學校經營の實際』, 1934, 431쪽.
61) 高寄昇三, 『明治地方財政史』 第4卷, 勁草書房, 2004, 227쪽.
62) 高寄昇三, 『明治地方財政史』 第3卷, 勁草書房, 2003, 352~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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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아 우수한 사람들이 교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이들에게 일본 정신을 가르칠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890년 이후 교원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1890년 10월의 「市町村立小學校敎員退隱料及遺族扶助法」(법률 제90호), 

1896년 3월 「市町村立小學校敎員年功加俸法」(법률 제14호), 1897년 1월 市

町村立小學校敎員俸給 基準 결정, 1900년 3월 「市町村立小學校敎育費國庫

補助法」(법률 제63호) 등이 공포되었으며, 이 중에는 町村의 지원은 물론이

거니와 國庫의 보조가 할당된 것이 많았다.63)

이러한 일본 내 초등교육제도 정비의 정점을 이룬 것이 1900년 8월 20

일에 공포된 제3차 「소학교령」이었다. 제3차 「소학교령」은 ‘學齡’을 만6세~

만14세의 아이로 정하고, 학령기 아동들의 의무취학을 명시하였다. 또한

“市町村立 尋常小學校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공립소학

교의 수업료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했다. 심상소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이

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개년의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었다.64)

이러한 일본에서의 변화가 조선 내에서의 재조일본인 교육 양상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해당 법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해외

영토인 조선에까지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지원과 보조는 재조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하나의 준거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재조일본인들은 일본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법제가 정비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여전히

거류민회의 자율에 교육이 맡겨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국에 재조일본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19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재조일본인 교육은 재조일본인들의 자체

적인 자금만으로 충당되었다. 일례로 경성에서는 1895년의 소학교 교사 신

축이나,65) 1902년의 증축의 경우에도,66) 거류민회의 자체적인 기금으로 필요

63) 高寄昇三, 앞의 책, 2004, 229~230쪽.
64) 山本正身, 앞의 책, 165~166쪽.
65) 『京城府史』 2, 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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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마련하였다. 부산에서 1889년 부산공립소학교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경비는 전부 부산 거류민의 부담이었다.67) 군산에서는 1901년에 거류민

회가 설립되자 교육이 거류민회 관할로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교육 경비는

모두 군산거류민회에서 지출하였다.68)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각 지역의 재조일본인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

었다. 이에 1900년 부산 거류민들은 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일본 본국에

청원하였다. 이때 제출한 청원서에서는 서두에 “政府가 이미 「敎育特別會計

法」을 發布하고, 淸國의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교육기금에 넣어 보통교

육비에 충당하거나, 혹은 「市町村小學校敎育費國庫補助法」, 「敎育基金令」을

만드는 등의 변화가 하나도 보통교육의 보급 · 장려의 방법이 아닌 것이 없

는데, 근래 또한 「소학교령」이 개정되고 「敎員年功加俸令」을 발포를 보는데

이르러 더욱 교육제도의 발달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 교

육제도의 발달을 열거한 뒤, 이런 상황에서 “(부산 거류지 일본인의) 교육

비로 지불하는 돈이 연액 7,000원이나 되어, 거류지 경상비의 4분의 1이

교육비로 쓰이고 있는데, 다른 보조 및 장려를 받는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하

고 있다.69) 그러면서 부산 거류민들은 다음의 여섯 가지 지원을 요구하였다.

1. 거류지 교육의 일을 단지 거류민의 自營에 방임하지 말고, 駐在領事官

으로 그 직권으로 감독하게 할 것.

1. 거류지 교육 보조비로써 각 거류지 거류민의 수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상당한 금액을 하부하여 줄 것.

1. 교원 봉급을 국고에서 支辨하여 줄 것.

1. 校舍, 校地,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거류민의 청원에 따라 駐在領事의

竟見을 徵하고, 교육기금 중에서 貸下를 허락하여 줄 것.

1. 거류지 소학교 교원에는 本邦에 있어서와 동일한 대우를 하여 줄 것.

66) 『京城府史』 2, 706쪽. 
67) 『釜山要覽』, 47쪽.
68) 『群山府史』, 117쪽.
69)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〡), Ref.B12081981600, 「２. 釜山港居留民教育保護請願之件 

明治 33年　同 34年」, 『韓国各居留地小学校教育費国庫補助雑件』, (B-3-10-2-15)(所蔵館 : 
外務省外交史料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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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임용은 문부성에 稟請하여 府縣師範學校 졸업생(의무연한 중인 雖氏) 

중에서 선발, 채용하게 하여 편의를 줄 것.70)

1900년 무렵 부산은 5,758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조선에서 가장

큰 일본인 거류지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때

문에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들은 일본의 법령 변화 및 국고 지원의 증가를

언급하면서, 일본 본국에 비하여 조선의 일본인 교육이 방치되어 있으니

재조일본인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다. 부산 일본 거류민의

지원 요청 이후, 거의 매년 재조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일본인 교육을 위한

지원 요청이 반복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재조일본인 교육을 담당하는 공

공단체의 설립, 「소학교령」의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이었다.71)

이후로도 조선 내 각 지역의 일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연합하여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에는 용산, 개성, 영등포의 일본인 거류민 총대가 연명하여 소학교

설립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

하는 일본인의 수가 늘고 있는데, “거류민 혼자의 힘으로 소학교를 신설하고

경영하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신축비의 일부를 정부의 보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72) 

1904년에는 전국의 재조일본인 거류민회 총대들이 모여 일본 본국에 더욱

다양한 사항을 요구하였다. 1904년 4월 24일 인천에서 열린 제1회 한국 각지

연합거류민회에서는 일본 본국에 13개 조에 걸친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7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〡), Ref.B12081981600, 「２. 釜山港居留民教育保護請願之件, 
明治 33年,　同 34年」, 『韓国各居留地小学校教育費国庫補助雑件』, (B-3-10-2-15)(所蔵館 : 
外務省外交史料館).

71)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〡), Ref.B12081912100, 「韓国ニ於ケル日本小学校令雑纂」, 
『韓国ニ於ケル日本小学校令雑纂』, (B-3-10-2-9)(所蔵館 : 外務省外交史料館). 위 문서의
경우 JACAR에서는 明治25年(1892년)의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고, 표지에도 明治25年이
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明治35年(1902년)의 오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문서의 후반부에는 明治35年 6월 松本 文部省 書記官의 聽取覺書가 첨부되어
있다.

72)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〡), Ref.B12081908200, 「龍山開城及永登浦小学校新設費
補助方ノ件 同38年 4月」, 『在外国各日本居留地共立学校関係雑件　第三巻』, (B-3-10-2-2_003)
(所蔵館 : 外務省外交史料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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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다음의 4개 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③ 국정교과서가 매 학기 전에 도착하도록 출판사에 내부 지도 시행을 문

부대신에게 청원할 것.

④ 문부대신에게 소학교 교원 공급에 관해 청원할 것. (⋯)

⑤ 일본의 시정촌 공립소학교에서 재한국 일본 소학교로 발령받은 본과

교원은 그 부현 내의 소학교에 전근 근속하는 자에 준하여 연공 가봉과

특별 가봉의 특전을 부여하고, 아울러 「교육기금령」에 재외거류지도

포함할 것을 문부대신에게 청원할 것.

⑥ 문부성 시학관으로 하여금 매년 기간을 정해 재외거류지 교육을 시찰

하도록 문부대신에게 청원할 것.73)

그 밖에도 별도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두 가지에 “재외거

류지 중등교육에 관해 문부성에 관심을 촉구할 것”, “「실업학교국고보조법」을

재외거류지에 실시할 것을 문부대신에게 청원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74)

이어 1905년에는 경성거류민회을 중심으로 한 전국 거류민장들이 또다시

일본 정부에 거류민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경성 일본거류민장이었던

나카이(中井喜太郞)는 전국의 거류민장들을 모아 주한 일본 공사에게 금융, 

위생, 교통, 교육 등에 대하여 청원하였다. 그 내용은 거류민회에 대한 국고

보조, 교육비 보조, 소학교 교원 채용 지원, 실업학교 설립 지원 등이었다.75) 

이 건의 사항에서 나카이는 학교 설립 등의 제반 시설 경영은 “도저히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를 등한시하면 渡來者(재조일본인 – 필자

주)가 불편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戰勝에 따른 국민의

발전력을 감소시킬까 우려”되므로, “거류민단 경영에 대해 國費로써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76) 나아가 다음과 같이 일본 본국과 비교하면서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에 국고 보조를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73) 『京城府史』 2, 723~724쪽. 
74) 『京城府史』 2, 725쪽. 
75) 『京城發達史』, 154-169쪽.
76) 「居留民團國庫補助ニ關スル請願書」, 『京城發達史』,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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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교육국고보조법 및 교육기금령 실시에 관한 청원서>

정부는 1894년 6월 「실업교육비국고보조법」을 공포하여 실업교육을 장려

하기 위해 매년 국고 예산의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899년 3월 「교육기금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교육기금은 보통교육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그 배당구역을 홋카이도 및 각 부현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인 교육은 국내와 국외에 있어 그 완급을 구별해서는 안 됩

니다. 하물며 일본 거류민 상태가 오늘날 진보하여 바야흐로 內地와 다름없는 

바,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 거류지에서도 본국과 마찬가지로

「실업교육비국고보조법」과 「교육기금령」을 실시해 주시도록 청원하는 바입

니다.77)

1899년 제정된 「教育基金特別会計法」(법률 제80호)은 청일전쟁 배상금에서

1,000만 원을 교육기금으로 편성하고, 그 이자 수입을 통해 소학교 교원

장려, 소학교 校舍 건설, 敎育貸付金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었다.78) 청일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된 배상금으로 편성된 재원인 만큼, 청일전쟁의 戰場

이었던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스스로 그 권리를 요구할 만하다고 생

각했을 법하다. 따라서 재조일본인들은 교육기금을 일본 본국에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에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상의 청원들은 일본 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교육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조선의 재조일본인 학교에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요구가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지의 일본 거류민

회장들이 모여 공통으로 한 점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각 지역의 일본인이 필요에

따라 알아서 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1903년 무렵이 되면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조일본인 공통의 정책이 시행되기를 청원하였던 것이다. 1904년의

요구에서는 일본 본국에서와 같은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책

들을 주문하였고(4항, 5항), 교과서 또한 일본 본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

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항). 시학관이 교육을 시찰해 달라는 것은 조

77) 『京城發達史』, 163~164쪽.
78) 高寄昇三, 『大正地方財政史』 上, 公人の友社, 2008,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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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의 교육이 일본 본국의 것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감독해 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6항). 1905년의 건의들은 직전 해의 연장선상에서 국고

보조를 더욱 강조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교육 등 제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거류민단에 대한 국고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교육, 교육기금 등에

대하여 일본 본국의 예를 들며, 해당 사항들이 본디 적용되지 않던 조선의

일본인에게도 적용되기를 청원했다. 

이처럼 한반도로 이주하는 일본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조일본인들은 교육도

일본의 법제에 따라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일본 본국의 法制 

변화와 지원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영사관 및 일본 본국에 그와 동등한 지

원을 요청하였다. 이는 일본 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한

반도로 연장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 경략의

선봉인 재조일본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마냥 두고 볼 수만도 없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의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조선에서 일본 본국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2. 통감부의 교육재정 개입과 일본식 법제화

조선에서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1905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이라는 ‘지역’ 

안에서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이 각기 다른 형태로 초등교육에 필요한 재

원을 징수 · 운영했다. 이는 대한제국이 건재한 상황에서 조선인 교육은 대

한제국의 법제에 따라 운영되고, 재조일본인 교육은 일본 본국의 법제 변

화를 참조하는 가운데 재조일본인의 재산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향 아래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점차 변화하게 된다. 새롭게 설치된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대한제국의 법제를

변경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던 조선에서의 

조선인 교육과 재조일본인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통감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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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본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일본 본국에 준거하여 재조일본인에게

‘국민교육’을 실시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시정개선’을 명분으로 대한제국

법제에 따라 운영되던 조선인 교육에도 손을 대고자 했다. 이는 조선인 교

육이 일본의 시각에 의해 일본식으로 법제화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징수 · 운영도 변화를 겪게 된다. 이하에서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보호국화되고, 나아가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던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1) 조선인 교육재정 운영 · 통제를 위한 제도 변경

러일전쟁 승리 이후인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속칭 을사조

약)’이 체결된 결과, 11월 22일에는 「한국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칙령 240호)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 내에 서울에는 통감

부를,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및 기타 필요한 곳에는 이

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 20일에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칙령 267호)가 공포되어 1906년 2월 1일부터 통감부 및 부속 관청이 개설

되었다.79)

통감부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었지만, 실

제로는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다. 대한제국과 통감부 사이에 존재했던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는 법제상의 근거 없이 시정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제국의 여러 정책과 법령 제정, 조약 체결에 관하여 지시 · 명령하

였다. 통감부의 법령은 본래 대한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재조일본인)에게만

효력을 지니는 것이었으나, 통감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인과 외국

인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80) 이런 상황 속에서 통감부의 정책은 재

조일본인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초등교육 운영 및

79) 조선통감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강창석, 『조선 통감부 연구』, 국학자료원, 1994, 
25~33쪽을 참조할 것.

80)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통한 통감부의 대한제국 통치와 장악에 대해서는 강창석, 위의 글, 
제3장. 통감부의 역할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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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도 간섭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인 교육에 대한 일본의 간섭은 이미 통감부 설치 이전인 1905년 초

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1904년)으로 외국인 고문을 둘 수 있게

되자, 1905년 2월 學政參與官으로 시데하라(幣原坦)가 부임하였다. 학정참

여관은 대한제국의 學部 행정에 대하여 審議, 起案할 수 있으며, 대한제국

학부대신은 교육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학정참여관에게 자문하고 동의를

얻어야 시행할 수 있었다. 시데하라는 4월 「한국교육개량안」을 제출하여 이후

통감부의 ‘한국교육 확장계획’의 기초를 세웠다.81) 시데하라는 「한국교육개

량안」에서 ‘보통학교의 설치’, ‘입학 장려’, ‘視學機關의 설치’, ‘교과서 편찬’, 

‘사범학교 개량’ 등 이후 통감부 초등교육방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제안을

하였다. 특히 “在來의 유명무실한 심상소학교(약 50개교)와 고등소학교(1교)

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병하여 보통학교로 하고, 각 府郡에 점차 1

개교 이상을 설치하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82) 시데

하라는 통감부 설치 이후인 1906년 6월 이토(伊藤博文)와의 성향 차이로

해임되었지만, 시데하라의 교육 개선안은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졌으며 보

통학교제도 그중 하나였다.

통감부는 1906년 3월부터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내정의 장악을 

추진했는데, 이때 일본흥업은행에서 5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하고, 

그중 50만 원을 교육 분야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83) 이어 1906년 8월에는 

「보통학교령」(칙령 제44호)을 공포하였다. 이는 기존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시데하라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보통학교령」은 총 4章 

25條로 구성되어 總則, 교과 및 편제, 입학 및 퇴학, 직원 및 監督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중 학교의 운영 및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81) 古川宣子,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6~38쪽.
82) 幣原坦, 「韓國敎育改良案」, 明治38年 4月(『植民地朝鮮敎育政策史料集成 : 朝鮮篇』 63, 大學書院, 

1990). 
83) 古川宣子, 앞의 글,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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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령>

(⋯)

第2條. 普通學校 官立과 公立과 私立의 三種으로 이라.

       國庫의 支撥로 設置 것을 官立이라 稱고 道 或 府 及 郡의

費用으로 設置 것을 公立이라 稱고 一私人의 費用으로 設

置 것을 私立이라 稱이라.

第3條. 公立과 밋 私立普通學校의 設置와 廢止 學部大臣의 認可 受이라.

(⋯)

第12條. 普通學校職員은 學校長과 敎員과 밋 副敎員으로 이라.

       學校長은 敎員으로 兼任케 호 特別 事情이 有 時에 專任

學校長을 置도 得이라.

第13條. 學校長은 敎務 掌理고 所屬職員을 監督이라.

       敎員 及 副敎員은 學徒의 敎育을 掌이라.

第14條. 官立普通學校 及 公立普通學校 職員은 判任官으로 이라.

第15條. 許狀을 有 者이 아니면 普通學校敎員과 副敎員됨을 不得이라.

(⋯)

第22條. 觀察使와 府尹과 郡守 學部大臣의 命을 受야 管內의 普通學

校 監督이라.

(⋯)

第25條. 開國 五百四年 勅令 第百四十五號 小學校令 及 是에 關 從來의

諸規定은 本令施行之日로붓터 廢止이라.84)

「보통학교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비용의 조달 방식은 1895년 제정된

「소학교령」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보통학교령」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관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였고, 나아가 국고에서 설치하는 것을 관립, 道

府郡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공립, 私人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사

립으로 규정했다. 이는 「소학교령」에서 “官立小學校, 公立小學校 及 私立小

學校의 3종으로 함. 관립소학교는 政府의 설립이요, 공립소학교 府 혹은

郡의 설립이요, 사립소학교는 私人의 설립”85)이라고 했던 것과 거의 같다. 

84) 『(大韓帝國)官報』 光武10年(1906년) 8월 31일, 勅令 제44호 「普通學校令」.
85) 『(朝鮮國)官報』 開國504年(1895년) 7월 22일, 勅令 제145호 「小學校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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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학교령」 제14조에서 “官立普通學校 及 公立普通學校 職員은 判

任官으로 함”이라고 한 것도 「소학교령」에서 “官立公立小學校 敎員은 判任

으로 하고 其官等 俸給은 別로 定”한다고 한 것과 같았다.

그러나 1895년 「소학교령」에서 “사립소학교 경비는 地方理財 或 國庫에서

幾許를 補助함을 得”한다거나 “公立小學校를 설치하기 전에는 私立小學校로

代用함을 得”한다는 규정, “공립소학교 경비는 現今間 국고에서 支辦”한다는

규정 등은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관립과 공립, 사립의 混在를 막고, 그 성

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

존의 「소학교령」에서는 비용 지원에 있어서 관립과 공립, 사립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대한제국 지방제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전통적인 흥학 방식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전통을 반영한 운영 방식이 아닌, 일본식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보

여준다.

또한 1906년 9월 1일 학부령 제27호에서는 “現在 公立小學校 普通學校令 

施行日로부터 同令에 依야 設立 公立普通學校로 認이라”86)라고 하여

공립소학교를 전부 공립보통학교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으로 인하여 공립소학교가 한꺼번에 공립보통학교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학부는 1906년 9월 18일 학부령 제28호를 통해

漢城府와 各 觀察府에 소재한 공립보통학교의 명칭을 지정하였다. 이때 공

립한성보통학교를 비롯하여 수원, 공주, 충주 등 14개 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명시되었다.87) 또한 1907년 4월 1일 학부령 제4호, 같은 해 5월 1일 학부령

제5호를 통해 28개 공립보통학교의 명칭과 소재지를 다시금 지정하였다.88)

이렇게 공립소학교를 일시에 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지 못하였던 것은 통

86) 『(大韓帝國)官報』 光武10年(1906년) 9월 4일, 學部令 제27호.
87) 『(大韓帝國)官報』 光武10年(1906년) 9월 18일, 學部令 제28호, 「漢城府 及 各 觀察府 

所在 公立普通學校의 名稱」.
88) 『(大韓帝國)官報』 光武11年(1907년) 4월 24일, 學部令 제4호, 「광무11년 4월 1일부터 普

通學校令을 據하여 開學하는 公立普通學校의 名稱 및 所在地」; 『(大韓帝國)官報』 광무11년
(1907년) 6월 1일, 學部令 제5호, 「勅令 제44호 普通學校令에 의하여 광무11년 5월 1일
로부터 開學한 公立普通學校의 名稱 및 所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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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부가 보기에 기존의 공립소학교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

한제국기 공립소학교가 설립되는 방식은 해당 지역민과 군수, 관찰사 등

관료가 학교의 설립을 청원하면, 학부가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지역민과 관료의 관심 여하에 따라 지역별 공립소학교의 수가 천차

만별이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13개교가 보조를 받는 공립소학교였으며, 

비보조공립소학교도 7개교가 존재하여 총 20개의 공립소학교가 존재하였던

반면, 전북에는 보조공립소학교 2개교 밖에 없었다.89) 이는 향학열이 우선

하는 지역에 먼저 근대 학교를 설립하여 나가겠다는 대한제국의 방침 때문

이었다.

그러나 통감부는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감부는 「보통학교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통학교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보통학교를 甲種과 乙種으로 나눈 것이다. 갑종공립보통학교는

1909년 당시 51개교, 을종공립보통학교는 39개교가 존재하였는데,90) 기존에

존재하는 소학교는 전부 乙種으로 분류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가운데, 교과과정을 정비한 학교를 甲種으로 지정하여 갑종

보통학교를 ‘진정한’ 보통학교로 삼으려 했다.91) 이를 통해 일본이 주도하는

신교육을 각 지역에 고르게 전파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근대적 “모범 교육을 

이로써 시행”하려 했던 것이다.92)

이 때문에 개별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지원 有無는 대한제국기의 공립소

학교 시절과는 크게 달라졌다. 앞서 살펴보았듯, 1905년 당시 조선의 공립

소학교는 학부가 금액을 보조하는 보조공립소학교와 비용을 보조해 주지

못하는 비보조공립소학교로 나누어졌다. 구희진은 이 수를 추적하여, 1905년

당시 보조공립소학교가 51개교, 비보조공립소학교가 27~36개교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93) 이 중 보조공립소학교의 경우 1898년 20개교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05년 51개교까지 증가하였는데, 기존의 학교들을 계속 지

89) 구희진, 앞의 글, 197쪽 <표 2>를 참조.
90) 「機密第一五四九號, (5) 明治四二年 上半期 韓國中央政況報告書 送付 件」, 1909년 8월 19일, 

『統監府文書』 10, 국사편찬위원회, 2000.
91) 學部,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1909, 10쪽.
92)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7, 217쪽.
93) 구희진, 앞의 글, 198쪽.



- 53 -

원하는 가운데 새로운 학교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보조를 받지 못

하는 소학교들은 자연스럽게 비보조공립소학교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1906년

보통학교령 이후 공립보통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기존의 보조공립소학교, 

비보조공립소학교 분류와는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되기 시작

하였다.

순번 지역
학교명

(1905년 기준)

1898년 1905년 1910년

종류 종류 학교명 종류

1 강원 춘천(관찰부) 강원관찰부 보조 보조 춘천 갑종

2 강원 강릉 강릉 보조 강릉 갑종

3 강원 회양 회양 보조 회양 을종

4 강원 철원 철원 보조 철원 보조지정

5 강원 금성 금성 보조 금성 보조지정

6 경기 한성부 한성부 보조 보조 관립 한성 갑종

7 경기 수원(관찰부) 경기관찰부 보조 보조 수원 갑종

8 경기 인천 인천항 보조 보조 인천 갑종

9 경기 개성 개성부 보조 보조 개성 갑종

10 경기 강화 강화부 보조 강화 갑종

11 경기 양주 양주 보조 양주 보조지정

12 경기 김포 김포 보조 김포 을종

13 경기 진위 진위 보조 진위 을종

14 경기 남양 남양 보조 남양 보조지정

15 경기 안산 안산 보조 안산 을종

16 경기 풍덕 풍덕 보조 풍덕 을종

17 경기 부평 부평 보조 부평 을종

18 경기 양천 양천 보조 양주 을종

19 경남 진주(관찰부) 경남관찰부 보조 보조 진주 갑종

20 경남 동래 동래항 보조(부산항) 보조 동래 갑종

21 경남 창원 창원항 보조

22 경남 김해 김해 보조 마산 갑종

23 경북 대구(관찰부) 경북관찰부 보조 보조 대구 갑종

24 경북 경주 경주 보조 경주 갑종

25 전남 광주(관찰부) 전남관찰부 보조 보조 광주 갑종

26 전남 무안 무안항 보조 보조 목포 갑종

27 전북 전주(관찰부) 전북관찰부 보조 보조 전주 갑종

<표 1-1> 보조공립소학교에서 갑 · 을종 보통학교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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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역
학교명

(1905년 기준)

1898년 1905년 1910년

종류 종류 학교명 종류

28 전북 옥구 옥구항 보조 군산 갑종

29 충남 공주(관찰부) 충남관찰부 보조 보조 공주 갑종

30 충남 홍주 홍주 보조 홍주 갑종

31 충북 충주(관찰부) 충북관찰부 보조 보조 충주 갑종

32 평남 평양(관찰부) 평남관찰부 보조 보조 평양 갑종

33 평남 삼화 삼화항 보조 보조 진남포 갑종

34 평남 증산 증산 보조 증산 을종

35 평남 평양 평양 보조

36 평남 강서 강서 보조 강서 을종

37 평북 영변(관찰부) 평북관찰부 보조 보조 영변 갑종

38 평북 운산 운산 보조 운산 을종

39 평북 곽산 곽산 보조 곽산 보조지정

40 함남 함흥(관찰부) 함남관찰부 보조 보조 함흥 갑종

41 함남 덕원 덕원항 보조(원산항) 보조 원산 갑종

42 함남 북청 북청 보조 북청 갑종

43 함남 덕원 덕원 보조 덕원 을종

44 함남 문천 문천 보조 문천 을종

45 함남 영흥 영흥 보조 영흥 을종

46 함남 장진 장진 보조 장진 을종

47 함남 정평 정평 보조 정평 보조지정

48 함남 흥원 흥원 보조 홍원 을종

49 함북 경성(관찰부) 함북관찰부 보조 보조 성진 갑종

50 함북 경흥 경흥항 보조 보조 경흥 보조지정

51 함북 성진 성진항 보조

52 황해 해주 황해관찰부 보조 보조 해주 갑종

합계 보조 21개교 보조 52개교

갑종 27개교

을종 15개교

보조지정

7개교

* 비고 1 : 1898년~1905년 보조공립소학교 명단은 구희진, 앞의 글, 197쪽의 <표 2>를 가

공하여 사용함. 

* 비고 2 : 1910년 갑종/을종 공립보통학교는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년

도판에서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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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을 통해 확인해 보면 1898년에서 1905년 사이 보조공립소학교가

21개교에서 52개교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는 보조공립소학교에서

제외되지 않고 새로운 학교 31개교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

통학교령」이 발표되고 난 뒤에 상황은 일변하여 보조공립소학교 52개교 중

절반 정도인 27개교만이 정부의 지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갑종공립보통학

교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을종공립보통학교로 지정되었다. 을종으로

판단된 25개교 중 7개교만이 1909년 6월부터 시행된 보조지정학교로 선정

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94)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해 기타 합계

A 5 13 4 2 2 2 2 1 5 3 9 3 1 52

B 2 5 3 2 2 2 2 1 2 1 3 1 1 27

C 3 15(6) 7 4 5 4 4 2 3 4 3 3 2 1 60

B/A 40% 38% 75% 100% 100% 100% 100% 100% 40% 33% 33% 33% 100% 52%

B/C 67%
33%

(83%)
43% 50% 40% 50% 50% 50% 67% 25% 100% 33% 50% 45%

* 비고 1 : A - 1905년 보조공립소학교 수, B - 1905년 보조공립소학교 중 1910년 갑종

공립보통학교가 된 학교 수, C - 1910년 갑종공립보통학교 총 수, B/A - 1905년 보조공

립소학교의 1910년 갑종공립보통학교 전환율, B/C - 1910년 갑종공립보통학교 중 과거

보조공립소학교였던 학교의 비율.

* 비고 2 : C의 경기도 값 15의 경우 경성 소재 관립소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된 9

개교를 포함하는 값임. C의 기타는 간도 소재 학교임. C와 B/C의 경기도의 괄호값(6, 

83%)는 관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9개 학교를 제외한 순수 갑종공립보통학교 수에 대한

수치임.

<표 1-2> 1905년 보조소학교 및 1910년 갑종공립보통학교 수 (도별)

94) 1909년 당시 보조지정보통학교는 사립학교 및 을종공립보통학교 중 상당한 설비를 갖
추고 유지가 비교적 확실한 곳을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이때 사립학교 22개교, 을종공
립보통학교 8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보조지정보통학교에는 學部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교원 각 1명을 학교에 파견하고, 보조금으로 파견 교원의 봉급 전부를 지급하였다(「機
密第一五四九號, (5) 明治四二年 上半期 韓國中央政況報告書 送付 件」, 1909년 8월 19일, 
『統監府文書』 10, 국사편찬위원회, 2000). 한편 <표 1-1>을 작성한 1910년판 『조선총독
부통계연보』에서의 보조지정보통학교의 수는 조금 더 늘어서 41개교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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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학교의 지역별 안배도 변화하였다. 1905년 보조공립소학교 52교 중

22교(42%)가 경기도와 함경남도에 소재해 있었다(<표 1-2>의 A). 당시 한

성부에 관립 9개 학교가 더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두 지역의 학교

들이 학부의 지원을 대부분 가져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05년

당시 보조공립소학교 중 갑종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된 학교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이때 제외된 학교의 상당수는 경기도와 함경남도의 학교들

이었다(<표 1-2>의 B). 그리고 다른 지역의 비보조공립소학교나 신설 학교

들이 갑종공립보통학교로 새롭게 편제되었다. 전환 내역을 확인해 보면, 보

조공립소학교가 2개교 이하인 곳에서는 100% 보조공립소학교를 갑종공립

보통학교로 전환하였고(<표 1-2>의 B/A), 보조공립소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중 일부를 택하여 갑종공립보통학교로 지정하되 새롭게 갑종공립보통학

교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공립소학교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에 자금

보조를 받지 않던 학교를 새롭게 정하여 갑종공립보통학교로 삼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2>의 B/C). 공립소학교에서 공립보통학교로 변화하

면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 학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95) 지역별 안배의 

측면에서 보면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대한제국 초기 공립소학교 제도와 통감부 수립 이후 공립보통학교

제도는 학교를 지역의 돈으로 운영한다는 ‘公立’이라는 이름 자체는 유사하

지만, 그 운영의 실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법제 면에서는 「소학교

령」에서 공립소학교에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보통학교령」

에서는 삭제되었으며, ‘공립’학교의 선정 기준과 대상 학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보조공립소학교와 갑종공립보통학교는 학교 수도 비슷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지원을

받는 학교의 면면과 양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한편 1909년 2월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 같은 해 4월 「地方費法」의 제

정은 지방의 재정 운영을 통감부가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통

95) 1910년 3월 경성의 관립 9개 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표 1-2>에서
A(1905년 보조공립소학교 수)와 C(1910년 공립보통학교 수)를 보면, 보조를 받는 학교가
52개교에서 60개교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앙의 지원을 받는 학교 수는
1개교 줄어들었다. 『(大韓帝國)官報』 隆熙 4年(1910년) 3월 14일, 學部告示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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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부는 이를 통해 대한제국 시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지방관의 사립학

교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나, 사립학교의 운영비 모금을 위한 기부금 모금

등을 제한하였다.96)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은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의 목적, 구역 및 기한, 종류 및 방법, 사업계획, 예산, 모집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허가를 받게 한 것으로, 경찰이 모집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검열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었다.97)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 시 경찰 및 財務署에서 기부금 모집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일이 빈번

해짐으로써 지역민에게 기부금을 걷어 운영자금을 마련하던 많은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98) 또한 「지방비법」은 기존에 군수, 면장

96)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8, 154~160쪽을 참조할 수 있다.

97)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帝國)官報』 隆熙 3年(1909년) 
3월 1일, 閣令 제2호,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

    第一條. 寄附 其他 名義의 如何 勿論고 金品을 募集코져 者 左開事項을 具
야 內部大臣 及募集의 目的된 事業의 主務大臣에게 請願야 許可 受이 可홈.

     　一. 募集의 目的 及其方法.
     　二. 募集 區域 及期限.
     　三. 募集金品의 種類 數量 及其保管方法.
     　四. 事業計劃.
     　五. 收支預算.
     　六. 募集의 主가된 事務所 所在地.
     　七. 募集者의 住所, 職業, 姓名, 年齡, 團體에 在야 其名稱 及代表者의 住所, 職業, 

姓名, 年齡.
     　前項 第一號 乃至 四號의 事項을 變更코져 時 其事由 具야 許可 受이

可되 第五號 乃至 第七號의 事項에 變更이 生 時 七日 以內로 此 申告이
可홈.

    第二條. 募集의 許可 受 者가 他人으로 여곰 募集에 從事코져 時 募集從事
者의 住所, 職業, 姓名, 年齡을 具야 內部大臣에게 申告이 可되 其住所, 
職業, 姓名에 變更이 生거나 此 解任 時 七日以內로 申告이 可홈.

    第三條. 募集을 廢止, 中止 又 終了 時 收支計算書 添付야 七日 以內로 內部
大臣에게 申告이 可홈.

    第四條. 暴行 脅迫 又 詐欺의 手段으로 應募케을 不得홈.
    第五條. 內部大臣은 必要로 認 境遇에 募集을 停止 制限 又 禁止며 又募

集從事者의 變更을 命이 有홈.
    第六條. 警察官은 募集에 關 帳簿 書類 檢閱을 得홈.
    第七條. 本令 又 本令에 基因 命令을 違反 者 拾五圜 以下의 罰金에 處홈.
     　    團體 處罰 境遇에 其代表者 處罰홈.
    第八條. 本令을 依 請願 及申告 管轄地方長官을 經由이 可되 但 漢城府에

在야 警視總監을 經由이 可홈.
    附則
    本令은 頒布日로붓터 施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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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관습에 따라 각종 잡세를 부과하던 것을 금지하고, 내부대신 또는 탁

지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재무서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다.99) 종래

98) 『皇城新聞』 1910년 3월 5일, 「五學會議案」. “各 私立學校 維支方針 硏究에 對야 日昨
五學會에셔 總會를 開은 已報어니와 其內容인즉 閣令으로 頒佈 寄附金取締規則을
因야 各地方 私立學校에 寄付金이 有 時에 小管警察署 及 財務署에셔 此로 以야
徵稅■妨害가 有다고 禁止을 因야 各 私立學校가 多數 廢止으로 日昨 同 總會
에셔 鄭永澤氏가 寄付金取締規則에 關 件을 政府에 陳述기로 畿湖學會에 提出
議案를 採用기로 可決되얏다ㅣ 此에 對하야 北部警察署에셔 畿湖學會 總務 南宮
薰氏를 請招야 該議案을 調査얏다더라.”

99) 「지방비법」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帝國)官報』 隆熙 3年(1909년) 4월 2일, 
法律 제42호, 「地方費法」.

    第一條. 漢城府 及 各道에셔 公共事業을 爲야 地方費 設.
     　    地方費 地方費에 屬 財産 幷히 其 收入, 地方費 支辦의 事業에 屬 收入 及 

賦課金으로써 此 充홈.
    第二條. 地方費로써 支辦을 得 費目은 左와 如홈.
           但 地方費의 支辦에 屬 것과 國費의 支辦에 屬 것의 區分은 內部大臣과 度

支大臣이 協議야 內部令으로써 此 定홈.
     　    一. 廳舍의 建築 及 修繕에 關 經費.
     　    二. 土木에 關 經費.
     　    三. 衛生, 病院, 救恤 及 慈善에 關 經費.
     　    四. 勤業에 關 經費.
     　    五. 敎育 及 學藝에 關 經費.
     　    前項 各號의 外에 法令에 依야 地方費의 支辦에 屬 經費 及 地方公共 上 

必要 事業에 關 補助費.
    第三條. 地方費에 充 賦課金의 種類 從來 地方에셔 徵收든 諸稅 中에 就야 此를

定홈.
    第四條. 賦課金의 課目, 課率, 納期 其他 賦課에 關야 必要 規定은 內部大臣 及 度

支部大臣의 認可를 得야 漢城府尹 及 觀察使가 府令 又 道令으로써 此를
定홈.

    第五條. 前條의 府令 又 道令에 依야 賦課金을 賦課 徵收은 國稅의 例에 依야
財務署長이 此를 行홈.

    第六條. 漢城府尹 及 觀察使 地方費의 支辦에 屬 事業을 爲야 管內의 一部에 對
야 內部大臣의 認可 得야 夫役 及 現品을 賦課을 得홈.

    第七條. 地方費의 支辦에 屬 事業을 爲야 寄附金을 受 時 寄附者의 指定 用
途에 使用이 可홈.

    第八條. 漢城府尹 及 觀察使 特別 事情이 有 者에 對야 賦課金 及 夫役과 現品의
減免 又 延納을 得홈.

    第九條. 漢城府尹 及 觀察使 每會計年度에 地方費의 歲入歲出 豫算을 調製야 其 前年 
十月末日지에 內部大臣에게 提出야 認可 受이 可홈.

    第十條. 漢城府尹 及 觀察使가 前條의 認可 受 時 其 要領을 告示홈.
    第十一條. 漢城府尹 及 觀察使 每會計年度 地方費의 歲入歲出 豫算에 對 決算을 調

製야 年度 經過 後 五個月 以內에 內部大臣에게 報告고 並히 其 要領을
告示이 可홈.

    第十二條. 地方費의 會計에 關 規程은 內部大臣이 此를 定홈.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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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이 관찰사, 군수 또는 학부의 인가를 받고 잡세를 징수해 학교

경비에 충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지방비법」의 시행은 사립학교들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100)

또한 통감부가 조선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손을 댄 것이 바로 향교재산

으로 대표되는 공유 재산이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대한제국기 향교재산은

근대 학교를 위한 재원으로 광범위하게 전용되었다. 일례로 경상남도 칠원

군의 사립보흥학교는 향교답 중 72두락의 수입을 얻어 사용하고 있었다.101) 

이러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고, 앞서 살펴보았듯 1900

년대 학교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102) 

때문에 향교 전답을 둘러싼 분쟁은 전국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

였으며, 분쟁의 결과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향교 전답은 학교비 분쟁의 과

정에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때로는 내장원이 그 비용을 가져가 사용하기도

하고,103) 때로는 공립소학교가 그 비용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104) 때로는

사립학교가 사용하기도 했다. 충청남도 南陽郡에서는 私立普興學校 校監이

學部에 “本郡 鄕校 位土田畓을 限折半本校에 劃付之意로 本郡에 發訓하라”고

요청하자,105) 실제로 향교답의 절반을 옮겨 주었다가 남양군의 유생으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받기도 했다.106)

    第十三條. 第九條의 期限은 本法 施行의 年度에 限야 其年八月末日지로 홈.
    第十四條. 光武十年 勅令 第八十一號 地方稅規則은 此 廢止홈.
100) 「지방비법」의 시행과 사립학교와의 관계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古川宣子,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류승렬, 
「한말 사립학교 변천의 경위와 그 역사적 의미」, 『강원사학』 14, 1998. 

101) 양정현, 「한말 경남 지역 근대 초등교육의 보급과 확산」, 『역사와경계』 67, 2008, 
200~204쪽.

102) 김종준, 「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 102~115쪽.
103) 『皇城新聞』 1901년 1월 7일, 「學校難支」. “平南觀察의 公報를 據즉 本府小學校經費를

鄕校位田과 贍學庫屯及遂明齋畓租稅로 需用더나 今自內藏院으로 派送捧稅官야 責稅 
此屯니 學校經用은 無以酬應이라 얏더라.”

104) 『皇城新聞』 1901년 12월 24일, 「嚴懲迂儒」. “鉄原郡公立小學校敎員 黃台性氏가 學部에
報되 本校經費 設校時에 士論을 從야 鄕校畓截半收賭條를 付校支過더니 近日 
鄕儒輩가 敎育을 毀謗야 口不可道之說로 誣訴上部고 該賭條 推去코져 온 則 
本校事情은 必廢乃已리 얏거 學部에셔 該郡에 嚴訓야 該儒生 等을 捉囚嚴懲라
얏더라(강조는 필자).” 강조한 부분에서 철원공립소학교가 설립 당초 향교답을 유지
비용으로 삼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5)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4일, 「以校補校」.
106) 『皇城新聞』 1906년 4월 5일, 「校土移校」. “校土移校 南陽郡守方漢德氏가 學部에 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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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가 보기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조선 통치에 관여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해야 조선 통치를 원활히 하는 것은 물론, 공

립보통학교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재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문제적’인 것으로 지적되었고, 곧 일관된 방침하에

운영되도록 수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향교재산을 통감부의 의도에

맞게 재편된 공립보통학교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다. 

1909년 일본인 學部 관리에 의해 편찬된 『韓國敎育의 旣往과 現在』에서는

학교 재산으로서 學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통감부가 향교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향후 운영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

에서는 學田이 교육자금으로서 서당, 향교 등에 부여된 것이었지만, “세월의

추이에 따라 복잡한 변천을 거쳐 그 관리가 이동하여, 개인에 귀속되고, 혹은

관찰사, 군수에 속하며, 결국에는 재산의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탁지부와 내부, 학부 사이에

분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파악한다.107)

나아가 현재 學田을 사립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

력한다. 사립학교가 學田을 사용하는 것을 “학부의 인가를 받은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이 있고, 또 관찰사,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보면서, 사립학교의 학전 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견해로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受益權을 授與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라며, “이러한 (사립 - 필자 주) 학교는 수익권을 가졌지만 처분권은 가지지

않았”으니 “학전을 放賣하여 대금으로써 校費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108) 즉 향교재산 등 學田으로 사용

되는 재산이 사립학교의 것이 아니라 官 혹은 公의 소유임을 確言하고, 이

것을 사립학교가 멋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통감부는 향교재산에 대해, 이미 상술한 문제의식 속에서 1907년부터 各道 

향교 소유지의 실측 및 소유 여부를 확인하였다.109) 이어 1910년 초에는

되 本郡私立普興學校校監李昌會의 請願을 據와 鄕校畓折半을 該學校에 移付事로
方欲繕報矣러니 現接該郡儒生洪崙等의 禀目則普興學校에 熱心敎育이 非不美事로되 校
土之移屬他處가 有欠慕聖이기 玆에 報告라하얏더라.”

107) 學部,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1909, 72~73쪽.
108) 學部,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1909,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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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연혁을 조사하였다. 1910년

3월 경상남도 관찰사가 도내 각 지역에 보낸 訓令을 살펴보자.

<私立學校 付屬 田畓의 沿革 調査의 件>

“現在한 私立學校 財産 中 田畓과 如함은 大槪 鄕校田畓을 移屬한 者가 大

部分을 占하나 尙히 鄕校 以外 假量 吏廳田, 書記廳畓 등을 移屬한 者도 有

하고 或 人民의 寄附에 係한 私有田畓도 有하여 其 沿革이 一樣치 아니하니

別紙 式樣에 從하여 至急히 調査 報告함이 爲宜事. 右 訓令 함.”

융희 4년(1910년) 3월 29일

경상남도관찰사 黃鐵110)

이상의 내용에서 사립학교의 재산 중 吏廳田, 書記廳畓, 기부에 의한 것은

소수이고, 상당수가 향교 전답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韓國敎育의

旣往과 現在』에서 보여주는 인식과 같다. 이러한 조사가 「향교재산관리규

정」 발표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립학교 재산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학전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후 향교재산을 장악 ·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경상남도관찰사의 훈령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각 사립학교는 재산의 연

원을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을 보면 私立 東來 東明學校는 마을에 오래 산

父老들이 耆英會를 조직하여 학교에 기부한 땅 35필지 1,200두락에서 나는

수입 1,560圓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私立 東萊府 南面 東明學校는 기백년

전에 기부받은 私塾田畓 28두락이 있으며, 私立龜明學校에서는 구포동 서당

소유의 田 62두락과 洞民이 기부한 畓 2두락, 私立釜山面普通學校에서는

舊 育英漢文齋 學契畓으로 계원이 기부한 13두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私立明倫學校인데, 명륜학교는 鄕校畓 27필지, 

109)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련해서는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
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2014;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추이 – 
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1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觀察道來去案』 下(奎18131 v.2), 隆熙 4年(1910년) 1月(이하
『觀察道來去案』 下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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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院畓 11필지를 합하여 507두락에서 수입 632圓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111)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쳐 1910년 4월 23일 학부령 제2호로 「鄕校財産管理

規程」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교재산관리규정>

제1조. 향교재산은 觀察使의 指揮, 監督을 受하여 府尹, 郡守가 관리함.

      단, 특별한 사정이 有한 時는 府尹, 郡守는 觀察使의 인가를 受하여

特定 管理人을 置하여 관리케 함을 得함. 此 경우에는 府尹, 郡守는

特定 管理人의 管理事務를 監督함.

제2조. 향교재산은 放賣, 讓渡, 交換, 典當 又는 費消함을 得치 못함.

      단, 특별한 사유가 有한 時는 府尹 又는 郡守가 其 事由를 具하여

觀察使를 경유하여 學部大臣의 指揮를 受함이 可함.

제3조. 향교재산에서 生하는 收入은 향교 所在 郡內의 公立學校 又는 觀察

使의 指定한 學校의 經費에 사용하는 者로 함.

      前項 이외에 觀察使가 필요로 認한 時는 特히 鄕校 又는 文廟의 修

理費 及 享祀費에 사용함을 得함.

제4조. 府尹, 郡守는 매년 향교재산의 수지예산을 定하여 觀察使의 認可를

受함이 可함.

      府尹, 郡守는 향교재산의 수지결산을 觀察使의 認可를 受함이 可함.

      府尹, 郡守는 향교재산의 수지결산을 觀察使에게 報告함이 可함.

제5조. 향교재산에서 生하는 수입의 보관 及 출납에 관한 사무는 府尹, 郡

守가 行함.

      향교재산 중의 현금 及 수입금은 郵便局所, 金融組合 又는 은행에

任置함이 可함.

제6조. 府尹, 郡守는 향교재산 原簿를 作하고, 其 謄本을 관찰사에게 제출

함이 可함.

제7조. 관찰사는 본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에 관한 보고를 受하거나 又는

認可를 與한 時는 此를 學部大臣에게 보고함이 可함.

제8조. 관찰사는 본 규정 시행에 관한 細則을 設함을 得함.112) (강조는 필자)

111) 『觀察道來去案』 下(奎18131 v.2).
112) 『(大韓帝國)官報』 隆熙 4年(1910년) 4월 28일, 學部令 제2호 「鄕校財産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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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규정을 통하여 향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府尹과 郡守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향교재산을

둘러싼 사립학교, 내장원, 내부, 학부 사이의 분쟁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또한 제2조에서 향교재산을 임의로 판매, 양도, 교환, 전당 잡히는 것을 금

지하여, 향교재산의 소유권이 부윤 · 군수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에 있음을 분

명히 하였다. 제3조에서는 향교재산의 수입을 공립학교에 우선적으로 지불

하고, 조건부로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교재산을 오직 교육비로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로써 향교재산을 사용하던 사립학교의 경우 향교 전답을 더 이상 마음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향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해 향교재산은 관찰

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재산이 되었으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불가

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관찰사가 지정한 학

교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관찰사의 처분 여하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을 일정 부분 인정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는 향교재산을 공립학교에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

립보통학교에 향교재산의 처분권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동래 명륜학교는 개교 이후 이력을 『明倫學校日史』에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명륜학교의 개교 배경, 참여자는 물론 매일매일의 교육 진도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1909년 12월 29일 수요일 冬期 休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1910년 이후 명륜학교의 존폐 여부도 불확

실하다.113) 

동래 명륜학교의 사례는 아니지만, 「향교재산관리규정」 발표 이후 향교재

산과 공 · 사립학교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가 일부 남아있다. 이를

통해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교육비의 배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1년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향교재산수입

으로 田畓, 森林,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446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중 학교 비용으로는 公立咸陽普通學校에 180원을 지불하기로 했다.114) 

113) 「明倫學校日史」, 『東萊史料』 4, 驪江出版社, 1989.
114) 국가기록원 소장, 「향교재산 중 수지예산 인가보고-경남」, 『향교재산 관계』, 1910, 관리

번호: CJA0004738. 



- 64 -

한편 1911년 3월 전라남도에서는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관찰사가

지정하는 학교의 명단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라남도

18개 군의 사립학교 21개교가 나열되어 있다.115) 이처럼 「향교재산관리규

정」은 한편으로는 개별 사립학교들이 향교재산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행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순번 指定學校名 郡名 순번 指定學校名 郡名
1 私立南平普通學校 南平郡 12 私立就成學校 突山郡
2 私立咸平普通學校 咸平郡 13 私立興陽普通學校 興陽郡
3 私立靈光普通學校 靈光郡 14 私立筏橋學校 寶城郡
4 私立長城學校 長城郡 15 私立寶城學校 寶城郡
5 私立昌平普通學校 昌平郡 16 私立彰明普通學校 長興郡
6 私立養英學校 昌平郡 17 私立金陵學校 康津郡
7 私立通明普通學校 谷城郡 18 私立莞島普通學校 莞島郡
8 私立光陽普通學校 光陽郡 19 私立眉山普通學校 海南郡
9 私立順天普通學校 順天郡 20 私立綾州普通學校 綾州郡
10 私立樂英學校 順天郡 21 私立大靜學校 大靜郡
11 私立麗水普通學校 麗水郡

* 비고 : 국가기록원 소장,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지정학교의 건」, 『향교재산

서류』, 1910, 관리번호: CJA0004739에서 작성함.

<표 1-3> 1911년 전라남도 향교재산 배부 사립학교 명단

그러나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오래 유지되지 않은 듯하다. <표

1-3>에 따르면 1911년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사립학교 명단에는 여수군과

돌산군에서 각각 사립여수보통학교, 사립취성학교가 향교재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116) 그러나 6년 후인 1917년 여수군 향교재산 수지예산표에는

여수공립보통학교에 140원, 돌산공립보통학교에 110원, 도합 250원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다.117) 여수군의 향교재산을 1911년 당시에는 사립학교에 지

115) 국가기록원 소장,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지정학교의 건」, 『향교재산 서류』, 
1910, 관리번호: CJA0004739. 

116) 국가기록원 소장, 「향교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지정학교의 건」, 『향교재산 서류』, 
1910, 관리번호: CJA0004739.

117) 국가기록원 소장, 「공립보통학교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건 신청 부신」, 『향교재산 서
류』, 1917, 관리번호: CJA0004752. 돌산군은 1914년 폐지되면서 그 일부가 여수군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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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지만, 1917년에는 공립보통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향교재산을 지원받던 사립학교들이 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일

이었다. 사립취성학교는 1911년 6월에 돌산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고,118) 

사립여수보통학교도 공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119)

1910년 당시 전라남도에는 갑종공립보통학교 5개교,120) 을종공립보통학교

3개교,121) 보조지정보통학교 4개교,122) 사립보통학교 15개교가 존재했다.123) 

반면 7년 후인 1917년에는 전라남도에 사립보통학교는 樂安, 巨文, 法聖浦, 

古今, 月嵋의 5개교만 남았다. 같은 해 전라남도에 공립보통학교는 34개교가

존재하는데,124) 이 중 1911년에 향교재산 지원을 받은 사립학교와 이름이

겹치는 학교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주로 지명학교로 光陽, 

南平, 綾州, 大靜, 筏橋, 寶城, 順天, 麗水, 靈光, 莞島, 長城, 昌平, 咸平의 13

개교이며, 사립취성학교는 돌산공립보통학교로, 私立眉山普通學校는 해남공

립보통학교로,125) 私立通明普通學校는 곡성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한 것이 확

인된다.126) 이를 통해 보았을 때 1911년 당시 향교재산 지원을 받았던 사

립학교 21개교 중, 최소한 16개 학교는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교재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곧 공립화를 위한

11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돌산초등학교」, 『향토문화대전』.  
(http://m.grandculture.net/detail/0304.asp?frmArea=GC013&frmId=GC01301548&frmM
enu=area) (검색일 2021년 10월 18일).

119) 1911년 사립여수보통학교의 소재지는 여수군 현내면이며, 1917년 공립여수보통학교의
소재지는 여수군 여수면으로 되어 있다. 지리적인 위치, 이름의 연속성 등을 보았을 때
사립여수보통학교가 공립여수보통학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20) 光州, 木浦, 羅州, 齊州, 靈巖.
121) 求禮, 旌義, 同福. 
122) 珍島, 潭陽, 彰明, 順天. 
123) 南平, 綾州, 光陽, 月嵋, 通明, 昌平, 興陽, 咸平, 莞島, 長東, 法聖, 靈光, 巨文, 麗水, 眉山. 

이상의 학교 명단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년판에서 작성함.
124) 木浦, 光州, 潭陽, 昌平, 谷城, 玉果, 光陽, 麗水, 突山, 順天, 高興, 寶城, 筏橋, 和順, 同福, 

綾州, 長興, 康津, 海南, 靈巖, 鳩林, 務安, 智島, 羅州, 南平, 咸平, 靈光, 長城, 莞島, 求禮, 
珍島, 濟州, 旌義, 大靜. 이상의 학교 명단은 조선총독부 편, 『朝鮮諸學校一覽』 1917년
도판에서 작성함.

125) 1911년 5월 30일 해남공립보통학로 전환하였다. 「해남동초등학교」, 『디지털해남문화대전』, 
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toc/GC07301089. (검색일 2021년 10월 18일).

126) 1911년 6월 곡성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였다. 「곡성중앙초등학교」,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6411&cid=40942&categoryId=34665. 
(검색일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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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통감부는 「지방비법」,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향

교재산관리규정」의 제정을 통해 대한제국기 사립학교의 주요 재원이었던

잡세, 기부금, 향교재산수입의 운용 권한을 확보 ·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대한제국기 지방관의 재량에 의해 사용되던 재원의 운용을

규격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통제하에

넣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재산수입은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공

립보통학교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향교재산수입이 주로 공립보통학교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도 관찰사의

권한으로 대한제국기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러나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향교재산과 잡세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세, 기부금, 향교재산의 운용권을 제약당한 사립학교들은 이를 지

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선총독부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는 곧 비교적 설비가 탄탄한 사립학교들이 우선적으로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재조일본인 교육재정 확충 및 국고 지원 강화

이처럼 통감부 시기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의 운영은 기부금의 모집이 사

실상 제한되고, 잡세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이 소멸되고

중앙에 의하여 ‘관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재조일본인 초등교육재정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 앞서 살펴보았듯 본래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일본 거류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00년 일본에서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 이후,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지원을 조선에도

시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도 1905년 이후 조선을 보호국

으로 만든 상황에서, 재조일본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에서의

지원과 법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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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기 재조일본인 교육의 법제적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127)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육재정의 관점에서 거류민단

설치와 학교조합 법제 제정이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고, 일본 본국과 통감

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면서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이 확충되는 과정을 살

펴보려 한다. 이 시기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의 확충 과정은 강제 병합 이후

초등교육재정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905년 일본은 「居留民團法」을 제정하여 조선과 중국 등지에 적용하였다. 

「거류민단법」에 의해 만들어진 거류민단은 종래의 치외법권적 자치단체인

거류민역소를 넘어, 일본 정부가 통치하는 ‘외국 영토 내에 설치된 속인적

행정기관’으로 설정되었다.128) 「거류민단법」은 전체 6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류민단법>

제1조. 專管居留地, 各國居留地, 雜居地 其他에 住居하는 帝國臣民의 狀態에

의하여 外務大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區를 정하여, 그 地區 

內에 주거하는 帝國臣民으로서 組成하는 居留民團을 設立함.

      居留民團의 廢置分合 또는 그 地區의 變更에 관한 사항은 命令으로서

그것을 정함.

제2조. 居留民團은 法人으로서 官의 감독을 받아 法令 또는 條約의 범위

내에서 그 公共事務 및 法令, 條約 또는 慣例에 의하여 그것에 속한

사무를 처리함.

제3조. 居留民團에 吏員 및 居留民會를 둠.

제4조. 居留民會의 조직, 居留民團 吏員 또는 居留民會 議員의 임면, 선거, 임기, 

급여 및 職務權限 등에 관한 사항, 아울러 居留民團의 財産, 負債, 營

造物, 經費의 부과 징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命令으로서 정함.

127)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의 재외지정학교와 소학교규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조미은,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史林』 41, 
2012; 조미은, 「조선교육령과 재조선 일본인 교육제도」, 『역사교육』 125, 2013; 이동훈, 
「‘한국병합’ 전후 재조일본인 교육 사업의 전개 - 거류민 단체에서 학교조합으로」, 『한림
일본학』 32, 2018.

128) 이동훈, 「‘경성’의 일본인 사회와 자녀교육 - 통감부 시기와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
울학연구』 45, 2011,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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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居留民團은 領事, 公使 및 外務大臣 順次로 그것을 감독함. 단 土地의

情況에 의하여 제2차의 監督을 생략할 수 있음.

      前項의 감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命令으로서 그것을 정함.

제6조. 居留民團 설립의 때에 그 地區 內에 住居하는 帝國臣民의 共同財産 

및 負債의 처분, 기타 本法 施行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命令으

로서 그것을 정함.129)

재정적인 면에서 「거류민단법」의 핵심은 제2조의 “거류민단은 법인으로서” 

한다는 것이었다.130) 일본인 거류지가 발달함에 따라 경영해야 할 사업이

많아지면서, 그 사업비를 公債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거류민 단체의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했다.131) 재조일본인들의 사업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교육비였기 때문에,132) 거류민단의 법인화와 일본인 교육 문제는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거류민단법」 제정 이후 1906년 8월에는 처음으로 서울, 인천, 부산, 진

남포, 군산, 평양의 7곳에 거류민단이 설치되었다. 이후 1908년 2월에 이르

기까지 원산, 마산, 대구, 용산, 신의주에 추가로 거류민단이 설치되면서, 조

선에는 모두 12개의 거류민단이 만들어졌다.133)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法人인 거류민단이 법률적으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 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起債, 즉 단체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

존에 일본인 교육은 개인 혹은 日本人會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129) 『(日本國)官報』 1905년 2월 25일, 法律 제41호 「居留民團法」.
130) 일반적으로 거류민단 연구에서는 거류민단의 ‘자치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교육재정의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치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으려 한다. 

131)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 26, 2012, 248쪽. 이
글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밖의 거류민단 설치
및 논의에 대한 연구로는 천지명,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
동사연구』, 2015; 천지명,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과 거류민단의 변화」, 『한국민족운
동사연구』 79, 2014; 추교찬, 「인천 일본인 거류민단의 형성과 갈등」, 『인천학연구』 20, 
201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2) 1910년경 경성 및 용산 지역의 거류민단 예산의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었다.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91쪽.

133) 천지명,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성격」,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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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는데,134) 개인은 학교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

았고, 일본인회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起債를 일으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인회가 會費를 걷는다고 하여도, 기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

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1905년 「거

류민단법」의 제정은 거류민단의 법인화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거류민단

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기채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러나 거류민단은 주로 일본인 거주자가 많은 거류지에 설치되었으므

로,135)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교육은 책임질 수 없었다. 

따라서 거류민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일본인들은 거류민단 법인화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1909년 시점까지도 여전히 그때그때 임시변통에 의

존하는 학교 운영을 해야 했고, 그렇기에 학교의 수준, 상태 또한 들쭉날쭉

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1909년의 「學校組

合令」이었다. 「학교조합령」은 전체 7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조합령>

제1조. 학교조합은 法人으로 하고 官의 감독을 받아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교육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조합은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부대 사업으로 위생사무를 처리

하는 것을 得함.

제2조. 학교조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지구 내에 거주하는 帝

國臣民이 조합 규약을 작성하여 統監의 認可를 받아야 함.

제3조. 학교조합 地區 내에 거주하는 제국 신민은 그 조합원으로 함.

제4조. 학교조합의 폐지 및 조합 규약의 변경은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5조. 학교조합에 조합회 및 관리자를 둠.

134) 이와 관련해서는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8~87쪽을 참조할 수 있다. 조미은에 따르면 1912년 이전까
지는 일본인 학교 설립에 관계되는 자들은 거류민단, 일본인회, 교육회, 종교계, 재단
법인, 개인 등으로 다양하다가, 1912년 이후 학교조합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거친다.

135) 「거류민단법」 제1조에서는 “專管居留地, 各國居留地, 雜居地 其他에 住居하는 帝國臣民의
상태”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거류민단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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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는 理事官이 任免 함.

      관리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함.

제6조. 학교조합은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및 수업료, 기타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조합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

제7조. 居留民團法施行規則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제

46조, 제48조, 제51조 乃至 제53조(단서를 제외 함)의 규정은 학교

조합에 그것을 준용함.

附則. 

本令은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학교조합 설립 시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제국신민의 공동재산 및 부채의

처분 기타 本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관이 그것을 정함.136)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의 핵심은 제1조와 제6조에 있었다. 제1조에서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하고’라고 하여 학교조합의 法人化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거류민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일본인이 사는 지역에도

法人의 조합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수의 일본인이 사는 지역에

법인격을 지닌 학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일본인

교육을 기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조합령」의 목적이었다.

또한 「학교조합령」 제6조에서는 “학교조합은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및 수업료 등 기타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조

합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학교조합의 수입을 어디에서 마

련하는지를 적시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조합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이라는 항목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 

시설비, 기타 잡비 등은 사실 어지간한 수입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조합에서는 도축장을 비롯한 시설들을 운영하여 조합의 기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지만,137) 이것만으로 학교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는 힘

들었다. 따라서 추가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조

136) 『(統監府)公報』 1909년 12월 27일, 統監府令 제71호 「學校組合令」.
137)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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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하며 부족한 수입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학교조

합령」 제3조에서 “학교조합 지구 내에 거주하는 제국 신민은 그 조합원으로” 

한다고 한 것은, 학교 운영 비용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근거가 되

었다.

즉 1909년의 「학교조합령」은 거류민단이 없는 지역에서의 일본인들이 法

人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학교조합 설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어서, 일본인이

소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학교조합 설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朝鮮總督府官報』에는 병합 이후인 1910년 9월부터 泗川, 榮山浦, 鴻山, 金堤, 

禮山, 善山, 羅州를 비롯하여 학교조합 設立 認可 告示가 계속해서 등장한

다.138) 기존에도 지역 일본인 단체 지출에서 교육 부문 부담이 컸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회가 학교조합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139) 그러나

1909년의 「학교조합령」의 핵심은 법인화와 조합비 부과 징수에 있었기 때

문에, 이미 「거류민단법」을 통해 거류민단이 설립된 지역에서는 굳이 학교

조합을 다시 결성할 필요는 없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거류민단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거류민단이 교육 사업을 전담하였다.140)

아울러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인

교사를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제대로 된 자격과 실력을 가진 일본인

교원이 충원되어야, 일본인 아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안이 불안정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 있는 학교에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원을 초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조선에 있는 일본인 학교 중 규모와 자격이 되는 학교를 일본

본국의 학교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在外指定學校 제도가 시행되었다. 재

138) 『朝鮮總督府官報』에서는 1910년 9월부터 1914년 3월까지 약 157건의 학교조합 인가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139) 조미은,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219쪽.
140) 1911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는 당시 존재하던 일본인 소학교의 一覽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각 학교별로 운영주체를 居留民團立, 學校組合立, 日本人會立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해 보았을 때, 당시 존재하던 12개 거류민단(경성, 용산,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이 여전히 모두 거류민단립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함흥, 성진, 鏡城 세 곳에서만 日本人會가 학교를 운영하고, 나머
지는 모두 학교조합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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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정학교 제도는 1905년 일본에서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及遺族扶助料

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141) 이어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及遺族扶助

料法에 있어 學校職員의 資格 및 在職年數算定方等에 관한 건」,142) 「在外指

定学校職員令」,143) 「在外指定学校에 관한 규정」144) 등이 통과되면서 제반

제도가 정비되어 갔다. 가장 먼저 제정된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及遺族扶

助料法」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넘어 온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목

적이 강했다. 지정된 거류민학교의 교원이 일본의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145) 「在外指定学校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외지정학교를 “在外國 本邦人을 위해 설치한 학교”로 정의하고,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 학교의 최소 요건, 교원의 자격, 급료, 관리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在外指定学校職員令」에서는

재외지정학교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종류 및 지위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교 및 실업보습학교에는 학교장, 訓導, 准訓導를, 그 외의 학교에는

학교장, 敎諭, 助敎諭, 舍監, 書記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하여 일본인 교원이 조선의 학교로 와 가르칠 때 생

기는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한국 각지 연합 전국 거류민회에서는 소학교 교원의 초빙

지원 문제를 계속해서 진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류민단법」, 재외지정학교와 관련된 여러 법안, 「학교조

합령」 등을 통해 법제가 정비되어 갔지만, 재조일본인 교육을 위해서는 여

전히 넘어야 할 실질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다. 법제는 정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학교의 설립 및 유지 보수, 교원의 임용 등은 비용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141) 『(日本國)官報』 1905년 3월 13일, 法律 제64호 「在外指定学校職員退隠料及遺族扶助料法」. 
142) 『(日本國)官報』 1905년 11월 7일, 勅令 제229호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及遺族扶助料

法ニ於ケル學校職員ノ資格及在職年數算定方等ニ關スル件」. 
143) 『(日本國)官報』 1905년 11월 7일, 勅令 제230호 「在外指定学校職員令」.
144) 『(日本國)官報』 1905년 11월 8일, 文部省令 제20호 「在外指定学校ニ關スル規程」.
145)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及遺族扶助料法」의 교원 신분 보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훈, 「‘한국병합’ 전후 재조일본인 교육 사업의 전개 - 거류민 단체에서 학교조합으로」, 
131~132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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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소학교 시설 확충, 중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골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에 교

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에 거류민단이 성립된 1906년

이후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1907년, 구마다니(熊谷賴太郞) 경성 거류민단장은 하세가와(長谷川好道) 

통감대리에게 도로 개축, 위생 완비,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10년에 걸쳐

매년 3만 원의 보조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146) 나아가 중학교 설립 건과

관련해서는 도쿄에 상경하여 문부성과 직접 교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거류민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중학교 설립 건에 관해서는 성질상 통감부립으로 설립하는 것이 지당하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통감부에서 세우는 시설 하나로는 부족한 오늘날, 

중학교 설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생도 수는

거의 100명에 달한다.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것은 실로 父兄이 견딜

수 없는 바이니, 어쩔 수 없이 民團立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어찌 되었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하여 書面으로 이사관에 稟申하여 두었지만, 출발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도쿄에 상경한 후 교육의 淵源인 문부성 당국자를

만나 누누이 의견을 진술하였지만, 본래 조선에서의 교육은 전부 통감부가

담당하는 바여서, 문부성에서는 단순히 계통적으로 힘쓰는 데 그쳤다. 그러나

중학교 문제로 말하면 生徒의 증가에 따라 多額의 경비를 요하는 것으로, 民

團立으로는 장래의 유지 방법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147) (강조는 필자) 

이 인용문에는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일본 거류민

단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① 학교에 진학해야 할 학생의 수가 계

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② 이들을 수용할 학교가 부족해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며, ③ 통감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를 늘려주어야 하지만, ④ 

통감부가 해 주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류민단에서 나서서 학교를 설

립하고 있고, 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후 유지 방법에 문제가 생길 것이

146) 『京城發達史』, 181~185쪽. 
147) 『京城府史』 2, 783~7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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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학교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감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부

성에서 개입하여 일본 본국에서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조선의 일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취학아동 수도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설비의 확충 문제는 이

시기 일본인 거류민단의 주요 의제였다. 1908년부터 1912년에 이르는 시기

일본인 취학아동의 수는 연평균 770명씩 증가하고 있었다.148) 이 때문에

통감부 설치 이후 경성의 일본인 학교는 계속해서 확장 · 신축되었다. 1906

년에는 일출심상고등소학교가 일출정에 신교사를 짓고 이전하였고, 1908년

에는 남대문심상고등소학교의 교사가 신축되었으며, 1909년에는 용산심상

고등소학교가, 1910년에는 앵정심상소학교가 신축 교사를 설립하여 이전하

였다. 또한 1910년에는 고등여학교가 건물 신축에 착수하기도 했다.149)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확장에도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다. 1910년 당시 신축한 앵정소학교는 도합 1,000여 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경성의 인구 증가에 따라 학령아동이 매년 800여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의 학교가 생기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성거류민단의 토목비는 ‘한국병합’ 

이전에 이미 매년 4~5만 원에서 많게는 12~13만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학교 건축비로, 순수 토목비는 매년 6,000~7,000원에 불과했다.150) 

경성거류민단은 늘어나는 학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단채를 발행하

였다. 당시 거류민단은 일반적으로 거류민에게 재산에 따라 호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학교 부지 마련 및 교사 신축에

드는 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호세 부과만으로는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없었다. 거류민단의 기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확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그 결과 경성거

류민단은 1908년 남대문심상고등소학교의 교사 신축과 고등여학교 신설에

148) 취학아동의 증가 수는 다음과 같다. 1908년 1,149명, 1909년 668명, 1910년 599명, 
1911년 758명, 1912년 675명. 『京城府史』 2, 912쪽.

149) 『京城發達史』, 347~357쪽. 
150) 『京城府史』 2, 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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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4만 원의 민단채를 발행하였다.151)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1910년 무렵에는 교육 시설의 증설로 인한 민단의 채무가 거액에

달하여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주요 문제로

떠오를 정도였다.152) 

이처럼 민단 채무의 상환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채무의 증가보다도

소학교 학생의 증가를 감당할 교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1910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제3소학교를 신설하고, 고등여학

교를 이전하는 문제로만 29,885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1910년도분으로 민단 채무 상

환을 위해 마련한 돈을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였다. 결국에는 1907년 일본 황태자 행차 때 위생비로 

하사한 5,800원과 소학교비로 하사한 900원을 추가로 전용하여 학교의 확

장을 청원하였다.153) 이사관 또한 경성거류민단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여 

이것을 허가하였다.154) 

그러나 민단채의 발행, 재원 전용에도 불구하고 경성에서 일본인 교육 시

설의 확충은 일본인 인구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그 결과 취학아

동의 수가 급증하면서 소학교에 병설했던 유치원을 운영할 공간이 사라져

일시 폐교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고,155) 1911년에는 오전과 오후 2부제

수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156)

이에 경성거류민단은 1913년 조선총독부에 ‘교육 사업 5개년 계획안’을

제출하여 5년간 38만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채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

였다.157) 그러나 이미 경성거류민단의 기채 원리금은 35만 원에 달해 있었

고,158) 조선총독부는 거류민단의 기채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경성거류민

단의 기채 요청은 결국 거부되었다.159) 

151) 『京城府史』 2, 795~796쪽. 
152) 『京城府史』 2, 815쪽. 
153) 『京城府史』 2, 815~817쪽. 
154) 『京城府史』 2, 816쪽. 
155) 『京城府史』 2, 836쪽. 
156) 『京城府史』 2, 855쪽. 
157) 『京城府史』 2, 916쪽. 
158) 京城府, 『京城府史』 3, 1941, 350쪽(이하 『京城府史』 3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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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채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을 부족한 상

태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본인 교육 사업의

재원은 조선총독부 보조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금전적인 지원이

어려울 때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13년 38만여 원의 기채를

거절했을 때,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소유 구 프랑스공사관 자리를 무상

으로 학교 부지로 제공하였다.160) 이런 상황에서 1914년 4월 1일부로 경성

거류민단이 폐지되고, 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이 府로 흡수되는

가운데 교육 관련 사업만이 경성학교조합으로 남아 일본인들의 자치하에

남게 되었다.161) 이때 많은 자산들이 경성학교조합에 인계되었지만, 교육비

의 수입과 지출 구조 자체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부터 재정독립계획을 추진하면서 학교조합의 보조금

또한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162) 기채와 보조금, 부과금을 증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조합의 재정을 증가시킬 방안은 학교조합의 기본재산을 운영

하여 그 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교조합 기본재산을 어

떻게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63) 그러나 기본재

산의 운영을 통한 수입만으로 증가하는 학교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

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학교조합 국고보조금 폐지 계획은 끝까지 관철

되지 못한 채 얼마 안 되어 포기되었다. 경성학교조합 의원들은 도저히 학

령아동의 증가에 조응하는 세입을 확보할 수 없어 조선총독에게 국고보조금

증액을 건의하였고, 이에 1918년에는 소학교 교원 임시수당 보조금을

15,000원 한도까지 증액하여 보조받기에 이르렀다.164)

결국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1905년 「거류민단법」, 1909년 「학교조합

령」에 의해 기본적으로 재조일본인의 수입과 기채에 의존하여 운영하되, 

159) 『京城府史』 2, 916쪽. 이때 조선총독부가 민단의 기채 발행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기채액이 거액이었고, 1914년 거류민단 폐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기채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0) 『京城府史』 2, 916쪽.
161) 경성학교조합 성립 과정에서의 혜택과 재산 이전에 대한 내용은 조미은, 「개항~일제강점

초기 경성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기관과 경성학교조합 설립」, 『향토서울』 79, 2011을
참조할 것.

162) 『京城府史』 3, 356쪽. 
163) 『朝鮮彙報』 1915년 5월호, 「學校組合是の樹立」.
164) 『京城府史』 3, 603~6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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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제정된 일본의 「소학교령」의 개정 취지를 따라가면서 점차 국고 보

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市町村의 자율에 교육자금의 마

련을 맡기되, 국고의 보조 및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던 일

본 본국의 교육 방침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되려 일본 본국에

서는 정촌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거의 전담시켰고, 따라서 필요한 비

용에 비해 국고 보조가 너무 적어서 의무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특히 ‘한국병합’을 전후한 시기에는 소학교 교육에 국고 보

조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165)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일본인 교육에는 일본

본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본 본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1945년 해방 때까지 재조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라는 측면

에서는 오히려 일본 본국만큼이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요구와 응답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일본인 교육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이미 통감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 본국의 의무교육제 시행은 물론, 재조일본인의 원활한

정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 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쉽게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조선총독부의 교육재정 이원화와 매개자로서의 일본인 교원

1) 1910년대 조선인 · 일본인 교육재정의 이원 구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 병합 이전 조선에서의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다.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은

165) 일본 본국에서는 메이지 시기 소학교 비용은 주민과 정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본래 學制 시기에는 국고 보조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면서
1880년(明治 13年)에 보조금이 폐지되어, 개정교육령 및 소학교령기에는 지방의 부담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금 소학교비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의무교육의 유지를 위하여 戶數割의 증액, 기부금 모집 등의 방법을 취하였
으며, 결국 1918년의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高寄昇三, 앞의 책,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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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국의 교육제도 변경에 조응하여 일본의 ‘국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같거나, 혹은 일본의 제도에 준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반면 조

선인 교육재정은 대한제국의 교육 전통 아래에서 조선의 지방제도와 상황에

맞게끔 독자적으로 발전하다가, 통감부 설치 이후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한

일본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통감부가 조선 교육을 장악

하는 과정에서 공립소학교가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학교가 바뀌고, 향교재산의 전용 등을 통제하려고 한 것은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1908년 무렵에도 여전히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관공립의 구분은

모호했다. 1908년 5월 관찰사회의에서 학부대신 이완용은 공립보통학교 확

장에 대해 “이번에 확장한 보통학교는 관립, 공립의 2종으로, 관립은 학부의

직할로, 공립은 지방의 공공적 자원으로써 경영하는 것이다. 목하 각 도에

설립한 보통학교는 무릇 공립으로써, 그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의 보조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필경 오늘날의 現狀에 의해 지방의 공공적 수입을 얻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166) 이는 여전히

공립보통학교가 국고 보조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의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1895년 「소학교

령」에서 규정한 ‘공립’의 온전한 운영은 1908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한제국의 조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으로 꾸며져 있어 온전히 지방재정에 할당할 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167)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한제국의 전통적인

교육재정 운영 방식이 남아있어 ‘관립’, ‘공립’, ‘사립’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

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감부가 추구하는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공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했다. 통감부가

1909년 4월 「지방비법」을 제정하고, 이어 1910년 4월 23일 학부령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이 무엇인지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166)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7, 134쪽.
167) 대한제국은 기본적으로 지방 예산을 감축, 절감하여 중앙집권적 재정체계에 편입시켜

국가재정 위기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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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립보통학교에 쓰일 지방재정도 마련될 수 있었다. 특히 ‘향교재산’은

府尹, 郡守가 관리하는 지방의 재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립보통학교의 재원

으로 전용되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무엇인지 정한 이후, 1911년에는 지방의 공립보통학

교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불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公立普通學校費

用令」과 그 내용을 상세히 보완하는 「公立普通學校費用令施行規則」이 제정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제1조. 공립보통학교에는 기본재산을 설치할 수 있음.

제2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유지에 관한 비용은 臨時恩賜金利子, 鄕校財

産收入, 基本財産收入, 授業料, 寄附金,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

金으로 그것을 支辨함.

      전항 외에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설립구역

안의 조선인 부담으로 함.

제3조. 前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그것을 징수할 수 있음.

제4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는 道長官의 감독으로 府尹 또는 郡守가

관장함.

제5조. 공립보통학교에 간이실업학교를 부설할 때에는 부설유지에 관한

비용은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유지에 관한 비용 중에서 支辨함.

제6조. 공립보통학교 설립구역,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賦課의

정도 및 방법과 공립보통학교에 속한 재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규

정은 조선총독이 그것을 정함.168)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

제1장. 總則

제1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구역은 豫定區域 내의 面長의 의견을 듣고, 조

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府尹, 郡守가 그것을 정함. 그 변경을 하고자

168)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8일, 制令 제12호 「公立普通學校費用令」.



- 80 -

할 때에도 또한 동일함.

(⋯)

제3장. 수입

제10조. 공립보통학교 비용의 부담금은 戶稅, 家屋稅 및 地稅 중의 하나

또는 둘 이상에 附加하여 그것을 징수함. 단, 다음의 制限을 초과

할 수 없음.

       戶稅 및 家屋稅에 附加하는 것. 本稅 10분의 1.

       地稅에 附加하는 것. 平安南北 및 咸鏡南北 4道는 本稅 100분의 2, 

기타 各道는 本稅 100분의 1.

       前項 負擔金의 課目, 賦課率 및 징수 방법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府尹, 郡守가 그것을 정함.

제11조. 공립보통학교 비용의 부담금 및 수업료는 面의 公錢領收員으로서

그것을 징수함.

제12조. 공립보통학교에 기부를 申出한 者가 있을 때에는 府尹, 郡守가 그

것을 受納할 수 있음.

제13조. 공립보통학교에 있어서 借入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

로써 상환할 때 一時借入金은 이에 限하지 않음.

       1. 목적

       2. 금액 및 利率

       3. 借入 및 償還의 방법

제14조. 공립보통학교의 수입금은 바로 그것을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때마다 우편저금 또는 확실한 은행에 利付하여

맡겨 그것을 보관하여야 함.

       수입금의 보관은 부윤, 군수의 책임으로 함.

(⋯)

제7장. 재산

제24조. 공립보통학교의 재산은 부윤, 군수가 그것을 관리함.

제25조. 공립보통학교의 수익을 위한 재산은 그것을 기본재산으로서 유지

하여야 함.

제26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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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은 공립보통학교의 소용에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 임대할

수 있음. 단 公用을 위하여 일시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있지 않음.

       2. 국채증권 및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우편관서에 寄託해야 함.

       3. 예산에 의한 지출을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에는 도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169)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 유지에

관한 비용은 臨時恩賜金 利子, 鄕校財産收入, 基本財産收入, 授業料, 寄附金,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金으로 한다”고 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수입이 어

디에서 나오는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조 제2항에서 “전항 외 공립보

통학교 설립 ·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설립구역 내의 조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학교 설립 지역 내의 조선인

들이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비용 충당 방식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과의 정도 및 방법과 공립보통학교에 속한 재

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그것을 정함”이라고 하여 시행

규칙에서 이를 규정할 것을 알렸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은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시행 방식을 담은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이 동시에 공포

되었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에서는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제6조

에서 언급한 費用賦課의 정도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공립보통학교

비용령시행규칙」 제10조에서 “공립보통학교비용의 부담금은 戶稅, 家屋稅 

및 地稅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에 附加하여 그것을 징수한다. 단 호세 및

가옥세의 부가금은 本稅의 10분의 1, 지세 부가세는 평안남북도 및 함경남

북도는 본세의 100분의 2, 그 밖의 각도는 본세의 10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정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제24조에서는 “공립보통학교의 재산은

부윤, 군수가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공립보통학교의

수익을 위한 재산은 그것을 기본재산으로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

169)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8일, 朝鮮總督府令 제25호 「公立普通學校費用令施行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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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보통학교의 재산의 관리권이 부윤 또는 군수에게 있으며, 그 재산을 멋

대로 관리 및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즉, 「공립보통학교비용령」과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은 ‘공립’ 학교가

어떠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를 정해주고, 해당하는 재산의 처

분권까지를 결정한 것이었다. 이때 공립학교의 재원은 臨時恩賜金 利子, 鄕

校財産收入, 基本財産收入, 授業料, 寄附金,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金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수입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학교 설립구역 안의 조선인들에게 부담금

(앞으로 본문에서는 가급적 부과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함)170)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비용령」하에서 공립보통학교를 유지하는

주된 재원은 지방비보조금 및 臨時恩賜金 利子, 향교재산수입이었다.171) 부

과금(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징수가 권장되지는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공립

보통학교비용령」을 공포한지 4개월 만인 1912년 2월 28일 다음과 같이 通

牒을 내어서 부과금 징수에 주의를 요청하였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의 취지는 공립보통학교의 재산의 소유를 명료하게

하고, 동시에 재래의 설립, 유지에 기부금의 모집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립보통학교의 - 필자 주) 비용을 구역 내의 조선인에게 강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모집에 따르는 폐해를 제거하고, 동시에 공립보통

학교의 경제상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그런데 本令을 구실로 하여

갑자기 설비가 완전한데도 학교의 증설을 도모하여 비용의 격증을 불러오는

것은 취지에 상반되는 것이니 신중히 유의할 것이며, 본령의 실시에 부쳐 시

행규칙 외에 별지의 각 항에 따라 감독상 편의를 줄 것.”172) (강조는 필자)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비용령」과 그 시행규칙을 통해 학

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정하고, 조선인의 부과금

170) 부과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序論의 각주 34를 참조할 것.
171) 이에 대해서는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71~272쪽을 참조할 것.
172)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2월 28일, 官通牒 제56호 「公立普通學校費用令實施ニ關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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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지만, 한편으로 공립보통학교 설립 및 확장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에 매우 유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부과금의 액수 자체도 “戶稅, 家屋稅 본세의 10분의 1, 지세 본세의

100분의 1에서 2”에 불과하였지만, 그마저도 “다른 적당한 재원을 얻지 못

하여 종래의 세입으로는 도저히 경비를 支辨하지 못할 때”173)에만 별도로

신청하여 부과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비용령」하에서 공립보통학교의 비용은

부과금이 아닌, 臨時恩賜金利子, 鄕校財産收入, 基本財産收入, 授業料, 寄附金,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金 선에서 해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재원들은

공립보통학교를 지역의 의지에 따라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재원들이

었다. 향교재산수입은 앞서 「향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해 향교재산으로 규정된

재산을 공립보통학교에서 끌어와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향교의 재산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입 또한 늘리기 어려웠다.174) 임시은사금

이자는 ‘한국병합’을 계기로 일본 천황이 조선에 은사금을 지급한 것으로, 

총액 3,000만 원 중, 17,398,000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지방의 授産, 

敎育 및 凶歉救濟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급 · 운영하였다.175) 

이처럼 향교재산수입과 임시은사금 이자는 사실상 총액이 정해져 있는

자금이었다. 따라서 학교가 늘어날수록 한 학교에 분배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앞서 1912년 2월의 통첩에서는 학교 비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도 언급

했는데, “학교설립구역의 예정은 당분간은 府, 郡의 구역과 동일하게 할 것

이고, 하나의 府 · 郡에 2교 이상이 존재할 때에는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

산수입 및 부담금은 대체로 생도 수에 따라 각 교에 분배할 것”176)이라고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지시하였다. 실제로 1912년 3월 11일, 평안남도에서

173) 국가기록원 소장, 「공립보통학교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건 신청 부신(광주군 외 8개군 분)」, 
『향교재산 관계 서류』, 1917, 관리번호: CJA0004752.

174) 향교는 조선시대 1邑 1校의 원칙하에 세워졌고, 일제시기에도 하나의 郡에는 1~2개의
향교가 있는 것이 상례였다.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추이 – 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94쪽.

175)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민재, 「1910년대 조선총독부 임시은사금 사업의 운영 방향과
그 실제」, 『한국사론』 55. 2009를 참조할 것. 배민재에 따르면 1912년~1916년 사이 임시
은사금 이자 중 매년 260,000~270,000원 정도가 교육비로 일정하게 보조되었다. 

176)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2월 28일, 官通牒 제56호 「公立普通學校費用令實施ニ關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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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2공립보통학교 및 江東, 慈山, 咸從, 石岩里 등 다섯 공립보통학교를

신설하고 그 예산을 調製하여 보고하였을 때, 이미 旣設 보통학교에 임시

은사금 이자 전부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여 신설 학교 예산에 임시은사금 이

자를 計上하지 않았다. 그러자 內務部에서는 이것이 “恩賜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적당히 분배하고, 地方費의 보조를 안배하여 예산을 다시 작성해

보내”라고 通牒하였다.177) 

한편 기본재산수입은 학교 소유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수업료의 경우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면 걷을 수 있는 것이었

지만, 일제 초기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식민지 통치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

통학교 취학을 거부하여 보통학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78) 

이런 상황에서 수업료를 많이 거두기는 힘들었다. 기부금 또한 마찬가지여서,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선의에 기대야

하는 기부금을 거두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서 규정한 수입 구조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공립보통학교의

확장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증액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조선총독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 1913년 조선총독부 학무과 屬으로 근무하던 나카

이시(中石吉丸)는 공립보통학교 유지 방법에 대한 논설에서 “臨時恩賜金 利

子는 학교 유지에 있어 가장 有力한 재원이나, 장래 학교의 증설이 있으면

1학교당 분배액이 점차 감소할 것이고, 향교재산수입 및 부담금 분배액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가 설립된다면 국고 및 지방비보

조금이 점차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79)

그러나 공립보통학교에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늘리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기본방침과 거리가 있었다. 앞서 1912년 2월의 通牒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어디까지나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수준에서 ‘간이실용’의 교

177) 국가기록원 소장, 「신설 공립보통학교 예산 조제에 관한 건」, 『예규(학무)』, 1912, 관리
번호: CJA0004677.

178)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2~23쪽.
179) 『朝鮮總督府月報』 1913년 12월, 「公立普通學校の維持方法に就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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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행한다는 원칙하에서 조선인 초등교육을 운영했고, 이에 따라 보통학

교의 수 및 시설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공립보통학교를 각 郡에

1교씩 두고자 했던 1郡 1校의 방침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정해진 것이었

다.180)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세키야(關屋貞三郞)가 “금후 보통

학교를 다수 증설하는 것은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바”라며 “입학의 권유, 

학급의 설비와 같은 것은 능히 지방의 실상에 응하여 완급을 도모하여야

하며, 민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학교 설비를 늘리거나 하는 일은 심히

불가하다”고181) 한 것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과 조선인 일반의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 규정된 재원 중 수업료, 기부금, 부과금은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재원은 보조금

및 향교재산수입, 임시은사금 이자를 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들 재원은

증액에 한계가 있는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확장

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1916

년에는 『每日申報』에서 보통학교 입학식 풍경을 소개하면서 “오륙년 전만

하여도 각 학교에서 입학 권유를 할 일도 많았더니 지금은 어떠한 학교를

물론하고 정원이 초과되어 부득이 간단한 시험이라도 시험을 하게 되었”다

고182) 언급할 정도로 보통학교 입학을 위해 얼마간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공립보통학교의 수업료

인상이다.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10년대 중반 이후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1914년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매월 평균 4.6전을 수업료로 지불했는데, 점차 수업료가 인상되어 1917년에는

처음으로 평균 수업료가 10전을 넘어섰다. 1910년대 후반의 조선인들은 인

상된 수업료를 부담하면서도 子弟들을 공립보통학교에 보내기 시작했던 것

이다.183)

180) 『每日申報』 1911년 11월 29일, 「학교증설과 예산」.
181) 關屋貞三郞, 「朝鮮敎育に就て」 『公立普通學校長講習會講演集』, 1912년,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72쪽에서 재인용.
182) 『每日申報』 1916년 4월 2일, 「兒童의 學을 始하는 日」.
183) 김자중은 1910년대 보통학교에 관한 연구에서 평안남도의 사례를 들어 수업료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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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평균수업료 4.6전 5.9전 7.0전 10.8전 11.3전 11.8전

* 비고 : 학생 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판에서, 수업료는 『朝鮮地方財政要

覽』 각 연도판에서 참고하여 작성함. 각 연도의 전체 수업료를 학생 수로 나눈 후 11

개월로 나눈 값임.

<표 1-4> 1914~1919년 공립보통학교 학생 1개월 평균 수업료

이렇게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수업료가 증액되는

것만큼이나, 학교 설립구역의 조선인들에게 부과하는 부과금(부담금)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선인들이 공립

보통학교 교육에 지불하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표 1-5>에서 보

이는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수입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연도 부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본재산

수입

향교재산

수입
잡수입 조월금 보조금 기부금 합계

1912
1,018 

(0.1%)

1,857 

(0.2%)

58,858 

(5.7%)

88,355 

(8.5%)

23,628 

(2.3%)

91,138 

(8.8%)

729,386 

(70.4%)

42,368 

(4.1%)

1,036,608

(100%)  

1913
24,567 

(2.1%)

13,621 

(1.2%)

60,106 

(5.2%)

117,176 

(10.1%)

27,580 

(2.4%)

100,745 

(8.7%)

762,985 

(65.9%)

50,245 

(4.3%)

1,157,025

(100%)  

1914
43,531 

(3.6%)

25,788 

(2.1%)

64,386 

(5.3%)

109,827 

(9.0%)

16,287 

(1.3%)

100,120 

(8.2%)

734,178 

(60.3%)

122,702 

(10.1%)

1,216,819

(100%)  

1915
53,356 

(4.0%)

37,891 

(2.9%)

59,682 

(4.5%)

98,895 

(7.5%)

25,792 

(1.9%)

95,369 

(7.2%)

884,326 

(66.9%)

67,380 

(5.1%)

1,322,691

(100%)  

1916
77,729 

(5.4%)

50,372 

(3.5%)

66,493 

(4.7%)

95,375 

(6.7%)

30,824 

(2.2%)

90,525 

(6.3%)

958,155 

(67.1%)

57,765 

(4.0%)

1,427,238

(100%)  

1917
183,023 

(11.1%)

86,636 

(5.3%)

89,782 

(5.4%)

116,203 

(7.1%)

52,611 

(3.2%)

96,392 

(5.8%)

963,305 

(58.4%)

60,246 

(3.7%)

1,648,198

(100%)  

1918
211,448 

(9.0%)

94,176 

(4.0%)

103,668 

(4.4%)

149,906 

(6.4%)

91,652 

(3.9%)

147,017 

(6.3%)

1,281,939  

(54.8%)

260,113 

(11.1%)

2,339,919

(100%)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4년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부과금은 지세(시가지세)부가금, 가옥세부가금, 호세부가금을 합친 값임

* 비고 3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임시은사금 이자의 합계임.

<표 1-5>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수입 (단위 : 원)

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김자중, 「1910년대 보통학교에 대한 지역 간
대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촌지역의 수업료 또한 1910년대 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승추
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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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를 살펴보면, 1912년에서 1917년에 이르는 시기, 기본재산 수입, 

향교재산수입, 보조금, 부과금의 액수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공립보통학교의 수는

1914년 382개교, 1,330학급, 50,753명에서,184) 1918년 452개 학교, 1,829학급, 

87,378명으로185)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공립보통학교 수입의 증가폭이 학교

수의 증가폭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서 학교의 주요 수입원으로 규정한 향교재산수입과

임시은사금 이자, 보조금이 사실상 거의 동결된 상황에서 이러한 완만한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1910년대 중반 이

래로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갔고, 그 결과가 부과금(부담금)과 수업료(사용료 및 수수료)의 증가로 이

어졌다. 공립보통학교의 증가와 함께 보통학교 경비를 마련할 때 “종래의

세입으로는 도저히 경비를 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부과금과 수업료는 1912년에는 각각 전체 수입의 0.1%와 0.2%에 불

과했지만, 1917년에 이르면 그 비중이 각각 11.1%와 5.3%에 달했다. 이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부과금은 180배, 수업료는 46.6배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향교재산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1.3배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부과금과 수업료의 증액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비용령」하에서 공립보통학교의 확장은 고정된

재원으로 기존의 학교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과금과 수업료의 增徵으로 확

장을 이루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과금의 징수는 「공립보통학교시

행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戶稅, 家屋稅 本稅의 10분의 1, 地稅 本稅의

100분의 1 이상을 거둘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이 정

하고 있는 수입 구조는 어디까지는 보조금과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산수

입이 주된 재원이었으며, 부과금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 

반면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재정은 조선인 교육재정과는 완전히

18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년도판, 「공립보통학교 학생 수」.
185)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諸學校一覽』 1918년도판. 이 수치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꽤 많은 차이가 난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따르면 1918년 조선의 보통학교는 469개
학교, 1,838학급, 75,932명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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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의 전통과 형성 과정이

조선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다. 1910년대 일본인 교육재정은

1914년 「학교조합령」의 개정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186) 이 시기

「학교조합령」의 제정은 府制의 시행과 더불어 각 개항장에 있던 居留民團을

정리하고, 거류민단의 교육 부분을 떼어 학교조합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통하여 식민지화 이전부터 각국 거류지가 존재하던 개항

장을 정리하여 행정체계를 통일하고, 나아가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체계를

통일하였다.187)

살펴본 바와 같이 1914년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재조일본인 교육을 담당

하는 단체가 달랐다. 開港地에서는 1905년 제정된 「거류민단법」에 의해 설

립된 거류민단이 구역 내 일본인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개항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1909년의 「학교조합령」에 의거해 설립된 지역의 학교조

합들이 일본인 교육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法人이라는 점에서는 동

일했지만, 거류민단이 학교조합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한 권한과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14년의 府制의 시행과 더불어 거류민단이 폐지되

었다. 거류민단이 폐지된 대신 개정 「학교조합령」에 의해 府 지역에 학교조

합이 설치되었다. 기존에 일본인 거류민단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 분야의

자치권은 府로 이관되고, 새롭게 설치된 학교조합은 교육 사무만을 담당하는

재조일본인 자치기구가 되었다.188)

186)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0월 30일, 制令 제8호 「學校組合令改正ノ件」.
187)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98쪽. 조미은은 1914년

「학교조합령」의 의의를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府制 실시와 더불어 조선
에서의 施政의 통일, 둘째, 거류민단 소속 교육 관련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따른 조선
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육 분리정책 유지, 셋째, 자치조직인 학교조합 설치를 통한 거
류민단 폐지에 대한 재조일본인들의 불만 무마, 넷째, 수익성 있는 재산을 학교조합으로
이전하고, 수익성 없는 재산과 부채를 府으로 이관함으로써 거류민단이 지녔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1914년 「학교조합령」 시행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와 그 결과로 인한
府와 학교조합간의 재산 및 채무의 분배 학교조합의 조직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조
미은, 같은 논문의 제2장. 식민지 일본인 교육기반 형성과 학교조합(1909~1921년)을
참조할 것.

188) 이에 따라 1909년의 「학교조합령」이 전체 7조로 구성된 간단한 법령이었던 것에 비하여, 
1914년의 개정 「학교조합령」은 전체 41조, 「학교조합령시행규칙」은 77조에 이르는 상
세한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1905년 이래 개항장과 비개항장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운영되던 일본인 교육의 운영 주체가 모두 ‘학교조합’으로 통일되었다. 
「학교조합령」 제39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존재하는 학교조합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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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정 「학교조합령」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조합은 역시 法人으로서

운영되었다. 「학교조합령」 제1조에서는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관의 감

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학교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일본인을 그 조합원”

으로 하며, “조합원은 이 영에 의하여 영조물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조합의

부담을 분임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조합에는 조합회를 두고

(제5조), 조합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제6조), 조합회는 조합규약의

변경, 세입출 예산,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조합비 부과 징수, 

조합 채권에 관한 일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제7조).189)

또한 「학교조합령시행규칙」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른 학교조합회 의원의

定數와 선거 방식, 임기 등은 물론 세입, 세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

정하였다. 시행규칙 마지막에는 歲入出豫算表 양식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서

학교조합의 歲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학교조합의 수입은 1. 戶別割에 따른 組合費, 2. 使用料 및 授業料, 

3. 財産에서 생긴 수입, 4. 繰越金, 5. 補助金(國庫 및 地方費), 6. 寄附金, 7. 

過年度收入, 8. 繰入金, 9. 財産賣却代, 10. 雜收入(物品賣却代, 土地轉貸收

入), 11. 組合債로 구성되어 있었다.190) 「학교조합령」에 의한 이러한 수입

구조는 식민지기 내내 유지되었다.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학교조합을 개정 「학교조합령」
에 속하게 하고, 이어 제40조에서 “청진 이외 府의 부윤은 이 영 시행 후 즉시 학교조
합의 구역을 정하고 조합 규약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학교조합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한 것은 거류민단이 학교를 운영하던 개항장(府) 지역에서는 새롭게 개정
「학교조합령」에 따르는 학교조합을 구성하라는 뜻이었다. 즉, 1914년의 개정 「학교조합
령」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학교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

189)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0월 30일, 制令 제8호 「學校組合令改正ノ件」.
190)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1월 24일, 朝鮮總督府令 제6호 「學校組合令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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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
재산수입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기타 합계

1912
193,717

(48.1%)
- -

91,342

(22.7%)
-

117,833

(29.2%)

402,892

(100%)

1913
220,331

(39.7%)
- -

117,674

(21.2%)
-

217,227

(39.1%)

555,232

(100%)

1914
601,357

(50.3%)

190,612

(15.9%)
-

294,096

(24.6%)
-

109,843

(9.2%)

1,195,908

(100%)

1915
588,412

(44.6%)

211,183

(16.0%)
-

272,926

(20.7%)
-

245,509

(18.6%)

1,318,030

(100%)

1916
609,070

(44.9%)

244,290

(18.0%)
-

292,640

(21.6%)
-

209,736

(15.5%)

1,355,746

(100%)

1917
667,321

(41.6%)

288,359

(18.0%)
-

342,080

(21.3%)
-

307,073

(19.1%)

1,604,833

(100%)

1918
784,108

(42.1%)

275,227

(14.8%)
-

429,765

(23.1%)
-

372,480

(20.0%)

1,861,580

(100%)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4년도에서 작성함. 

* 비고 2 : 재산수입과 지방비 보조가 해당 시기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정황상 실제로는 

해당 항목의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년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 비고 3 : 1914년에 합계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1914년 府制 시행으로 거류민단에서 

운영하던 학교들이 학교조합 운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표 1-6> 1910년대 학교조합 수입 (단위 : 원)

<표 1-6>은 1910년대 학교조합의 수입 구조를 보여준다. 재산수입, 지방

비 보조 등이 1912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용료 및 수수료도 1912년과 1913년에 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누락 또는 다른 부분에 통합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충분하다. 또한 <표 1-5>의 조선인 공립보통

학교 수입 누년표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1910년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 수입을 비교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표 1-5>의 조선인 공립보통학교 수입과 <표 1-6>의 일본인 학교조합

수입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것은 항목별 비중의 차이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 조선인 공립보통학교 수입의 대부분은 보조금과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산수입에 의존했다. 세 항목의 합계는 연도에 따라 적어도 60%에서

70%를 상회하곤 했다. 부과금과 수업료는 1910년대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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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기는 하였지만, 1918년에도 그 비중은 부과금 9.0%, 수업료 4.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인 학교조합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학교조합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부과금, 즉 조합비였다. 부과금은 1910년대 내내 연 수입의 최소 41.6%, 최대

50.3%에 달했다.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는 부과금 수입이었던 것이다. 또한

수업료의 비중도 조선인 교육에 비하면 현저히 높아서,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조금도 조선인과는

달리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 지방비보조금은

기록되지 않고, 국고보조금만 20~25%가량 지급되고 있다. 기타 항목의 경우

「학교조합령」에 의한 학교조합의 세입 항목을 고려하여 보면, 기부금, 조합채

등 임시부 수입의 합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중이 20~30%에 달한다.

즉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이원적 구조로 편성 ·

운영되었다. 이 시기 조선인 교육재정은 보조금, 향교재산수입, 임시은사금

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통감부 설치 이래 일본이 조선에서 파

악한 ‘전통’을 식민지적으로 재편성한 결과였다. 조선인 교육재정에 향교재

산수입이 포함된 것은, 대한제국기 소학교 재정에 學田이 사용된 것을 ‘공립’의

재원으로 돌리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대한제국기 이래 계속되었던 공립소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일본 천황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하사금인 임

시은사금 이자를 모든 학교에 배분함으로써 “恩賜의 취지”를 조선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더불어 관철된 것이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인

교육재정의 구조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인 교육재정은 학교조합에서 징수하는 부과금(조합비)과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일본 본국에서 시행되던 町村에

의한 교육재정 운영 방식이 조선에서 학교조합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었다. 

오히려 당시 일본에서도 잘 지급되지 않던 국고보조금이 대거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재조일본인을 훌륭한 일본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을 드러냈다. 

대한제국기 조선인 교육재정과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이 별도로 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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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국적이 달랐기 때문에, 조선인

교육재정이 대한제국의 법제에 따라 운영되었다면, 일본인 교육재정은 일본

본국 법제의 영향을 받으며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10년의 강제 병합

이라는 사건은 조선총독부라는 단일한 식민통치 기구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조선인 교육재정도, 재조일본인 교육재정도 모두 조선총독부의 통제하에 운

영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과 재조일본인 교육재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원

구조로 구성 · 운영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교육재정 법제가 성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던 상태에서,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였다.

2)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 구조 형성

이처럼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완전히 다른 형

태로 구성되었다.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교육의 연원도 다

르고, 세금을 걷는 대상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달랐으며, 교육 대상도 조

선인과 일본인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

재정이 법제와 운영의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었지만, 이 둘의 운영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었다. 바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을 매개하는 ‘일본인 교원’의

존재 때문이었다. 

교육재정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교원의 인건비

이다. 특히 식민지기 일본인 교원은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加俸과 숙사료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높은 급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식민지기 내내 조선

인들은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부담이 가해진다며 불

만을 표하곤 했다.191)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 구조는

19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역사와현실』 90, 2013; 박찬승, 「일제하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 임용을
둘러싼 논란」, 『동아시아문화연구』 7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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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중

앙집권적 교육행정 체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을 통치의 보조자로 활용

하기 위해 판임관의 지위를 주었다고 보았다. 즉, 조선총독부가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체계하에서 교

원을 직접 관리, 통제하려 하였으며, 또한 학교에 지역민과 대면하면서 각종

시책을 선전하며 행정을 보조하는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교원을 판임관

으로 두었다는 것이다.192)

그러나 교원이 판임관이 된 것을 교원의 통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한다면, 재조일본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도 판임관으로 임명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조합은 기본적으로 자

치조직이었으며, 일본인을 가르치는 일본인 교원을 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 통제할 유인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하 조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본 본국과는 다르게 판임관이 되어 고임금을 받게 된 이유를 확

인하려면, 교원 대우가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 문제는 대한제국기 재조일본인 교육을 위한 일본인

교원 초빙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통감부 시기를 거치며 조선인 교육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확장되었으며, 

일제하 교육재정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관점에서 대한제국기와 1910년대에 걸쳐 일본인 교원이 고임금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대한제국기 일본인 교원은 재조일본인 교육의 필요에서 초빙되기 시작하

였다. 초기 대한제국에서 시행된 데라코야 방식의 소규모 일본인 교육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도시에서도 정식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교장

이나 교원을 하기도 했다.193) 이런 문제점을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904년과 1905년에 연이어 한국 각지 연합 거류민회에서

192)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76~82쪽을 참조할 것. 

193) 인천부의 경우에도 1890년 무렵까지도 자격이 없는 교원이 임명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다. 『仁川府史』, 1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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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도입과 일본인 교원 수급에 관련된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한 바 있

었다.

조선에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자격을 가진 교원이

조선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그 결과

조선의 일본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지위와 처우가 법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1905년 일본에서는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

及遺族扶助料法」이 제정 · 시행되었다.194) 이를 통해 지정학교의 교원은 퇴

은료, 유족부조료 등에 있어 일본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

었다. 이어 1906년 통감부에서는 「在外指定學校職員俸給額規則」,195) 「在外

指定學校職員手當及舍宅料에 관한 件」196) 등을 제정하면서 조선의 일본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들의 처우를 본격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조선 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본에

있는 공립학교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197)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의 일본인 소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이 짧은 기간에 수차례 개정된다는 것이다. 1906년

8월 제정된 「재외지정학교직원봉급액규칙」은 그해 12월에 곧바로 개정된다. 

<표 1-7>과 <표 1-8>을 살펴보면, 불과 4개월 만에 재외지정학교 소학교

교원의 급료가 상당히 높게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급봉 이하 하위

級俸의 급료가 최대 11원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개정된 법안에서는 제1조의

부칙으로 “但 月俸 30圓未滿의 者에 限하여 給俸에 不拘하고 適宜의 金額을

定하여 此를 支給함을 得함”이라고 하여, 7급봉이 안 되는 사람들의 급료를

더욱 높여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198)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원의 급료가

변경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일본 내 소학교 교원의 처우를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194) 『(日本國)官報』 1905년 3월 13일, 法律 제64호 「在外指定学校職員退隠料及遺族扶助料法」.
195) 『(日本國)官報』 1906년 8월 23일, 統監府令 제29호 「在外指定學校職員俸給額規則」.
196) 『(日本國)官報』 1906년 8월 23일, 統監府令 제30호 「在外指定學校職員手當及舍宅料ニ

關スル件」.
197)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의 재외지정학교제도와 소학교규칙」, 140쪽.
198) 『(日本國)官報』 1906년 12월 25일, 統監府令 제53호 「在外指定學校職員俸給額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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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學校長

訓　導

上 75圓 60圓 50圓 40圓 30圓 24圓 20圓 16圓 13圓 11圓

下 65圓 55圓 45圓 35圓 27圓 22圓 18圓 14圓 12圓 10圓

準訓導

 

上 20圓 16圓 13圓 11圓 9圓 7圓     

下 18圓 14圓 12圓 10圓 8圓 6圓     

* 비고 : 『(日本國)官報』 1906년 8월 23일, 統監府令 제29호 「在外指定學校職員俸給額規則」.

<표 1-7> 일본인 재외지정학교 소학교 교원 급료 (1906년 8월 신설) 

職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學校長/訓導 75圓 60圓 50圓 45圓 40圓 35圓 30圓 25圓 20圓 15圓 

準訓導 30圓 25圓 20圓 15圓 12圓

* 비고 : 『(日本國)官報』 1906년 12월 25일, 統監府令 제53호 「在外指定學校職員俸給額規則」.

<표 1-8> 일본인 재외지정학교 소학교 교원 급료 (1906년 12월 개정) 

職名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本科

正敎員

上 75圓 60圓 50圓 40圓 30圓 24圓 20圓 16圓 13圓 11圓

下 65圓 55圓 45圓 35圓 27圓 22圓 18圓 14圓 12圓 10圓

專科

正敎員

上 40圓 30圓 24圓 20圓 16圓 13圓 11圓 9圓

下 35圓 27圓 22圓 18圓 14圓 12圓 10圓 8圓

准敎員 上 20圓 16圓 13圓 11圓 9圓 7圓     

下 18圓 14圓 12圓 10圓 8圓 6圓     

* 비고 : 『(日本國)官報』 1900년 8월 21일, 文部省令 제14호 「小學校令施行規則」 제148조.

<표 1-9> 1900년 일본 문부성 「소학교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원의 급료

<표 1-9>는 「小學校令施行規則」 제148조에 규정된 일본 소학교 교원의

급료 지급 기준이다.199) 교원의 명칭이 다르고, 專科의 유무를 제외하면

1907년 8월 만들어진 <표 1-7>의 급료표와 일치한다. 물론 일본에서는 「小

學校令施行規則」 제148조의 단서조항으로 “토지의 情況에 의하여 本科 正

敎員 및 准敎員의 봉급액은 明治30年 勅令 제2호 제6조의 금액까지 減할

199) 『(日本國)官報』 1900년 8월 21일, 文部省令 제14호 「小學校令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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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로는 <표 1-9>대로 지급되지만은 않았다. 1897년

(明治30年) 勅令 제2호는 「市町村立小学校 教員 俸給에 관한 件」으로, 여기

에서는 시정촌학교조합 및 그 구역에서의 교원의 月俸 平均 最低額을 규정

하였다.200) 이때 심상소학교 교원의 평균 최저 임금은 인구 10만 이상의

市는 평균 16원으로, 그 밖의 市는 14원, 町村은 12원으로 하였다. 이처럼

교원 월급의 平均 最低額을 지정하게 하였던 것은 당시 일본 본국 교원 대

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중 제6조에서는

소학교 본과 교원의 월봉을 성별과 교원 자격, 가르치는 학교에 따라 세분

화해 규정하였는데, 이때 심상소학교 정교원 월봉은 남성 8원, 여성 6원에

불과했다.201) 즉 <표 1-9>에서 규정된 임금표를 통해 보면 1급봉의 경우

최대 75원까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12원

언저리, 최소 6~8원 정도를 받는 교원도 많았다. 

「市町村立小学校 教員 俸給에 관한 件」은 1907년에 개정되면서 평균액이

올라간다. 이는 일본에서의 교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202) 그러나 증액된 금액은 평균 2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일본 내에서 교원의 처우는 여전히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203) 

200) 『(日本國)官報』 1897년 1월 4일, 勅令 제2호 「市町村立小学校教員俸給ニ関スル件」.
201) 『(日本國)官報』 1897년 1월 4일, 勅令 제2호, 「市町村立小学校教員俸給ニ関スル件」. 제

6조에서는 소학교 본과 교원의 월봉을 성별과 교원 자격, 학교에 따라 세분화하여 나눠
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正敎員 准敎員

高等小學校
男 10圓 7圓
女 8圓 5圓

尋常小學校
男 8圓 6圓
女 6圓 4圓

202) 岡村達雄, 『日本近代公敎育の支配裝置』, 評論社, 2003(改訂版), 335~336쪽. 
203) 고등소학교와 심상소학교 본과 정교원 및 준교원의 평균액은 심상소학교 남자 준교원의

경우만 1圓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일괄 2圓이 증액되었다. 『(日本國)
官報』 1907년 5월 27일, 勅令 제216호 「明治30年 勅令 第2號 「市町村立小学校教員俸
給ニ関スル件」 中 改正ノ件」.

    

正敎員 准敎員

高等小學校
男 12圓 9圓
女 10圓 7圓

尋常小學校
男 10圓 7圓
女 8圓 6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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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원의 처우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선으로 교원을 초빙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07년까지만 해도 조

선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이었고, 시시때때로 전쟁과 “소요”가 일어나

며,204) 이러한 소요로 인해 “대낮에 병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일삼는 바람에

도성 안 전역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곤 하는205) 지역이었다.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한 조선으로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주어야 했다. 「재외지정학교직원봉급액규칙」이 단기간에 개정되면서, 

특히 하위 級俸을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급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당시 조선에 근무하던 교원이 일본의 교원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급료를

받았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05년

진남포심상고등소학교가 재외지정학교 지정을 요청한 문건에서 3명의 訓導와

1명의 代用敎員의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하여 교원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왔을 때 대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자.206)

먼저 訓導 나카지마(中島祭次郞)는 1872년생으로 1894년(明治 27年)에

일본에서 本科 正敎員 면허를 받았다. 이후 佐賀縣, 兵庫縣의 尋常高等小學

校에서 訓導, 校長으로 근무하였는데, 1897년 6級下俸을 받았으며, 1902년

에는 兵庫縣 氷上郡 崇廣尋常高等小學校 代用敎員으로 月俸 20圓을 받았다. 

그러다가 1903년에 진남포심상고등소학교 훈도 겸 교장으로 오면서 월봉

45원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훈도인 이노우에(井上秀三郞)는 1873년생으로

1895년(明治 28年)에 본과 정교원 면허를 받고 山口縣 소재 심상고등소학교

훈도로 근무하다가 1905년에 진남포로 오게 되는데, 이때 봉급으로 45원을

받았다. 이노우에(井上秀三郞)가 직전에 일본에서 받았던 급료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나카지마(中島祭次郞)와 임용 시기 및 경력이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일본에서도 거의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훈도인

오하시(大橋德)는 1880년생으로 1902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본과 정교원

204) 『京城府史』 1, 791쪽.
205) 『京城府史』 2, 779쪽.
206)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〡), Ref.B12081987200, 「２. 韓国鎮南浦 同」, 『在外日本人学

校ヲ指定学校ニ稟用雑件(在外日本人学校ヲ指定学校ニ稟申雑件)』, (B-3-10-2-26)(所蔵館 : 外
務省外交史料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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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장을 받아서 石川縣의 심상소학교 訓導로 근무하였다. 1902년 10級上俸, 

1905년에 9級下俸을 받았으며, 1905년 가을에 진남포로 넘어와 진남포심상

소학교 훈도가 되면서 월봉 25원을 받았다. 1905년 당시 9級下俸의 급료가

12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진남포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급료를 지급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代用敎員인 다나카(田中義見)는 1883년생으로 1901년에

심상과 준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이후 1902년부터 岐阜縣의 尋常小學校 

代用敎員으로 근무하면서 월봉 6원을 받았다. 1903년 진남포심상소학교 准

訓導로 옮기면서 월봉 20원을 받았고, 이후 1904년에 월봉 23원, 1905년에

월봉 25원으로 급료가 증가하였으며, 1905년 겨울에 代用敎員으로 지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월봉 25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이력서 내용을 일본에

서의 최종 직위 및 급료와 조선으로 막 넘어 왔을 때의 직위와 급료를 비

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0>과 같다. 

이름
이동

시점

일본에서의

최종 직위

일본에서의

최종 급료

조선 이동

직후의 직위

조선 이동

직후의 급료

中島祭次郞 1903년 代用敎員 月俸 20원 訓導 兼 校長 月俸 45원

井上秀三郞 1905년 訓導 미상 訓導 月俸 45원

大橋德 1905년 訓導 9級下俸(12원) 訓導 月俸 25원

田中義見 1903년 代用敎員 月俸 6원 准訓導 月俸 20원

<표 1-10> 1905년 진남포심상고등소학교 교원의 조선 이동 전후 직위와 급료

이상의 이력을 통해 살펴볼 때 일본인 교원에게 조선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급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동일한 수준의 교원을 초빙하기 위해서 조선의 일본인 거류민회는

일본에 비하여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통감부가 1906년 

「재외지정학교직원봉급액규칙」을 정하면서 일본과 동일한 봉급표를 제시했

다가, 곧바로 봉급표를 개정하여 교원 급료를 증액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표 1-7>, <표 1-8>). 1907년 개정령에서 30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

추가 급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것도, 저경력 교원들의 조선 이동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在外指定學校職員手當及舍宅料에 관한 件」207)에서는 재외지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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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수당과 사택료를 거류민단이나 학교 설립자의 뜻에 따라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在外指定學校職員手當 及 舍宅에 屬하는 件」208)에서는 수

당을 봉급의 10분의 3 이상, 사택료는 5원 이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또한 조선에 온 일본인 교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다.

즉 조선으로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으로는 불가능했다. 

조선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교원에게는 낯설고 열악하며 위험한 곳이

었고, 익숙하고 안전한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야 했다. 통감부는 이를

감안하여 일본인 교원의 월급을 높게 책정하였다. 이는 조선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대한제국기 일본인 교원은 일본인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05년 이전까지는 조선인 교육은 대한제국의 관할하에서, 조선인 교원이

조선인 아동을 가르쳤다. 반면 재조일본인 교육은 일본에서 교원을 데려와

일본인 교원이 일본인 아동을 교육했다. 이는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

었다. 그런데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교육에 간섭하면서 조선인 교육에 일본인

교원이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인 교원이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

모두에 공통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일본에서 교원은 判任官 待遇를 받는 待遇官吏의 지위를 지니고 있

었다. 대우관리는 관리에 준하여 취급받지만 정식 관리는 아닌 지위를 의

미한다. 일본에서 교원이 대우관리가 된 것은 역사적인 연원이 존재한다. 

1871년 태정관포고 제369호에 의해 관립학교 교원은 관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873년에는 관리 대우자로 변경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는 교

207) 『(日本國)官報』 1906년 8월 23일, 統監府令 제30호 「在外指定學校職員手當及舍宅料ニ
關スル件」. “在外指定學校職員에는 俸給 외에 手當 및 舍宅料를 給함을 得함. 手當 및
舍宅料의 額은 居留民團 또는 學校設立者 또는 그 代表者가 이를 정하여 理事官의 인
가를 받아야 함.” 

208) 『(日本國)官報』 1906년 12월 25일, 統監府令 제54호 「在外指定學校職員手當及舍宅ニ屬
スル件」. “제1조. 在外指定學校職員에는 俸給 外에 手當 및 舍宅을 給함. 但 舍宅은 당
분간 舍宅料를 給하여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음. 제2조. 手當額은 俸給의 10분의 3 이상, 
舍宅料額은 5圓 이상에서 居留民團 또는 學校設立者 또는 그 代表者가 이를 정하여
理事官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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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국가의 교육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자, 

1875년(明治 8年)에 官吏外로 신분을 변경하였다가, 1881년에 다시금 관리로 

복귀하였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처음에는 처우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었다. 그러다 1881년 관립학교 교원이 관리가 될 때, 공립학교 교원은 대

우관리의 신분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교원의 지위가 변동되었던 것은, 교육이 국가의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증가에 따라 교원의

급료를 국가에서 지급 · 보조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교원을

대우관리로 지정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담은 町村에게 전가하고, 

그러면서도 교원을 국가의 통제하에 놓으려고 했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이

1881년 처음으로 대우관리로 임명되게 된 것은, 자유민권운동의 고양하에서

교원이 불만세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편으로는 처우 보장을

통해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관리로서 신분적 구속을 통해 정치집회 

참가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209) 따라서 판임관 대우를 받는 일본의 교원은

일반 관리와 동일한 의무를 지는 반면, 급료는 국가가 아닌 町村 또는 學

校組合에서 받았다.210) 町村財政이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공립

학교 교원이 제대로 급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市町村立小學校 교원의 평균 최저 임금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교원의

급료가 정촌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처우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

하였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교원이 대우관리였기 때문에, 1905년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及

遺族扶助料法」 시행 이후 在外指定學校로 일하러 온 일본인 교원들도 대우

관리 신분이었다. 「在外指定学校職員令」 제2조에서 “거류민단의 설립에 관

계된 재외지정학교의 학교장, 교유, 조교유, 훈도, 사감 및 서기는 判任文官과

209) 이와 관련해서는 石井滋, 『非官吏制度の硏究』, ブイツ〡ソリュ〡ション, 2016, 53~59
쪽을 참조할 것.

210) 1900년의 「小學校令」에 따르면, 市立小學校의 교원의 임용은 市長의 신청에 의해, 町
村立小學校의 교원의 임용은 郡長의 신청에 의하여 府縣知事가 행하며, 解職또한 府縣
知事가 행하였다. 또한 市町村立小學校 교원의 봉급, 여비, 기타의 제 급여 및 지급 방
법은 문부대신이 정한 準則에 따라 府縣知事가 정하였다. 『(日本國)官報』 1900년 8월
20일, 勅令 제344호 「小學校令」 제44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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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待遇를 받는다”라고 하여, 재외지정학교의 교원이 일본과 동일하게

待遇官吏임을 명시하였다.211) 반면 대한제국의 학교 제도하에서 교원은 전

통적으로 관리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 “官立公立小學校 敎員은 判任으로

하고 其官等 俸給은 別로 定함”이라고 한 이래, 관공립학교의 교원은 계속

해서 판임관이었다. 일본 본국에서의 교원의 지위와, 조선 전통에서의 교원의

지위는 분명히 달랐다.

이런 상황에서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의 교육 간섭이 심화되면서, 대한제

국의 초등교육기관이었던 관공립소학교에 일본인 교원들이 임명되기 시작

하였다. 1906년 3월, 당시 학정참여관이었던 시데하라(幣原坦)가 일본 문부

성의 추천을 받아 관립고등소학교 교원으로 오야마(大山一夫) 등 4명을 초

빙한 이래, 7월부터는 서울 내 관립소학교에, 이어 보통학교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인 9월에는 각 관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

다.212) 이후 관립뿐 아니라 공립보통학교에도 일본인 교원들이 다수 배치

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감의 지위를 가지고 대한제국으로 넘어왔다.

이때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교원들의 대우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日本國立公文書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철에는 한국 정부에

고빙되어 가는 일본인 교원의 일본에서의 근무지는 물론, 이들이 한국에서

맡을 직위, 本俸과 舍宅料,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직위에는 훈도 정도만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중에서도 長崎県 佐世

保市 佐世保高等小学校 訓導 兼 校長을 지낸 사카이(堺昻)의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직명과 봉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契約要項

1. 職名 : 普通學校 訓導 (혹은 校監을 幷함).

         判任 資格으로 俸給(手當을 포함) 80圓.

1. 任地 : 任地는 未定임.

1. 期限 : 3個年.213)

211) 『(日本國)官報』 1905년 11월 7일, 勅令 제230호 「在外指定学校職員令」.
212) 통감부 시기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 고빙과 관련해서는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68~79쪽을 참조할 것.
213)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〡), Ref.A04010175200, 「長崎県佐世保市佐世保高等小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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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判任 資格으로 俸給”을 지급한다는 것이다.214) 

조선 내의 조선인 학교에 초빙되는 일본인 교원은 ‘판임 자격’을 가진 채

임용되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의 제도에서는 교원이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교원으로 일하게 되는 일본인 교원 또한 판임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일본인 교원의 입장

에서 생각해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조선 내의 조선인 학교에 초빙되는 일

본인 교원은 ‘판임 자격’으로 대우받았던 반면, 조선 내의 일본인 학교에 초

빙되는 일본인 교원은 「在外指定学校職員令」에 의해 ‘판임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 학교로 임용되는 판임 자격의 교원은 급료를 대한

제국 정부에 의해 지급받았지만, 일본인 학교로 임용되는 판임 대우의 교

원은 각 학교에서 급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학교로 임용되는 일

본인 교원은 고용된 학교의 형편에 따라 급료가 달라질 수 있었다. 관리로서

급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대우관리로서 학교와 급료를 협의해야 하는 것이

대우가 더 좋지 않을 것도 자명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만 했다. 

조선에서 일본인 교원이 일본인 학교(심상소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조선인

학교(보통학교)에서 가르치느냐에 따라 신분과 급료, 계약 관계가 달라져서는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때 교원의 신분을 일본과 같이 판임 대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판임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이 대만의 사례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는 대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기관인 대만공학교와 대만에 거

주하는 일본인의 교육기관인 소학교가 존재하였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위는 1898년(명치 31년) 제정된 「臺灣公學校官制」와 「臺灣總督府小學校

官制」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臺灣公學校官制」에서는 臺灣公學校에

學校長, 敎諭, 訓導를 둘 수 있게 하였는데, 學校長과 敎諭는 判任으로, 訓

校訓導兼校長堺#M13885#韓国政府ノ聘用ニ応シ俸給ヲ受クルノ件」, 『公文雑纂·明治四十
一年·第二十一巻·文部省·文部省、農商務省·農商務省』(所蔵館 : 国立公文書館).

214) 같은 철의 문서에서 사카이(堺昻) 이외의 보통학교 교원들의 경우에는 職名에 普通學校 
訓導라고만 적혀 있고, 判任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제국에 고빙되어
간다는 점과 대한제국에서 교원이 판임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보
통학교 교원들도 판임관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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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는 判任官의 待遇로 한다고 명시하였다.215) 한편 「臺灣總督府小學校官制」

에서는 대만총독부 소학교에 學校長과 訓導를 두게 하였으며, 모두 判任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216) 이때 공학교의 경비는 판임관 대우에 해당하는 일본

인 교원의 봉급만을 지방세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戶數割協議費나 수업료

등 주민부담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217) 

대만의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인 교육에 해당하는 소학교가 判任 

자격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으며, 대만인 교육은 판임 대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을 가르치는 교원의 지위가 판임 대우

였던 것과도, 병합 이전 조선에서 일본인 교육을 담당하는 일본인 학교의

교원이 판임 대우, 조선인 교육을 담당하는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이 판

임이었던 것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1>과 같다.

일본 대만 조선

일본인학교 일본인학교 대만인학교 일본인학교 조선인학교

학교장 판임 대우 판임 판임 판임 대우 판임

교유 - - 판임 - -

훈도 판임 대우 판임 판임 대우 판임 대우 판임

<표 1-11> 1907년경 일본, 대만, 조선에서의 교원의 법적 신분

교원의 지위를 관리로 하느냐, 대우관리로 하느냐는 교원 급료에 드는 예

산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일본의 대우관리제도는

“교육이라고 하는 국가의 일을 담당”하면서도, “교육재정을 지방이 부담하는” 

상태로 인하여 형성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875년에 급증하는 공학비를

보조할 수 없어 보조금의 감액이 시행되고, 관립학교 교원의 지위도 전부

官吏外로 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교원을 관리외로 설정하자 교육 현장의

불만을 통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1881년에 관립학교 교원을 다시 관리로

215) 『(日本國)官報』 1898년 7월 28일, 勅令 제179호 「台湾公学校官制」.
216) 『(日本國)官報』 1898년 7월 28일, 勅令 제180호 「臺灣總督府小學校官制」.
217)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오성철 · 이명실 · 권경희 옮김,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68쪽(駒込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1996,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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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시에 공립학교 교원은 대우관리로 지정하였다.218) 

이러한 점에서 해외 식민지에서 교원의 지위를 판임으로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교원을 우대해 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1911년에서 1921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을 지낸 유게 코타로

(弓削幸本郞)가 쓴 『朝鮮の敎育』에서는 보통학교 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립보통학교의 교원은 훈도 또는 부훈도로 칭하며, 대우는 판임관으로

한다. (⋯) 본래대로라면 내지의 소학교 교원과 같이 판임관 대우로 하는 것이

例라고 하겠지만, 특별히 우대의 의미에서 이와 같이 정하였다”219)

 

즉 교원에게 판임 자격을 준다는 것은 곧 일본 제국의 관료가 된다는 것

이며, 동시에 우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분 및 생활 보장과 연결되었다. 특히 식민지에서 일본인 아동의 교육 과

정에서 忠君愛國의 정신을 육성하고, 모국에 대한 관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식민지에서 자라는 아동이 內地, 즉 일본

본국을 모르게 되어 “폐하와 국가에 대한 관념”이 약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220) 따라서 식민지에서 자라는 일본인 아동에게 일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우수한 일본인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러한 의

식이 식민지의 일본인 학교 교원을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로 기능하였다. 

일본 본국과는 다르게 교원에게 판임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보다 우수한

교원의 이동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반면 식민지에서 식민지민의 교육은 일본인의 교육만큼이나 시급하고 중

요한 것은 아니었다. 1904년 대만에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규칙을 본국과

마찬가지로 시행하여 대만인 교육을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공론”으로 평가되었고, 오히려 현행 6년제 공학교가

대만의 민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보급을 목적으로 4년제 심상

218) 石井滋, 앞의 책, 55~58쪽.
219) 弓削幸本郞, 『朝鮮の敎育』, 1923, 145쪽.
220) 이동훈, 「‘한국병합’ 전후 재조일본인 교육 사업의 전개」, 13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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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4년제 고등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었다.221) 그

렇기에 대만인 교육의 중요성도 대만의 일본인 교육에 비해 경시되기 일쑤

였고, 그것이 교원의 지위를 판임으로 하느냐, 판임 대우로 하느냐로 구분

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과 조선의 상황은 다소 달랐다. 대만이 일본 식민지화 이전에

제대로 된 통치의 경험이 없었던 지역이었던 반면, 조선은 이미 대한제국이

근대 교육에 관한 법제를 상당 부분 만들어 놓고 있었으며 그러한 법제가

실제 운영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교원이 판임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1907년 이후 일본인 교원이 대거 판임 자격으로 임용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미 대한

제국 정부에 의하여 판임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의 대우를 일방적으로 바

꾸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도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1911년 10월 10일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 1912년

3월 27일에 「朝鮮公立小學校官制」가 제정되면서 해결되었다. 각각의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공립보통학교관제>

칙령 제256호

제1조. 공립보통학교에 다음의 직원을 둠.

      學校長

      訓導 判任

      副訓導 判任

제2조. 학교장은 훈도 중에서 이를 임명함.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를 받아

學務를 掌理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함.

제3조. 훈도 및 부훈도는 아동의 교육에 종사함.

제4조. 공립보통학교 직원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함.

제5조. 공립보통학교 직원의 봉급, 기타 제 급여는 當該 學校의 支辨으로

함.222)

221)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앞의 책, 69~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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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립소학교관제>

칙령 제39호

제1조. 공립소학교에 다음의 직원을 둠.

      學校長

      訓導 判任

제2조. 학교장은 훈도 중에서 이를 임명함.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를 받아

學務를 掌理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함.

제3조. 훈도는 아동의 교육에 종사함.

제4조. 공립소학교 직원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함.

제5조. 공립소학교 직원의 봉급, 기타 제 급여는 當該 學校를 설립, 유지하는

단체의 支辨으로 함.223)

이상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관제는 제1조에서 副訓導의 존재 여부, 

제5조의 봉급 및 급여를 담당하는 단체의 여부 정도만이 다를 뿐 거의 대

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훈도는 임시교원속성과, 임시교원강습회 등

단기간의 교육을 받은 교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통학교에만 배치되었

다.224) 분명한 것은 제1조에서 訓導 및 副訓導를 모두 判任官으로 설정했

다는 것이다. 일본 본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일본인 교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소학교, 이미 일본인 교감이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공립보통학교의 훈도를 판임관으로 한 것은,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을 대우해 주려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조

선인만이 임명되었던 부훈도를 판임관으로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한제국기 이전부터 조선에서 학교의

교원은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조선에서 교원이 모두 판임이 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조선의

전통이 섞여 나온 결과였다.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와 「朝鮮公立小學校官制」에서 또한 특기할 만한

222) 『(日本國)官報』 1911년 10월 11일, 勅令 제256호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
223) 『(日本國)官報』 1912년 3월 28일, 勅令 제39호 「朝鮮公立小學校官制」.
224)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광규, 앞의 글, 20~21쪽을 참조할 것.



- 107 -

것은 두 관제의 제5조에서 모두 공립학교 직원의 봉급, 기타 제 급여 등을

당해 학교 또는 학교조합이 지불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판

임관에 해당하는 관리의 급료를 국가에서 지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제5조의 존재로 인하여, 조선에서의 교원의 신분은 판임관이지만, 실제 교

원의 급료는 각 학교나 단체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본국에서 

‘대우관리’인 교원이 월급을 지급받는 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조선총독부는 교원의 신분은 판임으로 하였지만 교원의 급료는 각 학교

및 지역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교원이 ‘관리’이지만 급료는 ‘대우관리’처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교원의 신분과 급료 지급 방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

원이 판임관으로 임명되고, 그 급료는 지역(학교 및 단체)에서 지불하는 방

식을 취함으로써 조선총독부는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게 되었다. 우선, 교

원이 관리이지만 그 교원의 급료를 조선총독부가 직접 지급하지 않게 됨으

로써 총독부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교원은 ‘관리’이기 때문에

‘대우관리’일 때보다 더욱 조선총독부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받았다. 또한

대우관리인 교원이 각 학교와 급료를 협상해야 했던 반면, 관리인 교원은

급봉에 맞는 신분과 급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원이 정식 관료인 판임관이 되면서, 관료와 동일한 봉급표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받게 된 것은 교원의 처우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왔다. 조선인

교원은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403호 「朝鮮人 文官의 分限 및 給與에 關

한 件」,225) 1912년부터 판임관이 된 조선의 일본인 교원의 경우 1910년 3월 

28일 칙령 제135호 「判任官俸給令」에 의하여 급료가 지급되었다(<표 1-12>).226) 

여기에 일본인 교원들은 식민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1910년 10월 1일 반

포한 조선총독부령 제15호 「朝鮮總督府 및 所屬官署職員의 加俸에 關한

件」에 의하여 加俸을 지급받았다.227)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의 가봉은 

225) 『(日本國)官報』 1910년 9월 30일, 勅令 제403호 「朝鮮人タル文官ノ分限及給与ニ関ス
ル件」.

226) 『(日本國)官報』 1910년 3월 28일, 勅令 제135호 「判任官俸給令」.
227)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令 제15호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

ノ加俸ニ關スル件」. 이는 일본 본국의 「朝鮮台湾満洲及樺太在勤文官加俸令」(『(日本國)
官報』 1910년 3월 28일, 勅令 제137호)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조선총독부 직원 가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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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임관은 5급봉 이상은 본봉의 10분의 6, 6급봉 이하는 30圓으로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들은 상당한 수당을 추가로 챙길 수 있었다. 여

기에 더하여 「朝鮮總督府 및 所屬官署 職員 宿舍料 支給規則」에 따라 숙사

료도 지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판임관은 級地에 따라 최소 10원에서 최대 

25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숙사료를 지급하는 토지의 등급은 京城이 1

級地, 영등포, 開港地, 道 및 府 소재지가 2級地, 그 밖의 다른 지역이 3級

地로 규정되었다.228) 즉 1911년 당시 경성에서 근무하는 9급봉을 받는 일

실제 지급율을 정한 규정이었다. 이후 가봉령은 몇 차례 개정되는데, 1913년 3월 31일의
府令 제36호에서는 가봉의 액수가 세분화되어 5급봉 이상은 본봉의 60%, 이후 5%씩
증가하여 월봉 19원 이하의 경우 80%까지 지급받았다. 이어 1920년 9월 4일의 府令 
제141호에서는 다시금 가봉액이 조절되어 判任官은 모두 본봉의 60%로 통일되었다.

228)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令 제25호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
宿舍料支給規則」. 여기서 규정한 판임관의 숙사료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判任官
1級地 2級地 3級地

5級以上 6級以下 6級以上 6級以下 5級以上 6級以下
25圓 20圓 20圓 15圓 15圓 10圓

民族 期間
級俸

1 2 3 4 5 6 7 8 9 10 11

朝鮮人

1910~1913 50 45 40 35 30 25 20 15 12 10 -

1913~1918 50 45 40 35 30 25 20 15 - - -

1918~1919 70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日本人 1910~1919 95 75 65 55 50 45 40 35 30 25 20

* 출처 : 『(日本國)官報』 1910년 3월 28일, 勅令 제135호 「判任官俸給令」; 『(日本國)官報』 

1910년 9월 30일, 勅令 제403호 「朝鮮人タル文官ノ分限及給与ニ関スル件」; 『(日本國)官

報』 1913년 5월 2일, 勅令 제70호 「明治43年勅令第403號中左ノ通改正ス」; 『(日本國)官

報』 1918년 6월 24일, 勅令 제259호 「明治43年勅令第403號中左ノ通改正ス」. 

* 비고 : 조선인 교원의 경우 「朝鮮人タル文官ノ分限及給与ニ関スル件」에서 1913년에서

192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書記, 道府郡書記 및 朝鮮公立普通

學校職員에는 最低額 以下 10圓까지 給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실제 조

선인 교원의 급여는 10圓에서부터 지급할 수 있었다.

<표 1-12> 1910년대 조선인 및 일본인 판임관 봉급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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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교원을 가정하면, 본봉 30원, 가봉 30원, 숙사료 20원을 받아 총 80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소득은 일본 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일본 본국의 교원 급료는 「소학교령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었다. <표

1-13>은 1911년 무렵의 소학교 교원의 급료표이다. 이를 1900년 일본의 급

료표(<표 1-9>)와 비교하여 보면, 1900년에 비하여 1911년 소학교 교원의

급료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6급봉 이하에서는 그 증가폭이 2~6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성에서 근무하는 9급봉 일본인 교원은 8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반면, 일본 본국의 9급봉 교원은 16원의 수입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소학교령시행규칙」 148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감액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인 교원이

판임관이 되면서 일본인 교원의 대우는 상상 이상으로 좋아졌으며, 일본

본국에서 근무하는 교원과의 급료 격차도 더욱 커졌다.

일례로 앞서 1905년 무렵 진남포심상소학교에 근무했던 4명의 교원 중

이노우에(井上秀三郞)는 1910년대 초반의 이력이 확인되는데, 1911년부터

광양만공립보통학교에 校長으로 근무하며 7級俸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229) 

이노우에는 1905년 진남포심상소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45원의 급료를 받

았는데, 1911년에는 7급봉에 해당하는 본봉 40원, 가봉 30원, 3급지에 해당

하는 숙사료 10원을 합하여 80원의 급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6년

229) 『朝鮮總督府職員錄』 1911년도판에서 작성함.

職名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0級

本科

正敎員

上 95圓 70圓 60圓 50圓 40圓 30圓 24圓 20圓 16圓 13圓

下 80圓 65圓 55圓 45圓 35圓 27圓 22圓 18圓 14圓 12圓

專科

正敎員

上 50圓 40圓 30圓 24圓 20圓 16圓 13圓 11圓 9圓

下 45圓 35圓 27圓 22圓 18圓 14圓 12圓 10圓 8圓

准敎員 上 25圓 20圓 16圓 13圓 11圓 9圓     

下 22圓 18圓 14圓 12圓 10圓 8圓     

* 비고 : 澁谷徳三郎 編. 『改正小學校法規要義』, 寳文館, 1911, 215~216쪽에서 작성함.

<표 1-13> 1911년 일본 문부성 「소학교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원의 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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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늘고 급료도 상승했을 것이지만, 

거의 2배에 달하는 급료 상승은 경력이 쌓인 것 이상에 해당하는 급료 증

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의 식민지화와 이에 따른 교원의 판임관

화에 따르는 부산물이었다.

한편 1908년 80원의 급료를 받으며 조선인 보통학교 교감으로 온 사카

이(堺昻)는 1912년에 함흥공립보통학교에서 校長을 지냈는데 이때 4級俸을

받았다.230) 이 당시 사카이의 실제 급료는 본봉 55원, 가봉 33원(본봉의

60%), 도청소재지인 함흥이 2급지로 분류되어 숙사료 20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카이의 1912년 당시 추정 급료는 도합 108원에 달한다. 불과 

4년 만에 28원의 급료 증가는 분명 상당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인

학교에 근무했던 이노우에의 경우보다는 증가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이미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판임관 자격을 받았던 조선인 학교의

일본인 교원보다 판임관 대우를 받던 일본인 학교의 일본인 교원들이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원의 대우가 판임관 자격으로 통일되

었을 때의 급료 상승 폭도 더 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학교에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과, 조선인 학

교에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의 신분이 판임관 자격으로 통일되고 급료가 상

향되어 통일되는 한편으로, 조선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선인 교원은 이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다.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은 모두 ‘판임관 자격’

이었지만, 그 급료는 서로 다른 법제에 따라 지급되었다. 일본인 교원이

「판임관봉급령」에 의해 급료를 받은 반면, 조선인 교원은 「朝鮮人 文官의

分限 및 給與에 關한 件」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표

1-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級俸체계 및 지급액이 모두 달랐다. 조선인은

표면상 일본인과 동일한 級俸에 속해 있더라도, 본봉의 지급액 자체가 현

저히 적었다. 특히 1913년 법안 개정에 따라 “朝鮮公立普通學校職員에는 最

低額 以下 10圓까지 給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면서, 조선인

교원의 급료는 더욱 줄어들 수 있었다.231) 이런 점에서 조선인 학교 관제와

대만에서의 대만인 학교 관제는 訓導의 지위가 판임인가 판임 대우인가에

230) 『朝鮮總督府職員錄』 1912년도판에서 작성함.
231) 『(日本國)官報』 1913년 5월 2일, 勅令 제70호 「明治43年勅令第403號中左ノ通改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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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 級俸체계와 급료의 지급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양새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1910년대 「조선공립보통학교관제」와 「조선

공립소학교관제」의 제정은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을 관철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감부 시기 조선 내의 일본인 학교에 근무

하는 일본인 교원과, 조선인 학교에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의 신분 및 급료가

달랐던 부분은 식민지화와 더불어 둘 모두에게 판임관 자격을 부여하고, 

級俸체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자격 체계가 통일된 것은 식민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의 중요성이 인

정되어 ‘특별히 대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본국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일본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에서 식민지에서의 일본인 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대만과 조선 모두에서 일본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신분이, 

일본 본국과 다르게 판임관 자격으로 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 과정

에서 조선인 학교의 교원 또한 판임관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는 1905년 이후

조선인 학교에 근무하던 일본인 교원의 존재,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교원

에게 판임관 자격을 부여했던 조선의 전통이 모두 반영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 모두에서 일본인 교원의 급료 수준은 좋

아지고 신분의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선 내의 일본인 교원의 처우가 안정되고 통일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인 교원은 또 다른 차이를 드러내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 교원은 일본인 교원과 마찬가지로 ‘판임 자격’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교원에게 지급되는 가봉이나 숙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급봉 체계와 급료조차도 일본인 교원과 달랐다. 조선인

교원의 급료는 동일한 급봉의 경우에도 일본인 교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

다.232) 일본인 교원이 받는 가봉과 숙사료를 포함할 경우 급료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일본인 교원 간의 차이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작 일본인

232) <표 1-12>를 통해 보면, 1915년을 기준으로 8급봉 조선인 교원은 15원, 8급봉 일본인
교원은 35원의 급료를 받았다. 일본인 교원은 여기에 가봉과 숙사료를 추가로 받기 때
문에 실제 급료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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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조선인 교원 사이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다만, 

조선인 교원의 급료가 적다는 것은 반대로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지출이

적다는 의미도 될 수 있었다.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의 이렇게 현격한

급료 차이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교육재

정의 측면에서는 비용의 낭비와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식민지기 내내 교육재정에서의 논란거리로 남아있게 된다.

4. 소결

대한제국기 조선인 교육재정은 대한제국의 초등교육재정 제도를, 재조일

본인 교육재정은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 제도를 외국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이미 운영되고 있던 교육재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편성한 초등교육재정

구조는 대한제국기 이래 운영되어 오던 초등교육재정 구조를 이어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초등교육재

정이 민족별로 다르게 편성된 데는 이러한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원 구조로 편성된 교육재정을 매개한 것은 일본인 교원의 존재

였다. 일본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국민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가운데, 조선에서 자라는 아동들을 일본 국민으로 자라게 해야한다는 것은

대한제국기 이래 재조일본인 교육의 주된 화두였다. 이를 명분으로 재조일

본인들은 통감부와 일본 본국에 지원금을 요청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재조일

본인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급료를 주며 일본에서 일본인 교원을

수급했다. 더욱이 일본인 교원은 1905년 이후 시정개선의 명목으로 조선인

학교에도 임용되었다. 병합 이후 이렇게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에 모두 

존재했던 일본인 교원들은, 일본의 제도와는 다르게 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교원을 판임관으로 했던 조선인 교육재정 제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 교육을 위해 일본인 교원에게

고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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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 식민지 교육재정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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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초등교육재정 구조의 단일화 시도와 조선인의 대응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조선에 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가 등장한

상황 속에서 이원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곤란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교육재정이 완

전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효율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

았다. 또한 조선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191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높

아졌는데, 조선인 교육재정의 중심 재원이었던 향교재산수입과 임시은사금

이자 등 고정된 수입원에 의지하는 것은 확장에 한계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증액의 여지가 있었던 부과금도 징수를 얼마 못하도록 제한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의 확장을 계획하였을 때, 1910년대의

조선인 교육재정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 구조를 바꿔 더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조선인 교육재정을 일본인 교육재정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제 변경은 단순히 조선인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법제 변경으로 인한 교육재정 수취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인식도 변

화했다. 이 장에서는 교육재정 법제 변경과 이로 인한 조선인의 대응 과정

에서 발생한 변화들을 살펴본다.

1. 부과금에 기초한 교육재정 구조로의 통일

1) 1920년 부과금 중심 교육재정의 성립

1910년대 중반 이래 조선인의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증가

했다. 공립보통학교 부과금 수입의 비중도 1912년 0.1%에서 1917년 11.1%

까지 증가하고 있었고, 수업료 또한 1914년 1개월 평균 4.6전에서 1919년



- 115 -

에는 11.8전까지 증가하였다. 여기에 “어떠한 학교를 물론하고 정원이 초과

되어 부득이 간단한 시험이라도 시험을 하게”되는 상황은,1) 식민지하에서

조선인들에게 공립보통학교가 수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2)

그러나 한편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재원은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산수입과

같이 총액이 거의 고정되어 있었던 課目들이 주된 수입원이었다. 부과금이나

보조금은 규정상 증액이 가능하였지만 실제로는 증액이 쉽지 않았다. 부과

금의 경우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에 따라 호세 및 가옥세의 부가금은 

본세의 10분의 1, 지세 부가세는 평안남북도 및 함경남북도는 본세의 100

분의 2, 그 밖의 각도는 본세의 100분의 1을 넘겨 징수할 수 없었다. 교육비 

증액을 경계했던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침상 보조금 증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1918년 12월 3면 1교 정책을 수립하였다. 

1919년부터 조선인 교육 확충에 나서 기존의 6면 1교를 1926년에는 3면 1

교로, 학교를 2배 확충하는 계획이었다.3) 이를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의 운영 법제였던 「공립보통학교

비용령」과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금이 증액되어야

했지만, 이는 1914년 이래 재정독립계획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도 줄이려고

했던 조선총독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4)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부과금의 비중을 높여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1919년 3월 31일, 「공

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의 개정은 부과금에 해당하는 공립보통학교 비

용부담금의 제한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1) 『每日申報』 1916년 4월 2일, 「兒童의 學을 始하는 日」.
2) 1910년대 중반 이래 조선인의 공립보통학교 취학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 욕구의 고조」, 『역사교육』 136, 2015를 참조할 것.
3)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6쪽.
4) 1914년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 본국의 보충금 삭감이 결정되면서, 조선총독부는 地稅 

증징을 필두로 재정독립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부임한
미즈노(水野錬太郎) 정무총감은 교육의 보급 및 개선, 산업의 개발, 교통과 위생의 정비, 
지방제도 개혁 등을 조선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추진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재정독립방침을 변경하여 일본으로부터 다
액의 보충금을 도입하였다.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2013, 
26~31쪽,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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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

(⋯)

제10조. 공립보통학교의 비용부담금은 다음의 제한 내에서 그것을 징수함.

       1. 地稅 및 市街地稅 附加 - 本稅의 100분의 4.

       2. 地方費賦課金 戶稅 및 家屋稅 附加 - 本稅 1圓에 대하여 호세

부가금 30전, 가옥세부가금 45전.

       前項 부담금의 課目, 부과율 및 징수방법은 부윤, 군수, 도사가 그

것을 정함.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제

한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을 得함.5)

이 개정을 통해 지세 및 시가지세 부가금의 경우 1911년 「공립보통학교

비용령시행규칙」에서는 本稅의 100분의 1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 100분

의 4로 늘어나 부과 한도가 4배로 증가하였다. 호세 및 가옥세부가금의 경우

1911년에는 本稅의 10분의 1이었으나, 1919년 개정에서는 本稅 1원에 대하여

30전, 45전이 되어 각각 3배, 4.5배 증가하였다.6) 즉, 부과금(비용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10조 제4항이 신설되었

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담금 제한을

넘어 추가적인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1911년 「공립보통학교비용

령시행규칙」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제10조 제4항은 흔히 ‘제한외 부

과’라는 이름으로 칭해지며, 1920년대에 각 지역에서 종종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3.1운동의 발생은 조선인들이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근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3.1운동의 여파가 계

속되는 가운데, 조선인들의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면서, ‘조

선인 차별’로 언급되었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5)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3월 31일, 府令 제47호 「公立普通學校費用令施行規則中左ノ通
改正ス」.

6) 기존 규정대로라면 本稅 1원에 대하여 10분의 1인 10전밖에 징수할 수 없었던 것이, 개
정으로 인하여 30전, 45전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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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제2차 「朝鮮敎育令」의 시행과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의 수학 연한

조정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였다.7)

이렇듯 1919년 이후 조선인 교육재정의 확장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나아가 3.1운동으로 인하여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진 상

황에서, 1920년 7월에는 기존의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대신할 새로운 법

령이 제정되었다. 「朝鮮學校費令」8)과 이를 보조하는 「朝鮮學校費令施行規

則」9)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비령> 

제령 제14호.

제1조. 보통학교 기타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府 · 郡 ·

島에 學校費를 둔다.

      학교비에 관한 사무는 府尹 · 郡守 또는 島司가 담임한다.

제2조. 학교비는 부과금 · 사용료 · 보조금 · 재산수입 · 기타 학교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불한다.

제3조. 부과금은 부 · 군 · 도 안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조선인에게 부과한다.

제4조. 학교비에 속하는 건축물의 사용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학교비로 지불하는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부과금을 부

과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역 또는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학교비에 속하는 징수금은 도지방비에 속하는 징수금에 이어 선취

특권을 가지며 그 추징 및 환부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부과금 · 사용료 및 부역 현품과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

독이 정한다.

제8조. 학교비는 영구히 이익이 되는 사업, 구채상환 또는 천재지변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起債할 수 있다.

7)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개정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강
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3, 2009;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敎育政策史』, 一志社, 1985 中 제6장 Ⅱ.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교육(1922.2~1938.3).

8)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7월 29일, 制令 제14호 「朝鮮學校費令」.
9)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7월 29일, 府令 제104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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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는 예산 안에서 지출하기 위하여 일시차입금을 쓸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비에 관하여 부윤 · 군수 또는 도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학교

평의회를 둔다.

      학교평의회는 부윤 · 군수 또는 도사 및 학교평의회원으로 조직한다.

      학교평의회원의 정원은 부는 6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선총독이 정하고, 군도는 군도안의 면수와 동수로 한다.

      학교평의회는 부윤 · 군수 또는 도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10조. 부윤 · 군수 또는 도사는 다음의 사건을 학교평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시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학교평의회에 자문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1. 학교비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다만, 예산의 추가경정으로써

부과금 또는 사용료에 증감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과금 · 사용료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

       3. 기채에 관한 일.

       4. 세입출예산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일.

제11조. 학교평의회원은 부는 선거로 선출하고 군도는 군수 또는 도사가

명한다.

       학교평의회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학교평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 학교평의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학교평의회원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

우에 부윤·군수 또는 도사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전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평의회 및 학교평의회원의 선거

기타 학교평의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4조. 부윤 · 군수 또는 도사는 매 회계연도 학교비의 세입출 예산을 편

성하여야 한다.

       학교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학교비로 지불하는 사건으로서 수년을 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은 학교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그 연기간 각 연도의 지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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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16조. 학교비의 수입금 및 지불금에 관한 시효는 정부의 수입금 및 지불

금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학교비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폐지한다.

이 영 시행 당시 공립보통학교에 속하는 권리 의무는 학교 소재지 부 · 군 · 

도의 학교비로 이속한다.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 

부령 제104호.

제1장. 학교평의회

(⋯)

제2장 학교비부과금 및 부역현품

제16조. 학교평의회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비용 변상액 및 그 지급 방법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부윤 · 군수

또는 도사가 정한다.

제17조. 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세 또는 시가지세의 부가금

       2. 호세 또는 가옥세의 부가금

       3. 특별부과금

       부가금은 균일한 과율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부과금은 별도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때에

부과한다.

제18조. 부가금은 다음 각호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세 및 시가지세의 부가금 본세의 100분의 30

       2. 호세의 부가금 납입의무자 평균 1인에 대하여 40전

       3. 가옥세의 부가금 가옥세 시행지의 조선인 호수 평균 1호에 대

하여 4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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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지세 · 시가지세 · 호세 및 가옥세의 부가금은 본세와 동시에 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윤 · 군수 또는

도사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별도로 징수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부역현품은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부역을 부과 받은 자는 적당한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다.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 부윤 · 군수 또는 도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금 납입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 군 · 도의 일부에 대하여 특별히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 불균일한 부과를 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부

과를 할 수 있다.

제23조. 부 또는 면은 그 부 · 면 안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학교비로 납입할

의무를 진다.

       학교비 징수의 비용은 부 · 면의 담당으로 하고 학교비로 납입한

부과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부 · 면에 교부한다.

제3장. 학교비의 재무

(⋯)

「조선학교비령」 제1조에서는 “보통학교 기타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府 · 郡 · 島에 學校費를 둔다”고 하여, 조선인 교육을 담당

하는 ‘단체’로 ‘學校費’를 新設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1910년대 「공립보통학

교비용령」에서는 없던 것으로,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서 “道長官의 감독으로

府尹 또는 郡守가 관장”하여 각각의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유지를 담당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조선학교비령」 제1조는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학교조합령」의 조항과 유사하다. 다만 「학교조합령」으로

인해 설치된 단체인 학교조합은 法人으로서 일본인 교육에 관한 사무를 자

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조선학교비령」으로 인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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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단체로서의 학교비는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기만 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어 「조선학교비령」 제2조에서는, “학교비는 부과금 · 사용료 · 보조금 · 재

산수입 · 기타 학교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불”한다고 하여, 새롭게 설립된

‘단체’인 ‘학교비’에서 어떻게 학교 재원을 마련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어서 제3조에서는 부과금을 거두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과금은

부 · 군 · 도 안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조선인”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밖에도 제4조에서 제8조에 걸쳐 사용료

징수, 부역 · 현품의 부과, 起債와 관련한 사항들을 정하였다. 제9조에서는

“학교비에 관하여 부윤 · 군수 또는 도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학교평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이후의 조항에서는 학교평의회원의 선출과 자격, 기타 사

항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유지에 관한 비용은 임시은사금 이자, 

향교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금

으로 그것을 支辨”한다고 한 「공립보통학교비용령」과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학교 수입과 관련하여 향교재산수입이 빠진 것이 눈에 띈다.10) 아울러 기

존에 부차적이었던 부과금과 관련된 항목이 강조되었으며, 학교평의회 관련

규정들은 완전히 새롭게 규정되었다.

도리어 「조선학교비령」의 조항들은 1914년 개정된 「학교조합령」과 구조

적으로 유사했다. 「학교조합령」 제3조에서는 “학교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일본인을 그 조합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조합원은 이 영에 의하여 영조

물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조합의 부담을 분임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나

아가 제5조에서는 “학교조합에 조합회를 둔다”고 한 후 제6조부터는 조합

회의원의 선거 방식, 조합회의 역할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즉 1920년의

「조선학교비령」은 1914년 개정된 「학교조합령」에서 法人格과 議決權을 제

외한 것에 가까웠다. 

10) 향교재산수입은 1920년 6월에 「향교재산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새롭게 「향교재산관리규
칙」이 공포되면서 공립보통학교 재원에서 제외되었다. 향교재산수입의 사용처 변화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추이 – 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
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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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 제1장(제1조에서 제15조)에서는 학교평의회의 정원, 

구성과 학교평의회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고, 제2장에

서는 학교비 부과금의 종류와 부과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17조에서는

학교비의 부과금을 ‘地稅 또는 市街地稅의 附加金’, ‘戶稅 또는 家屋稅의 附

加金’, ‘特別賦課金’으로 정하였다. 이어 제18조에서는 각각의 부가금의 制限

率을 규정하여서, ‘지세 또는 시가지세 부가금’은 본세의 100분의 30, ‘호세

부가금’은 납세의무자 평균 1인에 대하여 40전, ‘가옥세부가금’은 가옥세 시

행지의 조선인 호수 평균 1호에 대하여 40전으로 정하였다. 또 특별한 필

요가 있을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

도록 하였다.11) 부가금의 제한율 상승, 제한외 부과의 허용과 같은 조항들은

1919년 3월 31일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으로 이미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

이었지만, 「조선학교비령」하에서 완전히 정착 ·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학교비령」하에서 조선인들의 부과금 제한은 1910년대

초중반에 시행되던 「공립보통학교비용령」 시기에 비하여 ‘지세 혹은 시가지세 

부가금’의 경우에는 30배, ‘호세 또는 가옥세 부가금’의 경우에도 최소 4배

증가하게 되었다.12) 이중 호세부가금과 가옥세부가금은 법이 최초로 통과

된 지 2년여 만인 1922년 그 제한이 평균 80전으로 상향되어, 1910년대

대비 8배까지 증가하였다.13) 

부과금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호세 및 가옥세 부가금이 본세액에 대한

비율이 아닌 납세의무자 1호당 평균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이다. 

11)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7월 29일, 府令 제104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 앞에서 살
펴보았듯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 부과금 조항은 1919년 3월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부과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지세 및 시가지세 부가금’은
기존 본세의 100분의 1에서 본세의 100분의 4로, ‘지방비부과금 호세 및 가옥세 부가
금’은 본세의 10분의 1에서 본세 1원에 대하여 호세부가금 30전, 가옥세부가금 45전의
한도로 증액되었다. 1919년 공립보통학교 세입출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이로 인해 가능
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조선학교비령」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조선학교비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12) 1918년과 1919년의 전국 공립보통학교 경상부 세입을 비교하면 부과금 총계는 527,716원
에서 4,377,223원으로 1년 사이 약 8.2배 증가하였다. 그중 호세부가금은 247,129원에서
1,128,378원으로 약 4.5배, 가옥세부가금은 23,915원에서 90,614원으로 약 3.8배, 지세부
가금은 256,672원에서 3,158,231원으로 약 12.3배 증가하였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13)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3일, 府令 제18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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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稅인 戶稅가 1호당 평균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었지만, 1910년대 「공립보

통학교비용령」에서는 호세 및 가옥세의 부가금에 대해서도 본세의 10분의

1까지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가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율로 징수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本稅에 덧붙여 징수하는 부가금을 1호당 평균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이는 「조선학교비령」이 각

부 · 군 · 도에서 자체 비용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공립보통학교 운영 경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세에 대한 비율로 부가하는 방식이 지역의

총 호세, 가옥세 납부액의 격차와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면, 호수에

40전을 곱하여 총액 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각 학교비 간의 교육재정 격차를

상대적으로 좁히고, 本稅額의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14) 

이렇게 조선인 교육재정의 수입 구조는 1920년 「조선학교비령」을 통해

부과금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세입 구조도 유사하게 변하였다. 일본인 교육재정을 조달하는

학교조합은 戶別割 방식으로 조합비를 거두어 사용하는 것이 핵심 재원이

었다. 학교조합은 法人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조합의 호별할은 조선총

독부의 다른 稅制와는 상관없이 학교조합의 별도 규정하에서 조합회의 결

의에 따라 부과 · 징수하였다. 그런데 「조선학교비령」으로 인해 조선인 교육

재정에도 학교비평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부과금이 중심 세원이 되었고, 부

과금의 징수 방식 또한 본세액에 대한 비율 방식이 아닌 ‘호수에 제한액을

곱하여 총액을 정하고 해당 총액을 학교비에서 기준에 따라 다시 배분하여

14) 조선총독부의 통계에서는 戶稅와 관련하여 郡別, 民族別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 학교비에서 수입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다. 다만 道 
규모에서, 민족 구분 없는 통계를 통해 대략 어떻게 추이가 변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朝鮮總督府統計年報』를 통해 보면, 1927년 강원도의 戶數는 211,548호, 道
地方費 戶稅 稅額은 317,322원이었으며, 평안북도는 戶數 217,629호에, 세액 234,428원
이었다. 이때 비율에 따라 10분의 1까지 학교비를 부과할 수 있다면 강원도의 총 학교비
수입은 31,732원, 평안북도는 23,442원으로 거의 비슷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의
수입에는 35%의 격차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호수가 더 적은 강원도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에 비하여 1호 평균 40전으로 부과하도록 하면, 강원도는 84,619원, 평
안북도는 87,051원의 최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지역간 수입 격차가 3%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호수에 비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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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를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2-1>에서

<그림 2-3>과 같다.

<그림 2-1> 일본인 학교조합 부과금(호별할) 징수 개념도

<그림 2-2> 1910년대 조선인 부과금(호세부가금) 징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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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개념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학교비나 학교조합에서 별도의

부가금 징수를 위한 부과율표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표 2-1>은 개성부의

1931년 제2부특별경제(학교비) 부과율표이다.15) 이를 통해 실제 부과율표를

활용하여 학교비 부과금을 징수하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비 부과

금은 먼저 자산 수준(부과 표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자

산을 가진 戶의 숫자를 조사한 후, 이들에게 각 등급에 해당하는 가중치(부

과율)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징수하였다. 즉 학교비 부과금은 학교비의 영역

(부 · 군 · 도)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재산 순으로 줄 세운 다음, 자체적

으로 정한 누진율을 통해 필요한 총액을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조

선학교비령」 제3조에서는 “부과금은 府 · 郡 · 島 안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조선인에게 부과한다”고 하였고, 「조선학교비령시행규

칙」 제13조에서는 “부가금은 균일한 과율로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동일한 府 · 郡 · 島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같은 부과율표에 의해 학교비 부

과금을 산정 · 납부했다.

15) 1931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인해 府 지역의 학교비는 府 제2부특별경제로 그 명칭과 법
제가 재편되었다. 이 변화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뒤의 제四장 제1절에서 상세히 다
루기로 한다.

<그림 2-3> 1920년대 조선인 부과금(호세부가금) 징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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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부과표준(원)
부과율
(賦課率)

부과 호수
연개수

(延箇數)(개)
1호당

부과액 (원)
부담총액(원)

1 82,100 242.20 　 　 　 　

2 67,400 191.20 3 573.60 867.95 2,603.85 

3 55,300 150.70 1 150.70 648.10 684.10 

4 45,400 118.60 3 355.80 538.37 1,615.11 

5 37,250 93.20 2 186.40 423.07 846.14 

6 30,600 73.10 1 73.10 331.83 331.83 

7 25,100 57.20 3 171.60 259.65 778.95 

8 20,600 44.70 6 268.20 202.91 1,217.46 

9 16,900 34.80 6 208.80 157.96 947.76 

10 13,900 27.20 8 217.60 123.46 987.68 

11 11,400 21.10 6 126.60 95.78 574.68 

12 9,350 16.30 17 277.10 73.99 1,257.83 

13 7,700 12.70 15 190.50 57.65 864.75 

14 6,300 9.70 32 310.40 44.03 1,408.96 

15 5,150 7.50 40 300.00 34.05 1,362.00 

16 4,250 5.80 46 266.80 26.33 1,211.18 

17 3,500 4.50 69 310.50 20.43 1,409.67 

18 2,850 3.40 64 217.60 15.43 987.52 

19 2,350 2.60 101 262.60 11.80 1,191.80 

20 1,950 2.10 117 245.70 9.53 1,115.01 

21 1,600 1.60 116 185.60 7.26 842.16 

22 1,300 1.30 136 176.80 5.90 802.40 

23 1,050 1.00 156 156.00 4.54 708.24 

24 870 0.80 192 153.60 3.63 696.96 

25 720 0.65 302 196.30 2.95 890.90 

26 590 0.50 336 168.00 2.27 762.72 

27 480 0.40 447 178.80 1.82 813.54 

28 400 0.30 568 170.40 1.36 772.48 

29 330 0.25 732 183.00 1.13 827.16 

30 270 0.20 828 165.60 0.91 753.48 

31 220 0.16 886 141.76 0.73 646.78 

32 180 0.13 1,034 134.42 0.59 610.06 

33 150 0.10 1,079 107.90 0.45 485.55 

34 120 0.07 1,237 86.59 0.32 395.84 

35 100 0.05 415 20.75 0.23 95.45 

계 　 　 9,004 6,939.12 　 31,500.00 

* 비고 : 국가기록원 소장, 『제2부특별경제 관계』, 관리번호: CJA0002832에서 작성함.

<표 2-1> 1931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학교비) 부과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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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과율표를 통해 조선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보통학교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조선인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 제18조에서 “부가금은 다음

각호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 부과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

문이다. 府 · 郡 · 島의 조선인들이 교육을 확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

불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선총독부가 정한 한도 이상으로 부과금을 징수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회의 의결에 따라 자유롭게 부과금을 증

액할 수 있었던 일본인 학교조합과의 결정적 차이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비용령」과 1920년대 「조

선학교비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마련 방식은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이 대한제국 당시의 소학교 재정 마련 방식을 일

본이 수정하고, 公立에 해당하는 자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면,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은 1910년대 이래 일본인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닮은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을 마련하는

법제인 「조선학교비령」과 일본인 교육재정을 마련하는 「학교조합령」은 조

선인 교육재정에 몇몇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기존 일

본인의 방식에 가깝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1920년부터 시행된 「조선학교비령」이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

정의 수급 방식과는 다르게, 일본인 교육재정을 마련하는 「학교조합령」에

의한 교육재정 수급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

선총독부는 「조선학교비령」의 제정을 일본 의회에 보고하면서, 법령의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재의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은 교육령 제정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그

비용을 주로 부과금 이외의 수입에 의존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시세의

진전과 학교의 보급에 따라 그 유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학교비의

예산과 부과금의 징수 등을 위해 민의를 모으는 것이 (⋯)”16)

16)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A01200190000, 「朝鮮学校費令制令案」, 『公文類聚·第
四十四編·大正九年·第二十四巻·軍事·陸軍·海軍·徴発、学事·学制∼雑載』, (所蔵館 : 国立
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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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는 1910년대의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이 그 수입을 ‘부과금

이외’, 즉 향교재산수입, 임시은사금 이자, 보조금, 기부금 등에 의존하여 마

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인의 공립

보통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조선인 아동이 취학을 많이

시도하고, 그 결과 학교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부과금 이외의 수

입만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재원으로 “부과

금의 징수”를 위해 「조선학교비령」을 제정하고 있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921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바타(柴田善三郞) 또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조선학교비령」 제정의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은사금 이자나 재산 수입 등은 일정한 액수 이상 증가할 수 없고, 보조금과

같은 것도 장래의 확장에 대하여 종전의 비율에 의해 교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에 금후에는 주로 부과금에 의하여 지방에 있어서 교육상의

시설을 경리할 필요가 생겼다.”17)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교육재정의 징수 구조를, 거류민단 성립 이래

호별할 방식의 부과금에 의존하여 조합비를 거두고 있던 일본인 교육재정과

비슷한 형태로 바꾸었다. 「조선학교비령」에서 일본인 학교조합 조합회와 유

사한 ‘학교평의회’가 설치되었던 것은, 조선인들에게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과금을 多額 징수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民意를 반영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교육재정과는 다르게 조선인 교육재

정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에 제한을 둠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정한 수준까지만

교육 보급을 조선인의 직접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2) 조선인 · 일본인 교육재정 세입 · 세출 추이

1920년 「조선학교비령」으로 인해 부과금 중심으로 조선인 교육재정 구조가

변하면서, 세입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본인 교

17) 柴田善三郞, 「地方制度の改正と敎育施設に付て」, 『朝鮮』 제80호(19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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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의 운영 방식과 유사한 것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점도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인 교육재정의 세입출 추이는 192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

으며, 이를 일본인 교육재정과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1920년대 이후 식민지 교육재정에서 부과금의 비중과 역할, 그리고 그 의

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세입출

구조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4>와 <그림 2-5>를 통해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세입 비중을 살펴보자. 이들 그림은 <부표 2>와 <부표 3>을 활용하여 작

성된 것이다. 이 수치는 『조선지방재정요람』 1938년도판에 기재된 학교비와

학교조합 세입 누년표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는 1931년 이후 府 지역의

학교들은 조선인과 일본인 공통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1912년에서 1930년까지는 조선 전 지역, 1931년

부터 1938년까지는 府를 제외한 지역의 교육재정 통계이다. 또한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육재정의 통계 수집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이를 다소 조정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914년 개정 「학교조합령」을 통해 조선에서 일본인 교육재정 제도가 일

률적으로 정비된 이래 가장 주요한 세입원은 조합비, 즉 부과금이었다. 25

년간의 조합비 세입 총합은 전체 세입 총합의 36.1%를 차지했다. 그다음으

로는 보조금이 29.2%(국고보조금 18.6%, 도보조금 10.6%), 기타수입

22.0% 순이었다. 기타수입의 경우 기부금과 起債를 합쳐 놓은 것으로 보이

는데, 두 항목 모두 학교를 새로 만든다거나, 건물을 확장해야 할 때 일시

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조합 세입에서는

부과금과 국고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 교육재정에서는 어떠했을까? <그림 2-5>와 <부표 3>을

통해 1912년 이래 「공립보통학교비용령」과 「조선학교비령」 제도하에서의

조선인 교육재정 세입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인과는 다르게 부과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눈에 띈다.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 부과

금이 조합비 한 개 항목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반면, 조선인은 지세(시가지

세)부가금, 호별세부가금(호세부가금), 가옥세부가금, 호별할(특별부과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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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14년~1938년 일본인 교육재정 세입 종목 비중 (참조: <부표 2>)

<그림 2-5> 1912년~1938년 조선인 교육재정 세입 종목 비중 (참조: <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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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다(<부표 3> 참조). 이들 각 항목은 호세부가금을 제외하고는

시기에 따라 새롭게 생기거나 폐지되곤 하였다. 조선인 교육재정의 1912년

부터 1938년까지 27년간의 총 세입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전체 세입 중

보조금이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부과금(지세, 호세, 

가옥세, 호별할 포함)이 27.1%, 사용료 및 수수료 14.7% 순이다.

즉,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부과금, 보조금, 기타수입 순으로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선인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과금, 수업료

순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수입은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 증설할 때 주로 사용되는 臨時費 수입인 起債, 기부금 등과는

달리 수입액이 들쭉날쭉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일제하에서 교육재정을

살펴볼 때는 부과금이 어떻게 징수되는가,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가, 수

업료를 얼마나 거두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세입 추세의 변화에도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1914년 수업료 비중이 15.9%를 차지하다가, 이후 점차 낮아져 1938

년에는 9.7%까지 감소하고 있다. 보조금(국고+지방비) 비중은 같은 시기

24.6%에서 41.2%로 점차 높아지고, 부과금(조합비) 비중은 50.3%에서

25.1%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2-6>에서 <그림 2-8> 참조). 

반면 조선인 교육재정은 수업료 비중이 1912년에서 1938년 사이 0.1%에서

1933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내려와 1938년에는 15.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조금 비중은 1913년 65.8%에서 1926년 15.6%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조금 올라 45%를 전후하여 유지하다가, 1938년쯤에는 33.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부과금은 1912년 0%에서 1926년 46.2%로

정점을 찍은 후 1927년 15.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점차 증

가하여 1938년에는 2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26년에서 1927년 사이

보조금과 부과금 비중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이 당시 세제개혁의 결과, 

지세(시가지세)부가금이 폐지되고, 해당 금액만큼 도지방비에서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부과금이었던 지세부가금이 보조금으로 위치를

옮긴 것에 불과했다.18) 따라서 이렇게 1927년 폐지된 지세부가금만큼을 충

1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역사와 현실』 
90, 2013, 291~292, 305~306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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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체 세입에서 수업료 비중 변화

<그림 2-7> 전체 세입에서 부과금 비중 변화

<그림 2-8> 전체 세입에서 보조금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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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었던 보조금이 실제로는 부과금이었다고 생각하고 1927년부터의 부

과금과 보조금 비중을 다시 구하면, <그림 2-7>과 <그림 2-8>의 ‘조선인

(보정)’과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을 비교하면, 

세입을 구성하는 요소는 비슷하지만, 그 구성 요소의 동향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수

업료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조선인 교육재정은 증가하고, 일본인 교육재정의

부과금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조선인 교육재정의 부과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본인 교육재정은 보조금 비중이 증가한 반면 조선인 교육재정은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세출 항목은 어떠한 차

이를 보일까? 이를 <그림 2-9>와 <그림 2-10>을 통해 살펴보자. 이는 『조

선지방재정요람』 1938년도판을 바탕으로 작성한 <부표 4>와 <부표 5>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지출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로, 35년 평균 7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그중 대부분이 교원의

인건비에 해당했다.19) 이어 기타지출 13.1%, 조합채비 6.6%, 사무비 6.3% 

순이었다. 기타지출에는 일시불 등으로 지출한 각종 건축비, 적립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조합채비는 학교 건축이나 증축을 위해 起債를 하

였을 때, 이를 상환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조선인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보통학교비가 전체 지출의 67.1%를 차

지하고 있다. 여기에 실업보습학교 경비, 간이학교비를 합하면 일본인 교육

재정의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경비를 모두 합하면

70.3%에 이른다. 이 지출의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교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19) 일례로 1932년 개성부 제1부특별경제(일본인 교육재정)의 사례를 보면, 해당연도 개성
부의 일본인 교육재정 지출 결산 총액 13,383원 중 교육비(소학교비)는 12,235원으로
91.4%를 차지하였다. 그중에서 교원의 급료는 순수 월봉과 가봉을 합하여 8,584.8원, 
각종 수당에 해당하는 雜給 1,440.55원, 숙사료 663.46원으로 편성되어 도합 10,688.81원
으로 교육비(소학교비)의 87.4%를 점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소화7년도 제
1부특별경제 세입출 결산에 관한 보고」, 『각부 제1부특별경제 결산 서류』, 1932, 관리번
호: CJA0002909.



- 134 -

<그림 2-9> 1914년~1938년 일본인 교육재정 세출 종목 비중 (참조: <부표 4>)

<그림 2-10> 1912년~1938년 조선인 교육재정 세출 종목 비중 (참조: <부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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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건축비가 18.2%, 기타 2.4% 순이었다.

요컨대 세출 측면에서는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 모두 인건

비에 해당하는 지출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교육재정 세출과 관련한 분쟁

에서는, 자연히 교원의 급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보았듯 일본인 교원은 판임관으로서 높은 급료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재정

에서 교원의 고임금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었다. 

1920년 「조선학교비령」 제정으로 인하여 조선인 교육재정은 부과금을 중심

재원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부과금과 보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

태가 되었다. 지출에서는 양자 모두 교원의 인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

했다. 다만 조선총독부는 여전히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부과금 징수액에 제

한을 두어 조선총독부가 허용하는 이상은 교육을 확장할 수 없도록 강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와 허용의

방식은 조선총독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2. 부과금 징수 형태에 따른 교육재정 운영의 분화

1) 부과금 징수의 일반화와 府 · 郡의 차이

1920년 「조선학교비령」의 제정은 부과금을 핵심 재원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과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되었다. 

1919년 3월 31일에 개정된 「공립보통학교비용령시행규칙」의 부과금 조항은

상황에 따라 제한율 이상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제한외 부과’를

규정했다. 제한외 부과는 공립보통학교의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하여 조항

신설 다음 해인 1920년부터 시행되었다. 최초의 제한외 부과는 경성부에서

시행되었다. 공립보통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5개년 계획에 264만 5천여 원의 

경비가 들 것으로 1920년도에는 49만여 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부득이 부

담금의 제한외 부과에 의하여 보충할 방법을 하지 아니치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 부과 사유였다. 그 결과 시가지세부가금에 “본세의 100분의 75”,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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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가금에 “총호수를 1원 50전에 곱한 금액을 가옥세 총액으로, 제한율로써

본세에 승한 금액”을 제한외 부과를 통해 징수하여 학교 비용으로 사용하

였다.20) 이는 당시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서 규정한 시가지세부과금 제한

율의 18.75배, 가옥세부가금 제한율의 3.33배에 달하는 것이었으며, 그 액수도 

79,389원에 이르렀다.21) 「공립보통학교비용령」하에서 부과금의 액수가 상대

적으로 크게 늘었던 1918년에 ‘조선 전체’ 부과금 징수액이 211,448원에 불

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제한외 부과로 경성에서만 8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모습은 1920년대 조선인 교육이 부과금 중심으로 재편되

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한외 부과는 1920년 이후 부족한 학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시행되곤 했다. 『조선지방재정요

람』에서는 제한외 부과 누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20년대

전국에서 부과된 제한외 부과액과 제한외 부과 시행 학교비 수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연도
제한외 부과 시행

학교비 수
제한외 부과액 (단위 : 원)

1920 1 79,389

1921 29 300,964

1922 4 78,345

1923 13 120,804

1924 9 97,540

1925 4 63,709

1926 4 65,147

1927 4 37,287

1928 5 35,225

1929 6 34,348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9년판에서 작성함.

<표 2-2> 1920년대 전국 학교비 제한외 부과액 징수표

20) 『每日申報』 1920년 4월 18일, 「府內 公立普通學校에 學級 增置 問題」.
21) 『朝鮮地方財政要覽』 1924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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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외 부과는 각 학교비 단체에서 시행되

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었다. 1929년을 기준으로

府 · 郡 · 島에 설치된 학교비는 232개에 달하였는데, 그중 제한외 부과를 시

행한 학교비는 192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10개가 채 되지 못하였다. 그만큼

제한외 부과는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졌다. 특히 1923년 이후로는 징수 금

액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다. 

제한외 부과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한외 부과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조선총독부의 통제 때문이었다. 제한외

부과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매년 서류를 갖추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한외 부과를 필요로

하는 학교비는 ①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그 설명서, 학교평의회 회의록

사본, ② 당해년도 및 장래 5개년에 있어서 학교별 교실 수, 학년별, 남녀별

생도 수 및 그 학급 편성표, ③ 전년도 세입세출 現計表, ④ 校舍의 營繕에

관한 경우에는 현 校舍 및 校地의 평면도 및 新校舍 배치도 및 설계도를

갖추어 제출해야 했다.22) 이렇듯 제한외 부과는 ‘매년’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이 수반되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가 일본인 교

육재정과 달리 조선인 교육재정에 부과금의 제한율을 설정한 것은 조선인

교육을 통제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한외 부과는 애초에 많이 허용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府를 비롯한 도시지역은 일찍부터 근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조선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 시설이 필요

했다. 더욱이 府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인의 교육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간 비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했다. 

실제로 1921년 『東亞日報』에서는 “경성부 재류일본인 65,000명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조합 예산은 前年보다 근 30만 원이 증가한 91만여 원인데, 

일본인의 3배에 가까운 18만 명 조선인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비 예산은

反히 전년도보다 10만 원이 減하여 학교조합비의 5분의 2밖에 되지 못하는” 

22)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12월 7일, 官通牒 제131호 「學校費ノ起債及制限外賦課竝特別
賦課金ノ認可申請ニ關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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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지적하면서 재산가들에게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였다.23) 또

같은 해 독자문단에서는 경성 조선인 학령아동의 반수 이상이 무학자인 것을

지적하면서, “近日 경성부에 納하는 학교비 부담액이 年年 증가되어 일반이

그 過重, 困難함을 感하는 바이나, 일본인의 학교조합비와 비교하면 尙且 

輕하다 할지오, 혹은 당국에서 경찰비 등의 확장에만 全力을 注하고 교육

비에 대해서는 冷然한 태도를 指한다 하여 혹자 불평히 思惟함도 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4)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재정 구조가 비슷하게 변화한 가운데, 府 지역에서

이렇듯 민족 간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선총독부에게도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府 지역에서는 조선인 교육 확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재원은 제한외 부과를 통해서도 마련할 수 있지만, 제한외 부

과를 통해서 다수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이는 「조선학교비령」에서 규정한 부과금 종류가 1910년대 부과금이 중심이

아니던 시절에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했다. 부과금의 징수 지역, 과율

등이 서로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호세 또는 가옥세 부가금’의 부과 지역과

부과표준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호세는 농촌지역에서, 가옥세는 도시지역에서

부과하였는데, 가옥세를 거두는 지역에서는 호세를 거두지 않았다.25) 그러나

어디까지나 호세는 戶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가옥세는 가옥의 크기에 비례

23) 『東亞日報』 1921년 3월 26일, 「횡설수설」.
24) 『東亞日報』 1921년 4월 16일, 「京城에 初等敎育 擴張의 必要」.
25) 부과금이 ‘지세 또는 시가지세’, ‘호세 또는 가옥세’로 구분되는 것은 지세와 시가지세, 

호세와 가옥세가 부과되는 지역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다. 시가지세와 가옥세는 법률상
정한 ‘시가지’에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었다. 이에 따라 시가지세는 1914년 4월 總告 
제100호 「시가지세령의 시가지」에서 규정한 시가지에서만, 가옥세는 1911년 10월 總令 
제23호 「가옥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제1조 1항의 시가지」에 의해 지
정된 시가지에서만 부과할 수 있었다. 특히 가옥세는 ‘가옥세법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가옥세법 제1조 2항)라고 하여 호세와 동시에 부과할 수 없으며, 
도시지역에만 부과하는 세금임을 명확히 하였다. 1919년 호세와 가옥세가 지방비로 이
전하면서 가옥세법은 폐지되었고, 각 도지방비에서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부과하게 되
었다. 그러나 그 운영 방식은 동일해서, 1919년 개정된 「황해도지방비 부과금 징수규
칙」(조선총독부 황해도령 제4호)에서는 “제3조. 호세는 제6조의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그것을 부과하고, 호별세는 기타의 지역에서 부과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제6조는 “제6조. 
가옥세는 다음의 지역에서 가옥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해주군 해주면.”으로 되어
있다.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4월 8일, 「黃海道地方費賦課規則左ノ通改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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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

다.26) 특히 학교비 부과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과방식의 차이에 따른 조

정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학교비 가옥세부가금의 부과기준이 가옥세

부과대상자 1인당이 아닌, 가옥세 부과지 조선인 호수 평균 1호에 대하여

40전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실제 가옥세 납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은

농촌의 학교비 호세부가금 납부 대상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컸다. 

그나마 가옥세의 등급산정에도 논란이 있어서 “가옥세부가세 같은 세금은

실로 모순된 것으로 움막살이 같은 초가집에다 땅값도 극히 헐한데도 한

평에 2錢이요, 위치도 좋을뿐더러 층층 양옥을 지은 곳도 한 평에 8錢밖에

부과치 않음으로 사회 정책상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이 나오곤 했다.27)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 도시의 戶數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28) 이에 따라 늘어나는 도

시의 戶數에 비례하는 학교비 부과금을 충당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하였다. 

특히 府는 애초에 시가지만을 그 영역으로 하였기에 면적은 좁은 반면, 府域 

내에 이미 다수의 공립보통학교를 보유 · 증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운

영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외 부과를 시행

하는 것은 가옥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적으로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조선인 납세자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었다.

즉 1920년대 초반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은 재정구조의 변경과 학교의 확

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불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특히 부

과금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이 재편되면서, 불평등한 부과금 징수 규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였다. 행정적으로는 부과금 징수 과정에서 제한외 부과를 매번

반복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도 불편했다. 즉, 조선인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불공정한 조세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26) 조선총독부, 「조선에 있어서 세제정리경과개요」, 120~122쪽, 김옥근, 『日帝下朝鮮財政史
論攷』, 일조각, 1994, 298쪽에서 재인용.

27) 『東亞日報』 1926년 5월 13일, 「내년에 실시할 신세 호수할」.
28) 1920년대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손정목, 『日帝强占期 都市化過程 硏究』, 일

지사, 199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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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이 「조선학교비령시행규

칙」 제17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된 특별부과금 조항이었다. 「조선학교비령시

행규칙」에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특별부과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나 조건을 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부과금의

종류나 징수 방안, 징수 금액 및 그 밖의 규정에 대해서는 각 학교비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한 후, 도지사와 조선총독의 신설 허가를 받으면 이후 계속

집행할 수 있었다.29)

1920년대 학교비 특별부과금은 일반적으로 戶別割(혹은 戶數割)로 불렸다. 

이는 특별부과금이 호별할 방식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명칭은

일반적으로 호세 계통 세금에 사용되던 용어였다. 즉, 호별할이라는 용어는

戶의 재력에 따라 부과금을 분배한다는 개념의 보통명사이기도 하지만, 

1920년대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칭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다.30) 따라서 이

러한 혼동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교비 특별부과금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진 바 없었다.31) 

더욱이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선 전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한 지

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학교비 호별할, 즉 학교비 특별부과금이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특별부과금의 성격을

29) 각 道에서는 「朝鮮學校費令施行細則」을 정하여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때 필요한 요건들을
정해 놓았다. 원칙적으로 각 學校費에서는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은 후 특별부과금을 집행할 수 있었다.

30) 호별할 혹은 호수할이라는 용어는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도 학교비 특별부
과금이라는 정식명칭 대신 호별할(호수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부과금 액수를
정리하고 있다. 호별할의 구분과 의미에 관해서는 序論의 각주 35를 참조할 것.

31) 기존에는 특별부과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박노보는
특별부과금을 ‘부 · 군 ·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조선인에게 부
과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서술하였고, 지방 세목의 변화를 정리한 김대래는 아예 ‘특수
학교 비용’으로 잘못 파악하였다. 학교비 특별부과금이 학교비 호별할이라는 사실은 최
병택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최병택의 연구에서는 학교비 호별할이
특별부과금이라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도시 ‧ 농촌의 구분을 하지 않고 분석을
행하여 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노보, 앞의 글, 98쪽; 김대래, 「일제강점기
지방세제 정리와 지방세목의 변화」, 『경제경영연구』 6, 2005, 23쪽; 최병택, 「일제하 학
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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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한다. 특별부과금이 실제 부과된 지역과 부과 양상을

살펴보아야만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의 성격과 조선총독부의 교육재정

운영 의도를 명확히 포착할 수 있다. 

<표 2-3>을 통해 1928년 당시 특별부과금 부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애초에 도시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12개 府를 비롯하여 개성, 

전주, 광주 등 전통적인 대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20년대

학교비 특별부과금이 도시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별부과금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각 지역의 학교비에서 정하여 조

선총독부에서 인가받아 시행하였는데, 「개성군 학교비 특별부과금 호수할

부과징수 규정」 제2조에서는 “호수할은 호세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

에서 부과한다”라고 하여 특별부과금을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만 거두

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32) 이에 따라 특별부과금이 설정된 郡 學校費

에서도, 郡의 모든 지역이 아닌 호세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도시지역에만

특별부과금이 설정되어 부과되었다. 일례로 개성군 학교비의 경우 1930년

32) 국가기록원 소장, 「제2부특별경제 개성부 관계」, 『제2부특별경제 각부 관계서』, 1930, 
관리번호: CJA0002834.

府郡島 戶別割課率 府郡島 戶別割課率

경성부 제한없음(3원 82전) 인천부 4원 30전 이내

군산부 평균 1인당 5원 이내 개성군 3원 39전 이내

부산부 제한없음(4원 89전) 전주군 1원 50전 이내

대구부 제한없음(7원 54전) 광주군 5원 이내

마산부 4원 이내 함흥군 3원 이내

신의주부 4원 50전 이내 회령군 2원 이내

목포부 8원 이내 김천군 2원 20전 이내

청진부 4원 이내 해주군 3원 6전 이내

평양부 5원 이내 고양군 20전 이내

원산부 5원 20전 이내

진남포부 3원 이내

* 비고 1 : 국가기록원 소장, 「마산부 학교비 호별할 증액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1928, 관리번호: CJA0002652. 

* 비고 2 : 괄호 안은 현재 부과 액수로 보임.

<표 2-3> 학교비 특별부과금 부과지역 및 課率 (192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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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호세부가금 및 가옥세부가금, 특별부과금 호수할을 모두 징수하고

있었으나,33) 도시지역인 송도면이 개성부로 분리된 이후로는 호세부가금만

징수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34) 즉 1920년대 개성군에서는 도시지역인

송도면에서만 학교비 특별부과금이 징수되었던 것이다.

학교비 특별부과금의 설정은 도시지역의 조선인 교육재정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특별부과금을 호별할 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府를 비롯한 도

시지역에서도 여타 郡 지역의 학교비와 동일한 戶 기준의 세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옥세의 부과표준이 아닌 별도의 부과표준을 만들

게 됨으로써 보다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지세 및 시

가지세 부가금이나 호세 및 가옥세 부가금이 「조선학교비령」에 의해 제한

율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특별부과금(호

별할)의 경우에는 공통된 제한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과세가 가능했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 조선총독부는 각 지역의 경제

력을 고려해 특별부과금의 1인당 부과액에 제한을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1928년 당시 학교비 호세부가금의 제한율이 1인당 80전이었던 것과 비교

하면 특별부과금의 과율 제한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편성되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별부과금은 제한율의 한도 안에서는 보통의 세입출 예산과 마찬

가지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후 부과할 수 있었고, 제한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다.35)

특별부과금, 즉 학교비 호별할을 최초로 부과한 지역은 다름 아닌 경성이

33) 국가기록원 소장, 「1930년 개풍군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서」, 『학교비 기부금 수납의 건』, 
1931, 관리번호: CJA0002848.

34) 국가기록원 소장, 「1933년 개풍군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서」, 『학교비 기부금 수납 관계
서류』, 1933, 관리번호: CJA0002971.

35) 국가기록원 소장, 「마산부 학교비 호별할 증액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1928, 
관리번호: CJA0002652. 이 자료에 따르면 마산부 학교비에서는 학급 수 증가에 따라 4
원으로 되어 있는 호별할 과율을 5원으로 높이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급격한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반려하였고, 최종적으로 4원
30전의 과율로 인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호별할 과율의 증액을 위해서 마산부 학교비에
서는 1928년도 마산부학교비 세입출 예산 및 설명서, 장래 5년간 재정 계획서, 1928년
및 장래 5년간 교실 수, 학년별 남녀별 아동수 및 학급편성표, 1927년도 마산부학교비
세입출 관계서, 학교평의회 회의록 등본을 제출하였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지출의 증
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로 특별부과금 과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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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20년의 제한외 부과에 이어 1921년에는 본격적으로 특별부과금을

부과 ·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성부 학교비 특별부과금의 설치 원인은

“종래의 학교 부과금이 貧富의 차별이 없어 貧者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는데,36) 빈부의 차별이 없는 종래의 학교 부과금은 곧 “貧者도 2전, 

富者도 8전”을37) 납부하는 가옥세부가금을 의미한다. 1922년 『時事評論』에

실린 나가오(長尾仟) 京城府 理事官의 연설에서도 “부가금만으로는 교육비의

분담상 공평을 잃는 바가 있어 그 부담의 공평을 보완한다 함이 또한 (특

별부과금 - 필자 주) 設定의 이유”라고38) 언급하고 있었다. 즉 특별부과금은

府 및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과세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稅源이었다.39) 

그렇다면 특별부과금이 府를 비롯한 일부 도시지역에서만 부과되었던 까

닭은 무엇일까? 조선총독부는 이를 도시와 농촌의 조선인이 지닌 民度와

富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1912년 세키야(關屋貞三郞)가 이미 “민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학교 설비를 늘리거나 하는 일은 심히 불가하다”40)고 하

였던 조선총독부의 교육 기조는 192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지방의

향학심 발흥은 本府(조선총독부 – 필자 주)에서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나, 

만반의 시설은 항상 그 民度에 근거를 두지 아니치 못할 터인즉, 당국자

및 지방 인사도 능히 본부의 의도를 양해하여 그 시설이 민도와 시세에 적

합하도록 유의”41) 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가오(長尾仟) 京城府 理事官도

“경성부 조선인의 民度, 즉 부담을 考量하여” 특별부과금을 유산계급으로부터

증수한다고 하여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42) 조선총독부는

‘시세와 민도’를 이유로 부과금 제한율을 통해 조선인 교육을 일률적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예외적인 교육 확장을 허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36) 『每日申報』 1921년 4월 6일, 「學校評議會」.
37) 『東亞日報』 1926년 5월 13일, 「내년에 실시할 신세 호수할」.
38) 長尾理事官, 「府學校費賦課方法에 對하여」, 『時事評論』 1922년 1월호.
39) 1922년 평양에서 처음 학교비 특별부과금이 설정될 때의 『東亞日報』의 기사에서도 이

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東亞日報』 1922년 3월 31일, 「특별부과금 설정」.
40) 關屋貞三郞, 「朝鮮敎育に就て」, 『公立普通學校長講習會講演集』, 1912년,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72쪽에서 재인용.
41) 『東亞日報』 1922년 9월 1일, 「학교비 규칙 及 면제시행규칙 개정에 就하여(一)」.
42) 『時事評論』 1922년 1월, 長尾 理事官, 「府學校費賦課方法에 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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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과금을 활용하였다.

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정된 학교비 특별부과금은 이후 府 이외의 도시

지역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1925년 제국의회에 제출한 조선총독부 문건에

서는 조선인 교육재정의 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府制 시행지인 府學校費에 있어서는 지방 농촌에 비하여 민중의 향학심이

한층 왕성하여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수도 심히 많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위해 多額의 경비를 필요로 하므로 特別賦課金制를 인정하여 그 요구에 응

하는 방침으로, 현재 府學校費 12개 중 1922년도에 신설된 것이 6개, 1923년

도에 신설된 것이 6개로, 지금은 설정되지 않은 곳이 없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旣設 학교의 改增築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제한외 

부과를 인가한 것이 1921년도에 1府 28郡, 1922년도에 2府 2郡, (⋯) 또한

財源을 起債로 구한 곳은 1921년도에 2府 4郡 (⋯) 1924년도에 1府 1郡

(1925년도에는 없음)에 이른다. 그리고 群島의 一部에서 특히 學校費로부터

享受하는 이익이 顯著하여 ‘1面에는 數箇의 공립보통학교를 가진’ 것에 대하여 

賦課의 공평을 期하기 위하여 一部 賦課에 屬하는 特別賦課金의 설정을 인

정하는 방침을 채택하여 1923년도 및 1924년도에 그것을 인가한 곳이 각 2

郡이 있다.”43) (강조는 필자)

즉, 본래 특별부과금은 府 學校費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설정되었다. 이후

<표 2-3>에서 보이는 개성군, 전주군, 광주군, 함흥군 등의 중심 面, 즉 도

시지역에 여러 개의 공립보통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부과금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학교비 부과금으로 존재하던 호세 또는 가옥세 부가금, 

지세 또는 시가지세 부가금, 특별부과금(호별할)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과되었다. 아래의 기사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학교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府에 한하여는 가옥세 부과세, 지세 부과세, 

호별할 등을 제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나, 面에서는 지세액의 100분의 30을

43) 朝鮮總督府, 「第51回 帝國議會說明資料」, 1925(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
資料』 第16卷, 不二出版, 1998,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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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한 부과가 원칙이요, 지방에 따라서는 호세 1원에 대하여 80전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도 있는 법인데, 대개는 전기 지세의 100분의 30이

원칙이다.”44) 

공립보통학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금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조선학교비령」은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측면이 많았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교육에 대한 관심, 경제적 처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호별할로 호칭되는 학교비

특별부과금의 부과 · 징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특별부과금은 1920

년대 내내 府와 도시지역에서 부과되면서 공립보통학교 확충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

2) 府 지역의 학교비 특별부과금 징수와 교육 확충

1920년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부과금이 설정된 결과, 도시에서는

시가지세부가금, 가옥세부가금 및 특별부과금을 재원으로, 그 밖의 지역에

서는 호세부가금과 지세부가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비 재정이 운영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비 부과금의 징수 추이는 어떠하였을까? <표 2-4>는

1912년부터 193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립보통학교 부과금 징수액의 추

이를 보여준다. 「조선학교비령」은 1920년 7월 29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45) 1920년도 학교비 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세입, 세출

의 경리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시행되었으므로,46) 사실상 1921년

부터 「조선학교비령」에 의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44) 『東亞日報』 1926년 9월 29일, 「소위 세정과 학교비 문제」.
45)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8월 23일, 府令 제111호 「朝鮮道地方費令, 朝鮮學校費令, 大

正9年制令第12號及大正9年制令第13號ハ大正9年10月1日ヨリ之ヲ施行ス」.
46)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7월 29일, 府令 제104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 “부칙 제3조. 

대정9년도의 학교비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세입세출의 經理에 관하여서는 從前의 例에
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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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세(시가지세) 

부가금
호세부가금 가옥세부가금

호별할

(특별부과금)

1912년 　 　 1,019 　

1913년 10,382 12,185 2,001 　

1914년 18,967 20,922 3,645 　

1915년 27,210 22,691 3,457 　

1916년 32,771 39,779 5,180 　

1917년 93,757 80,365 8,901 　

1918년 116,249 81,727 13,474 　

1919년 334,210 362,628 26,605 　

1920년 3,031,370  1,083,215  87,255 　

1921년 3,083,395  1,344,084  97,738 177,359 

1922년 3,937,375  2,124,233  144,360 271,315 

1923년 3,978,333  2,309,756  146,048 352,578 

1924년 3,895,918  2,339,123  146,882 387,676 

1925년 3,960,590  2,326,840  150,236 407,339 

1926년 3,979,257  2,371,083  159,167 446,482 

1927년 1,745 2,365,416  161,489 493,283 

1928년 　 2,412,188  166,448 509,745 

1929년 　 2,592,414  170,487 506,489 

1930년 　 2,748,931  183,975 512,826 

1931년 　 2,780,403  44,449 79,316 

* 비고 : 조선총독부 내무국, 『조선지방재정요람』 1931년도판에서 작성함.

<표 2-4> 학교비 부과금 누년 비교표(전국) (단위 : 원)

　 1922년 1929년 증가지수

호세부가금 2,124,233원 2,592,414원 122 

가옥세부가금 144,360원 170,487원 118 

호별할 (특별부과금) 271,315원 506,489원 187 

* 비고 : 증가지수는 1922년의 수치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임.

<표 2-5> 학교비 부과금의 증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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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에 따르면 학교비 부과금은 1920년과 1922년, 두 번에 걸쳐 가

파르게 증가한다. 이는 「조선학교비령」의 반포,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과금 제한율이 인상된 결과였다. 1922년 이후 지세부가금

및 호세부가금은 증가 추이가 완만해지는데 이는 학교비 부과금의 제한율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1922년 이후 호세부가금, 가옥세부가금 및 호별할의 증가지수를 살펴보면, 

호세부가금은 1922년부터 1929년 사이에 122, 가옥세부가금은 118, 호별할은

187의 증가지수를 보인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지세부가금이나 호세부가

금으로 공립보통학교 경비를 충당하던 농촌지역에서 학교 확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옥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활용하여

재정을 꾸려나가던 府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과금 징수

제한을 받지 않았던 특별부과금을 바탕으로 학교비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학교의 확충도 농촌지역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학교 6년제 승격 문제이다. 1920년대 조

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교육에 관한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선인 초등교육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농촌지역의 보통교육은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했고, 실업교육은 4년제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47) 그 결과 도시지역의 보통학교는 처음부터

6년제로 인가되었던 반면, 농촌지역의 보통학교는 모두 4년제로 우선 설립된

후, 지역 조선인들의 요구에 의해 6년제로 승격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나마

6년제 승격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1925년 평안남도 학무 당국자가 6년제

학교로 승격을 원하는 조선인들의 요구를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한 일도

있었다.48) 

그러나 4년제 학교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인

들은 학년 연장 운동을 계속하였다.49) 학년 연장은 학급의 증가와 이에 따

47) 1925년 시모오카(下岡) 정무총감은 “조선의 민도에 비추어 수의 증가보다도 질의 개량에
치중하고, 학교의 남설을 경계하여 내용의 개선에 유의”하겠다며 “간이한 실업교육 등과
같은 시설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훈시를 한 바 있다. 『東亞日報』 1925년 5월 22일,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

48) 『東亞日報』 1925년 5월 26일, 「無道한 敎育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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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교사의 증원 등 경상비 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과

금이 주된 세원이었던 「조선학교비령」의 구조 속에서, 농촌지역 부과금 수

입의 핵심이었던 호세부가금의 제한율이 1922년 이후 1920년대 내내 1호

평균 80전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신설 및 학년 연장은 쉽지 않

았다. 郡에 소재한 학교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이상의 학교 시설 및 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이 어려웠던 것이다. 1926년 경상북도 聞慶郡에서는 

“本郡 學校費 財力으로는 今後 증설은 그 臨時費의 지불보다도 장래 유지에

관한 經常費의 負擔力이 없어 일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

황이라는 말이 나왔다.50)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학년 연장이 필요한 줄 인

정하나 學校經常費가 없어서 연장키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

졌다.51) 더 나아가 기부금을 모집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경비가 없다고 5, 6

학년 연장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거나,52) 학년 연장이 결정되어 수업 중이던

학교에서 경비 부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5학년 전부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일도 생겼다.53) 이 때문에 학년 연장을 위해서 면민들이 돈을 모아 일 년 치 

운영비를 기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54) 

郡 소재 학교의 확장 과정에서 경상비 부족이 항상 언급된 것은 호세부

가금 제한율이 1922년에 80전으로 높아진 이후,55) 1930년에는 90전으로

상향되기까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56) <표 2-4>에서 호세부가금 및

가옥세부가금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1919년(81,727원 → 362,628원, 4.44

배), 1920년(362,628원 → 1,083,215원, 2.99배), 1922년(1,344,084원 → 

2,124,233원, 1.58배), 1930년(2,592,414원 → 2,748,931원, 1.06배)으로 제한

49) 보통학교 승격운동에 대해서는 박진동, 「日帝强占下(1920년대) 普通學校 6年制 昇格運
動의 展開와 歸結」, 『역사교육』 102, 2007을 참조할 것.

50) 『每日申報』 1926년 2월 8일, 「一般郡民의 敎育熱과 財政難」.
51) 『每日申報』 1928년 2월 17일, 「晋州文山公普 學年延長陳情 郡守는 拒絶」. 1928년 진주

군의 1호당 부과금 징수액은 이미 제한율 상한인 80전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학교를 증설할 경우 이를 운영할 경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경비가 모자랄 때에는
원칙상 제한외 부과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제한외 부과는 잘 허가되
지 않았다. 부과금 1호당 평균액은 『朝鮮地方財政要覽』 1928년도판에서 참조함.

52) 『東亞日報』 1924년 1월 21일, 「學年延長問題 소림면민대회」.
53) 『東亞日報』 1925년 5월 12일, 「楊光公普 五年制解散」.
54) 『東亞日報』 1925년 3월 1일, 「上級生全部退學」.
55)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3일, 府令 제18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
56)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월 7일, 府令 제3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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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상향되었던 시점이다. 특히 1930년 부과금 제한율이 80전에서 90전

으로 1.125배 증가했을 때, 징수액이 1.06배 증가하였다는 것은 제한율이

올라가면 상당수의 학교비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대부분을 바로 증액

해서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미 1920년대 초중반부터는 농촌지역

에서 징수하던 호세부가금은 제한율 설정으로 인해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비하여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는 府 및 도시지역에서는 상황이 훨씬

나았다. 1921년 40,000원이었던 경성부 특별부과금은 이후 가파르게 증가

하여 7년 후인 1928년에는 5배인 200,000원에 이르렀다.57) 이러한 수준의

부과금 증액은 호세부가금의 제한율이 정해져 있던 농촌지역에서는 불가능

한 것이었다. 1928년 당시 경성부의 호별할 부과 호수가 16,705호였기 때

문에 부과 1호당 평균액은 11.972원에 달했다. 경성부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府에서도 특별부과금 부과액이 매우 많아서, 같은 해 12개 府의 평균 호별할

부과 1호당 평균액은 7.188원이었다. 당시 府를 포함한 전국 학교비 부과금의 

부과 1호당 부담 평균액은 0.892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府에 거주하는 조

선인의 교육비 부담은 여타 郡 지역 조선인 부담의 8배에 달하고 있었다. 

같은 해 府稅의 조선인 1호당 부담액이 4.246원으로 面賦課金 1호당 부담액 

2.471원의 2배가 채 못 되었음을 감안하면, 府와 농촌 간 학교비 부과액의

큰 격차는 특기할 만하다.58)

府 지역에서의 특별부과금의 설정과 이에 따르는 고액의 학교 비용 징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府 지역 조선인들에게 고액의 학교비를 징

수하고, 이것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전반적인 경제력에 비하여 너무 많은 학교비를 내야한다는 불만이 표출되

기도 했다. 이완용 호별할 납부 거부사건으로 대표되는 고액납세자의 조세

저항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었다.59) 나아가 일반 납세

57)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3년도 경성부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 『학교비 예산철』, 1928, 
관리번호: CJA0002645.

58) 조선총독부 내무국, 『朝鮮地方財政要覽』 1928년도판에서 작성함.
59) 1925년 경성부 학교비 호별할 등급사정에서 5등급을 받아 4,300원을 부담하게 된 이완

용이 납부를 거부하고 경성부윤을 찾아 감액을 요구, 납부액의 절반을 탕감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90~291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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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경우에는 학교비 부과금을 미납하거나 기일을 넘겨 늦게 내는 경우가

빈번했다. 평양부에서는 특별부과금 설정 초기 부담액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60) 인천부에서는

학교비 미납자가 거의 조선인 全戶數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는 등

학교비 특별부과금의 징수는 과도한 부담이 되어 조선인들을 압박했다.6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액의 특별부과금 징수는 府의 공립보통학교 확

충에 도움을 주었다. 풍부한 수입을 바탕으로 府 지역의 공립보통학교는

여타 郡에 비해 규모와 시설 면에서 모두 빠르게 확충 · 개선되었다. 그 결과

府의 조선인 학령아동 취학율은 郡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

지했다.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부과금 부과 이전인 1920년 21%

였던 府의 학령아동 취학율은 1926년에 이르면 이미 55.8%에 달하였다. 불과

6년 사이에 취학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던 것이다. 1920년을 기점으로 매

10년마다 府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 시설의 확

충은 학령아동 취학율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62) 더욱이 府의 보통학교의 증가는 거의 모두 6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4년제 학교를 6년제로 승격하는 것도 재정적 난관에 부딪쳐

무산되곤 했던 농촌의 상황과 더욱 대비된다. 농촌과 府의 학교비 재정의

격차가 현저했던 것이다.

연도 1915 1920 1926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부 17.7% 21.0% 55.8% 53.4% 48.6% 54.4% 53.0% 54.4% 56.5% 56.9% 51.2% 57.4%

읍면 2.6% 4.2% 16.2% 17.2% 17.1% 17.1% 17.3% 18.9% 21.3% 23.1% 25.9% 29.2%

전국 2.9% 4.6% 17.6% 18.6% 18.5% 18.7% 18.9% 20.6% 23.0% 25.0% 27.7% 31.2%

* 비고 : 『學事參考資料』 1937년 11월.

<표 2-6> 조선인 학령아동 취학상황

60) 『東亞日報』 1922년 11월 3일, 「불평 많은 학교비」.
61) 『東亞日報』 1925년 3월 27일, 「거의 전부가 체납」.
62) 府의 인구 증가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손정목, 앞의 책, 141쪽 및 208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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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금 징수 양상에 따른 교육재정의 3중 구조 형성

이처럼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은 일본인 교육재정과 유사하게, 교육

목적세라고 할 수 있는 부과금의 비중이 커졌다.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농

촌지역에서는 호세부가금의 제한율 설정을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정한 한도

이상으로는 교육을 확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특별부과금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과세를 하고, 이를 통해 공립보통학교의 확충을 이루

도록 했다. 

특별부과금은 원칙상 도시지역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稅目은 아니었다.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는 특별부과금에 대하여 “특별부과금은 별도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때에 부과한다”라고 하여 필요한 지

역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1920년대에는 府 지역을 시작으로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도시지역, 즉 戶稅를 부과하지 않고 家屋稅를 부과하는 지역에 한해 부과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 내내 일반적이었지만,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부과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에서 특별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한 사례는 경기도 고양군으로 보

인다. 1928년 당시 고양군 학교평의회에서는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로, “보통학교가 도시 근교에 밀집하여 농촌지방에는 드

물기 때문에 농촌은 공연히 부담이 많아 (학교비 - 필자 주) 부담의 공평을 

잃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양군의 학교비 부과금은 이미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수가 불가능하니, 

학교가 많은 지역에 추가로 특별부과금을 걷어, 이를 가지고 농촌지역에

공립보통학교 1개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고양군학교비가 조선총독부에 요

청한 특별부과금 신청의 전말이었다.63) 

그러나 이러한 농촌지역에서의 특별부과금 징수는 課稅의 형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농촌지역에서는 호세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

는데, 이 지역에 다시금 호세에 기반을 둔 학교비 특별부과금, 즉 호별할을

63) 국가기록원 소장, 「고양군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관
리번호: CJA0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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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고양군은 특별부과금을

신청하면서 “특별부과금을 인정하는 것은 호세부가금 제한을 두고 있는 취

지에 비추어 동일한 종류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다소 고려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여 이러한 우려를 드러냈다.64) 고양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농촌지

역에서 특별부과금을 신청한 경흥군에서도 “호세부과금을 부과하는 지역에서 

재차 이와 같은 호별할을 부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같은

문제를 언급하였다.65)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농촌지역에서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1930년대 중반까지는 극히 드물었으며, 특별부과금의 대

부분은 府 및 도시지역에서 징수하고 있었다.

<표 2-4>에서 1931년 가옥세부가금과 호별할의 징수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특별부과금(호별할)이 도시지역에서 부과되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1931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府 지역에서는 학교비가 폐지

되고, 기존의 府 학교비가 府 第2部特別經濟로 재편되면서 학교비 세입 통

계에서 府 지역의 세입이 제외되었다. <표 2-4>에서는 이처럼 통계에서 府 

지역의 세입이 제외된 것이 반영되어, 府 지역에서 징수하던 가옥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 항목의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 같은 시기 호세부가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1920년대 특별부과금(호별할)은 府를 포함한 도

시지역의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1년까지 남아있는 79,316원의 특별부과금은 대부분 府가 아닌 도시지역의 

특별부과금으로 <표 2-3>에 따르면 전주군, 광주군 등에서 부과하는 것이

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1920년대 조선의 교육재정은 전체적으로 부과금의

징수 방식과 액수를 기준으로 일본인, 조선인 도시지역, 조선인 농촌지역의

삼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호세 계통 

부과금에 주로 의존하여 운영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호세 계통 부

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 제한이 어느 선

64) 국가기록원 소장, 「고양군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1928, 관리번호: CJA0002652.

65) 국가기록원 소장, 「함북 경흥군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에
관한 철』, 1929, 관리번호: CJA0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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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분되었다.

우선 일본인 교육재정은 부과금 징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 학교조합에서는 일본인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를 감수한다면, 필

요한 만큼의 과세를 할 수 있었다. 1900년 이래 일본에서는 소학교 아동의

의무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지역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일본인 아동의 교육 정도를 의무교육을 시행

하는 일본 수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 교육재정은 국

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조일본인 스스로도 많은

부과금을 부과 · 징수하였다. 1928년 당시 일본인 학령 아동은 99.63%의 취학

율을 보여 거의 의무교육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데,66) 이러한 취학율을

위해 일본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교육비용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표 2-7>에 따르면 1928년 당시 총 432개의 학교조합 중 30.8%에 달하는

133개 학교조합이 1호당 평균 20원~25원 사이의 부과금(조합비)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과금 징수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기 위하여

府 소재 학교조합을 대상으로 1호당 평균 부담액과 총예산 대비 부과금 비

율을 계산해 보면 <표 2-8>과 같다. 이를 통해 府 소재 학교조합의 경우

전체 예산의 44.3%가량이 부과금 징수를 통해 채워졌으며, 1호당 평균 24원 

정도의 부과금을 징수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호당 평균

부과액

5원

미만

5원 ~ 

10원

10원 ~ 

15원

15원 ~ 

20원

20원 ~ 

25원

25원 ~ 

30원

30원 ~ 

35원

35원 ~ 

40원

학교조합

수

3개

(0.7%)

18개

(4.2%)

51개

(11.8%)

97개

(22.5%)

133개

(30.8%)

88개

(20.4%)

38개

(8.8%)

4개

(0.9%)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서 작성함.

<표 2-7> 1928년 학교조합비 1호당 평균 부과액에 따른 학교조합 수

66) 조선총독부 편,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8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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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합명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총 예산액 1,045,081 198,529 129,548 133,466 238,476 700,519 101,376

부과금 예산액 520,000 86,652 57,900 51,040 101,500 293,000 30,775

총 예산 대비

부과금 비율
49.8% 43.6% 44.7% 38.2% 42.6% 41.8% 30.4%

호수 20,935호 2,752호 2,103호 1,600호 6,211호 9,533호 1,321호

1호당 부과금

평균액
24.838 31.475 27.532 31.9 16.342 30.735 23.297

학교조합명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계

총 예산액 195,805 65,344 156,572 121,880 75,032 3,161,628

부과금 예산액 91,655 32,482 33,605 57,000 48,965 1,404,569

총 예산 대비

부과금 비율
46.8% 49.7% 21.5% 46.8% 65.3% 44.3%

호수 7,351호 1,239호 1,430호 2,024호 1,763호 58,262호

1호당 부과금

평균액
12.466 26.21 23.5 28.17 27.77 24.107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서 가공, 작성함.

<표 2-8> 1928년 府 소재 학교조합 부과금 비율 및 1호당 평균액 (단위 : 원)

그렇다면 조선인 교육재정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같은 해 조선인 교육

재정을 살펴보자. 우선 府 지역의 부과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9>와 같다. 이를 통해 府 지역의 조선인 교육비용 조달도 부과금에

크게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예산의 36.1%가량을 부과금 징수를 통해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비중은 경성, 부산, 대구와 같은 전통적인 대도시에

서는 45%에 육박하기도 하였고, 군산과 같이 조선인 인구가 적고 영향력이

크지 않은 곳에서는 20% 초반에 그치기도 하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인의 부과금 비중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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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명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총 예산액 581,347 57,267 52,934 91,515 126,819 118,106 40,186

부과금 예산액

(가옥세부가금

+ 특별부과금)

258,545 23,910 11,854 13,673 55,600 52,535 21,084

총 예산 대비

부과금 비율
44.5% 41.8% 22.4% 14.9% 43.8% 44.5% 52.5%

호수 35,741호 8,068호 3,047호 5,194호 11,126호 13,718호 5,930호

1호당 부과금

평균액
7.238 2.963 3.889 2.65 5 3.829 2.555

학교비명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계

총 예산액 199,010 46,741 53,139 107,966 37,452 1,512,482

부과금 예산액

(가옥세부가금

+ 특별부과금)

52,648 9,307 11,909 19,860 15,680 546,605

총 예산 대비

부과금 비율
26.5% 19.9% 22.4% 18.4% 41.9% 36.1%

호수 13,855호 4,809호 4,665호 5,276호 4,982호 116,411호

1호당 부과금

평균액
3.8 1.933 2.552 3.764 3.147 4.695

* 비고 1 : 府 지역의 경우 조선인 교육재정에 부과금은 1928년 당시 가옥세부가금과 특

별부과금의 2종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부과금 예산액은 가옥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의 합

계이며, 총 호수는 가옥세부가금 징수 호수와 특별부과금(호별할) 징수 호수의 합계임.

* 비고 2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서 가공, 작성함.

* 비고 3 : 부과금 세부 징수 내역은 <부표 7>을 참조할 것.

<표 2-9> 1928년 府 소재 학교비 부과금 비율 및 1호당 평균액 (단위 : 원)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인 학교조합 부과금과는 다르게 조선인 학교비 부과

금이 가옥세와 특별부과금(호별할)의 두 항목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비용령」하에서 교육비 부과금이 지세부가금, 가옥세

부가금, 호세부가금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1920년대 「조선학교비령」에서 그

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지세부가금은 1926년 세제 개편에 따라 없

어졌지만, 가옥세부가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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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가금은 애초에 세제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많은

과세를 하기 쉽지 않았다. 1928년 당시 가옥세부가금은 최대 ”조선인 호수

평균 1호에 대하여 80전”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경성부만이 제한외 부과를 통하여 징수 가능 액수의 150% 가량을

징수하고 있었을 뿐, 12개 府 소재 학교비 중 절반은 징수 가능 액수의

80%를 채우지 못하였다. 가옥세부가금은 조선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재원이었다. 

결국 府 지역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稅目은

특별부과금(호별할)이었다. <부표 7>을 통해 확인해보면, 특별부과금은 가

옥세부가금에 비하여 평균 3.5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구, 군산, 

마산, 신의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5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농촌지역 조선인 교육재정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조선지방

재정요람』에는 각 학교비에 대한 一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경기도

郡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했을 때 郡 지역의 총예산 규모가

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경기도 20개 郡 학교비의 총

예산 합계는 1,333,576원으로, 경기도에 속한 府 지역인 경성부학교비와 인

천부학교비의 예산 합계 638,614원의 2.1배에 불과했다. 경성부와 인천부의

총 호수는 59,405호, 경기도 郡 지역의 총 호수는 291,417호로,67) 郡 지역

인구가 府 지역 보다 4.9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府 지역의 교육재정 예산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과금 징수액과 비중을 살펴보면 府와 郡 지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경성부학교비와 인천부학교비의 부과금 징수액은 합계 282,455원으로, 경

기도 郡 지역 학교비 부과금 징수액 합계 251,330원보다 많다. 호수가 1/5에

불과한 경성부와 인천부의 부과금 징수 액수가 郡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부과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차이가 나서, 府 지역은 평균

부과금 비중이 36.1%에 달했던 반면, 郡 지역은 그 절반인 18.8%에 그치고

있다. 1928년 당시 郡 지역의 학교비는 府와는 다르게 부과금이 전체 수입

67)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8년도판에서 작성함. 이 수치는 전체 호수로 <표 2-9>의 학
교비 부과금 징수 호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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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郡과 府에 사는 조선인들의 資力 차이도 있겠

지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 제한율에 근거한 바가 컸다. <표

2-10>에서는 1호당 부과금 징수 평균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천군의 1.0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0.8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郡

에서 호세부가금을 1928년 당시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인

“호세의 부가금 납입의무자 평균 1인에 대하여 80전”까지 징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표 8>을 통해 1928년 당시 각 지역의 조선인

학교비명 고양군 광주군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 세입액 97,248 65,919 74,340 52,142 42,098 21,170 46,555

부과금 세입액 23,996 11,292 14,516 10,769 8,816 4,855 9,671

총 세입 대비

부과금 비율
24.7% 17.1% 19.5% 20.7% 20.9% 22.9% 20.8%

1호당 부과금

평균액(실제)
0.8 0.8 0.8 0.8 0.8 0.8 0.8

학교비명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진위군 수원군 시흥군

총 세입액 58,835 66,159 61,456 75,055 53,159 116,073 77,491

부과금 세입액 8,960 9,800 10,090 9,767 9,040 19,795 8,863

총 세입 대비

부과금 비율
15.2% 14.8% 16.4% 13.0% 17.0% 17.1% 11.4%

1호당 부과금

평균액(실제)
0.8 1.0 0.8 0.8 0.8 0.8 0.8

학교비명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군 지역

합계

총 세입액 54,554 53,859 53,633 49,976 63,007 150,847 1,333,576

부과금 세입액 10,455 6,955 10,560 7,400 9,145 46,585 251,330

총 세입 대비

부과금 비율
19.2% 12.9% 19.7% 14.8% 14.5% 30.9% 18.8%

1호당 부과금

평균액(실제)
0.8 0.8 0.8 0.8 0.8 0.8 -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서 가공, 작성함.

<표 2-10> 1928년 경기도 郡 지역 학교비 평균 1호당 부담액 (단위 : 원)



- 158 -

총 호수(世帶)에 부과금 징수 최대한도를 곱해서 예상한 각 지역의 부과금

세입 추정 최대액은, <표 2-10>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 군의 학교비 부과금

세입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만 개성군의 경우 <부표 8>의 추정액과

<표 2-10>의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표 2-10>에서 1호당

평균 징수액이 80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개성부 송도면의 특별부과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조선인 교육은 조선총독부의 부과금 징수 제한율 조정

없이는 확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미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과금

제한율 80전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판에

따르면, 전체 郡 지역 학교비 232개 중, 부과금 제한율 80전을 채우지 못한

학교비는 충청남도 연기군 학교비 단 1개였으며, 그마저도 79.9전을 징수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학교비령」의 제정 취지는 조선인에게 부과금을 중

심으로 교육재정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과금의 多寡는 사

실상 교육 확장의 有無를 결정하였다. 戶稅계통의 부과금을 일본인은 무제한, 

도시지역의 조선인은 1호 평균 3원에서 무제한, 농촌지역의 조선인은 1호

평균 80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민족과 지역에 따른 교육 시설의

완비 여부로 이어졌다. 1920년대 후반 일본인 학령아동이 사실상 100%의

취학한 반면, 조선인 학령아동 취학율이 府 지역에서 53.4%, 郡 지역에서

17.2%로 격차를 보인 것(<표 2-6>)은 이러한 재정적 원인이 기저에 있었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재정 운영 체계는 부과금을 중심으로 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서 일본인, 도시지역 조선인, 

농촌지역 조선인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2-11>을 통해 1920년대

부과금 징수 양상에 따른 교육재정의 삼중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인

교육재정은 戶別割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을 부과하고, 그 액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농촌의 조선인 교육재정은 호세부가금이라는 방식으로 부과

되었는데, 이는 戶를 기준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인과 동일했지만 1호

평균 80전이라는 부과율 제한이 있어 조선총독부의 강한 통제를 받았다. 

도시지역 조선인 교육재정은 특별부과금이라는 형태로 戶를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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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제한율로 거의 일본인 교육재

정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1910년대 「공립보통

학교비용령」하에서 운영되었던 가옥세부가금 또한 여전히 부과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조선의 교육재정은 戶에 기반한 부과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조선인의 경우에는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서 설정되었던

여러 종류의 부과금이 남아 덧붙여진 채로 운영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제도를

유사하게 변경하였다. 아울러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조선학교비령」을 통하여 

조선의 교육재정 징수 방식을 부과금 중심으로 바꿔 일본인 교육재정과 유

사한 형태로 개편하려 했다. 그러나 이렇듯 교육재정 법제가 외형적으로

戶稅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교육재정 부과금의 징수 양상

까지 통일되지는 못했다. 이는 조선인 교육을 일본인 교육에 비하여 조선

총독부의 통제하에 확고하게 묶어 놓겠다는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1910년대

이래 징수하던 교육재정 財源을 한순간에 변경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림 2-11> 1920년대 부과금의 삼중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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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금 징수로 인한 분쟁과 조선인 교육열의 고조

1) 공립보통학교 교육열의 양면 - 설립열과 취학열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이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조선인의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확충 방안으로, 교육 목적세인 학교비

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비용을 충당하는 한편, 일본인 교육재정과의 제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1920년에 「조선학교비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학교비령」의 시행은, 1920년대 조선인들 사이에 근대 교육에 대한 열

망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게끔 하는 동시에, 조선인 교육열이 공립보통학

교로 수렴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조선학교비령」의 시행이 조선인

교육열에 영향을 미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흔히 ‘교육열’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현상이 1920년대에는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추구하는 ‘설

립열’과 공립보통학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취학열’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920년대 초반 조선인의 교육열 현상은 언론 기사를 통해 그

논리와 전개 양상을 소개하고, 이를 늘어난 취학 지원자 수와 그에 조응한

학교 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통해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1920년대 조선인 교육열의 전모를 보여주는 주된 논리였다. 학교 수의 증

가와 취학 지원자 수의 증가로 확인되는 조선인 교육열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은 신문 기사를 통하여 ‘자립으로 독립에 힘써야 한다’는 사상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입신출세를 위하여 학교 설립에

힘썼다는 주장을 해 오곤 했다.68) 이러한 주장이 일면 타당성을 지니는 것도

68) 보통학교 교육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우희는 교육열 현상이 나타난
유인으로 실력양성론의 확대 전파, 학교의 선발배치기능과 조선인의 직업취득요구, 직
업취득요구의 토대가 된 전통적 교육관을 들면서, 이 요인들의 결합으로 교육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식민지 교육 연구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 오성철의
연구에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친일적 조선인 상층과 조선인 민중의 식민
교육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여, 이들이 보통학교 교육 기회를 쟁취해야 할 것으로 간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들의 교육열이 민족적 요구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상승
욕구에 큰 비중 두고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밖에 1920년대 조선인 보통학교 교
육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한우희, 「식민지 전기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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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1920년대 초반 빠르게 확장되었던 조선인들의

교육열을 완전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왜 1910년대에는 취학을

거부하였던 공립보통학교를 1920년대에는 갑자기 설립하려고 하는지를 충

분히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1920년대 초반 조선인들의 교육열 현상은 인

식의 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2-12>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주민대회의 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대회가 1922년에서 1929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대회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

지만,69) 학교 설립과 관련된 주민대회가 발생하고, 그것을 언론에서 중요하게

통학교」, 우용제 외, 『근대한국초등교육연구 – 동몽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교육과학사, 
1998; 한우희,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우용제 외, 『근대한국초
등교육연구 – 동몽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교육과학사, 1998; 박진동, 「日帝强占下
(1920년대) 朝鮮人의 普通敎育要求와 學校設立」, 『역사교육』 68, 1998;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69) 한상구는 주민대회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 결집,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결의를 실
현시키려 노력하는 공간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반면
최병택은 학교 기부금 모집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주민대회는 관변 단체 혹은 지역 실력
자가 주도한 것으로서 기부금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례를 폭넓게 수집하여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주민의
집합행동과 ‘공공성’」, 『역사문제연구』 31, 2014, 106쪽; 최병택, 「1920~1930년대 제주도
지역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나타난 특징」, 『탐라문화』 51, 2016, 325쪽.

* 비고 :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의 부

록에서 재가공함. 

<그림 2-12>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로 발생한 주민대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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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든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직된 것이든

간에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1920년대에는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로 주민대회가 많이 발

생하였을까? <표 2-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립보통학교 설립 추세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1920년대 초반 발

생한 공립보통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대회는 단순히 관변 행사라고 이해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선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1920년대는 1930년대에 비하여 주민대회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 펼

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도 1919년1920년1921년1922년1923년1924년1925년1926년1927년1928년1929년1930년

신설

학교 수
66 106 114 145 140 47 100 77 79 85 77 139

연도 1931년1932년1933년1934년1935년1936년1937년1938년1939년1940년1941년1942년

신설

학교 수
135 117 124 113 141 143 86 96 128 124 122 137

* 비고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표 2-11> 1919~1942년 공립보통학교 신설 수

1920년대 조선인 공립보통학교 설립에 관련한 주민대회가 활발히 일어난

만큼, 조선인 언론 또한 공립보통학교 문제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다. 이

시기 언론에서 언급되는 조선인들의 학교의 설립 요구는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는 학령아동이 취학을 하지 못하는 입학난과 연결하여 설명되었다.70) 

그렇다면 정말로 1920년대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일어났었던

만큼, 교육열의 다른 부면인 입학난도 함께 심해지고 있었을까?

70) 당시의 언론 기사에서는 학교가 부족하여 입학하지 못하고 街路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언급한 후, 이 아이들의 취학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학교 설립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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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공립보통학교 모집 정원 수 및 지원자 수(남자) 

* 비고 :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 욕구의 고조」, 『역사교육』 

136, 2015에서 작성함. 1924년은 수치를 알 수 없음.

<그림 2-13>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192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한 보통학교 입학 지원자 수가 1922년을 정점

으로 하락하여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1922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1922년의 지원자 수를 회복하는 데 10여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같은 시기 학교 수와 학급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71) 이렇게

입학지원자 수가 정체된 상황은 특기할 만하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주

민대회가 활발히 열리고(<그림 2-12>), 학교와 학급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표 2-11>), 입학 지원자 수가 정체 혹은 감소한 것(<그림 2-13>)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1920년대 중반 농

71) 1922년 공립보통학교 학급 수 및 학생 수(남녀)는 다음과 같다. 오성철, 앞의 책, 123쪽
에서 재인용.

연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학교 수 341 366 382 410 426 435 469 535 641 755 900 1,040 1,087 

학급 수 1,100 1,232 1,330 1,428 1,566 1,723 1,838 2,035 2,431 3,078 4,090 5,256 6,146 

연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학교 수 1,187 1,264 1,343 1,428 1,505 1,644 1,779 1,896 2,020 2,133 2,274 2,417 2,503 

학급 수 6,900 7,443 7,766 7,844 8,070 8,380 8,661 8,931 9,254 9,528 10,192 10,879 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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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경제공황 때문이라거나, 1921~1924년 사이의 수업료 급등 때문, 혹은

보통학교를 통한 지위 상승 욕구에 대한 허상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입학지원자 수의 감소를 온전히 설명하

기 어렵다.72) 이에 대해 나카바야시 히로카즈는 앞선 연구들을 비판하면서, 

취학 지원자 수가 1920년대 초반 급속도로 증가했다가 다시 낮아진 이유를

‘취학 희망 강도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73) 이러한

설명은 취학 희망자 수가 감소한 사실의 일단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취학 희망자 수가 줄어든 1923년 이후로도 지속

적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1920년대 교육열의 두 요소인 학교 설립열과 취학열은 어째서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이는 공립보통학교 설립열과 취학열에는 서로 다른

주체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학열은 공립보통학교에 취학하는

나이대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 행위자로 참여한다. 이에 비하여 학교 설립

열은 학령기 자녀를 둔 사람들은 물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과 지역유지들까지도 행위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학교에 취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구성과 목표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1920년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흔히 ‘교육열’로 뭉뚱그려

표현되었던 학교 설립열과 취학열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조선학교비령」 제정으로 인한 부과금 중심으로의 교육재정 개편이 조선

사회의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을 어떻게 자극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72) 나카바야시 히로카즈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경제공황만으로 취학율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수업료 급등 시기는 지원자 수
감소기에 선행하는 급증기와도 겹치고 있다. 셋째, 조선인들이 결국에는 고등보통학교처럼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통해 상향적 사회이동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황, 수업료 급등, 지위상승 욕구에 대한 허상이 깨졌다는 세 가지 이유만으로
취학율 감소를 설명할 수는 없다.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
욕구의 고조」, 각주 112를 참조.

73)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위의 글,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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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郡 지역 부과금 징수로 인한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의 발생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학교비령」은 府 · 郡 · 島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부

과금을 걷고, 이를 통하여 공립보통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

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교육재정은 1910년대와는 다르게 부과금에

의존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표 2-1>에서 살펴본 부과율표에 의해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학교비 부과금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동일한 과율’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학교비 부과금을 징수할 때는 재산의 많고 적음만 고려되었고, 세

금을 내는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거주지 인근에 공립보통학교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고지서에 ‘학교비 부과금’이라고 명시되어 발급되

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림 2-14>에서 볼 수 있는 고지서를 매 납세 기

<그림 2-14> 1944년 납세 고지서
* 비고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소수박물관 연안김씨 괴헌고택

기증 자료』 중 「납세고지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호별세부가금 학

교비’로 징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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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마다 받아야 했다. 이는 학교비 부과금이 지니는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조선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매 납기마다 고지서에

적혀 나오는 학교비 부과금을 납부하는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내는

세금이 조선인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74)

「공립보통학교비용령」하에서 주된 재원이었던 향교재산수입, 지방비보조금, 

임시은사금 이자는 모두 조선인 개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학교비령」에 의한 학교비 부과금의 징수는, 1910년대 「공립보

통학교비용령」하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면 조선인들이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인식을 훨씬 강하게 하게끔 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학교비 부과금의 과세

방식이 本稅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1호 평균 금액을 통해 총액을 산출한

이후 별도의 부과율표를 통하여 다시금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2-3>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本稅額보다 학교비 부과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림 2-14>의 경우 1940년대의 사례이기는 하

지만 本稅인 道稅 戶別稅가 25원에 불과한 반면, 學校費 戶別稅附加金은

90원에 달하여 각종 戶稅 기반 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 금

액도 점차 커지면서, 조선인들은 1920년대 근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분출

하는 것과 맞물려 조선총독부에 보통교육 보급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나아가 공립보통학교 설립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

선총독부가 「조선학교비령」을 통해 구성한 학교 운영 단체로서의 ‘학교비’가 

郡을 단위로 설립한 것은, 조선인들이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더욱 격렬하게

시도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다.

조선인들은 전통적으로 書院契, 書堂契 등을 통해 학교 비용을 호별로 할

당하여 부과하는 교육 자치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학교비

령」에서 규정한 郡 단위의 납부 방식은 기존의 학교 비용 납부 전통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조선인들이 운영하던 사립학교의 경우 주민

74) 이는 학교비 부과금이 목적세인 것과 관련이 있다. 목적세는 담세자들에게 지출의 용도를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추가적 부담 설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세자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적세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서비스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는 특정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 반상진 외, 『교육재
정학』, 학지사, 2014, 181쪽.



- 167 -

혹은 계원들이 재산에 따라 운영비를 거출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그 구성원은 30~50명 사이의 소규모로, 같은 동리 내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었다.75) 이러한 상황은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통적인 서당계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

인이 돈을 납부하려면, 돈을 내는 개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

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선학교비령」을 통해 설정한 郡이라는 징세

단위는 교육을 위한 목적세인 학교비 부과금을 직접 납부하게 된 조선인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확인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였다. 그 결과

학교비 부과금의 납부와 학교 시설의 접근성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문

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초반 공립보통학교의 수는 6면 1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 설립지역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郡 단위의 조세 징수 방식을 취한 「조선학교비령」의 조세 구조는, 

특정 面 혹은 里에 학교가 세워져 운영될 때, 그 비용을 郡의 모든 사람이

나눠 지불하도록 했다. 이는 특정한 지역민의 생활권역에 학교가 새롭게

설립될 경우, 그 비용은 모든 郡民이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교육 기회는

특정 지역민만 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자신이

많은 학교비를 납부하는 부호일지라도, 자신의 생활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 기회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이는 191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서당계, 혹은 지역의 사립학교 운영에서 학

교의 혜택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만이 운영 비용을 지불했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조선학교비령」에 따라 납부하는 교육비의 효과를 누

리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 지역에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해야 했다. 이 과정

에서 면과 면 사이에서, 혹은 같은 면 내에서도 학교의 설립을 둘러싸고

75) 사립보통학교의 출연자 수 및 학교 유지 방법에 관해서는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64~70쪽을 참고할 것. 이에 따르면 1913년 설립 신청을 한 사립다동
보통학교의 경우 출자자 46명 중 43명이 다동 거주자였으며, 사립삼흥보통학교의 출자자
36명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31명은 모두 삼방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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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갈등이 일어났다.76)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금을 먼저 모아 조선총

독부의 허가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받으려고 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더 나

아가 학교 설립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민들은

학교 설립과 관련된 주민대회를 열어 조선총독부 당국을 규탄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림 2-12>의 주민대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대회에 대하여 조선인의 보통학교

일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거나,77) 상향적 사회이동의 통로로

보통학교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78) 이 또한 일정 부분

맞는 설명이지만, 보통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과 학교 설립을 위해

돈을 거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인식의 변화가 학교 설립을 위한 적극

적인 돈의 거출로 이어질 매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

화와 학교의 설립을 연결하는 매개가 바로 「조선학교비령」이 만든 부과금의

징수 구조였다. 

「조선학교비령」이 규정한 郡 단위의 부과금 징수 구조 속에서, 교육 목적

세인 학교비 부과금을 납부하지만 거주 지역에 공립보통학교가 없어 학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

었다. 그 결과 이들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명분으로 주민대회를 열어 학교

설립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학교비 부과금을 납부하

면서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역에도

학교를 설립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례로 1924년 용산공립보통학교에

여학생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난 이후, 용산의 한 인사는 『開闢』에

다음과 같은 투고문을 남기고 있다.

“입학열이 팽창한 오늘날에 경성부내의 다른 학교에 대하여는 校舍를 증축, 

또는 신축을 해 가면서 입학지원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하고 오직 용산공

립보통학교에는 교사의 증축신축은 꿈도 꾸지 않고 신입학 아동도 남자부

76) 박진동, 「日帝强占下(1920년대) 朝鮮人의 普通敎育要求와 學校設立」, 88~89쪽.
77) 박진동, 위의 글, 71쪽.
78) 오성철, 앞의 책,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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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은 60명에 한하고 여자부 1학년은 全然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른 학교

에는 없던 여자부를 신설 하면서 용산공립학교에는 있던 여자부를 없앤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이유이냐. 一視同仁을 표방하는 당국자로서 교육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용산 주민도 남과 같이 學校費를 내지 않느냐. 

학교비 낼 의무는 있어도 자녀 입학시킬 권리는 없단 말이냐. 우리 용산 주

민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달게 받고 거저 앉아 있을 수 있느냐.”79) 

(강조는 필자)

이러한 불만은 郡 내에서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

였다.80) 일례로 안성군 삼죽면에서는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채 서운면에 보통학교 신축을 추진하자, “동일한 군 내에서 학교

비의 혜택을 균점하지 못하는 유감이 없지 않다”며 조선총독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81)

이러한 「조선학교비령」의 조세체계를 비판하는 소리는 조선인 언론뿐만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행정잡지에서도 언급되곤 하였다.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에서 발행한 잡지인 『朝鮮地方行政』에서는 학교비와 관련된 조선

인들의 불만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학교비 부과금은 面稅와 같이 그 등급에 의하여 징수하지만, 우리들의 면

에는 아직 학교가 설치되지 않아 他面에 설립된 학교를 위하여 학교비를 부

담하지 않으면 안 되니, 아동은 원거리라서 통학은 절대로 불가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도 없다. 만일 있어도 어린아이를 멀리 떼어놓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제를 위해, 학교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멀리 사는 사람이 (학교의 비용을 - 필자 주) 부담해야

하는 것은 (⋯) 실로 모순이다”82)

79) 『開闢』 45호(1924년 3월 1일), 「自由通情」.
80) 이에 대해서는 이기훈, 「1920~30년대 보통학교와 지역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 

2008을 참조할 것.
81) 『東亞日報』 1924년 2월 26일, 「삼죽면민 진정」.
82) 「學校費を面に統一し學校を增設せよ」, 『朝鮮地方行政』 제7권 제9호(1927년 9월),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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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만은 “현재 제도인 학교비령을 폐지하고 학교비를 면에 통일하여

1면 1교, 혹은 1면 2교로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의에 적

절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83)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민도를 이유로

학교비를 郡에 설치한 정책 방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8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통학 가능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郡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선학교비령」의 조세 구조는 교육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85) 府 지역이 일찍부터 근대

교육을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공립보통학교가 세워져 있고, 이를 「조선

학교비령」하에서 특별부과금을 통해 유지할 수 있었다면, 농촌지역인 郡 지

역에서는 되려 「조선학교비령」의 부과금 징수 방식 때문에 공립보통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것이다. 이는 교육목적세 형태의 부과금이 郡 

지역에 징수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또한 자신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만큼 교육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인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교육 시설을 요구하는 명분이

되었다. 1920년대 중반, 경제난 혹은 낮은 취학 희망 강도로 인하여 입학

지원자 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학교 설립 요구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변화한 조선총독부의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하여, 조선인들은 그

불합리함을 이유로 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3) 조선총독부의 해결책 모색과 조선인의 대응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의 조세 정책의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면서 학교의 증설을 주장하였다. 조선인들의 조세 체계에 대한

83) 「學校費を面に統一し學校を增設せよ」, 『朝鮮地方行政』 제7권 제9호(1927년 9월), 87쪽.
84) 渡邊豊日子(朝鮮總督府地方課長), 「實施の後に顧て」, 『朝鮮』 제80호(1921년 10월호) 中 

(12) 學校費の一部及不均一賦課は原則に非らず.
85) 학교가 없는 지역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이미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학교비에서 징수하는 조세가 과중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특히 특별부과금(학교비
호별할)이 설정되어 있어서 많은 학교비 부과금을 내야 했던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東亞日報』 1924년 10월 18일, 「反對의 輿論이 沸騰
되는 京城府學校費 增額 問題」; 『東亞日報』 1928년 3월 12일, 「第二普校創設과 滯納分 
處分을 決議」; 『東亞日報』 1932년 5월 30일, 「京城府戶別稅 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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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조세 방

식을 정당화하거나 상황을 인정하고 조선인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

영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학교비의 불공평’에 기반한 학교 설립 요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새로이 정한 「조선학교비령」의 조세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조선의 面은 독자적인 힘으로 보통학교를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郡, 島를 단위로 하여 교육 사업 경영에 임하는

것이므로, 향후 1면 1교가 완성되면 학교비를 납부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므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 그 요지였

다.86)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해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향후 1면

1교가 되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현재 「조선학교비령」의

조세 체계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도리어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

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 교육에 대한 늘어난 열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면서 되려 불공평한 조세에 직면한 조선인들의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

았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때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만

했다. 앞서 나왔던 안성군 삼죽면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 

서운면에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조선총독부의 본래 의도는, “元 竹

山郡에는 2교의 공보교가 설치되었으나, 元 安城郡에는 1교의 공보교 뿐인

즉, 元 安城郡 區內인 서운면에 공보교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87) 이 때

문에 삼죽면에 비해 학교 설립 준비가 덜 된 서운면에 공립보통학교 설립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郡 단위로 조세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전

통적인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의 고육지책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고민은 앞서 특별부과금 징수 사례로 보았던 1928년

고양군학교비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고양군 학교평의회에서는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들고

86) 渡邊豊日子(朝鮮總督府地方課長), 「實施の後に顧て」, 『朝鮮』 제80호(1921년 10월호) 中 
(12) 學校費の一部及不均一賦課は原則に非らず.

87) 『東亞日報』 1924년 3월 9일, 「삼죽학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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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비는 부 · 군 · 도를 단위로 하여 보통학교 및 기타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는 단체로서, 부 · 군 · 도 내에 주소를 둔 조선인은 학교비 부

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 고양군학교비에 있는 12개 면 중 2

개교가 있는 면이 하나, 1개교가 있는 면이 다섯으로, 6개 면에 7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여섯 면에는 현재 보통학교가 없어 그 이익의 厚薄이 심하니, 

학교가 있는 면에 한하여 1호 평균 20전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하려고 (⋯)”88)

1928년은 명목상 2면 1교가 완성된 시점이어서 12개 면 중 6개 면에 학

교가 없는 것은 조선총독부 정책상 문제가 될법한 일은 아니었다.89) 오히려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

제시되고 고양군학교비에서 먼저 나서서 학교 보급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고양군의 규모가 거대하여 실제 학교에 다니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통학교가 도시 근교에 밀집하여 농촌지방에는

드물기 때문에 농촌은 공연히 부담이 많아 (학교비 - 필자) 부담의 공평을

잃고 있다”는 설명은 고양군학교비가 부과금 징수의 공평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고양군의 학교비 부과금은 이미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많은 군내 도시지

역에 추가로 특별부과금을 걷어, 이를 융통하여 농촌지역에 공립보통학교 1

개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고양군학교비가 조선총독부에 요청한 특별부과금

신청의 전말이었다.90)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 학교비를 납부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교육비를 낸다는 ‘명분’과, 郡 단위 조세 체계로 인한 조세의 불평등, 그리고

학교 운영 비용의 부담 저하는, 근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공

88) 국가기록원 소장, 「고양군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관
리번호: CJA0002652.

89) 1면 1교 계획은 이듬해인 1929년부터 시작되었다.
90) 국가기록원 소장, 「고양군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관

리번호: CJA0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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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보통학교 설립 운동으로 귀결되었다. 조선총독부 또한 「조선학교비령」의

구조하에서 교육비 부담의 공평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무시할 수만도 없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조선인 교육을 확충해야

했다. 조선총독부가 1926년 완성을 목표로 하였던 3면 1교 계획의 완성 시

점을 빠르게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듯 이 시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은 ‘근대 지식의 추구’라는 명분과

‘통학 가능한 학교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설립 및 유지한다’는 실리를 동

시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20년대 고양된 조선인들의 교육열이 주로

공립보통학교로 수렴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비를 마련해야 했다. 이때

건축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 기부금을 통해 마련되었다.91) 공립보통학교 교

육을 위한 비용의 부담이 지역민 전체에게 재산에 따라 부과된 것과 같은

형태로, 보통학교의 신축을 위한 기부금도 대부분 호별 할당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이러한 기부금은 대부분 준조세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그만큼

기부금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였다.92) 그럼에도 1920년대 초반 기부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은,93) 고양된 교육열로 인해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당위가 우선시되었으며, 동시에 통학 가능한 거리의

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94) 일단 面 단위의 

지역에서 기부금을 내 공립보통학교를 세우면, 해당 학교의 운영 비용은

郡에 속한 모든 사람이 나누어 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던 것이다.

91)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92~301쪽을 참고할 것.

92)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139~140쪽. 
한상구는 기부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첫째 관내 호별 기부금 할당, 둘째 지역 부호의 기
부금 헌납, 셋째 동리유재산이나 면유재산 등의 공유재산 전용 등으로 꼽으면서,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중 첫째의 관내 호별 기부금 할당 방식이 가장 빈번하
였을 것이며, 실제로는 강제된 준조세나 마찬가지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302~313쪽에서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93)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139쪽.
94) 조선인 신문에서 기부금 강제 징수에 대한 불만이 등장하는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였다. 

그러나 공립보통학교 기부금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은 1920년 이후 점차 쌓여가다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다.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99~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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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통학교 설립으로 수렴된 조선인들의 교육열은 또 다른 상황을 초

래했다. 우선, 조선인들이 공립보통학교 설립에 매진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

하던 사립학교들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조선학교비령」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립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립학교 비용과 공립보통학교의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95) 더욱이 공립보통학교의

운영비는 郡民이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던 사립학교에 비해

지역민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돈을 사용하여 더 나은 학교를 향유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민, 특히 사립학교 비용이나 학교비 부과

금을 많이 부담하던 지역 유지의 입장에서는 공립보통학교가 사립학교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10년대 이래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압박 정책과 맞물려, 

사립학교의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켰다.96) 학교비 부과금을

많이 내는 지역 유지들의 경우에는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방비법」 개정 및 「사립학교령」 제정으로 학교를 유지할 방

법이 끊겨 근근이 학교를 유지해가던 지역 유지들은,97)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을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98) 이러한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립학교로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지역

청년들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99)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들은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사립학교의 설립은 지역민이 얼마나 학교의 설

립을 원하고 있는지를 조선총독부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 행동이었다. 

95) 박진동, 앞의 글, 84쪽.
96) 앞서 살펴보았듯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은 191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 사

립학교가 폐지된 사례 중 상당수는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다. 이 경우
학교의 위치, 통학권, 학생확보, 재정 문제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1910
년대 사립학교 폐지에 관한 내용은 강명숙, 앞의 책, 83~89쪽을 참조할 것. 

97)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억압 정책에 대해서는 古川宣子,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
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7~78쪽을 참조할 것.

98) 사립학교를 유지해 왔던 유지들이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한 사례는 신문 기사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東亞日報』 1922년 1월 24일, 
「중화신흥면 면민대회」; 『東亞日報』 1923년 4월 16일, 「영성학교 유망」; 『東亞日報』 
1923년 1월 14일, 「파산학교 승격운동」; 『東亞日報』 1926년 5월 16일, 「중흥교내홍 유
지비문제로」; 『東亞日報』 1927년 3월 30일, 「적양강습소를 공보로 승격운동」.

99) 『東亞日報』 1922년 1월 23일, 「숭광교 공사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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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도 사립학교의 공립보통학교 전환은 교실과 학생을

공립보통학교의 기본자산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공립

보통학교를 세우는 것보다 행정적인 이점이 있었다. 나아가 교육과정이 통

제되지 않는 사립학교에 비해, 일본인 교원을 두고 조선총독부가 정한 교

육과정을 가르치는 공립보통학교가 관리하기에 용이했다.100) 따라서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도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이점이 있

었다.

그 결과 해마다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고 또 공립보통학교로 전환

되었다. 1922년에 폐지된 사립학교 51교 중 34교는 공 · 사립보통학교로 조

직을 변경한 것이었으며,101) 1924년에도 폐지된 일반 및 종교 사립학교 26교 

중 공립보통학교로 조직을 변경한 것이 19교에 달했다.102) 사립학교가 공

립보통학교로 전환되는 수만큼이나,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던 사립학교 수는, 1920년대 초중반

사립학교 설립이 다시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보합 추세를 보이게 된

다.103)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한 사례 중 하나로 앞서

보았던 안성군 삼죽면의 예를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지역 간 안배를

위하여 공립보통학교를 서운면에 설립하기를 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공립

100) 이에 대해서는 古川宣子, 앞의 글, 2장과 3장을 참고할 것.
101) 『每日申報』 1922년 1월 26일, 「공사립 학교 수」. “총독부 조사에 의한 客月 12월 말일

현재의 조선인 교육 사립학교 수를 보면 합계 일반학교가 377교, 종교학교가 275교, 
합계 652교이오, 동년 중 설치교 수는 일반 및 종교학교를 합하여 千三(오기인 것으로
보임 – 필자 주)교, 동 폐지교 수는 51교인데, 이 폐지 교 51교 중에는 공 · 사립 보통
학교로 변경한 것이 34교, 유지 곤란으로 폐지한 것이 17교인데 (⋯).” 

102) 『東亞日報』 1924년 1월 13일, 「사립학교 현재 총수」. 특히 이 기사에서는 도별 사립학
교의 총수 및 설립 학교 수, 폐지 학교 수를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계
현재수 81 7 10 16 28 23 49 49 120 100 19 146 45 660
설립수 1 0 0 0 1 0 3 3 1 0 0 10 3 20
폐지수 4 2 0 2 2 4 0 0 0 2 2 4 4 26

103) 1912년부터 1925년까지의 사립 각종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8년도판에서 작성함.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일반학교 829 808 752 668 587 502 468 438 386 355 377 367 364 338
종교학교 494 477 462 422 386 325 312 260 275 270 276 270 26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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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를 강하게 요구했던 안성군 삼죽면에 먼저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

기로 결정했다.104) 이때 새로이 설립된 삼죽공립보통학교는 기존에 삼죽면에

있었던 사립 덕산학원을 공립으로 전환한 것이었다.105) 삼죽면 유지들은

공립보통학교 유치 경쟁의 과정에서 사립 덕산학원이 “공보교를 설치하겠

다는 내락”에 의해 기부금을 모집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

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기반 시설이 있어 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기 유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립보통학교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기본재산

없이 임시 개설하여 향후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덕산학원이 공립보통학

교가 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폐교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다.106) 더욱이 삼죽면 유지들은 삼죽면과 서운면 중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쪽에 먼저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때 기부금액에는 사립

덕산학원의 자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부금 경쟁에서 삼죽면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107) 이처럼 사립 덕산학원의 존재는 삼죽

면과 서운면의 공립보통학교 유치 경쟁에서 삼죽면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기여하였다. 1920년대 사립학교의 설립이 다시금 증가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108)

4) 1920년대 조선인 교육열의 향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학교비령」으로 인한 교육비 납세 방식의

변화는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학교를 설치할

좋은 명분이 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본격적인 학교 유치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림 2-12>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

대회를 통하여 구체화되면서 드러났다.109) 전국 각지에서 주민대회가 동시

104) 『東亞日報』 1925년 3월 2일, 「신설교는 삼죽에, 서운면민의 실망」.
105) 『東亞日報』 1925년 5월 20일, 「덕산학원 승격 삼죽공보로」.
106) 『東亞日報』 1924년 2월 26일, 「삼죽면민 진정」. 
107) 『東亞日報』 1924년 4월 13일, 「삼죽공보 유망, 면교육회의 분기」. 
108)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1920년대 사립학교 설립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근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립학교 설립도 활발하였다.

109)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이기훈, 앞의 글, 144~148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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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1920년대 ‘교육열’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림 2-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공립보통학교 설립과 관련된

면민대회가 1920년대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조선학교비

령」이 한 郡에서 거둘 수 있는 교육비에 한도를 정하여 두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 호세부가금과 가옥세부가

금의 제한율을 ‘납입의무자 평균 1인에 대하여 40전’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납입 의무자 수에 40전을 곱한 것이 부과금 총액이 되고, 해당 총액 이상

으로는 부과금을 증액하는 것이 어려웠다. 학교비 부과금 제한율은 1922년에 

평균 80전까지 거둘 수 있도록 상향되었지만,110) 이 제한율이 1929년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 학교 증설을 위한 재원은 상방이 막혀있는

구조였고, 그 결과 공립보통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원도 한정될 수밖에 없

었다. 이렇게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의 확장을 통제하기 위해 부과금

징수 제한을 걸어 두자, 한정된 자원으로 자신의 지역에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주민대회가 다수 발생했다. 공립보통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1922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

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후 1930년에 호세부가금의 제한율이 90전이 된 이래, 호세부가금 제한

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보통학

교의 수도 증가했다. 그러자 기존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렇게 통학 가능한 거리에 학교가 점차 설립되자, 거

리가 멀어 취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반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대회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림 2-12>와

<그림 2-13>에서,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열이 1920년대에 높고 1930년대에

낮았으며, 반대로 취학 경쟁률이 1920년대에 낮다가 1930년대에 급격히 증

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하 교육열은 계속해서 일관된

110)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2월 23일, 府令 제18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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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시기와 여건에 따라 설립열과 취학열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 

1920년대 경성부 학령아동 중 65.5%는 보통학교 지원 자체를 포기하고 있

었다.111)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통학교에 지원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

이다. 이런 상황은 농촌에서는 더욱 심했다. 따라서 농촌에 보통학교가 급

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보통학교에 등록하고도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힘들여 설립한 학교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등이 사회문제로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1925년

『동아일보』에서 도시에서는 입학난이 벌어지는 한편 농촌에서는 입학지원

자가 전무한 상황을 보도한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112) 이렇게 형성된

문제의식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표출되어서, 의무교육 운동, 

수업료 감하 운동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설립 운동은 근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郡 단위 조세 구조를 채택한 「조선학교비령」의 영향이 동시에 결합한 결과

였다. 인식의 변화와 현실적 기반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학교 설

립에 대한 요구가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조선학교비령」은 기본적으로 일

본인 교육재정에서 사용되던 부과금에 의한 교육재정 징수 방식을 조선인

교육재정에 적용한 것이었고, 조선인 교육 확충에 드는 비용을 조선인에게

직접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선총독부의 예

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조선인들은 단순히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넘어, 교육비 부담을 근거로 학교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는

조선인 교육열의 형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1920년대 초반

조선인 교육열은 이처럼 현실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었다.

111) 한우희,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106쪽.
112) 『東亞日報』 1925년 3월 16일, 「입학난! 구생난! 각지의 각양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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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는 이원적 구조로 편성되었던 초등교육재정

구조를 일본인 교육재정의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조선인

교육재정을 부과금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교육재정 

구조의 단일화 시도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교육재정의 통제 욕구, 대한제

국기 이래 형성되었던 교육재정 재원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결과 부과금 징수 방식은 지

역에 따라 다르게 분화되었고, 조선의 초등교육재정 운영은 일본인, 조선인

도시, 조선인 농촌의 3중 구조로 재편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인 교

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유사해졌지만, 운영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도 복잡해졌다.

조선인 교육재정 제도 변화는 조선총독부가 의도하지 않은 조선인 교육

열을 발생시켰다. 郡을 단위로 하는 부과금 징수 방식이 1920년대 초반의

근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들은 교육 목적세인 학교비 부과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근처에 학

교가 없어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

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합당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를

빠르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문제가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조선인 교육열이 대중적으로 형성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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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초등교육재정을 둘러싼 민족 차별 논의와 조선총독부의 대응

1920년 「조선학교비령」의 제정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운영을 부과금에 의존하도록 통일시키고, 그 형태를 유

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郡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비 부과의 형평을 이유로 조선인 교육열이 자극되었다는 것도 살펴보

았다. 그러나 법제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조선인 내부에서의 형평성 논의만

자극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운영 형태가

유사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비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족 간 비교는 교육재정의 민족 차별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3.1운동 이래 조선인들의 민족 차별론은 조선총독부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주장 중 하나였다. 따라서 ‘문화통치’의 구호 아래, 조선총독부는 교육 부문

에서 표면상으로는 1910년대의 차별정책을 폐기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

령」에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인과 같게 조정하고,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에서 내선공학을 시행한 것은 이 때문이

었다.1) 그러나 이것으로 교육에서의 차별정책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

었다. 따라서 차별론은 계속해서 등장했다. 특히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

속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교육재정 차별론의 여파는 상당했다. 조선

총독부는 차별론으로 인한 불만을 무마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로도 교육재정 

차별론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하에서는 조선인들이 주장한 교육재정 차

별론의 내용과 실상은 어떠했으며, 차별론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대

응했는지,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대응에도 차별론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1)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는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3, 200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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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황 속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론 대두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은 일본은 물론 조선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 일본 정부는 경제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재정과 기업 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였고, 이러한 방침은 조선총독부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는 ‘해고의 광풍’이 몰아닥쳐 府 지역의 조

선인 실업율은 13%에 달하였다.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10~30%를 상회

하는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2) 더욱이 1930년 가을 미가가 30%~50%

가량 떨어지는 농업공황이 발생하면서 경제공황의 여파가 농촌에도 밀어닥

치기 시작하였다.3)

농촌 경제공황의 여파는 교육계에도 미쳤다. 그중에서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들이었다.4) 이때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농촌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수업료 문제였다.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설립열로

만들어진 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은 매달 수업료를 내며 학교에 다녔다. 

19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수업료를 거의 징수하지

않았지만, 1920년 이후 늘어난 교육열과 함께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

어나자 이에 조응하여 수업료도 계속 올라갔다. 그 결과 1929년에는 수업

료가 평균 50전 이상 최고 1원에 달하였는데,5) 대체로 농촌은 50~60전, 府는 

80~90전 이상을 받았다.6) 

2)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으로 인한 임금 삭감과 조선인들의 경험에 관련해서는 이병례, 
「193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경제공황과 일상의 균열」, 『역사연구』 31, 2016을 참조할 것.

3) 1930년 초반 농촌의 미가 및 물가 동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대해서는 이
병례, 「1930년대 초반 생활물가 동향과 물가 인하 운동」, 『사림』 54, 2015를 참조할 것.

4) 한우희는 192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통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평안북도, 경기도 지역 소작인의 연평균 생활비의 17~25%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렇게 보통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비용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입학 아동 중 50~60%는 중도
퇴학하여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다. 한우희,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우용제 외, 『근대한국초등교육연구 – 동몽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교육과학사, 
1998, 116~122쪽.

5) 『東亞日報』 1931년 1월 5일, 「全廢의 過程으로 授業料는 半減」.
6) 당시의 수업료는 정확하게 통계를 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대략적인 추이를 짐작할

수는 있다. 1931년~1932년 당시 충남 논산의 양촌보통학교의 수업료는 60전, 개풍군 내의 
보통학교 수업료 또한 60전이었다. 반면 개성부의 경우는 90전. 경성부의 경우 80전과
1원 20전이었다. 『東亞日報』 1932년 4월 10일, 「양촌공보교 지원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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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농촌에 공황의 영향이 미치자,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수업료를 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대거 발생하였다. 경기도 개풍군에서는

취학아동 1,410명 중 경제적 곤란으로 퇴학한 아동이 220명에 달하였고, 

수업료 未納에 대해서 교원들이 강제 징수를 행하여 문제가 되었다.7) 또한

함경남도 안변군에서는 1931년 1년간의 수업료 체납액이 8,000여 원에 이

르렀고,8) 大田郡에서도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퇴학하게 된 생도 수가 221

명에 달하고, 3개월 이상 수업료를 체납한 생도가 704명에 달하는 등,9) 수

업료 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郡 학교비

독촉수수료
5,846  6,784 3,011 7,180 6,667 4,899 4,181 3,967 

府 제2부특별경제

독촉수수료
6,147 6,715  7,100  6,700  6,749  6,507  6,692  6,460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표 3-1> 수업료 독촉수수료 부과액 (단위 : 원)

수업료 체납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표 3-1>이다. 이는 193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 수입 중, 수업료 독촉수수료의 징수 액수를 보여준다. 수업료 독

촉수수료는 수업료를 미납했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붙이는 것으로, 

대략 매 건당 10전씩 부과하였다.10) 독촉수수료는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러 건의 연체를 한 번에 묶어서 독

촉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촉수수료의 부과액이 반드시 연체

횟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1) 그러나 대략의 추이를 보면 1931년에서

1935년 사이에 체납된 수업료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郡과 府를 합쳐

7) 『東亞日報』 1931년 3월 6일, 「高級校長淘汰等 敎育問題痛論」.
8) 『東亞日報』 1931년 10월 5일, 「수업료 체납, 기록의 격증」.
9) 『東亞日報』 1931년 10월 31일, 「수업료 체납으로 퇴학 二百餘」.
10) 『東亞日報』 1930년 12월 14일, 「授業料 督促 千六百餘件」.
11) 고창군에서 독촉장을 발부할 때 3개월 연체에 대하여 엽서 3매를 각각 발부하고 수수료

10전씩 30전을 요구하였던 것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東亞日報』 1931년 9월 11일, 
「수업료와 차압, 郡 당국에 一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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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소 12만 건에 달하는 수업료 체납이 있었던 것이다. 1931년 당시

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모두 474,891명이었음을 감안하면,12) 적

어도 4명 중 한 명은 수업료를 체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독촉수수료 추이를 살펴보면 郡보다 府에서 수업료 체납 횟수가 많다. 

특히 1931년 府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60,000명이 못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府의 수업료 체납 비율이 郡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府의 수업료가 郡에 비하여 비싼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府의 높은 수업료는 수업료 체납을 빈번하게 만드는 요소

였다. 

1920년대 이래 높아진 교육열 속에서 이러한 수업료 체납 현상과 중퇴

문제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경제 불황 속에서

높은 수업료로 인한 조선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나갔다. 그리고 이는 전국적인 수업료 감하 운동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보통학교 아동 퇴학자의 다수 원인 중 가장 큰 것도 이 수업료 때문”이라며, 

“원칙상으로 소학 아동에게 수업료를 받는 것은 조선의 특유한 제도라 당

연히 그 철폐를 단행하여야 되겠으나, (⋯) 한 과정으로 그 半減을 요구”하

였다.13) 이러한 분위기에 조응하여 1931년 경성에서는 우선 경성 소재 18개 

공립보통학교 대표가 모여 ‘전조선 공립보통학교 후원회 연합회’를 발기하여 

① 수업료를 현재 액수보다 반감하고 그 보충을 국비로 할 것, ② 교과서

정가를 2割 할인할 것, ③ 학용품 판매 지정점을 폐지하고 각 학교 후원회로 

하여금 취급케 할 것 등을 주장하였으나,14) 경찰에 의해 발기회가 중지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15) 

민간에서 일어난 이러한 수업료 감하 운동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의 道議, 

府議 등에서도 수업료 감하 혹은 폐지를 결의했다. 경상남도 道會에서는

보통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여 무산 아동의 교육을 원활히 하자는 안이 상

정되어 가결되었고,16) 개성부에서는 “대용단을 다하여 수업료를 약 30전가량 

12) 『朝鮮諸學校一覽』 1931년도판에서 작성함.
13) 『東亞日報』 1931년 1월 5일, 「全廢의 過程으로 授業料는 半減」.
14) 『東亞日報』 1931년 1월 6일, 「授業料減下運動」.
15) 『東亞日報』 1931년 1월 8일, 「授業料減下運動 發起會突然禁止」.
16) 『농민』 1933년 12월, 金炳淳, 「敎育費와 敎育制度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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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각 보통학교장에게 아동들의 수업료를 내는 보

호자와 호주에 대한 조사를 긴급히 시키는 중으로, 道의 허가가 내려오는

대로 수업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17) 

그러나 수업료의 감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선

행되어야 했다. 일례로 30전의 인하 계획을 세운 개성부의 경우 1931년 전체 

세입 88,351원 중 수업료는 26,858원으로, 수업료가 전체 세입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18) 당시 개성부의 공립보통학교 수업료는 90전이었는데, 

개성부가 계획대로 수업료를 30전을 인하할 경우, 전체 세입의 10%를 다른 

세원에서 보충하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수업료 감하를 위해 어떤 세원을 활용할 수 있었을까? <그림

2-5>를 통해 보면, 조선인 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부과금, 수업료, 지방

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수업료 감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 부과

금을 더 징수하거나, ② 보조금을 더 받거나, ③ 교육재정 지출을 아껴 재

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업료 감하 운동은 이러한 

교육재정 재원 확보 방안과 쌍을 이루며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중 부과금의 증액은 고려하기 어려웠다. 

부과금은 조선인들에게 징수하는 교육 목적세이므로, 부과금을 증액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직접 부담을 늘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당시 농민들은 수

업료뿐 아니라 부과금도 연체하곤 했다.19) 이런 상황에서 부과금의 증징으로

수업료를 낮추겠다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1931년 학교비

호세부가금의 제한율은 1호당 90전이었는데 전국 평균 부과액은 85전에

달했다.20) 학교비 호세부가금 제한율이 기존의 80전에서 90전으로 오른

것이 불과 1년 전인 1930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많은 지역에서

호세부가금을 이미 최대한으로 부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업료 감하를 위해 부과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부과금

제한이 없는 府의 경우에도 이미 郡 학교비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부담을

17) 『每日申報』 1932년 8월 27일, 「초등교육향상에 鑑하야 수업료 30전 인하」.
18) 국가기록원 소장, 『제2부특별경제 예산서』, 1931, 관리번호: CJA0002832.
19) 『朝鮮日報』 1931년 6월 15일, 「不况으로 戶稅 未納, 敎員 給料 延滯」.
20) 『朝鮮地方財政要覽』 1931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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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고,21) 학령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늘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료 감하를 위해 부과금을 무한정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료 감하 운동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의 증액, 그리고

교육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 급료 문제와 밀접한 관

련을 맺었다. 조선인들은 일본 본국, 또는 재조일본인 교육재정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인 교육재정이 차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조선총독부가 보조

금을 증액하고, 일본인 교원의 가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930년대 초반 수업료 감하 운동의 슬로건 중 하나는 ‘의무교육 실시’였다. 

조선인들은 일본 본국에서 실시되는 의무교육을 조선에도 실시해야 하며, 

그 재원은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일본인 교원의 가봉을 철폐하여 마련하자고

주장하였다.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중간 단계로써 수업료를 장기적으로 철

폐하고, 수업료 철폐로 인한 세입 감소는 국고 보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초반에는 의무교육에 관한 많은 논설

들과 기사들이 등장했다. 그중 주요섭은 1930년에 「조선교육의 결함」이라는 

논설을 게재하면서, “일본 본국에서는 명치유신 후 30년이 못되어 학령아

동의 9할을 수용할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은 그들 솜씨에 비기면 조선총독

부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태만한지 알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22) 이어 1931년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12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의무교육을 목

표로」라는 제목의 논설을 연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사용

하여 조선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1,750만 원의 돈을 더

변통하여야 하며, 그 재원은 “수업료를 올리면 쉽게 해결 될 것 같으나 현하

조선 형편으로 보아서는 절대 올릴 수 없으며, (⋯) 반수 이상의 학생에게는 

무료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23) ① 일본인 교원의 가봉 철폐를

통한 교원 봉급의 절약, ② 교원 사택 건축비의 절약, ③ 지세 및 시가지세

21) 1933년 당시 학교비 부과금 1호당 제한율은 호세 부가금의 경우 학교비 시행규칙에 의
거하여 1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부과금은 8.26원에 달했다.

22) 『東亞日報』 1930년 9월 4일, 「조선교육의 결함 (2)」.
23) 『東亞日報』 1931년 4월 3일, 「의무교육을 목표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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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의 부활, ④ 향교재산수입의 학교비 편입, ⑤ 경학원 및 명륜학원의

재산 환수, ⑥ 학교소유재산 면세 및 국고납금 면제, ⑦ 도지방비 보조의

비율 균등 등을 통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24) 

또한 『동아일보』의 다른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되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명한 정치를 행하는 데는 의무로써 학령아동의

취학을 강요한다. 철저한 의무교육 국가에서는 아동의 교과서, 지필묵, 점심

까지 지불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하여도 수업료는 전부 국가의 支辨으로

되어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의무교육제를 실시한 후 수업료는 면제되고 조

선인의 학교비에 해당하는 公學費도 국고보조의 遞增과 반비례로 年年 遞減의 

상태에 있다. 작년 民政黨 내각은 그 野黨 당시의 정강 중에 하나이던 의무

교육비 국가부담안을 통과시켜 종래의 국고 보조에 1천만 원을 새로 증가하여 

국고 부담은 8,500만 원으로 되었다. (⋯) 조선에도 만일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교비에 국고 보조가 많을진데 전 학령아동의 8할쯤은 취학케 될 것이다. 

왜 조선은 이 국고보조액의 증가, 수업료의 면제를 단행치 않는가. 당국은

항상 말을 재정의 결핍에 돌린다. 그러나 현재 수업료로써 수입되는 학교비는

600만 원 밖에 안된다. 이것을 면제하고 그 부족을 보전할 방도는 많을 것이

다.”25) (강조는 필자) 

이 논설은 일본 본국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고

보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조선에서 수업료 면제, 국고보조

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을 문제시했다. 일본 본국과 조선의 교육 상황을 

비교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교육재정 운영 방침이 잘못되었으며, 일본과 같이

국고 보조를 통하여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섭의 논설이나 및 『동아일보』의 논설에서 보이는 일관된 주장은

수업료를 감하해야 학생들이 보통학교를 중도 퇴학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재원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4) 『東亞日報』 1931년 4월 3일~4월 6일, 「의무교육을 목표로 (5)~(8)」.
25) 『東亞日報』 1931년 2월 26일, 「普校授業料를 免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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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조선인들의 보조금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들에게 거두는 부

과금을 증징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1930년에 학교비 호세부가금 제한율이

80전에서 90전으로 오른 데 이어, 1932년에 제한율을 1원까지 올리면서, 

조선인 교육재정의 부담을 부과금으로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동

아일보』에서는 “今日의 민도와 今日의 불황에서 增稅의 정책이 可合한가

함에 있어서도 의문의 점이 있”다면서, “총독부 예산의 다른 非緊急한 것을

절약하여 교육 확장에 충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고 민중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비

판하였다. 나아가 “호세와 호별세가 대중과세인 것을 보면 수업료 제도와

아울러 조선의 초등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대중에게 지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 방면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인 것은 누언한

바와 같이 한심을 불감하는 바이며, 학교비 부과금의 증징은 소극적 정책의 

일 표현이라 할 것으로 오인은 쉽게 찬동키 어려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하였다.26)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 보조금 지

급을 추가하지 않았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본인 교육재정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적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일본인 교육재정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민족차별’이니 조

선인 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의 『동아일

보』 기사를 살펴보자.

“1931년도 경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이는 조선인 학교비)이 삭

감에 삭감을 당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29,127원이 감소되어 겨우 612,385원

으로 된 반면 (⋯) 경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이는 일본인 학교조합

비)은 전년도보다 46,979원이 증가하여 세입출 총액 1,139,820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는 원래 학교비와 학교조합비에서 양출하는 재원도 일본인이 조

선인보다 우수하거니와 당국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보조금도 조선인 학교는

국고보조금 1,000원과 지방비보조금 125,857원인데 일본인 학교는 국고보

26) 『東亞日報』 1932년 3월 9일, 「학교비의 증징, 국고보조도 증가하라」.



- 188 -

조금 129,101원(이는 조선인의 약 100배)과 지방비보조금 71,670원이라는

특수한 은전이 있는 것이다. 보조금을 전년도에 비하여 보면 조선인의 받는

국고보조금 1,000원이라는 것은 별로 증감이 없으나 지방비보조금은 전년

도보다 6,206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일본인의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501원, 지방비보조금이 14,170원이 전년도보다 각각 증가되었다. 이리하여

해마다 신입학생 수용난에 헤매이는 조선인측의 공보에는 겨우 3학급을 증

설하는 반면에 학령아동의 그 전부를 해마다 수용하여 여유작작한 일본인

심상소학교에서는 신학기에 13학급을 증설할 방침이라 한다.”27) (강조는 필

자)

위 기사에서는 1931년 경성의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불과 국고보조금이

1,000원 편성되었는데,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129,101원의 국고보조금이 편

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차이가 조선인 학교는 신입생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반면, 일본인 학교는 학령아동이 100% 취학하고

있음에도 새로이 학급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즉, 국

고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조선인 차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차별 철

폐를 위하여 조선인 교육재정을 확충하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조선인 교

육재정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라는 요구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일제 

통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8) 그러나 『동아일보』가 문제를 제

기한 지 2년여가 지난 1933년에도 조선 전체 조선인 교육재정의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41,577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해 조선 전체 일본인 교육재정 국

고보조금 858,933원의 1/20에 불과한 것이었다.29) 

이렇듯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재정에 보조금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수업료 감하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이는 곧 세출

구조를 손보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줄여 학생들의 수업료를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27) 『東亞日報』 1931년 3월 10일, 「일본인 학교비는 격증, 국고보조금도 증액」.
28) 『東亞日報』 1923년 12월 19일, 「편파한 교육행정을 논함」; 『東亞日報』 1924년 11월 27일, 

「국고보조는 安在?」; 『東亞日報』 1932년 2월 18일, 「교육보조비의 차별」; 『東亞日報』 
1932년 3월 9일, 「학교비의 증징, 국고보조도 증가하라」.

29) 조선총독부 내무국, 『朝鮮地方財政要覽』, 1932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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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조선인 교육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교원 급료 문제였다.

특히 조선인들은 교원 급료 중에서도 일본인 교원의 급료에 주목하였다. 

이미 제一장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1910년 병합 이전부터 일본인 교원의

조선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선에서 일하는 일본인 교원은 일본 본국

에서 일하는 일본인 교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급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1910년 병합 이후 교원이 판임관으로 임용되면서, 「朝鮮總督府 및 所屬官

署職員의 加俸에 關한 件」에 의하여 외지근무 加俸을 받기 시작하였고, 더

불어 거주에 필요한 宿舍料도 함께 지급되었다. 이렇게 급료를 많이 지급

하는 일본인 교원을 당시에는 ‘고급교원’이라고 지칭하면서, 교육재정에 부

담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사실 고급교원 채용 문제는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을 막론하고, 이미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였다. 이미 1927년

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육재정의 부담을 크게 지우는 교원 급료 문제에 대

해서 지적한 바 있었다. 옥구군 학교평의회에서는 교원 급료가 전년 대비

1,240여 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 48,812원 중 30,672원을 차지하기에 이

르자, ”급료를 多額으로 지불함은 교육상 이익을 주고자 함이나, 本郡으로

말하면 일본인이 토지를 전부 차지하고 산비탈, 흙구덩이에 몰려 사는 우

리의 현재 처지로서는 도저히 고급 교원을 많이 둘 수 없“다며 강하게 불

만을 토로하였다.30) 그 밖에도 남포,31) 평강,32) 전주,33) 포항,34) 진남포35) 

등 각지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인 교육재정에서만 제기된 것도 아니었다. 1922년 대

전학교조합에서는 소학교 교원의 급료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달라고 조선총

30) 『東亞日報』 1927년 3월 14일, 「豫算案通過에 給料增額을 反對」.
31) 『每日申報』 1927년 3월 17일, 「論戰의 焦點은 高給敎員配置. 場內는 一時緊張 南浦學校

費評議會」.
32) 『東亞日報』 1928년 3월 23일, 「經費不足이라고 學級은 廢止하면서 高給日敎員은 왜 두

느냐」.
33) 『東亞日報』 1928년 3월 31일, 「全州時話 學校評議會」.
34) 『朝鮮日報』 1928년 4월 2일, 「學級을 縮少말고 人件費를 整理하여 私立學校를 極力 後

援하자」.
35) 『東亞日報』 1928년 5월 5일, 「鎭南浦靑盟 金谷支部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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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에 진정원을 제출하고 경성에서 협의회를 열었다.36) 1927년 원산학교

조합에서는 학교조합 의원들이 고급교원의 도태를 목적으로 급료의 삭감을

주장하였다. 府尹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급료가 아닌 상여금을 2할 삭감

하고, 道知事를 만나 今後 고급교원을 될 수 있는 한 배치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하였다.37)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에게는 모두 가봉과 숙사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교원 급여의 부담은 조선 전역에서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육재정을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이 일어나자 고급교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

고, 이것이 보조금 지급 및 차별 논의와 엮여 전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 교원들에게만 지급되었던 가봉 및 숙사료

등의 급료와 수당을 ‘특혜’라며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렇게 고비

용의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인

교원 대신 조선인 교원을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道議 및 학교평의회 등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 표출되었다. 

“경남도평의회에서 南海 崔翊洙군은 인건비의 과담함을 지적하여 加俸 및

사택료의 감하를 주장하매, 竹內 내무부장은 그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李鉉覺군은 당면의 시급한 문제인 빈궁 학동의 수업료 면제와 조선인 교장

(보통학교) 채용을 주장하고, 居昌의 愼鏞禧군도 일본인 교장의 조선어 불통

으로 생기는 교육상의 불편한 점을 지적하여 역시 조선인 교장 채용을 주장

하고, 馬山 金泰鎬군은 마산에 보통학교 증설의 필요를 역설하였다.”38)

“함남 영흥군 학교비 평의원회는 (⋯) 韓觀國씨로부터 일본인 교장만을 채

용하지 말고 조선인 교장을 가급적 많이 채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라고 주

장하였다. 그다음 裵永煥씨로부터 예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인건비라는

것은 너무도 과대한 예산이니, 高級者 교원을 정리하고 그 예산으로서 학교에 

36) 『每日申報』 1922년 9월 30일, 「小學校員 給料 國庫補助運動과 協議會」.
37) 『朝鮮新聞』 1927년 3월 5일, 「暗雲低迷の, 元山府敎育界, 高給敎員淘汰運動で, 端なく敎

育者連の反感」.
38) 『東亞日報』 1931년 3월 8일, 「가봉, 사택료의 감액과 일본인 교장채용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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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무산 아동의 구제책을 강구하라 하였다. 그다음에

金秉洽씨로부터 일본인 교원의 가봉을 삭감하고, 사택료 및 숙직비를 철폐

하여 이로써 아동의 수업료를 감하케하라고 논란하였다는데, 일반 의원의

맹렬한 질문 및 주장으로 영흥 학교비평의회는 공전의 대 긴장리에 폐회하

였다.”39)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공립보통학교에 채용되는 일본인 교장이 경력이

길고 級俸이 높아 월급 및 가봉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조선인 교육재

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급료를 많이 받는 일본인 교원, 즉 고

급교원을 도태시키고, 그 대신 신임 교원이나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면 교원

급료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 경성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본인 교원 채용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성부 학교비평의회에서도 조선의 초등교육의 萎靡不振하는 원인이 고

급훈도, 즉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다고 21일 경성부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 조건을 결의하고 실행위원까지 선정하였는데, 

(⋯) 이들은 대개 고급자임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평균하여 보면 일본인 교

원은 매 한 명에 대하여 조선인보다 1년에 2,000원씩을 더 받게 되는데, 이를

절약한다 하면 1년에 17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 학급 하나를 증설하는 비

용이 2,000원이므로 일본인 한 명을 정리하면 보통학교에 학급 하나를 더

들일 수가 있고, 85명 전부를 정리하면 보통학교 10개소를 더 증설할 수가

있다고 한다.”40)

그러면서 동시에 고급훈도를 정리(조선인 교장 임명)하고, 국고 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1) 한편 수업료 30전 인하 계획을

세웠던 개성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본인 교원 급료 문제를 통론했다. 

개성부 제2교육부회에서는 “훈도 41인의 급료가 3만 원인데 교장 3인의 급

39) 『東亞日報』 1931년 3월 22일, 「문제되는 인건비, 조선인 교장 채용을 종용, 사택료 가봉
도 철폐하라고」.

40) 『朝鮮日報』 1931년 2월 23일, 「朝鮮人校長 任命 要望」.
41) 『朝鮮日報』 1931년 2월 23일, 「朝鮮人校長 任命 要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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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7천여 원”이라며 “교장 급료를 절약할 방법은 없는가”, “가봉 주는 일

본인을 줄이고 값싼 조선인을 채용할 수 없는가”라고 하면서, 일본인 교원의

인건비를 줄여 조선인 교육재정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42)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성부

교육부회의 일본인 교원 인건비를 줄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성부측에서는

“인원채용에 관하여는 일정한 내규가 있어서 조선인만 많이 채용할 수는

없다”던가 “개성의 체면 관계상 우량 교장을 채용하는 관계이니 더 절약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조선인들의 고급 교원 배척을 통한 비용 절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3) 

따라서 고급교원 철폐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1934년에는

전북 고창군 학교평의원회에서 “고급교원을 정리하여 증원을 시켜 복식교

수를 폐지할 것과, 또는 가봉, 사택료에 대한 차별 대우 등등 대우를 실현해 

달라”는 요구가 등장하였으며,44) 1936년에는 경기도회에서 “가봉과 사택료를 

주는 고급교장과 교원을 정리하고 그 대신에 조선인 교장과 교직원을 쓰면

그 재원으로도 얼마만큼 학년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하고 당국의 무

성의를 꾸짖”었다.45)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교원에게 주어지는 가봉과 사택료 등의 혜택을 폐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대두된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론을 살펴보았다. 경제공황으로 인한 조선인 아동의 퇴학이라는 상황은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조선인들은 수업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했다. 이때 주로 제시되었던 방법은

일본 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조선에서도 수업

료를 철폐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일본인 교원을 우대하는 급료 제도를 철폐하고 조

선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1930년대 초반 조

42) 『東亞日報』 1932년 3월 23일, 「다년 현안인 제삼공보실현, 개성교육부회 경과」.
43) 『東亞日報』 1932년 3월 23일, 「다년 현안인 제삼공보실현, 개성교육부회 경과」.
44) 『東亞日報』 1934년 3월 23일, 「작년중 중도 퇴학, 고창에만 500여 명」.
45) 『朝鮮日報』 1936년 2월 29일, 「敎育財源缺乏說에 加奉問題 들어 反擊」.



- 193 -

선인들은 교육재정을 일본 본국, 또는 재조일본인 교육재정과 비교하면서, 

조선인 교육재정이 ‘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차별론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2.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의 실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인들은 조선인 교육재정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인 교육재정의 보조금 지급 상황이 어떠했

길래 조선인들은 보조금 지급을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을까? 또한 고급교원

으로 통칭되던 일본인 교원은 실제로 얼마나 조선인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었을까?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차별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대신 어떠한 방식으로 조선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였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20~1930년대 당시 교육

재정의 실제를 톺아보고, 조선총독부의 교육재정 편성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1930년대 초반 고급교원으로 대표되는

교원 고임금 문제의 현황, 그리고 민족별 보조금 지급의 차이를 살펴본다.

1) 교원 고임금 문제의 현황

조선인들이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 문제를 제기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에서 교원이 判任官이기 때문이었다. 제一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원이 판

임관이 된 것은 조선에서 일본인 교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따라서 1910년대 조선인 교원은 조선의 전통에 따라 신분은 

판임관이었지만, 일본인 교원처럼 「判任官俸給令」에 따라 급료를 받지 않고, 

「朝鮮人 文官의 分限 및 給與에 關한 件」46)에 따라 받았다. 이에 따라 조

선인 교원은 본봉 자체도 일본인 교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조선총독

부가 조선인 교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46) 『(日本國)官報』 1910년 9월 30일, 勅令 제403호 「朝鮮人タル文官ノ分限及給与ニ関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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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조선인 차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 결과

1919년 10월 16일, 「朝鮮人文官의 分限 及 給與에 関한 件」(칙령 제403호)을 

폐지하고, 조선인도 「판임관봉급령」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하였

다.47) 이에 따라 조선인 교원의 급료가 크게 증가하였다.48) 더욱이 1년 후인 

1920년 8월 18일에는 일본에서 「판임관봉급령」이 개정되면서 판임관의 급여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2>에 따르면, 1920년대 판임관의 급여는

1918년에 대비하여 동일 급봉의 경우 조선인의 경우에는 183~267%, 일본

인의 경우에도 157~200% 증가하였다. 

民族 期間
級俸

1 2 3 4 5 6 7 8 9 10 11

朝鮮人
1918~1919 70圓 60圓 55圓 50圓 45圓 40圓 35圓 30圓 25圓 20圓 15圓

1919~1920 95圓 75圓 65圓 55圓 50圓 45圓 40圓 35圓 30圓 25圓 20圓

日本人 1910~1920 95圓 75圓 65圓 55圓 50圓 45圓 40圓 35圓 30圓 25圓 20圓

日本人 

및

朝鮮人

공통

1920~1931 160圓 135圓 115圓 100圓 85圓 75圓 65圓 55圓 50圓 45圓 40圓

1931~1945 148圓 127圓 110圓 97圓 85圓 75圓 65圓 55圓 50圓 45圓 40圓

* 출처 : 『(日本國)官報』 1910년 3월 28일, 勅令 제135호 「判任官俸給令」; 『(日本國)官報』 

1918년 6월 24일, 勅令 제259호 「明治43年勅令第403號中左ノ通改正ス」; 『(日本國)官報』 

1920년 8월 18일, 勅令 제258호 「判任官俸給令中改正の件」; 『(日本國)官報』 1931년 5월

27일, 勅令 제100호 「判任官俸給令中左ノ通改正ス」.

<표 3-2> 1918~1945년 판임관 봉급표

47) 『(日本國)官報』 1919년 10월 18일, 勅令 제447호 「高等官官等俸給令中改正ノ件」의 附則 
제2항에서 ‘1910년(明治 43년) 勅令 제403호는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1910년대 조선인
판임관의 급료를 지급했던 「朝鮮人 文官의 分限 및 給與에 關한 件」은 폐지되었다.

48) 1918년 조선인 교원의 급료의 하한선은 11급봉으로 15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서 조항에 의해 최저 10원부터도 지급할 수 있었다. 1919년부터 조선인 교
원의 급여를 「판임관봉급령」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조선인의 급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단서 조항도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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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은 교원들의 평균 월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표

9>는 1913년부터 1930년까지의 공립보통학교에서 조선인, 일본인 訓導의

평균 月俸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 교원의 경우 1910년대에는 

1인 평균 56~57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반면, 1920년부터는 1918년 대비

1.96배인 112원의 월수입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인 교원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조선인 남성 교원의 평균 월봉은 2.08배 증가하였

다. 

「판임관봉급령」의 개정에 따른 교원의 급료 상승은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교원의 신분이 판임관, 즉 官吏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마음대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고, 나아가 급료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

었다. 따라서 급료를 지급하는 각 학교비 및 학교조합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컸다.49)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중앙재정에서 교원의 급료를 지급하지 않

으면서도 조선총독부의 통제에 교원을 묶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교원의

급료가 늘어나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비와 학

교조합 구성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부표 10>을 통해 1920

년대 일본인 교육재정의 교원 급료 비중을 살펴보면,50) 판임관 급료가 인

상되는 1920년에 1919년 대비 평균 월봉이 남성 교원의 경우 1.75배, 여성

교원의 경우 1.82배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인 교

육재정 전체 지출 증가액 682,976원 중 교원 급료 증가액은 642,322원으로, 

증가액의 94%를 교원 급료가 차지하였다. 일본 본국의 「판임관봉급령」 개

정이 곧바로 조선의 교육재정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극히 식민지적인 것이었다. 일본 본국에서는 교원이 판임

대우였고,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각 町村과 계약하였기 때문에 교원의

49) 1911년과 1912년의 「朝鮮公立普通學校官制」, 「朝鮮公立小學校官制」에서 소학교 및 보통
학교의 訓導의 급료는 각 학교를 운영하는 學校(1920년대 이후로는 學校費) 또는 學校
組合에서 지불하도록 했다. 『(日本國)官報』 1911년 10월 11일, 勅令 제256호 「朝鮮公立
普通學校官制」; 『(日本國)官報』 1912년 3월 28일, 勅令 제39호 「朝鮮公立小學校官制」.

50) 교원 급료의 비중을 일본인 교육재정을 통해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2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은 학교 확장 등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임시비의 비중이
크고, 임시비는 해마다 登落이 크기 때문에 교원의 급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그러나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 1920년대가 되면 학교의 확장 추세가
줄어들어 임시비 비중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교원의 급료 변동이 전체 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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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 오히려 정촌 재정이

부족하여 급료를 너무 적게 책정하거나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51) 결국 일본에서는 1918년 3월 26일, 「市町村義務教育費国
庫負担法」(법률 제18호)을 제정하여 시정촌립 심상소학교의 정교원 및 준

교원의 봉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52) 일본의

교원 대우가 부실하여 의무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교원대우 개선과 정촌 재정 보조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소학교 

교원의 급료를 국고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53)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의

지급은 교원 수와 취학아동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총액의 10% 이내를

資力이 薄弱한 町村에 증액 교부하도록 하여 정촌재정 격차에 따른 교육격

차도 해소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54)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는 반대로, 조선에서는 교원 급료의 인상에 따르는

비용을 학교비와 학교조합에서 부담해야만 했다. 교원 급료 증가에 따르는

별도의 국고 및 지방비 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조선에서는

교원 급료를 지불하는 학교비나 학교조합이 교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급교원’의 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1927년 원산학교조합에서 ‘고급교원을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55) 교원이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학교비

와 학교조합의 입장에서는 교원의 임면, 급여, 進退에 대한 결정권이 존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1920년대 후반 이래 조선인들이 계속해서 고급교원의 임금 문제를

51)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 본국에서는 국고 보조로 退隱料과 年功加俸 등을 설정하여 장
기근속 교원의 대우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이탈을 막고 근속을 유도
하려고 하였다. 『(日本國)官報』 1890년 10월 3일, 法律 제90호 「市町村立小学校教員退
隠料及遺族扶助料法」; 『(日本國)官報』 1896년 3월 24일, 法律 제14호 「市町村立小学校
教員年功加俸国庫補助法」. 

52) 『(日本國)官報』 1918년 3월 27일, 法律 제18호 「市町村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53) 高寄昇三, 『大正地方財政史』 上, 公人の友社, 2008, 269쪽.
54) 文部省, 『學制百二十年史』, 株式会社　ぎょうせい, 1992,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8250.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55) 『朝鮮新聞』 1927년 3월 5일, 「暗雲低迷の, 元山府敎育界, 高給敎員淘汰運動で, 端なく敎
育者連の反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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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관리들이 “체면 관계상 우량

교장을 채용하는 관계이니 더 절약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불만들을 수

용하지 않았던 데에는, 조선에서 判任官으로 설정된 교원의 신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임금의 교원이 그만두거나 정년을 맞이하지 않는 한, 이들

교원은 어딘가에는 배치되어야 했고, 그 비용을 어딘가의 학교비나 학교조

합이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딘가에는 배치되어야만 했던 고급교원은 어떤 학교에

배치되었을까? 이를 1931년도판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하여 확인해보자. 

얼마만큼의 급료를 받아야 고급교원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경우에 따라 고급교원은 조선인 교원 대비 급료를 많이 받는 일본인 교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급교원은 多額의 급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

에서는 임의로 매월 本俸 100원 이상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이들은 대부분 교장급이었으며, 판임관등급표에 의하면 4급봉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총독부직원록』에 따르면 1931년 당시 보통학교와 소학교에 재직 중인 

전체 訓導 11,268명 중 매월 본봉 100원 이상을 받는 교원은 모두 406명

이다. 이들 중 68명은 소학교에, 338명은 보통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1931년 

학교 총수
4급봉 이상 재직

교원 수

소학교 465개 68명

보통학교 1,774개 338명

합계 2,239개 406명

府 소재

학교 수

府 소재 학교에 재직 중인

4급봉 이상 교원 수

郡 소재

학교 수

郡 소재 학교에 재직 중인

4급봉 이상 교원 수

소학교 35개 (7.5%) 39명 (57.4%) 430개 (92.5%) 29명 (32.6%)

보통학교 49개 (2.8%) 48명 (14.2%) 1,725개 (97.2%) 290명 (85.8%)

합계 84개 (3.8%) 87명 (21.4%) 2,155개 (96.2%) 319명 (78.6%)

* 비고 1: 『조선총독부직원록』 1931년도 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학교/직원 수에 대한 비율임.

<표 3-3> 1931년 당시 학교 수 및 4급봉 이상 교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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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학교 및 보통학교의 수, 그리고 이들의 재직 지역은 <표 3-3>과 같다.

이를 통해 府 소재의 학교에 고임금 교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府에 소재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8%인데, 4급봉 이상 교원은

전체의 21.4%가 府 소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府의 경우 1개교에 1명

꼴로 4급봉 이상의 교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여 郡 소재

학교의 경우에는 6.75개교에 1명 꼴이었다. 이를 소학교와 보통학교로 나누어 

보면 더욱 특징적인데, 府 소재의 경우에는 보통학교와 소학교 모두 거의

1개교에 1명 꼴이었던 반면, 郡 소재 학교의 경우에는 소학교에는 14.8개교에 

1명꼴, 보통학교는 6.75개교에 1명 꼴이었다. 즉, 郡 지역으로 가면, 고급교

원은 일본인 학교에 비하여 조선인 학교에 2배 비율로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4급봉 이상의 교원들은 본봉만 매월 100원 이상, 가봉과 숙사료까지

포함하면 매달 180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는 교원들이었다. 초임 교원이

매월 본봉 45~50원 정도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들 고급 교원들 1명의 급

료는 초임 교원 3~4명의 급료에 해당했다. 이런 고급교원들은 소학교보다는 

보통학교에 훨씬 많이 배정되었고, 이는 곧 조선인 교육재정에 가해지는

교원 급료 부담이 일본인 교육재정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보통학교에는 소학교에 비하여 더 많은 급료를 받는 일본인 교원이

배치되었다. <표 3-4>에 따르면 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남성

훈도가 소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남성 훈도보다 연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37%까지 더 많은 평균 월봉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

조선인 학교인 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하는 일본인 남성 교원은, 일본인 학교인

공립소학교에 근무하는 일본인 남성 교원보다 평균 30% 이상 더 많은 월

봉을 받았다. 이 폭은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후로도 계속해서 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할 경우 10%가량 많은 월봉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인 여성 훈도는 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공립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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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훈도(남) 훈도(여) 연도 훈도(남) 훈도(여)

1913 136% 100% 1922 111% 93%

1914 137% 100% 1923 109% 90%

1915 137% 96% 1924 110% 91%

1916 134% 104% 1925 110% 93%

1917 134% 100% 1926 108% 95%

1918 130% 93% 1927 109% 94%

1919 119% 95% 1928 106% 96%

1920 112% 99% 1929 109% 94%

1921 111% 112% 1930 110% 100%

* 비고 1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0년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각 연도의 공립소학교 일본인 훈도의 월봉을 100%로 했을 때의 비중임.

<표 3-4> 공립소학교 일본인 훈도 대비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훈도 평균 월봉 비율

이렇게 일본인 교원이 성별에 따라 공립소학교와 공립보통학교에서 받는

급료의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

지만, 일본인 남성 교원 중 경력이 더 길고, 근속 연수가 오래되어 높은 임

금을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공립보통학교에 많이 임용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일본인 여성 교원은 공립보통학교에 경력이 짧거나 신임 교원이

임용되거나, 임용되더라도 오래 근속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

인다. 공립보통학교에서 일본인 남성 교원의 수가 일본인 여성 교원에 비

하여 5배~8배가량 많았기 때문에,56) 전반적으로 교원의 인건비는 남성 교

원의 급료를 중심으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공립보통학교는 공립

소학교에 비하여 일본인 교원에게 지불하는 급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즉, ‘고급교원’으로 불렸던 일본인 교원은 조선인 학교에 더 비싼 교원이, 

더 많이 배치되었다.57) 고급교원 문제가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집중적으로

56) <부표 9>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 교원의 수는 일본인 여성 교원의 수보다 1910년대에는
12~35배, 1920년대에는 5~8배가량 많았다.

57) 郡 지역의 소학교에 고급교원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던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27년 원산학교조합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郡 지역의 학교조합은 府 지역의
학교조합보다 일본인 조합원 수나, 경제력 면에서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郡 
지역 학교조합에 일본인 고급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원산학교조합과 같은 불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컸다. 또한 재조일본인을 일본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일본인 교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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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렇다면 수업료 인하를 위해 고급

교원 철폐를 주장했던 1931년 개성부의 사례를 통해서 고급교원이 조선인

교육재정에 주었던 부담을 확인해 보자.

1931년 開城府에는 개성제1공립보통학교, 개성제2공립보통학교, 개성여자

공립보통학교 등 3개의 공립보통학교가 있었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였던

교원의 명단과 級俸은 <부표 11>과 같다. 이는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작

성한 것인데, 1931년 7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 45명 중 일본인은

13명이었으며, 그중 교장이 3명이었다. 이들의 급료를 「판임관봉급령」에 규

정한 급봉표에 의하여 계산하면, 1년간 45명에게 지급되는 本俸이 30,552원, 

그중에서 일본인 교장 3명(전체 교원의 6.7%)에게 지급되는 本俸만 3,924

원(전체 본봉의 12.9%)에 달한다. 또한 교장을 포함하여 일본인 교원 13명

(28.9%)에게 연간 10,872원(35.6%)의 本俸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선총독부직원록』은 교원의 배치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원이 

추가로 받았던 가봉, 숙사료 등의 수당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료를 활용해야만 한다.

교원의 수당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해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

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개성부 보통학교의 재정 운영 내역을 보

여주기 때문에 각종 수당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8) 예산서

에 따르면 1931년 당시 교원 급료로 모두 37,887원이 편성되었다. 이중 교장 

3명의 급료 총액으로 6,552원, 훈도 42명의 급료 총액으로 31,335원이 책정

되었다. 45명의 교원 중 일본인 교원은 교장 3명, 훈도 9명으로 같은 해

『조선총독부직원록』의 기록보다 일본인 훈도가 1명 적은데, 이는 1931년

전반기에 이루어진 인사이동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예산서에는 일본인 교원의 가봉 총액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일본인 공립소학교의 교원은 고급교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으로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굳이 고급교원을 郡 지역 학교조합에 배치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郡 지역의 공립보통학교에는 일본인 교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조선인 교원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교원을 관리 · 감독하기 위해 경
력이 많은 일본인 교원, 즉 고급교원을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8)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제2부특별경제 예산서』, 1931, 
관리번호: CJA0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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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급료 중 가봉은 2,457원, 훈도 급료 중 가봉은 4,064원이었다. 즉, 

1931년 예산에는 교장 3명의 본봉 4,095원, 가봉 2,457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해 계산한 교장의 본봉 3,924원과 거의 일치한다. 

즉, 『조선총독부직원록』은 본봉에 해당하는 級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이 실제 받았던 급료를 구하려면 추가로 加俸과 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일본인 교원은 가봉 뿐만 아니라 숙사료도 지급받았다. 한편 「개성부 제2

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에 따르면, 숙사료는 9명의 훈도 중 3명은 매월

16원, 6명은 매월 13원씩 총액 1,512원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인

훈도 중 3명은 판임관 5급봉 이상, 6명은 판임관 6급봉 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59) 그 결과 이들 일본인 9명의 일본인 교원에게 지급되던 본봉이

대략 6,773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60) 일본인 교장의 본봉이 4,095원이

었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의 본봉 합계는 10,868원으로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해 계산한 본봉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일본인 교장 및 교원에게 지급되던

급료는 본봉과 가봉을 합쳐 17,316원에 이른다. 26%의 일본인 교원에게 지

급되는 급료가 전체 급료의 45.7%에 달했던 것이다. 

특히 45명 중 3명, 6.6%에 불과한 일본인 교장의 인건비로만 전체 급료의

17.2%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들 교장 3명은 본봉과 가봉을 합하여 매달

182원에 달하는 거액의 급료를 지급받았다.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계속해서

고급교원의 급료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다.

2) 민족별 보조금 지급 차이 분석

그렇다면 또 다른 차별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보조금 지급의 실제는 어떠

했을까? 앞서 보았듯이 조선인들은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을 지

급하면서,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59)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6월 28일, 訓令 제26호 「宿舍料支給規程中左ノ通改正ス」의
<숙사료 정액표>에 따름. 

60) 1931년 당시 일본인 판임관은 본봉의 60%를 가봉으로 받았다. 일본인 훈도에게 가봉이
4,064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역산하면 본봉은 6,773원이 된다. 「朝鮮總督府
及所屬官署職員ノ加俸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上卷, 1930,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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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선인 교육재정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선

인들의 이러한 지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 상

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중반 ~ 1930년대 경성부의 사례를 통해 보조금 지급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자.61) 경성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보조금

총액만을 보여주고 있어, 보조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920년대 중반부터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 시기의 통계 및

재정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임을 밝혀 둔다.62)

<그림 3-1>과 <그림 3-2>는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확인한

경성부의 일본인 학교조합과 조선인 학교비의 세입을 누적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누적그래프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의 높이가 해당 항목의 세입액이며, 

그래프의 가장 높은 값이 전체 세입액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경성부 교육

재정 세입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

육재정의 세입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보조금

항목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상당한 비중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1936년부터는 큰 폭으로 지급액이 늘어났다. 1930년대 초반 조선인들이 국

고보조금 지급의 차별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민족별 국고보조금

지급 격차는 더욱 커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성뿐만 아니라, 조선 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3-5>와 <표 3-6>은 1930년대 조선인 및 일본인 교육재정의 보조금 지급액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인

교육재정에서는 전체 세입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최대 0.4%를 넘지 않

지만,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최대 30%에 육박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으

 61) 1930년대 경성부 학교조합은 경성부 제1부특별경제로, 경성부 학교비는 경성부 제2부
특별경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 경성부학교
조합/경성부학교비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제1부특별경제와 제2부특별경제로의 변화
에 대해서는 제四장의 논의를 참조할 것.

 62) 1900~1910년대는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두 민족 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1920년대 중반부터를 
비교의 시작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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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24~1938년 경성부 일본인 교육재정(학교조합) 세입(누적 그래프)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그림 3-2> 1924~1938년 경성부 조선인 교육재정(학교비) 세입(누적 그래프)

* 비고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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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국고보조금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만큼이나, 국고보조금의 지급 내용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총

독부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교조합과

학교비에 배부하였다. <표 3-7>을 통해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본인

연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예산)

1940

(예산)

제2부

특별경제 

보조금

국고

보조금

5,013

(0.3%) 

17,088

(1.0%) 

5,256

(0.3%) 

5,364

(0.2%) 

5,683

(0.2%) 

10,170

(0.3%)

20,610

(0.4%) 

15,493

(0.3%) 
　 　

지방비

보조금

355,861

(21.9%) 

347,945

(20.3%) 

390,361

(20.0%) 

383,539

(16.7%) 

498,437

(19.1%) 

706,513

(21.3%) 

830,471

(16.0%) 

917,230

(15.4%) 
　 　

합계
360,874

(22.2%)

365,033 

(21.3%)

396,217 

(20.3%)

388,903 

(16.9%)

504,125 

(19.3%)

716,683 

(21.6%)

851,081 

(16.4%)

932,723 

(15.7%)

1,073,775 

(14.7%)

1,229,787 

(11.4%)

학교비

보조금

국고

보조금
　 　

36,321 

(0.3%)

39,058 

(0.2%)

47,803 

(0.3%)

42,135 

(0.2%)

49,786 

(0.2%)

51,472 

(0.2%)

105,342 

(0.3%)

90,892 

(0.2%)

지방비

보조금
　 　

6,585,210 

(45.5%)

7,485,875 

(46.3%)

8,908,627 

(49.1%)

8,915,009 

(45.8%)

9,493,064 

(39.2%)

9,739,818 

(33.3%)

11,107,887 

(31.3%)

14,594,113 

(35.8%)

합계
6,445,193 

(46.9%)

6,394,703 

(45.2%)

6,621,531 

(45.8%)

7,524,933 

(46.6%)

8,956,430 

(49.4%)

8,957,144 

(46.0%)

9,542,850 

(39.4%)

9,791,290 

(33.4%)

11,213,229 

(31.6%)

14,685,005 

(36.0%)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괄호 안은 전체 세입에 대한 비율임. 

<표 3-5> 193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 보조금 결산액 (단위 : 원)

연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예산)

1940

(예산)

제1부

특별경제 

보조금

국고

보조금

367,548

(11.6%)

328,593

(9.9%)

309,528

(8.9%)

308,432

(8.7%)

629,651

(15.0%)

1,012,395

(21.1%)

1,074,349

(21.0%)

1,069,913

(22.0%)

지방비

보조금

220,475

(7.0%)

208,098

(6.2%)

223,337

(6.4%)

245,850

(7.0%)

289,265

(6.9%)

343,373

(7.1%)

309,341

(6.0%)

304,628

(6.3%)

합계
588,023

(18.6%)

536,691

(16.1%)

532,865

(15.4%)

554,282

(15.7%)

918,916

(21.8%)

1,355,768

(28.2%)

1,383,690

(27.0%)

1,374,541

(28.2%)

1,432,975

(26.1%)

1,650,816

(25.6%)

학교조합 

보조금

국고

보조금

594,221

(18.9%)

550,294

(17.9%)

549,405

(16.7%)

582,560

(17.1%)

1,128,852

(29.6%)

1,109,242

(29.6%)

1,136,562

(27.3%)

1,182,657

(28.0%)

1,194,176

(27.6%)

1,336,158

(28.9%)

지방비

보조금

501,065

(16.0%)

519,084

(16.9%)

561,620

(17.1%)

571,781

(16.8%)

598,736

(15.7%)

507,495

(13.5%)

589,818

(14.2%)

557,303

(13.2%)

516,010

(11.9%)

547,470

(11.9%)

합계
1,095,286

(34.9%)

1,069,378

(34.7%)

1,111,025

(33.7%)

1,154,341

(33.8%)

1,727,588

(45.3%)

1,616,737

(43.1%)

1,726,380

(41.5%)

1,739,960

(41.2%)

1,710,186

(39.6%)

1,883,628

(40.8%)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괄호 안은 전체 세입에 대한 비율임. 

<표 3-6> 1930년대 일본인 교육재정 보조금 결산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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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경우 ‘소학교경비보조’를 비롯하여 ‘여자실업학교경비보조’, ‘고

등여학교경비보조’, ‘상업학교경비보조’, ‘관외생교육비보조’, ‘직업교육보조’, 

‘교원일시은급보조(직원퇴직금보조)’ 등의 명목으로 13만여 원에 가까운 국

고보조금이 지급되었던 반면,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직원퇴직금보조’만이 국

고에서 지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목의 有無가

보조금 지급액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 교육재정에 직원 퇴직금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국고 보조가 지급

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부터였다. 이때 새로 지급된 국고 보조 항목은 ‘단

기현역교원비보조’로 군 복무를 하러 간 교원의 급료를 보조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이후 국고보조금은 직원 퇴직금 및 단기현역교원비보조로 계속 유

지되다가, 1942년에 들어 ‘조선교직원공제회부담금보조’가 추가되었을 뿐, 

여전히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는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

다.63)  

구분 항목 금액

일본인 교육재정

(제1부특별경제)

公立小學校經費補助金 44,050

公立女子實業學校經費補助金 8,400

公立高等女學校經費補助金 49,100

公立商業學校經費補助金 14,250

管外生敎育費補助金 10,000

職業敎育補助金 2,000

敎員一時恩給補助金 1,301

合計 129,101

조선인 교육재정

(제2부특별경제)

세부내역 없음(敎員一時恩給補助金으로 추정됨).

合計 1,000

* 출처 :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6년도 경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서」, 『각부 제1,2부

특별경제 예산철』, 1931, 관리번호: CJA0002835;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6년도 경성부 제2

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서」, 『각부 제1,2부특별경제 예산철』, 1931, 관리번호: CJA0002835.

<표 3-7> 1931년 경성부 교육재정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단위 : 원) 

63)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9년도 경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각부 특별경제 예
산서』, 1934, 관리번호: CJA0003028 ;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7년도 경성부 제2부특별
경제 세입출예산 보고의 건 경기도」, 『각부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서류』, 
1942, 관리번호: CJA00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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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방비보조금 지급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표 3-5>와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지방비보조금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비보조금이 조선인 교육재정 세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9%(1935년 학교비 지방비보조금)에 달할 때도

있다. 이는 일본인 교육재정의 보조금 비중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들은 이렇게 교육재정에 많은 지방비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차별을 이야기하였던 것일까? 이를 확인하

려면 지방비보조금이 실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선인 교육재정 지방비보조금의 상세 이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1930년대 개성부의 사례를 통하여 지방비보조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3-8>은 1931년 이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에서 계획 · 집행된 지방비보조금의 

명목 및 금액이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이후 지방비보조금이 어떻게 운영

되었고, 어떤 항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보조금 지급의 차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1931년의 보

조금 지급 상황을 살펴보자. 1931년 제2부특별경제의 지방비 보조는 ‘經常

費 補助’의 명목으로 7,000원,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로 2,293원이

지급되고 있었다.64) 

지방비보조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경상비

보조이다. 경상비 보조는 학급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하여 지급되었다.65) 이에 따라 학교비 혹은 제2부특별경제의 학급 수가 증

가할 때마다 경상비 보조 또한 자연히 증가하였다. 다만 학급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기 때문에, 1931년 당시 조선인들이 요구하였던 수업료 감하나 조

선인 교육 확충 등의 용도로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지방비보조금이었던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는 본래 부과

금이던 것이 1926년 세제 정리에 의해 보조금의 형태로 바뀐 것이었다. 

1920년 제정된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는 본래 조선인에게 교육비 부

64) 국가기록원 소장, 『특별경제 각 부 결산서』, 1931, 관리번호: CJA0002837.
65) 개성부의 경우 1학급당 156원을 48학급에 지급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府 제2부특별경제 예산서』, 1935, 관리번호: CJA0003100.



- 207 -

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목으로, ‘지세 또는 시가지세의 부가금’, ‘호세

또는 가옥세의 부가금’, ‘특별부과금’의 세 종류를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6년 제1차 조선 세제 정리안에 의하여, 학교비부과금에서 지세부가금을

폐지하고, 그와 동시에 도 지방세 지세부가세의 제한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학교비에서 징수하던 금액만큼을 지방비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1931년 당시 분류는 보조금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부과금으로 징수하던 것이 이름만 바뀐 것에 가까웠다.66)

연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
예산액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2,293
결산액 　 2,293 　 2,293 　 2,293 2,293 　 2,179 　 2,293 　

경상비 보조
예산액 7,000 6,552 7,020 7,176 7,488 7,800 9,141 11,329 13,964 16,650 19,322 22,456
결산액 6,552 7,176 　 7,800 9,141 　 13,598 　 19,322

교원숙사 건축비
보조금

예산액 2,000 2,000 2,000 220 　 　 　 　 　 　 　 　
결산액 0 　 220

2공보 건축비
보조금

예산액 　 5,000 　 　 　 　 　 　 　 　 　 　
결산액 3,000

2공보 경상비
보조금

예산액 　 468 　 　 　 　 　 　 　 　 　 　
결산액

특수교원 증치비
보조

예산액 　 　 　 801 801 801 801 801 　 801 801 801
결산액 801 　 801 801 　 801 　 801

퇴직자 특별상여
보조

예산액 　 　 　 1 1 1 1 1 　 1 1 1
결산액 90 　 1000 　 　 890 　 55

출장여비 보조
예산액 　 　 　 1 1 1 1 1 　 1 1 1
결산액 240

교사 건축비
보조

예산액 　 　 　 　 12,500 　 　 　 　 　 　 　
결산액

부담경감 보조
예산액 　 　 　 　 7,150 7,188 7,188 7,188 7,188 2,201 2,201 0
결산액 3,575 　 7,188 7,188 　 7,188 　 0

수업료
저감 보조

예산액 　 　 　 　 2,597 5,194 5,194 5,194 　 5,194 5,194 5,194
결산액 2,597 　 5,194 5,194 　 5,194

교정 울타리
조성 보조

예산액 　 　 　 　 10 　 　 　 　 　 　 　
결산액

보통학교 임시비
보조

예산액 　 　 　 　 　 　 2,000 2,660 　 3,330 3,330 4,000
결산액 2,000 　 6,330 　 3,330

국어강습회 보조
예산액 　 　 　 　 　 　 　 240 　 160 160 0
결산액 160 150

가족수당 보조
예산액 　 　 　 　 　 　 　 　 　 　 1,702 0
결산액 3,534

국민학교 설비비
보조

예산액 　 　 　 　 　 　 　 　 　 　 　 1,000
결산액 1,000

직원 임시수당
보조

예산액 　 　 　 　 　 　 　 　 　 　 　 2,640
결산액 6,882

직원사망 / 
질병료 보조

예산액 　 　 　 　 　 　 　 1 　 1 1 1
결산액

* 비고 1 : 국가기록원 소장, 『제2부특별경제 예산서』 및 『제2부특별경제 결산서』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공란은 해당 항목의 지급액이 없는 경우임.

<표 3-8>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 지방비보조금 상세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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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선인 교육재정의 지방비 보조는 큰 변동이 있기 어려운 구조였다. 

<표 3-8>에 따르면 1931년에서 193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방비보조금은 

최저 8,658원에서 최고 12,085원에 불과했다. 지방비 보조가 추가로 이루어

질 때는 학교 건축, 교원 숙사 건축 등, 일시적인 건축에 드는 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나마 건축비 보조금은 교육부회(학교평의회)에서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 일도 드물었다.67) 1931년부터 계상한 ‘교사 수선 

및 교원 숙사 건축비 보조’ 명목의 2,000원은 계속 지급되지 않다가 1933

년에야 지급되었고, 1932년에 예산에 올라있는 ‘개성부 제3공립보통학교 건

축비 보조금’ 5,000원도 실제로는 3,000원만 지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학

교비 및 제2부특별경제의 전반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학교비

보조금은 1931년 6,445,193원에서 1933년 6,621,531원, 같은 시기 제2부특

별경제 지방비보조금은 355,861원에서 390,361원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

았다.68)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지방비보조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1934년

부터였다. 1934년 처음으로 부담경감 보조 및 수업료 저감 보조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개성부의 경우 1936년 부담경감 보조는 7,188원, 수업료

저감 보조는 5,194원으로, 기존에 항례적으로 지급되던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 2,293원, 경상비보조 7,000여 원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조선인 교육재정의 지방비 보조 방식은 일본인 교육재정의 지방비

보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 3-9>의 개성부 일본인 교육재정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일본인 교육재정의 지방비 보조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소학교 경비 보조로 전체 지방비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 지방비 보조는 교원 여비, 건축비 보조, 기타 수당 보조 등으로 건

축비를 제외하고는 금액도 크지 않고, 꾸준히 지급되는 것도 많지 않다. 

한편 <표 3-8>과 <표 3-9>를 비교하면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우선 일본인 교육재정 지방비보조금에는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와

66)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91~292쪽.
67) 학교비 학교평의회는 1930년대 府 지역에 한하여 제2부교육부회로 재편되었다. 1930년대

교육재정 제도 변동에 대해서는 제四장의 논의를 참고할 것.
68) 『朝鮮地方財政要覽』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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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세부가금 자체가 1910년대 이래 조

선인 교육재정에서만 부과할 수 있었던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

로는 조선인 교육재정에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담경감 보조, 수업료

저감 보조 등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부담경감 보조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1942년도 개

성부 일본인 교육재정 예산안에 따르면, 당해년도 개성부 일본인 교육재정

에는 국고 보조로 국민학교 보조 1,860원(1개교 960원, 6학급에 각 150원

연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소학교 경비

보조금

예산액 1,930 1,930 2,040 2,040 2,040 2,040 2,040 2,040 2,040

결산액 1,930 1,930 2,040 2,040 2,040

교장회의

출석여비 보조금

예산액 30 30

결산액 0 27

부임여비 보조금
예산액 72 72

결산액 0 182

강습회 출석

여비 보조금

예산액 1

결산액 100 86

職業科 

장려비 보조

예산액

결산액 104

校舍 신축비

보조

예산액 8,000

결산액

출장여비 보조
예산액 203 103 103 4 273 104 114

결산액 71 236 264

퇴직자 특별상여

보조

예산액 1 1 1 1 1 1 1

결산액 1 1 0

소학교 변소

신축비 보조

예산액 450

결산액 450

설비비 보조
예산액 450

결산액 520

직원 사망

賜金 보조

예산액 1 1 1 1 1

결산액 0

질병 療治 보조
예산액 1 1 1 1 1

결산액 0

위로금 보조
예산액 938

결산액 938

가족수당 보조
예산액 202 52

결산액

직원 임시수당

보조

예산액 1,080

결산액

* 비고 1 : 국가기록원 소장, 『제1부특별경제 예산서』 및 『제1부특별경제 결산서』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공란은 해당 항목의 지급액이 없는 경우임.

<표 3-9> 개성부 일본인 교육재정 지방비보조금 상세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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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직원 일시은급 보조 1원, 부담경감 보조 4,046원, 朝鮮敎職共濟組合 負

擔金 補助 87원 등이 편성되었다. 전년도인 1941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민학교 설비비 보조 500원이 지급한 것도 확인된다.69) 부담경감 보조가

조선인에게는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일본인에게는 국고보조금으로 지

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교육재정에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금은 민족에 따라 금액과 비중, 

보조항목 등이 상당히 다르게 편성되었다. 조선인 교육재정의 지방비보조금

에는 1910년대 이래 징수했던 지세부가금의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반면 같은 명칭의 보조금이라도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지방비 보조로,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국고 보조로 지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인과 일

본인 교육재정 국고보조금의 지급액 격차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인들이 교

육재정의 ‘차별’을 주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3.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식민지 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

1) 조선인 불만 완화를 위한 보조금 신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론은 1930년대 초반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조선인 아동들이 수업료를 못 내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교육재정 차별론의 핵심 내용인 국고보조금 지급 여하와 일본인 교원 급료의

과중한 부담은 모두 근거 있는 주장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원활한 조선

통치를 위해서 이러한 조선인들의 정당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을 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첫째는 조선인 교육재정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

급하는 것이었다.

조선인 교육재정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1934년의 일이었다.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업료 저감 보조와 부담경감 보조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규 교육재정 보조금은 중앙세제 정리와 함께 만들어졌다. 

69)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7년도 개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보고의 건」, 『각부 제
1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서류』, 1942, 관리번호: CJA0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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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중앙세제 정리로 일반소득세를 창설하는 등 징세액이 높아지자,70) 

증세에 대한 불만을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일정 부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財務局長이었던 하야시(林繁藏)는 다

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소득세가 조세체계의 중추로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인 것은 이미 異

論이 없는 바이지만, 조선에 있어서 현재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해서만 課稅

하는데 불과하여 심히 불완전한 점이 있다. 그 정비를 위해 個人의 소득에도

과세하고 조세 체계의 중추로 삼기로 하였다. 그 세율은 대체로 內地의 현행

법의 半額정도(1934년도에는 다시 그 반액)로 하고, 개인의 免稅點은 800원

정도로 할 것이다. 그 결과 1934년도에는 약 283만 원, 평년도에는 약 546만

원의 소득세 수입의 증가를 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府의 특별경제, 학교비

및 학교조합의 부과금이, 주로 개인의 소득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는

관계 상, 國稅인 일반소득세를 창설하는 경우에는 부담의 過重이 올 우려가

있으니, 현재의 부과금 징수액의 약 半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부담경

감을 위하여 이들 단체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 금액은 1934년도에는 약

151만 원, 평년도에는 약 303만 원이 될 예정이다.”71) (강조는 필자)

1934년 『동아일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

였다.

“조선에서도 소득세 제2종, 제3종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樺太, 

臺灣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바, 조선에서는 종래 제1종 소득세 及 영업

수익세만은 실시되고 있는 것을 1934년부터 制令으로서 제2종 及 제3종 소

득세를 시행하여 연액 280만 원의 增收를 圖하려는 것으로, 그중 150만 원을

지방에 교육비로 보조하고, 130만 원을 세제 정리에 충당하여서 稅制의 체

계를 정돈하는 동시에 下級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 한다.”72)

70) 제2차 세제정리에 관한 내용은 김옥근, 앞의 책, 172~174쪽을 참조할 것.
71) 林繁藏, 「稅制改正及稅務機關の特設に就て」, 『朝鮮』 제226호(1934년 3월호).
72) 『東亞日報』 1934년 1월 11일, 「第二, 三種의 所得稅 賦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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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2종, 제3종 소득세 신설에 대한 대가로 그 수익 중 일부를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34년부터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에 增稅에 대한 대가로 교육비 보조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조선인

교육의 경우에는 지난 1930년대 초반 이래 계속해서 요구하였던 학생들의

수업료 감하에 해당 비용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

에는 부과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조선일보』에

서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기보한 바와 같이 총독부에서는 1934년도의 세제 정리에 반하여 지방세

제의 개정도 단행하는 동시에, 다년간의 현안이던 보통학교 수업료 감하와

학교비와 학교조합비의 경감을 하게 되어 방금 학무국과 내무국에서 준비

중이라는데, 실시기는 1934년도 하반기, 즉 9월부터라 한다. 이제 그 내용의

대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의 제2특별경제와 학교비에 대하여는 약 4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조선인 학부형의 1개년 부담을 전원 20전을, 약 1할 감하한다.

1. 부의 제1특별경제와 학교조합비에 대하여는 약 60만 원을 교부하여 일

본인 학부형의 1개년 평균 부담액 약 20원을, 2할 5푼을 경감한다.

1. 농산어촌의 보통학교의 수업료를 감하하기 위하여 50만 원을 각 도에 분

배하는데, 그 운용은 각 도에 일임하되, 원칙으로는 4학년 이하의 수업료를 

반액 정도로 감하하고 4학년 이상은 현재보다 20전가량 감하한다.

이와 같이 4학년 이하의 저학년 아동에게 감하율이 높은 것은 상급 학생은

作業교육에 의하여 手藝品 등을 따라 수업료에 충당할 수가 있는 관계이다.”73)

즉, 일반소득세 시행으로 생긴 수입을 교육비 감하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에 나누어 지급하면서,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부과금 부담 감소를 위한 40만 원과 수업료 감하를 위한 5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부과금 부담 감소를 위해 60만 원을 지급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계획은 1930년대 초반 이래 줄곧

조선인들이 주장해 온 수업료 감하 주장을 조선총독부에서 일부 받아들인

73) 『朝鮮日報』 1934년 1월 26일, 「低學級은 半額, 5~6年은 20錢 减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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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였다. “가장 문제가 되어오고 기대되고 내려오던 농촌 보통학교의 수업료 

반감 문제”를 놓고, “내무국과 학무국에서 서로 서로가 좀 더 많이 가져가

려고 승강”을 하는 와중에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1가량을 보통학교 수업료

감하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74) 아울러 이러한 수업료 인하 결

정은 조선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중견인물 양성을 위해 수

업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75)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료 감하 및 교육재정 부담 감경에 대한 평가와 여

론은 어떠했을까? 『조선일보』에서는 이번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조선인의 교육비 부담은 불과 1할의 경감인데, 일본인은 2할 5푼이나 경

감하여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 설혹 일본인의 부담액과 조선인의 부담과의

절대액만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양자의 담세 능력에 큰 차이가 있고, 

또 일본인에게는 의무교육제도가 있느니만치 인구의 비례로 보면 초등교육

기관이 충실히 보급되어 있는 관계상 부담액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리고 더욱 불합리한 것은 조선인의 교육비는 그 경감률이 낮은 대신에 보통

학교 수업료를 경감한다하나, 본래 보통학교 수업료가 비싸기도 하려니와, 

세제 정리에 따라 지방교육비가 경감되는 것은 제3종 소득세의 신설로 말미

암아 개인소득에 이중부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 과세의 균형을 도

모하고자 교육비의 경감을 하게 된 취지와 근본정신으로 보아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비 부담액 경감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설혹 초

년도에 1할가량 경감한다 하여도 1면 1교 계획에 의한 학교 증설로 말미암아

자연히 교육비 부담이 증가될 터이니 이 정도의 경감은 곧 상쇄되고 말 것이라 

하여 일부의 불평이 있다고 한다.”76) (강조는 필자)

74) 『東亞日報』 1933년 8월 30일, 「懸案이던 授業料는 三分一 可量 减下 確實」.
75) 김부자, 조경희 · 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일조각, 2009, 172~174쪽. 조선총

독부의 수업료 감하는 4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수업료를
감하한 까닭이 농촌지역 4년제 보통학교를 지원하여 중견인물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76) 『朝鮮日報』 1934년 1월 26일, 「日本人은 二割五分, 朝鮮人은 一割減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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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① 일본인의 경우 인구 비례상 초등교육이 충실히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액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너무 많은 지원이 가고, ② 신세

창설로 개인소득에 이중부과가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교육비 경감을 하는

것인데 경감률에 민족별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이며, ③ 조선인의 경우 장차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니 부담경감의 효과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이번

보조금 지급을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과연 얼마나 적절한 것이었을까? 

개성부의 사례를 통하여 부담경감 보조 및 수업료 보조가 가져온 결과와

향후 동향을 살펴보자.

우선 개성부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 1934년 보조금 지급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세 항목을 볼 수 있는 예산서 및 결산서가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우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전후인

1932년과 1936년 두 해를 비교해서 확인해보자. 

<표 3-10>과 <표 3-11>을 비교하여 보면, 1934년의 부담경감 보조의 지

급으로 생긴 변화가 눈에 띈다. 세입 총액은 15,536원에서 16,766원으로 약

1,000여 원의 증가가 보이지만, 소학교 변소 신영비 450원을 제외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府稅와 보조금에는 큰 차이가 보이는데, 府稅(부과금) 

총액이 9,460원에서 5,330원으로 4,130원이 감소하였고, 대신 국고보조금으로 

부담경감 보조 4,046원이 추가되어 있다. 즉 개성부의 일본인들은 부담경감 

보조의 지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43.7% 감소하였던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5% 감경이라던 언론의 보도와도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조선인 교육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의 1932년과 1936년의 세입 내역을 비교해보자. <표 3-12>와 <표

3-13>을 통해 살펴보면, 도보조금 항목에 부담경감 보조 7,188원과 수업료

저감 보조 5,194원이 새롭게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시비

보조가 아닌 일상적인 도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

과금에 해당하는 府稅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31,500원에서 34,263원

으로 증가였다. 부담경감 보조에 따르는 교육비 부담의 경감이 조선인 교

육재정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사실, 1934년 부담경감 보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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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목 금액 비고

경상부

수입

재산에서 생긴 수입 262

사용료 및

수수료

수업료 1,452 소학교 수업료 1,452원.

독촉수수료 10

잡수입 79

府稅 호별세 9,460 부과호수 430호, 1호당 22원.

임시부

수입

조월금 525

보조금

국고보조금 1,671
소학교 경비 보조 1,670원, 일시은급

보조 1원.

도보조금 2,032

소학교 경비 보조 1,930원, 교장회의

출석 여비 보조 30원, 부임 여비 보조 

72원.

기부금 41

과년도수입 4

합계 15,536

* 비고 :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7년도 개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서」, 『각부 제1

부 제2부특별경제 예산』, 1932, 관리번호: CJA0002915에서 작성함.

<표 3-10> 1932년도 개성부 일본인 교육재정 세입 (단위 : 원)

항목 세목 금액 비고

경상부

수입

재산에서 생긴 수입 347
사용료 및

수수료

수업료 1,689 소학교 1,689원.

독촉수수료 3

잡수입 26

府稅 호별세부가금 5,330
본세액 1,838원, 

본세액 1원에 대하여 2원 90전.

임시부

수입

조월금 1,200

보조금

국고보조금 5,552
소학교 보조 1,505원, 직원일시은급

보조 1원, 부담경감 보조 4,046원.

도보조금 2,594

소학교 보조 2,040원, 출장 여비 보조 

103원, 퇴직자 특별상여 보조 1원, 

소학교 변소 신영비 보조 450원.

기부금 22
과년도수입 3

합계 16,766
* 비고 :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1년도 개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각부 일반

경제 예산』, 1936, 관리번호: CJA0003213에서 작성함.

<표 3-11> 1936년도 개성부 일본인 교육재정 세입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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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목 금액 비고

경상부

수입

재산에서 생긴 수입 14
사용료 및

수수료

수업료 31,224

독촉수수료 10

잡수입 274

府稅
가옥세부가금 4,937 본세액 12,595원 22전, 1원에 대해 39전 2리.

호별세 34,263 본세액 19,895원, 1원에 대해 72전 22리.

임시부

수입

조월금 7,000

보조금

국고보조금 400

도보조금 23,278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 2,293원, 경상
비 보조 7,800원, 특종교원 증치비 보조 801
원, 퇴직자 특별상여 보조 1원, 출장여비 보조
1원, 부담경감 보조 7,188원, 수업료 저감 보
조 5,194원.

기부금 2
과년도수입 3

起債 20,000 보통학교 교사 건축비 20,000원.
합계 121,405

* 비고 :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1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각부 일반

경제 예산』, 1936, 관리번호: CJA0003213에서 작성함.

<표 3-13> 1936년도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 세입 (단위 : 원)

항목 세목 금액 비고

경상부

수입

재산에서 생긴 수입 1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업료 31,179

독촉수수료 10

잡수입 221

府稅
가옥세부가금 7,200

본세액 18,968원. 1원당 38전 2리. 조선인 호수
9,484호. 개인별 厘位切捨하여 45원 77전씩.

호별세 31,500 부과 호수 6,247호, 1호당 5원 4전 2리.

임시부

수입

조월금 2,750

보조금

국고보조금 400

도보조금 16,313

지세 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 2,293원, 쇼와 3
년도 이전 개설 학교 경상비 보조 6,552원, 개
성제3공립보통학교 경상비 및 건축비 보조금
5,468원, 교사수선 및 교원숙사 건축비 보조금
2,000원

기부금 3,000 개성 제3공립보통학교 건축비 기부금 3,000원
과년도수입 3

합계 112,586
* 비고 :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7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제2부특별경

제 각부 예산서』, 1932, 관리번호: CJA0002912에서 작성함.

<표 3-12> 1932년도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 세입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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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후,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의 府稅 중 호별세는 1935년도에 24,300

원으로 7,200원이 감소하여 22.9%의 경감률을 보였다.77) 이 또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10%를 경감한다는 언론 보도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36년에 곧바로 호별세 부담액이 34,263원으로 증가하면서, 이

러한 부담경감의 효과는 곧바로 사라졌다. 『조선일보』에서 “학교 증설로 말

미암아 자연히 교육비 부담이 증가될 터이니 이 정도의 경감은 곧 상쇄되고 

말 것”이라고 한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인 교육재정에 투입된 또 다른 보조금인 수업료 저감 보조는 

어떻게 지급되었고, 그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수업료 감하는 필요한

금액을 각 지역에서 산정 · 제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비에서 보

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성부의 경우 1934년부터 4학년 이하에 대

해서 1인 월액 10전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270명의 학생들이 혜

택을 입게 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2,597원을 지방비에서 보조했

다.78) 1936년에는 4학년 이하에 대해 월액 10전을 더 인하해서, 4학년 이

77)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0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회의록 첨부」, 『부 제
2부특별경제 예산서』, 1935, 관리번호: CJA0003100.

78)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府 제2부특별경제 예산서』, 
1935, 관리번호: CJA0003100.

1935 1936 1937 1938 1940 1941 1942

4학년 이하

학생수
2,270명 2,380 2,590 3,110 3,377 3,640 3,890

4학년 이하

수업료
80전 70 70 70 70 70

70전 :

3,780명

40전 :

110명

수업료

감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

2,724원 5,712 6,216 7,464 8,105 8,736 9,732

수업료

저감 보조
2,597원 5,194 5,194 5,194 5,194 5,194 5,194

* 비고 : 『제2부특별경제 예산서』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표 3-14> 개성부 수업료 저감 보조 관련 누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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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월액 70전, 5, 6학년은 월액 90전을 수업료로 내게 되었다. 지방비 보조 

또한 2배로 증가하여 5,194원을 보조하였다. 

그러나 <표 3-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6년 이후 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수업료 저감 보조 액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1936년 당시 수업료 감하로 인한 손실액 5,712원을 대부분 충당해

주던 수업료 저감 보조는 1942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저감액의 절반 정도밖에

충당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 차액은 결국 다른 곳에서 메워야 했고, 이는 

결국 개성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부과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초반 조선인들은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퇴학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국

고보조금’이 일본인 교육재정에 비하여 조선인 교육재정에 현저히 적게 지

급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조선인에게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선인들의 수업료 철폐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1934년 稅制 개정과 소득세 창설 과정에서 그 증세액의 일부를 교육재정에

보조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소득세 추가로 인한

보조금이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부담경감 보조’로만 지급되었던 반면,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부담경감 보조’와 ‘수업료 저감 보조’로 나누어 지급되었던

것은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해 각기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조선총독

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79)

79)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1920년대 후반 이래 높은 부과금(학교조합비)에 대한 불만이 계
속해서 등장했다. 이는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던 조선의 상황에서 100% 취학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금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公州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은 학
교조합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창설 당시보다 부담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조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조선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본국의 일본인보다도 높
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1926년 전조선 학교조합원 1호당 평균 부담액이
24원 85전 4리이며, 이는 1914년 「학교조합령」 시행 당시의 1호 평균 8원 99전에 비하면
3배나 증가한 것이라면서, 1926년 조선인 1호 평균 부담액인 2원 1리, 1921년 일본 본
국의 교육비호당 평균 부담액 16원 34전에 비해서도 고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原田次
郞(公州), 「此現狀を如何に救濟すべきか - 小學校と學校組合とその財源」, 『朝鮮地方行政』  
제6권 제5호(192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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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재원으로 같은 시기 교육재정에 지원금이 들어갔어도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미 100% 취학율을 달성하고 있는 일본인 교육재정의 경

우에는 부담경감 보조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일본인들의 부담을 줄

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1934년 당시 취학율이 21.5%에 불과했

던80) 조선인 교육재정의 경우, 학교 확장에 따라 교육비(부과금) 부담은 다

시금 급증할 여지가 충분했다. 실제로 수업료 저감 보조는 학생 수가 늘어

남에 따라, 부담경감 보조는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보조의 효과가

계속해서 감소했다.

따라서 새롭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일본인과의

비교 속에서 계속해서 보조금 차별 문제를 지적하였다. 1936년 경성부에서는

“경성부 제1부(일본인 - 필자 주) 교육자금은 국고 보조로 매 학교에 대해서

연 900원 외에 지방비보조로 다시 매 교에 600원과 매 학급마다 105원을

주는 데다가, 또다시 지방비 보조란 명목으로 매 학급에 210원씩을 주면서, 

제2부 즉 조선인 아동을 교육하는 보통학교에는 지방비보조로 한 학급에

겨우 156원 외 전경성 공립보통학교의 수업료 보조금으로 학무과에 대하여

겨우 1년 경비로 3만 5천 원을 보조해주는 현상인즉 너무나 현격한 차별”

이라는 비판이 등장하였다.81) 다시 4년여가 지난 1940년에도 “국고 보조나

도 보조에 있어 조선인 초등교육에 대한 보조는 내지인측 보조보다 늘 떨

어지게 되는 점은 퍽 유감으로 생각”82)한다는 말이 나왔다. 보조금 지급에서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론은 일본인 교육재정과 비교되면서 대두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조선인 교육재정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80) 취학율 관련 통계는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33쪽의
<표 4-8>을 참조할 수 있다.

81) 『朝鮮日報』 1936년 3월 20일, 「普校 入學查定 앞두고 市內父兄의 이 烽火!」.
82) 『東亞日報』 1940년 3월 19일, 「經常費補助等에 差別撤廢痛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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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재정 보조금 차별 지급의 상징성

이렇듯 조선인의 교육재정 보조금 차별론이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비교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었다면, 왜 조선총독부는 보조금 지

급에 차이를 두었던 것일까? 이때 주목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부담경감 보

조’의 지급 방식이다. 부담경감 보조는 1934년 중앙세제 정리에 의해 일반

소득세가 창설되면서, 그 소득세액의 절반을 교육재정에 교부한 것이었

다.83) 따라서 동일한 稅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부담경감 보조가 지방비보조금으로 算入되었던 반면,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다.84) 

왜 동일한 재원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조선인은 지방비보조금으로, 일본인

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고보조

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일본인 교육재정, 즉 학교

조합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출처는 곧 조선총독부였다. 일본은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관한 건」85)과 「朝鮮総督

府特別会計規則」86)을 공포하면서 기존의 대한제국의 재정과 통감부 재정을

승계한 ‘조선총독부 재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립된 조선총독부특별회계는

매년 일본의 회계법에 따라 제국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여 협찬을 받았다.87) 

이렇게 편성된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歲出 臨時部 補助費 중 敎育 補助 항

목이 조선총독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었다. 이상의 교육 보조는 『조선

83)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1년도 경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각부 경제 예산』, 
1936, 관리번호: CJA0003152. 이 문서에 「보고예 제5호 부에 관한 보고」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84) 개성부 제1부특별경제와 제2부특별경제의 경우, 제1부특별경제에는 부담경감 보조가 국
고보조금으로 산입되어 있는 반면, 제2부특별경제에서는 지방비보조금으로 산입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7년도 개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보고의 건」, 『각부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서류』, 1942, 관리번호: CJA0003814;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6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보고의 건」, 『府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서류』, 1941, 관리번호: CJA0003760.

85) 『(日本國) 官報』 1910년 9월 30일, 勅令 제406호 「朝鮮總督府特別會計ニ關スル件」.
86) 『(日本國) 官報』 1910년 9월 30일, 勅令 제407호 「朝鮮総督府特別会計規則」.
87) 김옥근, 『日帝下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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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통계연보』에서는 ‘세출-임시부-보조비-교육 보조’까지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보조의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알기 어렵다. 구체적인 조선총

독부 교육 보조의 항목은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入歲出豫定計算書各目明細

書』(이하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교육 보조의 하위 

항목인 보통교육 보조의 세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고 보조의 

실제 집행 양상을 확인해 보자.88)

『명세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총 6년 

치만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총독부 보통교육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표 3-15>와 같다.

88) 이와 관련해 조선총독부 교육재정이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가 살펴본
연구로 정덕희, 「일제강점기 중앙교육재정의 민족별 배분 추이」, 『한국교육사학』 42-3, 
2020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총독부 경상부 교육재정(학무국 비용 및 경
성제국 대학, 제학교비 등)과 임시부 교육재정(각급 학교의 보조비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각급 학교의 민족별 직원 수, 학생 수 등으로 나누어, 교육 경비가 민
족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만, 이 글은 전체적인 중앙교육재정의 추이
및 민족별 동향을 살펴본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지급 논리와 맥락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중앙교육재정 중 초등교육 보조금 지급 양상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연도 항목 금액 (원) 비고

1919년

소학교보조 235,800 393교
소학교보조 1,707 1교
신설소학교 설비비 보조 6,250 25교
신설소학교 건축비 보조 2,000 1교
고등여학교 보조 35,500 11교
府 소재지 학교조합 보조 70,000 
보통학교 보조 442,100 517교 + 3교
보통학교 보조 4,000 1교
신설보통학교 건축비 보조 8,720 1교
서당 보조 3,900 25개소
합계 (보통교육 보조) 809,987 

1923년

소학교 보조 580,800 484교(1교 1,200원)
신설소학교 설비비 보조 4,000 16교
고등여학교 보조 181,050 15교
고등여학교 건축비 보조 41,900 7교
여자기예학교 보조 4,000 1교
부 소재지 학교조합 보조 70,000 
보통학교 보조 1,100,400 917교(1교 1,200원)

신설 보통학교 건축비 보조 348,750 
기설증축 225교분
(1교 1,550원)

<표 3-15>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예산 중 보통교육 보조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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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정도 사립학교 보조 15,000 10교(1교 1,500원)
군산중학교 보조 5,000 
합계 (보통교육 보조) 2,350,900

1932년

소학교 보조 531,597 518교
부 소재지 학교조합 보조 47,880 
보통학교 보조 1,424,362 1596교
합계 (보통교육 보조) 2,003,839 

1938년

소학교 보조 568,533 554교
소학교 보조 (학급증가) 78,000 130학급 (각 600원)
부 제1부특별경제 보조 47,880 
보통학교 보조 1,906,582 2,066교
보통교육 보조 (확충계획) 1,048,950 2,331학급 (각 450원)
보통학교 증가 보조 (2부교수) 97,600 488학급 (각 200원)
간이학교 보조 633,600 1,320교 (각 480원)
합계 (보통교육 보조) 4,381,145 

1942년

국민학교 보조 (학교수에 따른 보조) 568,533 554교
국민학교 학급수에 따른 보조 258,000 430학급 (각 600원)
국민학교 고등과 설치비 16,150 
부 제1부특별경제 보조 47,880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 1,906,582 2,066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확충계획 4,690,350 10,423학급 (각 450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학급증가 (2부교수) 351,600 1,758학급 (각 200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6년제 학급 정비 40,500 90학급 (각 450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고등과 설치비 67,900 
간이학교 보조 873,696 1,910교
기구기계비 보조 57,500 
초등학교 교원 봉급 보조 620,739 
합계 (보통교육 보조) 9,499,430 

1943년

국민학교 보조 (학교수에 따른 보조) 568,533 554교분
국민학교 학급수에 따른 보조 258,000 430학급 (각 600원)
국민학교 학급수에 따른 보조 52,234 82학급 (각 637원)
국민학교 고등과 설치비 27,366 
부 제1부특별경제 보조 47,880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 1,906,582 2,066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 (확충계획) 4,690,350 10,423학급 (각 450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 (확충계획) 1,179,486 2,331학급 (각 506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학급증가(2부교수) 381,000 1,905학급 (각 200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6년제 학급 정비) 40,500 90학급 (각 450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6년제 학급 정비) 107,778 213학급 (각 506원)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고등과 설치 153,270 
간이학교 보조 411,840 858교 (각 480원)
기구기계비 보조 52,500 
초등학교 교원 봉급 보조 1,549,685 
교원강습소 보조 128,000 16학급 (각 8,000원)
국민학교 교원 특별 체력 검사비 보조 5,947 
합계 (보통교육 보조) 11,560,951 

* 비고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入歲出豫定計算書 : 計算書各木明細書. 1-2』, 

1919, 1923년도판;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入歲出豫定計算書各目明細書. 1-4』, 

1932, 1938, 1942, 1943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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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선총독부의 보통교육 보조가 1919년 80만 원에서 1923년 235만 원, 

1932년 200만 원, 1938년 438만 원, 1942년 950만 원, 1943년 1,156만 원

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통교육 보조의 증가 추세는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보

통교육 보조, 즉 이른바 ‘국고 보조’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에 조선인 교육비가

다수 편성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1919년에는 보통학교 보조 및 신설

보통학교 건축비 보조의 항목으로 총 454,820원, 1923년에도 역시 같은 항

목으로 1,449,150원이 편성되어 있다. 1932년에는 보통학교 보조의 항목으로

1,596개 학교에 1,424,362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보조 항목 수는 일본인

교육보다 적지만, 금액으로는 전체 조선총독부 보통교육 보조금의 60~70%에

해당했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인 교육재정에 대한 보조 항목과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서, 1938년에는 보통학교 보조, 보통학교 확충계획 보조, 

2부교수 보조, 간이학교 보조 등을 포함하여 모두 3,686,732원이 지급되어

전체 조선총독부 보통교육 보조금의 84%를 차지하였다. 

이런 비율은 <그림 3-1>과 <그림 3-2>, <표 3-5>와 <표 3-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육재정 결산액과는 차이가 있다. 1930년대 초반 지방교

육재정 예산 및 결산 통계를 보면,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100만 원 가량이 보조되고 있지만,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5만 원 내외의 국

고보조금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표 3-15>의 조선총독부 

보통교육 보조금 지급 경향과는 분명히 다르다. 

<표 3-6>의 일본인 교육재정 보조금 결산액의 국고보조금이, <표 3-15>에

나타나는 일본인 초등교육 국고보조금 금액보다 많은 것은, 일본인 교육재

정에는 고등여학교, 상업학교, 실업학교와 같은 중등학교 들이 상당수 포함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표 3-15>에서 나타나는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지원은, <표 3-5>에서는 국고보조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34년부터 지급된 ‘부담경감 보조’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특

별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지방비보조금으로 기입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보조금을

교육재정에 지급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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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기 내내 조선인 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인들이 조선총독부가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기할만한 일이다. 조선총독부는 어째서 ‘차별’

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감수하면서,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 항목으로 지급하고,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

육재정 제도의 변경 과정, 재조일본인과 조선총독부의 발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인 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내력을 통하여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그 연원을 병합 이전까지 거

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미 살펴보았듯 병합 이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에 재조일본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양질의 교원 확보 및 각종 보조금의 

지급은 재조일본인 교육 지원의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일본 본국과 통감부는 

이러한 보조금 요청 사례들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거류민단법」, 

「학교조합령」, 재외지정학교 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거류민단과 학교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거류민단과 학교조합의

보조금 신청 및 각종 건의 사항들은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수용되는 모습을 보인다.89)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졌던 1900년대는 일본에서 의무교육이 이제 막 시

작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초등교육재정의 측면에서는 의무교육 재원을 국

가보다는 町村의 부담에 의해 마련하고자 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일본 본

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강조되지 않던 시기에, 재조일본인 교

육에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것은 조선에서 일본인 교육이 지니는

특수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었다. 통감부 시절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류민단 대표자들은 항상 재조일본인 교육이 가지는 중요

성과 특수성을 강조하곤 했다. 1905년 경성거류민단장 나카이는 청원서에서

89) 『京城發達史』,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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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교육에 관해서 국내 혹은 국외에 있어 그 완급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일본 국내와 해외에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90) 또한 “국민교육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니, 정부는

마땅히 한국 내지에 산재한 아동을 위하여 순회 교수의 방법을 세우고, 교육

보급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1)

더욱이 강제 병합 이후로는 재조일본인 교육이 조선에서 식민자로서 일본

인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과 연결되어 설명되기도 했다. 병합 직후인

1912년 경성의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조일본인 교육에 대한 불만을 토

로하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일본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성은 정치외교의 중심지로서 해마다 인구가 격증하는 반면, 비용의 소

모는 많아서, 교육 기본재산을 확보할 기회도 없고, 수익을 통해 교육비를

충당할 資力도 없었다. 그런데 원래 母國民 아동은 자신의 교양을 쌓는 것

외에도 장차 조선을 지도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이 있는데, 부모가 영주하는

촌락에서 평화롭고 安穩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내지의 - 필자 주) 아이들과

비교하여 생존경쟁이 격심하다. 더군다나 (내지의 - 필자 주) 각 府縣의 아동이 

모여, 눈앞에 풍속과 언어를 달리하는 조선인 아동과 서로 어울려 자라는 상

황은 母國(일본 본국)의 교육과는 크게 다른 상황이다.”92) (강조는 필자)

이에 따라 경성의 일본인들은 ① 기본재산으로 100만 원 이상의 官有物을

下附해 주거나, ② 학교 직원 임면권은 정부가 전유하고, 직원은 국가의 관

리로 삼아 그 봉급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거류민은 설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③ 고등여학교는 총독부의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안을

들고 경성부윤, 내무장관, 정무총감 등을 만나 진정하였다. 그러나 제2안과

제3안은 조선 전체의 통치방침과 관련된 것이어서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았

다.93) 결국 제2안과 제3안은 당국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제1안에 따라

90) 『京城發達史』, 163쪽.
91) 『京城發達史』, 164쪽. 
92) 『京城府史』 2, 920쪽. 이러한 태도는 조선의 문명화 사명을 일본이 지고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제의 문명화 사명에 대해서는 권태억,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
명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27~75쪽을 참고할 것.



- 226 -

기본재산 교부를 요청하여 국유림을 학교림으로 받았으며,94) 학사 장려 차

원에서 보조금 150원을 지급받았다.95)

즉,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에서의 일본인 교육이 일본 본국과는 다르게 “생

존경쟁이 격심하며”, “장차 조선을 지도해야 하는 아동”을 길러내야 하므로

일본 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재조일본인 아동을 조선인을 지도 · 선도하는 존재로 길러

내기 위하여, 조선에서 자라나는 일본인 아동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국민교

육’이 강조되었다. 재조일본인의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조선총독부에서도

일본인 교육은 ‘국민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데라우치

(寺内正毅) 총독 시절의 일본인 교육 정책에 대한 다음의 서술은 이러한 경

향을 잘 보여준다. 

조선에 있어서는 학령아동에 대하여 아직 의무교육제도는 반포되고 있지

않지만, 메이지 45년 3월에 이르러 새로이 학제를 제정, 발포하여 교육의 본

뜻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학교의 종류를 통일하여 내지의 제학교와 동일하게 

하였다. 공립학교는 일체 거류민단과 학교조합 외에 설립은 허가하지 않고, 

한편으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국고보조금을 - 필자 주) 새롭게

지급하도록 하여, 점차 그 면목을 일신(更新)하여 국민교육의 실적을 다하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96) (강조는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통하여 “국민교육의 실적”을

다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국민교육’을 위해서 조선총독부는 학교조합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10년대 이래의

일본인 교육은 이러한 시각에서 위치 지어졌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특별

회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직접지급’에서 ‘道를 통한 간접지급’의

방식으로 바뀐 이후로도 ‘국민교육’과 ‘국고보조금’의 상징적인 연결은 계속

해서 유지되었다. 1913년 2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各道長官에게 다음과

93) 『京城府史』 2, 921쪽. 
94) 『京城府史』 2, 936쪽. 
95) 『京城府史』 2, 941쪽. 
96)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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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通牒을 보내고 있다.

내지인 교육비에 대해서 보조금은 종래 本府(조선총독부 - 필자 주)에서

직접 當該學校에 下付하고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 이상의 보조금의 분배 교부 

방법을 貴官(道長官 - 필자 주)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번에 發布한

소학교 및 간이실업전수학교비 국고 보조 규정에 기초하여 管內의 情況에

따라 각 학교의 설립, 유지하는 단체에 下付, 案配를 적절히 하여서 보조금

下付의 趣旨를 철저하게 할 것.97)

이에 따르면 기존의 통감부 시절부터 지급되던 일본인 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통감부에서 직접 일본인 학교조합 및 거류민단에 지급했었고, 

이는 강제 병합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것이 1914년부터는 조선총

독부가 직접 각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道로 보조금을 보내고

道에서 이를 나누어 분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의 趣旨는 계

속해서 지켜져야만 했으며, 일본인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곧 ‘국민교

육’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1920년대에도 많은 국고 지원이 국민교육을 명분으로 요청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경성학교조합이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 국고

보조를 요청할 때, 국민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신청 사유로 삼곤 했다.

경성학교조합의 재정은 해마다 소학교 학령아동의 증가로 인한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지출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매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극력 긴축

방침을 취하였지만 수년래 조합재정은 극도의 궁박한 상태로 (⋯) 현재는 학

교의 전부가 절대 필요로 하는 보통교실이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특별교

실의 사용을 폐지하고, 그것을 일반교실로 충당하였다. 또한 1학급에 수용아

동수가 70여 명에 달하는 상태로 국민교육에 있어서 진실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이에) 재원 부족액을 특별히 국고로부터 보조받기를 신

청한다.98) (강조는 필자)

97)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2월 26일, 通牒 제49호 「小學校及簡易實業專修學校費國庫補
助ニ關スル件」.

98) 국가기록원 소장, 「경성학교조합 재원부족에 대한 국고보조의 건」, 『교육 보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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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1928년 경성학교조합이 경성부윤을 거쳐 총독부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사례이다. 이때 경성학교조합은 소학교의 증축, 특별교실의

부활, 보통교실 및 강당의 증축 등을 위한 비용을 국고 보조에 의하여 해

결하기를 청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요청하는 논리 역시 국민교육을

온전히 하기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설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인 교육재정에 ‘국고 보조’를 준다는 것은 곧 일본 제국의 국민을 길러

내는 교육, 즉 ‘국민교육’을 위한 보조로서의 상징성이 강하였다.

이렇듯 일본인 교육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는 통감부 이래 긴 역사를 지

녔다. 그러나 일본인 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이 계속해서 지급된 것은 역사적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재조일본인 교육은 ‘일본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본국의 교육과 계속해서 비교되었다. 재조일본인들이 통감부나

조선총독부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에도 항상 일본 본국의 상황은 비교와 참

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1918년을 기점으로 일본 본국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3-16>은 1906년부터 1927년 사이 일본 본국의 町村公學費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본 본국에서 1917년까지 町村公學費에 대한 국고 보조의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촌공학비는 소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정촌에서 운영하는 다른 학교들에 대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18년

부터 국고보조금이 18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숨에 전체 수입의 57% 

가량을 차지하게 되었고, 연이어 1923년에 4배, 1926년에 1.7배가 증가하여, 

1927년 무렵에는 町村 정촌공학비의 78%가량을 국고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소학교 교육의 국고 보조 액수를 짚어서 살펴보면, 1912년에는

16,000여 원, 1916년과 1917년에도 169,000여 원과 179,000여 원에 불과

하다가 1918년에 9,023,000여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99) 즉, 일본에서

1918년에 이래 증가한 국고 보조의 대부분은 소학교 관련 보조금이었다.

이때 증가한 보조금은 「市町村義務敎育費國庫負擔法」100)에 의한 것으로, 

1928, 관리번호: CJA0004720.
99) 일본 본국의 町村소학교 교육비 추이와 관련해서는 高寄昇三, 앞의 책, 251쪽을 참조할 것.
100) 『(日本國)官報』 1918년 3월 27일, 法律 제18호 「市町村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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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및
보육료

기본재산수입 국고보조
기부금 및
잡수입

합계

1906년
3,025,595 
 (55.8%)

541,701 
 (10.0%)

189,731 
 (3.5%)

1,662,097
(30.7%)

5,419,124 
 (100%)

1907년
3,054,290 
 (49.2%)

571,578 
 (9.2%)

213,069 
 (3.4%)

2,363,196 
 (38.1%)

6,202,133 
 (100%)

1908년
2,159,198 
 (32.9%)

561,338 
 (8.5%)

372,963 
 (5.7%)

3,478,617 
 (52.9%)

6,572,116 
 (100%)

1909년
1,762,244 
 (27.7%)

564,867 
 (8.9%)

448,570 
 (7.0%)

3,587,024 
 (56.4%)

6,362,705 
 (100%)

1910년
1,664,309 
 (30.5%)

536,914 
 (9.8%)

465,103 
 (8.5%)

2,799,320 
 (51.2%)

5,465,646 
 (100%)

1911년
1,624,440 
 (32.0%)

552,365 
 (10.9%)

477,470 
 (9.4%)

2,423,015 
 (47.7%)

5,077,290 
 (100%)

1912년
1,698,903 
 (33.4%)

612,461 
 (12.1%)

481,707 
 (9.5%)

2,286,480 
 (45.0%)

5,079,551 
 (100%)

1913년
1,852,388 
 (39.2%)

672,801 
 (14.2%)

424,578 
 (9.0%)

1,777,696 
 (37.6%)

4,727,463 
 (100%)

1914년
1,833,985 
 (38.8%)

768,822 
 (16.3%)

436,088 
 (9.2%)

1,687,530 
 (35.7%)

4,726,425 
 (100%)

1915년
1,920,655 
 (38.3%)

848,397 
 (16.9%)

451,173 
 (9.0%)

1,797,914 
 (35.8%)

5,018,139 
 (100%)

1916년
2,003,188 
 (37.6%)

910,163 
 (17.1%)

474,125 
 (8.9%)

1,943,094 
 (36.5%)

5,330,570 
 (100%)

1917년
2,078,865 
 (34.8%)

1,010,261 
 (16.9%)

519,017 
 (8.7%)

2,371,861 
 (39.7%)

5,980,004 
 (100%)

1918년
2,090,133 
 (12.7%)

1,576,004 
 (9.6%)

9,356,270 
 (57.0%)

3,397,103 
 (20.7%)

16,419,510 
 (100%)

1919년
2,452,998 
 (12.9%)

1,314,431 
 (6.9%)

9,752,400 
 (51.4%)

5,452,643 
 (28.7%)

18,972,472 
 (100%)

1920년
3,305,351 
 (16.3%)

1,552,518 
 (7.7%)

9,928,987 
 (49.0%)

5,494,221 
 (27.1%)

20,281,077 
 (100%)

1921년
3,865,403 
 (17.5%)

1,758,455 
 (8.0%)

8,906,790 
 (40.3%)

7,582,584 
 (34.3%)

22,113,232 
 (100%)

1922년
4,435,983 
 (18.3%)

1,721,463 
 (7.1%)

9,190,905 
 (38.0%)

8,844,329 
 (36.6%)

24,192,680 
 (100%)

1923년
4,885,226 

 (9.6%)
1,887,150 
 (3.7%)

36,759,937 
 (72.0%)

7,555,923 
 (14.8%)

51,088,236 
 (100%)

1924년
5,252,296 
 (10.0%)

2,031,802 
 (3.9%)

37,097,607 
 (70.3%)

8,381,508 
 (15.9%)

52,763,213 
 (100%)

1925년
5,490,212 
 (10.5%)

2,196,770 
 (4.2%)

36,227,859 
 (69.4%)

8,274,420 
 (15.9%)

52,189,261 
 (100%)

1926년
5,921,536 
 (7.3%)

2,343,619 
 (2.9%)

63,355,354 
 (78.0%)

9,624,211 
 (11.8%)

81,244,720 
 (100%)

1927년
6,270,686 

 (7.3%)
2,399,696 

 (2.8%)
67,638,537 
 (78.6%)

9,795,878 
 (11.4%)

86,104,797 
 (100%)

* 비고: 『日本帝國統計年報』 42권(1924년), 49권(1930년)에서 작성함.

<표 3-16> 1906년~1927년 일본 町村公學費 수입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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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립 심상소학교의 정교원 및 준교원의 봉급 중 일부를 국고에서 부

담”하는 것이었다. 1910년대 일본의 정촌 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 

부과금(호별할) 증세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교원의 봉급 지급이 지연되고, 

교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다시 기부금으로 그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심

각한 폐해도 발생하곤 했다.101) 이러한 상황에 일본 내 교원들이 이탈하고, 

의무교육제도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소학교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고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정촌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은 1918년 최초로 제정될 당시, 매년 1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1923년 개정되면서 상한선이 매년 4천만

원으로 증가하였고,102) 1926년 다시 개정되면서 상한이 7천만 원에 이르렀

다.103) 이렇게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1927년 정촌 교육재정

중 보조금의 비율이 78.6%에 이르렀다.

이렇게 일본 본국에서 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은

조선의 일본인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의 국고보조금 지급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였다. 1924년 경성학

교조합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성학교조

합은 다나카(田中半四郞), 나리마츠(成松綠), 마츠모토(松本雅太郞), 아키야

마(秋山督次), 하야시바라(林原憲貞) 등 다섯 명의 학교조합의원을 선정하여

조선총독부와 교섭하였는데, 이때 다나카는 “내지에서는 정부로부터 3할 3

푼의 교육 보조를 받는 반면, 조선에서는 1할 5푼의 보조에 그쳐 이미 비

교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또다시 삭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언급

하면서 국고보조금 축소를 비판하였다.104) 그 밖에도 1924년 『조선신문』에 

“보통교육은 국민교육의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부 국

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지의 貴族院議員 야마와키(山脇玄)의 

글이 실리기도 했으며,105) 이듬해에는 1926년부터 일본 본국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이 증액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106) 그 밖에 『釜山日報』 등 일본인 

101) 高寄昇三, 앞의 책, 218쪽.
102) 『(日本國)官報』 1923년 3월 28일, 法律 제20호 「市町村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103) 『(日本國)官報』 1926년 3월 30일, 法律 제43호 「市町村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中改正法律」.
104) 『京城日報』 1924년 11월 21일, 「削減される學組補助, 組合側の態度は近く決められる」.
105) 『朝鮮新聞』 1924년 12월 20일, 「義務教育費は国庫負擔が當然, 貴族院議員 山脇玄氏 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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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서는 일본 본국의 의무교육비 부담을 둘러싼 논의를 관심 있게 보도하

였다.107)

이러한 이유로 재조일본인 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갔다. 

경성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914년 경성학교조합 설립 당시 267,000

원의 세입 예산 중 보조금은 5,300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 정도를 차지

하고 있었다.108) 이는 1930년대 경성부 일본인 교육재정 국고보조금이 매년

100,000원을 상회하며 전체 세입 예산의 10~12%를 차지하였던 것과 대조

된다(<그림 3-1>). 즉, 일본인 교육재정 국고보조금은 1914년 「학교조합령」 

제정 이래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통계상 1910년 이래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고보조금 명목의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

조선인 교육재정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들에게는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까? 이는 재조일본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총독부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에서 모호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국민에서

식민지 신민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109) 그러한 와중에 “일본인과

같은 호적이 없고, 교육이 분리되어 있으며, 군 복무의 의무가 없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민으로서의 근본 조건이라는 면에서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다르게 대하고 있는” 표시라고 이해되었다.110) 

이렇게 호적, 교육, 군 복무가 일본인을 조선인과 구분하는 ‘국민’으로서의

조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국고 보조가 국

민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도 당연했다. 더욱이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에서 교원 급료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급

106) 『朝鮮新聞』 1925년 4월 29일, 「敎費國庫負擔增額, 十五年度より實現」. 
107) 『釜山日報』 1925년 7월 3일, 「義務敎育費增擔, 2,000萬圓は出せない」; 『釜山日報』 

1926년 10월 1일, 「義務敎育增擔, 削除に決す」; 『釜山日報』 1926년 10월 5일, 「義務敎
育費增額問題, 憲政會地方會は熱心に希望, 硏究會の意嚮は二派に岐る」; 『釜山日報』 
1927년 10월 28일, 「義務敎育費へ國庫負擔案を提げ」 등등.

108) 『京城府史』 3, 76쪽. 
109) 우치다 준 지음, 한승동 옮김, 『제국의 브로커들: 일제강점기의 일본 정착민 식민주의

1876~1945』, 도서출판 길, 2020, 195쪽.
110) 우치다 준 지음, 한승동 옮김, 위의 책, 194~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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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도 전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본국에 상응하는 지원이

없으면 재조일본인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조선총독부가 재조일본인을 일본 본국의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결국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가 재조일

본인 교육을 지원한다는 상징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1914년 이후 조

선총독부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道를 거쳐 지급하면서도,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이전부터 지급되던 ‘국고보조금’의 이름을 버릴 수 없었다. 따

라서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 모두에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동일한 재원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명목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으로 다르게 지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때문에 

‘차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끝내 일본인 교육재정에만 ‘국고보조금’을 

多額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지 못했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재조일본인을

우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부의 상황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국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조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국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선

인과 재조일본인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교육재정

에서 ‘국고보조금’이 바로 그 상징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에게

조선총독부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근거로 ‘차별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했던 

구조적 한계이기도 했다.

4. 소결

1930년대 초반 불황 속에서 등장한 조선인 교육재정 차별론은 조선총독부

통계와 조선인의 교육 경험을 망라한 가운데, 재조일본인 및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육재정을 비교하면서 대두되었다. 조선인 교육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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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영상의 차이가 명확하였고, 조선인 교육재정에 

일본인 교원의 고임금이 주는 부담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

선인들의 이러한 차별론은 강하게 조선총독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조선총독

부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

육재정의 운영상 차이가 여전하였기 때문에 차별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

았다.

조선총독부가 차별론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

운영에 구분을 두었던 것은 재조일본인 사회의 반향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재조일본인들은 통감부기 이래 재조일본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본 본국에서의 국고 지원 증가 경향을 참조하면서, 조선총독부에 국고 보

조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국고 보조는 재조일본인이 조선인과는 다르게

구분되어 우대받고 있으며, 일본 본국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는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때문에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가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육재정에 동일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조 명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명목 차이가 조선인 차별론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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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전시체제하 초등교육재정의 팽창과 파열

1920년 조선인 교육재정을 부과금 중심으로 재편한 「조선학교비령」이 시

행된 이래,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법제와 구조는 점차 유

사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이래 교육재정의 財源과 운영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조선인 · 일본인 교육재정의 세부적인 운영 형태는 여전히 다른 상

태였다. 특히 재조일본인들이 일본 본국과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

하고, 나아가 조선에서 재조일본인의 우위를 보장받고자 했기 때문에,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시체제라는 환경 속에서 점차 변화하게 된다. 조

선총독부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어를 교육하는 것을 넘어,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인 초등교육의

확충이 필수적이었다. 나아가 전시체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화’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하 조선인 교육재정의 구조를 일본인 교육재

정과 더욱 통일하고, 나아가 빠른 황국신민화를 위해 학교 확충과 교사 수급,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

교육재정은 크게 변동하게 된다.

1. 교육재정 제도 변경과 학교 확충정책 실시

1) 통일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변경과 운영의 분화

전시체제하 교육재정 변동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1930년 이후 변화한 교육재정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제도

변경은 조선총독부의 정책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조선의 교육재정은 일본인, 도시지역 조선인, 농촌지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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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의 삼중 구조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때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

육재정은 각각 「조선학교비령」과 「학교조합령」에 의해 규정되면서, 아예 법제 

자체가 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 12월, 조선총독부는 “時勢의 進步에 順應하여, 

府, 邑에 의결기관을 설치하고, 府, 邑의 중요 사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외에, 府의 3개 단체를 통일”하는 지방제도 개정을 실시했다.1) 이로 인해

府 지역에 한해서 일본인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학교조합과 조선인 교육재

정을 담당하는 학교비가 폐지되고, 본래 일반행정만을 담당하던 府로 통합

되었다.2) 그 결과 府 지역에서는 학교조합 의원과 학교비평의원을 따로 선

거하지 않고, 府會議員을 선거하여 이들이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府에서 교육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일본의 市町村制와 같은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초등교육재정을

행정기구인 市町村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본래

일본인 교육도 1914년 府制 시행 이전에는 일본인 자치기구인 居留民團이

교육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부제 시행으로 인해,  

1914년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아우르는 일반행정기구로 府가 만들어지고, 

일본인 교육재정이 학교조합으로 분리되었으며, 여기에 조선인 교육재정이

따로 운영되었다. 이를 1930년의 지방제도 개정으로 세 단체를 府로 통합

하여 일원화한 것이다. 즉, 府 지역에 한해서는 일본의 市町村制와 같은 방

식으로 교육재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해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은 온

전히 일본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고

다마(兒玉秀雄)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府制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1) 齋藤實, 「地方制度改定に就て」, 『朝鮮』 제188호(1931년 1월호).
2)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2월 1일, 制令 제11호 「府制改正ノ件」. 이 세 단체의 통합에

대해서는 조미은,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史林』 41, 
2012의 제4장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조미은의 글은 학교조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하였으며, 통합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변화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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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改正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府에 있어 3단체의 통일에 있다. 府에는

종래 일반행정단체인 府와, 주로 조선인 교육비를 처리하는 學校費와, 주로

內地人 교육사무를 처리하는 學校組合의 3단체가 鼎立했다. 그 관계가 비상히

복잡하여, 官民이 共히 불편이 적지 않았어서, 이번에 그것을 府로 통일하고, 

府는 종래의 일반사무 외에도 內鮮人의 교육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렇

지만 주로 내지인을 교육하거나, 주로 조선인을 교육하는 것은, 그 施設 및

비용 부담의 點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이므로, 全然 그것을

合一하여 經理하는 것은 不可한 까닭에, 특별히 府에 特別經濟를 설치하여

敎育部會를 두고, 각기 經濟 및 會議를 分別하게 된 것은, 실로 부득이한 사

정이라고 할 수 있다.”3) (강조는 필자) 

고다마는 府로 교육 사무를 통합하면서도 특별경제를 두어 조선인과 일

본인 교육을 사실상 분리하게 된 이유를 시설 및 비용 부담의 차이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인 교육재정

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그 연원부터, 교육 대상, 국고보조금 유무, 부과금

징수 방식, 부과금 담세 정도가 모두 다른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府, 조선인 교육재정을 맡은 學校費, 일본인 교육

재정을 맡은 學校組合을 모두 府로 통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府 아

래에 第1部特別經濟와 第2部特別經濟를 두어 각각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육재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4) 또한 府會 의원 중에서 일본인은 第1敎育

3) 兒玉秀雄, 「地方自治制の第一步」, 『朝鮮』 제188호(1931년 1월호). 
4)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2월 1일, 制令 제11호 「府制改正ノ件」 중 특별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5조. 부의 경제 중 내지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각각 특별경제로 책정하여 일반경제와 분별한다.
          특별경제의 비용은 그 특별경제에 속하는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 사용

료 · 수수료 및 기타수입으로 이를 충당하고 부족할 때는 부세 및 부역 현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특별경제에 속하는 비용 중 특별히 필요한 것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경제로 이를 지변할 수 있다.

   제56조. 전조 제2항의 부세 및 부역현품은 내지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의 경
우에는 내지인에게,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의 경우에는 조선인
에게 부과한다.

   제57조. 특별경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1교육부회 및 제2교육부회를 구성하며
제1교육부회는 의장 및 내지인 부회의원으로, 제2교육부회는 의장 및 조선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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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會에, 조선인은 第2敎育部會에 속하게 하고, 각각 제1부특별경제와 제2부

특별경제에 소속된 재산과 재정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부회 

구성을 이유로, 조선인 또는 일본인 의원이 전체 부회 의원의 3/4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즉, 명목상으로는 府로 府, 학교비, 

학교조합을 통일하였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학교조합과 학교비가

그 형태를 유지한 채 府 아래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교육

부회 제도는 종래의 일본인 학교조합과 조선인 학교비를 명칭만 바꾼 편법

으로 평가되었다.5) 

그렇다면 1931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府로 통합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

본인 교육재정은, 정말 학교비와 학교조합을 제1부특별경제와 제2부특별경

제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을까?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 본국의 교육재

정은 市町村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반면,6) 조선에서의 제1부특별경제와 제2

부특별경제는,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府 일반경제7)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일반경제, 제1부특별경제, 제2부특별경제는 각기 부과금도 따로 산정하고, 

보조금도 따로 받는, 완전히 별개의 재정이었다. 府 지역의 3단체가 통합되

었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일반 행재정의 지원이나 국고의 지원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의 교육재정과 일본 본국의 교육재정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府로 통합되면서 생긴 변화 

또한 분명했다. 본래 府의 조선인 교육재정은 1910년대 이래 징수하였던

가옥세부가금, 그리고 1920년대 「조선학교비령」 제정 이래 주요한 재원이

회의원으로 조직한다.
          제1교육부회 및 제2교육부회의 의장은 부윤이 된다.
          제1교육부회는 내지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에 관한 사항을, 제2교육부

회는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95~200쪽.
6) 일본에서는 제2차 「소학교령」 이후 소학교 경비는 市町村의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소학교

경비는 시정촌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메이지 말기에는 정촌 세출의 40% 이상이
교육비로 사용되었다. 文部省, 『學制百二十年史』, 株式会社　 ぎょうせい, 1992,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8237.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7) 일반경제는 府의 일반행정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여 소요되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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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특별부과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30년 12월 29일 공

포된 「부제시행규칙」8) 제44조에서는 “특별경제의 비용에 대해서는 戶別稅 

이외의 특별세는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특별부과금(호별할)을 호별세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조선인 교육재정 또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호별세 단

일세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대 府의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두 가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부과금 제한율이 폐지되었다. 본래 府 지역 조선인 교육재정의 핵

심인 특별부과금에도 최고 과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9) 그러나 

지방제도 개정으로 인해 「府制」에 의하여 조선인 · 일본인 교육재정이 동시에 

규정되면서, 조선인 교육재정에 있던 부과금 제한율이 사라졌다.10) 

둘째, 가옥세부가금이 폐지되었다. 이 변화도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인

교육재정이 같은 법제에 속하게 되면서 생긴 일이었다. 일본인 교육재정에서는

가옥세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府制」에 의하여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

본인 교육재정이 동시에 규정되면서, 이를 일본인 교육재정의 방식으로 통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옥세부가금이 바로 폐지되지는 않

았다. 1931년 1월에 개최한 各道地方課長事務打合會에서는 제2부특별경제의

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가옥세부가금의 부과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府의 제2부특별경제의 비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옥세부가금의 부과한도>

특별경제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호별세 외에 다른 세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학교비는 종전 가옥세부가금이 있었던 까닭에, 이를 폐지하면 부담에 격변을

불러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2부특별경제의 비용에 한하여 당분간 가옥세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그 부과액에 대해서는 附加稅의 제한율을 적용

하지 않는다. 이는 온전히 과도적인 제도로써,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하는

8)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2월 29일, 制令 제104호 「大正3年朝鮮總督府令第3號府制施行
規則左ノ通改正ス」.

9) 이와 관련해서는 <표 2-3>을 참조할 것.
10) 1932년 『朝鮮地方財政要覽』에 실려있는 제2부특별경제 課率表에 따르면, 호별세의 부과

제한율은 “등급을 설정하여 累進率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제1부특별경
제의 과율과 동일하다. 1927년 학교비 특별부과금 과율표가 구체적인 액수를 지정해 놓
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호별세의 제한율이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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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 부과액은 1930년도의 가옥세부가금의 부과액의 범위 안에 머

물도록 하고, 增徵을 하지 않도록 嚴守시킬 것.11)

가옥세부가금은 1910년대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新設된 이래,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없는 조선인 교육재정의 고유한 세금이

었다. 이를 갑자기 폐지하면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져 곤란하기 때문에 당

분간 남겨 둔다는 것이다. 대신 이는 과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징수액은

기존에 징수하던 것 이상으로는 걷을 수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가옥세부가금이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남아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조세가 변경될 때 생기는 반발 때문이었다. 이미 

조선총독부는 1926년에 한 차례 세제개정을 통하여 학교비 부과금 중 하나인 

지세 또는 시가지세 부가금을 폐지한 전력이 있다. 지세 또는 시가지세 부

가금은 조선인 교육재정 전체 세입의 1/4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

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반발과 걱정이 상당했다. 지세부가금 폐지

직후인 1927년, 평안남도 道評議會에서는 “지세부가세 중 본세의 100분의

30을 종전대로 학교비로 군청에서 징수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등장하기도

했고,12) 황해도 재령군 학교평의회에서는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라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하여 수업료를 높여 받을 계획을 세웠다.13) 기존에 존재하던

부가금 하나를 폐지하는 데 격심한 반발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학교비 지세 또는 

시가지세 부가금 폐지가 별도로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홍보를 계속하였다. 1926년 12월 2일, 조선총독부 訓令으로

지방세제 정리가 공포된 직후 조선총독부 內務 當局者는 다음과 같이 학교비 

지세부가세 폐지가 조선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

하고 있다.

11) 국가기록원 소장, 「경성부 제2부특별경제 가옥세부가세 조례 설정의 건」, 『府 제2부특별
경제 관계철』, 1931, 관리번호: CJA0002834.

12) 『朝鮮日報』 1927년 1월 25일, 「平南道評議會 第7日 經過」.
13) 『東亞日報』 1927년 3월 28일, 「校長과 敎員에 朝鮮人을 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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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地稅와 같은 稅目에 대하여 學校費 같은 특수단체가 課稅를 하는 것은

과세 원칙으로 보아 그 適正을 失한 것일 뿐 아니라, 租稅의 分界를 침해하는 

것임으로, 그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道知事에게 標準을 示한 것이다. 그런데

玆에 오해키 易한 것은 개정에 의하면 학교비 부과금 중 지세 및 시가지세

부가금은 此가 削除되었은 즉, 학교비 수입은 그만큼 감소된 듯 하나, 其實은 

종래보다 加는 될지언정 감소되지 않을 것임으로 종래 課率에 상당한 額은

地方費로부터 學校費에 대하여 보조될 터인 즉, 실제 수입에 대하여는 하등

감소가 없을 뿐 아니라, 又 一方으로 관찰하여 地方費가 稅目을 부과하게 되면, 

內, 鮮, 外人은 물론이요, 종래 學校費로서는 부과치 못하던 者의 토지에 대

하여도 自今 과세할 수 있는 즉, 그만큼 수입이 증진될 것이다. 그런데 玆에

주의할 것은 內地人의 부담이니, 내지인은 학교조합비로 호별할을 부담하는

이외에 更히 지세부가세 增率額을 부담하게 될 터이나, 其 납입액에 상당한

금액은 역시 道 地方費로부터 학교조합비에 대하여 보조를 與할 터인 즉, 조

선인 교육인 學校費에 대한 부담은 加치 아니함은 물론이다.”14) (강조는 필

자)

실제로 1927년 이후 지세 또는 시가지세 부가금 폐지에 의한 지방비 보

조가 계속해서 조선인 교육재정에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보

조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부과금 형태로 걷던 것을 道를 거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기존에 학교비 부과금 형태로 징수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한율 안에서 부과할 수 있었지만, 도 지원금으로 그 형태가 바뀌면

서 필요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이 부족할

때 징수할 수 있었던 제한외 부과도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교육재정에서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학교비의 수입이

“종래보다 늘어날지언정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세부가금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다. 1931년 당시 개성부의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금은 2,293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였지만, 1942년에도

보조금 지급액은 여전히 2,293원이었다. 이에 따라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

예산에서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9%까지 줄

14) 『每日申報』 1926년 12월 3일, 「課稅制限改定은 地方稅分界整理 學校費에는 無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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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다(<표 3-8> 참조). 개성부 일반경제의 지세부가금이 1931년 5,092

원에서 1942년에는 13,104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생각한다면,15) 도

지방비 지세부가금 증수에 따르는 이익은 조선인 교육재정으로 전달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1926년 조선총독부 내무당국자가 말했던 “종래 과율에

상당한 금액이 지방비로부터 보조될 것”이며 “수입이 증진될 것”이라는 말

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듯 지세부가금 폐지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府 지역에서 가옥세

부가금을 전격적으로 폐지할 경우, 조선인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

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법적으로는 가옥세부가금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가옥세부가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가옥세부가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1936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이

루어진 제2차 지방세제 개정에서는 기존의 府, 邑, 面에서 각기 징수하고

있던 戶稅를 폐지하고, 道稅로 소득세의 성격을 가미한 戶別稅를 창설하도

록 했으며,16) 아울러 道稅 家屋稅도 창설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가옥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농촌지역에서도 가옥세를 부과하게 되었다.17) 이 과

정에서 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옥세부가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가옥세부가금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재정 제도 변경상 불

가피했기 때문이었다. 가옥세가 道稅로 바뀌고 농촌지역에 가옥세가 생기게

되면, 「조선학교비령」에 규정된 가옥세부가금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도

가옥세부가금을 징수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방침이 조선인 교육재정을 일본인 교육재정과 마찬가지로 戶에 기반한 부

과금으로 통일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옥세부가금을 새롭게 징수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었다. 그 결과 「조선학교비령」의 개정을 통해 조선인 교육재

정의 수입원 중 하나였던 가옥세부가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18) 그 부족액은 

15)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세입출 예산」, 『일반경제 세입출 예산서』, 1930, 관리번호: 
CJA0002815;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세입출 예산」, 『일반경제 세입출 예산서』, 
1942, 관리번호: CJA0003837.

16) 본래 戶稅는 각 지역에서 별도의 부과표준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道稅 戶別稅가
만들어짐에 따라 부과등급, 부과액의 배당 방법, 1호당 평균 부과액 등이 道를 기준으로
통일되었다. 김옥근, 『日帝下朝鮮財政史論攷』, 349~355쪽.

17) 『東亞日報』 1936년 1월 10일, 「지방세제 정리 관계법령 발포」.
18)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월 8일, 府令 제4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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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교육재정의 부과금을 증액하여

메우도록 하였다.19) 

한편 제2차 지방세제 개정은 교육재정의 戶稅 기반의 부과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本稅인 戶稅가 호별세로 변하자, 이에 따라 학교비 ‘호세부가금’이

‘호별세부가금’으로,20) 종래 府 특별경제에서 독립세로써 징수하였던 ‘호별

세’가 도세 호별세의 부가세로 변경되어 명칭이 ‘호별세부가금’으로 바뀌게

되었다.21) 그러나 학교비 호별세부가금은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과제한율에 묶여 있었던 반면, 특별부과금에서 기원한 제2부특별경제 호

별세부가금은 별도의 부과 제한이 없었다. 이름은 같지만, 실제 운영이나

성격에서 학교비 호별세부가금과 제2부특별경제 호별세부가금은 여전히 다른 

특징을 지닌 세원이었다.

이러한 법제 변경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과

정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을 府로

통합하거나, 조선인 교육재정에서만 징수할 수 있었던 부과금들을 서서히

폐지해 나갔다. 이는 1895년 이래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었던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제도적 유사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리어 교육재정은 지역과 민족에 따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복

잡한 법제에 따라 구성 · 운영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의 농촌으로

나뉘어서, 도시에서는 「府制」에 의해 운영되는 제1부특별경제(일본인 교육

재정)와 제2부특별경제(조선인 교육재정)가 존재한 반면, 농촌에서는 「학교

조합령」에 의한 일본인 교육재정과, 「조선학교비령」에 의해 운영되는 조선인 

교육재정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부과금을 얼마나 자유롭게 징수할 수 있는

지에 따라서는, 일본인 교육재정의 규칙을 따라 자유롭게 부과금을 징수할

이 개정에서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본래 ‘호세 또는 가옥세 부가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호별세부가금’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비 부과금에서 가옥세부가금이 폐지되었다.

19) 『東亞日報』 1936년 4월 25일, 「家屋稅附加稅 廢止, 戶別稅로써 補充」.
20) 『東亞日報』 1936년 1월 10일, 「지방세제 정리 관계법령 발포」.
21)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호별세부가세 조례」, 『제2부특별경제 각부 관

계서철』. 1936, 관리번호: CJA0003212. 府 지역의 학교비 부과금이었던 호별세는 종래
자체 등급표를 가지고 호별세를 징수하였으나, 세제개정으로 도세의 부가세가 되면서
자체 등급표가 아닌 도세에서 설정된 호별세 부과 등급표에 따라 호별세를 징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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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제1부특별경제, 제2부특별경제, 학교조합이 존재하였고, 그에 비해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과금 징수에 강한 규제를 받는 농촌지역의 학교비로

나누어졌다. 또한 부과금 및 보조금 지급 항목에 따라서는 호별세만을 징

수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제1부특별경제와 학교조합(일본인 교육재정)이 

있고, 대한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아 1910년대 이래 다양한 雜稅를 징수하고, 

국고보조금을 거의 지원받지 않는 제2부특별경제와 학교비(조선인 교육재

정)가 있었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 조선의 교육재정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을 지향하였지만,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는 도리어

분화되었다. 

<그림 4-1> 1936년 이후 부과금 징수체계 개념도

2) 황민화정책 실시에 따른 학교 확충 계획과 일본인 교원 증원

1930년대 후반 조선인 초등교육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길러내 동원 체제를 확보하는 것에서 기인했다.22) 이러한 

22)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敎育政策史』, 一志社, 1985, 404~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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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황민화정책’은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선인 초등교육 확충의 시작은 1936년 2월의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 확충계획’(이하 제2차 확충계획)이었다.23) 이 계획의 목표는 1946년까지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1936년 당시 보통학교 입학지원자 32만여 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보통학교를 증설하거나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것이었다.24) 당시 학무국장이었던 이마이다(今井田淸德)는 “학령

아동 취학율이 겨우 25% 내외의 低位에 있어 廣汎히 半島 민중의 국민적

자질을 향상을 期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학령아동의 60% 이상, 168만 명을 수용하여 의무교육제도의 階梯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5) 

이렇게 계획 · 실시된 제2차 확충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

이하게 된다. 미나미(南次郞) 총독의 신임을 바탕으로 1937년 7월 3일 학무

국장 직무대리(心得)가 된 시오바라(鹽原時三郞)는 곧바로 식민지 교육체제의 

전면 개편에 관여하여, 식민교육의 최종 목표를 ‘황국신민’의 완성으로 설정

하였다. 이를 통해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강령에 따르는 황민화교육 

방침이 계획되었다.26) 이에 따라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학

생들에게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으며,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27)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의

23)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초등교육확충계획은 여러 차례 계획 · 수행되었다. 이를 보통 3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1차 초등교육확충계획은 1919년에서 1922년까지 수행되었던 3면 1교
계획을 전반, 1929년에서 1936년까지 수행된 1면 1교 계획을 후반으로 본다. 이어
1937년에서 1942년까지를 제2차 확충계획, 1943년에서 1946년까지를 제3차 확충계획
으로 구분한다. 정규영, 「‘공립보통학교 1면 1교 계획’과 조선인 초등교육(1928~1936)」,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3,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1쪽.

24) 제2차 확충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95~98쪽을 참조할 것.

25) 『每日申報』 1936년 1월 9일, 「十二年度부터 着手할 初等敎育의 第二次 擴充, 其 計劃樹
立에 就하야 政務總監 談 發表」.

26) 시오바라의 학무국장 취임 과정 및 황민화정책 구상과 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
이랑, 「전시체제기 염원시삼랑(鹽原時三郞)의 황민화정책 구상과 추진(1937~1941)」, 『역
사문제연구』 17, 2013을 참조할 것. 제3차 「조선교육령」은 같은 해 2월 공포된 육군특
별지원병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27)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조선교육령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재철, 앞의 책, 
399~432쪽을 참조할 것. 이와 관련하여 황국신민화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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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시행은 본격적인 황민화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일전쟁과 전시 동원의 필요성하에서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교육은 더욱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10년간 실시하기로 했던 제2차 확충

계획은, 계획 첫해부터 기간 단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시오바라

학무국장 취임 1개월이 채 못된 1937년 7월 말, 조선총독부가 敎學刷新과

교육 보급을 목적으로 제2차 확충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단축하기로 결정

했다.28) 1936년 계획 수립 당시 목표가 취학율 25%를 60%로 만드는 것이

었음을 생각하면, 불과 5년 사이에 조선인 초등교육은 2배 이상 확충되어야 

했다. 따라서 인건비와 학교 건축 및 증축에 드는 비용도 기존 계획보다 2배 

더 빨리, 더 많이 마련해야 했다. 이는 곧 교육재정의 급격한 팽창을 예보

하는 것이었다.

한편 교육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가르칠 

교원의 수급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를 건축하고 재원을 마련하더

라도,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를 수급하지 못하면 교육이 이뤄질 수 없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제2차 확충계획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직후, 학무국에서는

이로 인해 증가하는 교원의 수급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사범학교는 전부 관립으로 하고 각 도에 1교씩을 설치하되 장래에 경성

에는 하나를 더 설치한다.

1. 여자사범학교는 현재 경성에 하나 있을 뿐인데 장래에 4~5교를 증설한다.

1. 각 사범학교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고 갑종농업학교와 고등보통학

교, 중학교 출신자를 6개월씩 속성으로 양성하여 당분 교원 부족을 완

화한다.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되었는지는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심, 
「일제시기 ‘충량한 신민 만들기’교육과 학교문화 - 1930, 40년대 보통학교교육을 중심
으로」, 『이화사학연구』 33, 2006; 이명화, 「일제 황민화교육과 국민학교제의 시행」, 『한
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10; 김소륜, 「일제강점기 초등교육과 ‘국민 만들기’ - 제3 · 4차
조선교육령기에 발행된 『普通學校朝鮮語讀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0, 2011;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122, 2012. 특히 김정
인은 황국신민화교육이 하루아침에 급조된 전시형 정책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대중화라는
형식적 측면과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추구하면서도 皇國臣民이라는 국민상을 강조한 ‘식
민지형 국민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8) 『每日申報』 1937년 7월 25일, 「朝鮮에도 義務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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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검정시험 합격자를 다수 채용한다.

1. 내지로부터 각 현에 依囑하여 매년 200~300명을 데려오게 한다.29)

교원 수급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초기 계획은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수

행되었다. 사범학교가 신설되었고,30) 교원시험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등학교

졸업생에게 간단한 구두 시험과 신체 검사만 시행하여 촉탁교원으로 임명

하고, 기존 교원을 활용하기 위해 2부제 교수를 실시했다.31) 그러나 이러한

교원 충원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학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교원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교원시험 확대, 촉탁교원

임용 등은 결국 자격과 실력이 부족한 교원들을 양산해내는 방식이었기 때

문이다. 황민화정책과 조선인 초등교육이 연계된 상황에서 자격과 실력이

부족한 교원이 황민화정책의 중추를 이루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다.32)

따라서 전시체제하 교원 확충 과정은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했다. 애초에 매년 200~300명을 데려올 것이라던 조선총독

부의 계획은, 당장 같은 해 연말에 “이것(제2차 확충계획 - 필자 주)의 교원 

증가는 조선 내에서만은 그 반수도 보충되지 못하는 관계로 적어도 1,000

명의 교원을 일본 내지에서 이입하여야 할 형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

도였다.33)

제2차 확충계획으로 인한 교원 부족 현상은 1937년 이후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도에 800명의 교원을 이입할 계획을 세웠고,34) 

29) 『每日申報』 1937년 8월 13일, 「初等敎育擴充에 는 不足敎員緩和對策」.
30) 1935년 이후 신설된 사범학교는 다음과 같다. 경성여자사범학교(1935년), 전주사범학교

(1936년), 함흥사범학교(1937년), 광주사범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이상 1938년), 춘천사
범학교(1939년), 진주사범학교(1940년), 청주사범학교(1941년), 신의주사범학교(1942년), 
대전사범학교, 해주사범학교, 청진사범학교(이상 1943년), 원산여자사범학교(1944년). 김
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69~70쪽.

31) 조선총독부의 전시체제하 교원 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김광규, 위의 글, 69~73쪽을 참조
할 것.

32)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 교육의 중심 생명을 구성하는 것이 황국신민 교육자”이며 “교
육에 있어서는 교사인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된 자가
훌륭히 황국신민으로서 국체 정신의 權化로서 참으로 일본인적 성격을 철저적으로 단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1939년 4월부터 교육연수소를 개설 · 교육하여 “학교교원에 대해
국체의 본의에 基한 황국신민교육의 眞髓를 念得”케 하였다. 『朝鮮日報』 1940년 1월 8일, 
「事變下의 皇國臣民 鍊成 敎育」.

33) 『東亞日報』 1937년 12월 2일, 「初等敎員, 大不足으로 1,000餘 名 敎員 移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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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도에도 800명을 이입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다.35) 이렇게 일본인 

교원들이 일본 본국에서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초등교원 중 일본인이 차지

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졌다.

연도

훈도 촉탁교원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30 2,259 289 5,601 460 16 35 138 108

1931 2,309 265 5,814 489 15 33 118 93

1932 2,476 272 5,865 528 19 27 143 109

1933 2,634 285 5,877 550 49 29 204 159

1934 2,946 305 5,780 578 38 30 371 179

1935 3,298 304 5,959 621 43 45 361 208

1936 3,731 338 6,151 677 48 44 345 247

1937 4,316 387 6,356 800 24 53 394 286

1938 5,399 483 6,511 883 57 86 488 299

1939 6,662 718 6,591 1,040 65 158 476 492

1940 7,183 1,093 6,394 1,291 96 379 1,052 631

* 비고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9년도판, 1941년도판에서 작성함.

<표 4-1> 1930~1940년 공립보통학교 훈도 및 촉탁교원 수 (단위 : 명) 

<표 4-1>은 1930년에서 1940년 사이 공립보통학교의 훈도와 촉탁교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1936년 제2차 확충계획 발표 이후, 

1940년에 이르기까지 불과 5년 동안 일본인 남성 훈도의 수는 3,731명에서

7,183명으로 93% 증가하였고, 일본인 여성 훈도의 수는 338명에서 1,093명

으로 223%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조선인 남성 훈도는

6,151명에서 6,394명으로 불과 4% 증가에 그쳤고, 조선인 여성 훈도는 677

명에서 1,291명으로 91% 증가하였다. 즉, 정규 교원인 훈도의 일본인 비중

증가가 가팔랐다. 이에 따라 1930년 일본인 2,259명과 조선인 5,601명으로

34) 『東亞日報』 1938년 10월 13일, 「또 教員 大不足, 明年度에 800名 移入」.
35) 『朝鮮日報』 1939년 11월 19일, 「明春 增員할 初等敎員, 800名 移入은 樂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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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비율이었던 훈도의 민족비는, 1940년에는 일본인 7,183명과 조선인

6,394명으로 일본인이 역전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임시 교원 혹은 저급

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촉탁교원에서는 조선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40년 한 해에만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학교 확충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일본 본국에서 데려오는 것은, 

교원 수급 계획은 물론 황민화정책의 의도를 보았을 때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36)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의

문을 들게 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일본인 교원의 급료는 어떻게 충당되었

을까?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조선인 교육의 양

적인 성장을 가로막았던 것은 조선총독부의 부과금 제한율 설정을 통한 통제, 

그리고 일본인 고급교원으로 대표되는 조선에서 교원의 고임금 문제였다. 

이 때문에 1920년대 이래 조선인 교육 확충을 위한 주장에는 항상 일본인

고급교원 대신 저렴한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며, 

조선총독부가 이에 대해 일본인 교원 채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하

였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1930년대 중후반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을 확충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조선의 교원이 높은 급료를 받는 상황은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교육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후반 이래 늘어나고 있

었던 일본인 교원들은 加俸과 숙사료를 받는 ‘고급교원’이었기 때문에, 조선

인에게 부과금을 다수 걷더라도 이렇게 걷은 교육재정을 고급교원의 급료를

주는 데에 사용한다면, 재정을 확보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는 난망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황민화정책의 자장하에서 높은 급료를 받는 일본인

교원을 고용하면서도, 빠르게 조선인 교육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조선인 교원을 고용하여 교육을 확충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

독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운영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36) 고마고메 다케시는 사카이 나오키를 인용하여 국민국가 일본에 대한 귀속의식이 ‘일본인’
이라면 ‘일본어’로 말해야 하고, ‘일본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천황이라는 존재가 그 이미지를 가능하게 하는 ‘상상적 보증자’로
존재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오성철, 이명실, 권경희 옮김,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008,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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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확충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교육재정 운영 방침

1) 교육재정의 팽창과 특별부과금의 보편화

우선 1930년대 후반 제2차 확충계획에 따라 조선인 교육재정 지출이 팽

창하는 모습을 府와 郡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府와 郡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府 제2부특별경제와 郡 학교비가

서로 다른 法制에 의해 규정된 것은 물론, 운영상의 차이도 상당하였기 때

문이다. 府와 郡에서 각각 어떤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증가에 대응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실제로 조선인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나갔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제2차 확충계획에 따른 조선인 교육재정의 팽창은 실로 기록적이었다. 

<표 4-2>와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1935년 2,675,879원이었던 제2부

특별경제 지출 규모는 1940년에는 10,775,864원으로 5년 사이 4배로 증가

하였고, 학교비 지출 규모 또한 같은 시기 17,486,943원에서 40,762,556원

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지방재정 전체를 놓고 비교해 보

아도 높은 축이었다. 전시체제하 확대재정의 영향으로 조선총독부의 지방재정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37) <부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동시기 지방

재정 증가폭은 도 지방비(2.7배), 읍면비(1.8배), 제1부특별경제(1.5배), 학교

조합(1.4배)로, 府 일반경제(4.4배)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선인 교육재정 증

가폭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 시기 조선인 교육재정 지출이 급증한 주된 원인은 보통학교 학급 증

설을 위한 교사 신축비(신영비)의 증가였다. 제2차 확충계획이 요구하는 보

통학교 학생 수용을 위하여 전국의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에서 대대적으로 

학교의 신축 및 증축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결과 학교비 지출에서 신영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1935년 1,887,700원(전체 지출의 10.8%)에서 1940년 11,610,956

원(30.3%)으로 액수는 물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증가했다.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935년 831,158원

37) 김옥근, 『日帝下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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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 지출의 31.1%를 차지하던 제2부특별경제의 신영비는 1940년에는

6,110,471원으로 전체 지출의 56.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급이 신설되면 해당 학교와 학급에 배치할 교원도 

늘어나야 했고, 늘어난 교원에게는 급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의

증가에 수반해서 주로 교원 급료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비(국민학교비)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신영비의 비중이 커

지기 때문에 보통학교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액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31년 대비 1941년에 보통학교비는 제2부

특별경제에서는 3.99배(1,054,379원 → 4,211,483원), 학교비에서는 2.6배

(10,372,695원 → 26,961,005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 교육재정 지출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입도 자연히 늘어나야 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 교육재정 세입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나 세입을 늘리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府 지역의 제2부특별경제와, 郡 

지역의 학교비 단체 사이에서는 그 세입의 증가 항목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인 교육재정에 있어 府와 郡이 法制

는 물론, 세금의 기원과 운영 방식마저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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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0
.8
%
)

92
,6
41

 

(0
.5
%
)

29
2,
71

8 
　

1,
0
32

,0
65

 
17

,4
86

,9
43

(1
0
0
%
) 

19
36

51
4,
31

3 

(2
.7
%
)

37
,8
15

 

(0
.2
%
)

13
,1
44

,3
42

 

(6
9.
5%

)

95
7,
66

0
 

(5
.1
%
)

43
2,
27

3 

(2
.3
%
)

14
,5
34

,2
75

 

(7
6.
8%

)

77
,8
97

 

(0
.4
%
)

2,
15

2,
14

3 

(1
1.
4%

)

16
2,
91

5 

(0
.9
%
)

30
0
,5
52

 
　

1,
14

4,
26

6 
18

,9
24

,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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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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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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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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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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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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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6
62

,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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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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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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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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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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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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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4

,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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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
82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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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95

6,
61

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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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9,
59

2 

(3
.0
%
)

34
3,
46

3 
　

4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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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

,7
27

,6
62

(1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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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82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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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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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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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

16
,3
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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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7%

)

1,
43

0
,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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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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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7
%
)

18
,2
73

,7
74

 

(6
4.
5%

)

30
4,
64

1 

(1
.1
%
)

6,
44

6,
40

3 

(2
2.
8%

)

1,
33

4,
41

3 

(4
.7
%
)

39
1,
15

9 
　

72
2,
13

9 
28

,3
31

,3
31

(1
0
0
%
) 

19
39

95
6,
99

1 

(2
.8
%
)

45
,2
59

 

(0
.1
%
)

18
,9
69

,4
0
1 

(5
6.
0
%
)

1,
66

4,
30

4 

(4
.9
%
)

54
6,
10

0
 

(1
.6
%
)

21
,1
79

,8
0
5 

(6
2.
5%

)

56
4,
40

4 

(1
.7
%
)

8,
91

6,
89

0
 

(2
6.
3%

)

1,
0
44

,9
15

 

(3
.1
%
)

40
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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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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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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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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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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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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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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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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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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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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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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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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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
)

53
5,
89

1 

(1
.3
%
)

24
,2
54

,5
76

 

(5
9.
5%

)

1,
0
0
5,
95

7 

(2
.5
%
)

11
,6
10

,9
56

 

(2
8.
5%

)

1,
0
0
2,
13

2 

(2
.5
%
)

57
9,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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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
0
3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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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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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6

(1
0
0
%
) 

19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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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8

7 

(2
.6
%
)

60
,7
57

 

(0
.1
%
)

26
,9
61

,0
0
5 

(5
2.
2%

)

2,
40

8,
65

8 

(4
.7
%
)

63
2,
74

8 

(1
.2
%
)

30
,0
0
2,
41

1 

(5
8.
1%

)

1,
51

0
,2
12

 

(2
.9
%
)

15
,6
46

,8
77

 

(3
0
.3
%
)

92
4,
15

2 

(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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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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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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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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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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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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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세
수

입
세

외
수

입

합
계

호
별

세
부

가
금

가
옥

세
부

가
금

계
재

산
수

입
사

용
료

및
수

수
료

보
조

금
및

교
부

금
기

부
금

기
채

전
년

도

조
월

금
기

타
세

외
수

입
계

19
31

43
5,
34

5

(2
5.
5%

) 

14
4,
0
56

 

(8
.4
%
)

57
9,
40

1 

(3
4.
0
%
)

5,
52

7 

(0
.3
%
)

46
0
,5
57

 

(2
7.
0
%
)

37
5,
42

7 

(2
2.
0
%
)

21
,9
23

 

(1
.3
%
)

30
,0
0
0
 

(1
.8
%
)

　
23

3,
0
52

 
1,
12

6,
48

7 
1,
70

5,
88

8

(1
0
0
%
) 

19
32

51
0
,0
0
5

(2
8.
5%

) 

14
8,
0
10

 

(8
.3
%
)

65
8,
0
15

 

(3
6.
7%

)

7,
59

9 

(0
.4
%
)

48
7,
31

7 

(2
7.
2%

)

36
8,
65

5 

(2
0
.6
%
)

34
,2
95

 

(1
.9
%
)

41
,7
0
0
 

(2
.3
%
)

12
4,
15

0
 

70
,7
59

 
1,
13

4,
47

6 
1,
79

2,
49

1

(1
0
0
%
) 

19
33

51
6,
0
93

(2
0
.5
%
) 

17
1,
0
23

 

(6
.8
%
)

68
7,
11

6 

(2
7.
3%

)

7,
81

6 

(0
.3
%
)

51
5,
38

8 

(2
0
.5
%
)

39
1,
35

5 

(1
5.
6%

)

43
,9
70

 

(1
.7
%
)

67
4,
90

0
 

(2
6.
9%

)
12

3,
19

5 
69

,6
23

 
1,
82

6,
24

8 
2,
51

3,
36

4

(1
0
0
%
) 

19
34

53
9,
39

1

(1
9.
1%

) 

16
8,
0
89

 

(5
.9
%
)

70
7,
48

0
 

(2
5.
0
%
)

10
,2
24

 

(0
.4
%
)

50
9,
58

8 

(1
8.
0
%
)

48
6,
41

5 

(1
7.
2%

)

47
,6
74

 

(1
.7
%
)

84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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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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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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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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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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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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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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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8.
2%

) 

18
3,
0
84

 

(6
.0
%
)

73
9,
99

6 

(2
4.
2%

)

13
,1
45

 

(0
.4
%
)

53
7,
19

8 

(1
7.
6%

)

66
3,
21

1 

(2
1.
7%

)

45
,9
77

 

(1
.5
%
)

54
9,
58

0
 

(1
8.
0
%
)

38
3,
41

5 
11

9,
70

6 
2,
31

2,
23

3 
3,
0
52

,2
29

(1
0
0
%
) 

19
36

77
4,
54

5

(1
9.
6%

) 

16
6,
69

9 

(4
.2
%
)

94
1,
24

4 

(2
3.
8%

)

16
,9
13

 

(0
.4
%
)

65
5,
25

6 

(1
6.
6%

)

73
4,
78

4 

(1
8.
6%

)

99
,6
15

 

(2
.5
%
)

91
7,
30

0
 

(2
3.
2%

)
37

6,
23

6 
20

9,
11

8 
3,
0
0
9,
22

3 
3,
95

0
,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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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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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0
75

,2
95

(2
0
.5
%
) 

86
,3
94

 

(1
.6
%
)

1,
16

1,
68

9 

(2
2.
1%

)

19
,0
73

 

(0
.4
%
)

75
8,
52

5 

(1
4.
4%

)

88
7,
24

3 

(1
6.
9%

)

13
2,
24

1 

(2
.5
%
)

1,
38

1,
50

0
 

(2
6.
3%

)
76

7,
0
99

 
14

6,
81

2 
4,
0
92

,4
94

 
5,
25

4,
18

3

(1
0
0
%
) 

19
38

1,
47

1,
40

0

(1
9.
7%

) 

51
7 

(0
.0
%
)

1,
47

1,
91

7 

(1
9.
7%

)

19
,6
78

 

(0
.3
%
)

98
9,
13

9 

(1
3.
2%

)

98
6,
64

4 

(1
3.
2%

)

24
4,
26

0
 

(3
.3
%
)

2,
33

5,
70

0
 

(3
1.
3%

)
94

5,
20

5 
48

1,
49

8 
6,
0
0
2,
12

5 
7,
47

4,
0
42

(1
0
0
%
) 

19
39

1,
85

0
,9
34

(2
1.
1%

) 

28
,4
72

 

(0
.3
%
)

1,
87

9,
40

6 

(2
1.
4%

)

9,
85

8 

(0
.1
%
)

1,
17

8,
31

6 

(1
3.
4%

)

1,
18

6,
0
0
6 

(1
3.
5%

)

27
6,
26

3 

(3
.1
%
)

2,
63

1,
15

0
 

(3
0
.0
%
)

1,
35

5,
20

5 
26

2,
0
88

 
6,
89

8,
88

7 
8,
77

8,
29

3

(1
0
0
%
) 

19
40

2,
41

4,
11

4

(2
2.
4%

) 

2 

(0
.0
%
)

2,
41

4,
11

6 

(2
2.
4%

)

24
,0
65

 

(0
.2
%
)

1,
31

2,
49

3 

(1
2.
2%

)

1,
22

9,
78

7 

(1
1.
4%

)

68
,9
25

 

(0
.6
%
)

5,
21

6,
50

0
 

(4
8.
4%

)
33

5,
49

2 
17

4,
48

6 
8,
36

1,
74

9 
10

,7
75

,8
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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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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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44

9,
67

3

(2
8.
5%

) 

1 

(0
.0
%
)

3,
44

9,
67

4 

(2
8.
5%

)

28
,9
14

 

(0
.2
%
)

1,
57

9,
83

3 

(1
3.
1%

)

1,
33

8,
12

2 

(1
1.
1%

)

21
3,
76

8 

(1
.8
%
)

4,
55

6,
70

0
 

(3
7.
7%

)
59

1,
18

5 
33

2,
41

7 
8,
64

0
,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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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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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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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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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세
수

입
세

외
수

입

합
계

호
별

세
부

가
금

특
별

부
과

금
계

재
산

수
입

사
용

료
및

수
수

료
국

고
보

조
금

도
보

조
기

부
금

기
채

전
년

도

조
월

금
기

타
세

외
수

입
계

19
31

2,
86

5,
93

0
 

(2
0
.2
%
)

0
　

(0
.0
%
)

2,
86

5,
93

0
 

(2
0
.2
%
)

16
3,
69

2 

(1
.2
%
)

2,
61

6,
80

4 

(1
8.
5%

)

18
7,
46

6 

(1
.3
%
)

6,
38

3,
91

9 

(4
5.
1%

)

59
6,
0
12

 

(4
.2
%
)

67
,7
0
0
 

(0
.5
%
)

87
2,
91

7 
41

0
,2
90

 
11

,2
98

,8
0
1 

14
,1
64

,7
31

(1
0
0
%
) 

19
32

3,
10

8,
61

0
 

(2
0
.8
%
)

66
,3
64

 

(0
.4
%
)

3,
17

4,
97

4 

(2
1.
3%

)

17
9,
0
31

 

(1
.2
%
)

2,
74

0
,9
64

 

(1
8.
4%

)

12
4,
61

8 

(0
.8
%
)

6,
57

5,
90

6 

(4
4.
1%

)

53
8,
32

4 

(3
.6
%
)

73
,4
0
0
 

(0
.5
%
)

1,
11

4,
33

5 
39

2,
51

7 
11

,7
39

,0
96

 
14

,9
14

,0
70

(1
0
0
%
) 

19
33

3,
18

8,
23

8 

(2
0
.4
%
)

70
,4
67

 

(0
.5
%
)

3,
25

8,
70

5 

(2
0
.8
%
)

21
2,
11

3 

(1
.4
%
)

3,
10

0
,7
59

 

(1
9.
8%

)

10
4,
70

0
 

(0
.7
%
)

6,
67

9,
41

7 

(4
2.
7%

)

60
3,
85

9 

(3
.9
%
)

32
,0
58

 

(0
.2
%
)

1,
21

7,
78

0
 

43
5,
29

3 
12

,3
85

,9
80

 
15

,6
44

,6
85

(1
0
0
%
) 

19
34

3,
24

3,
43

7 

(1
8.
5%

)

90
,6
0
1 

(0
.5
%
)

3,
33

4,
0
38

 

(1
9.
0
%
)

23
2,
11

1 

(1
.3
%
)

3,
19

1,
52

7 

(1
8.
2%

)

10
0
,2
13

 

(0
.6
%
)

7,
83

0
,6
34

 

(4
4.
5%

)

87
9,
83

8 

(5
.0
%
)

12
5,
53

7 

(0
.7
%
)

1,
41

0
,8
34

 
47

2,
60

9 
14

,2
43

,3
0
4 

17
,5
77

,3
42

(1
0
0
%
) 

19
35

3,
21

5,
0
0
0
 

(1
6.
7%

)

94
,9
49

 

(0
.5
%
)

3,
30

9,
94

9 

(1
7.
2%

)

24
2,
15

0
 

(1
.3
%
)

3,
16

7,
28

0
 

(1
6.
5%

)

13
1,
75

1 

(0
.7
%
)

8,
84

8,
65

1 

(4
6.
1%

)

1,
0
16

,7
47

 

(5
.3
%
)

11
5,
94

9 

(0
.6
%
)

1,
77

9,
86

1 
60

2,
13

7 
15

,9
0
4,
52

7 
19

,2
14

,4
7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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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6

3,
74

6,
26

4 

(1
6.
4%

)

96
,2
86

 

(0
.4
%
)

3,
84

2,
55

0
 

(1
6.
8%

)

22
2,
57

8 

(1
.0
%
)

3,
51

5,
32

7 

(1
5.
3%

)

14
8,
17

6 

(0
.6
%
)

9,
0
49

,5
83

 

(3
9.
5%

)

1,
45

7,
84

8 

(6
.4
%
)

30
6,
38

0
 

(1
.3
%
)

3,
71

7,
38

6 
65

2,
19

5 
19

,0
69

,4
74

 
22

,9
12

,0
24

(1
0
0
%
) 

19
37

4,
60

6,
0
0
1 

(1
7.
6%

)

96
4,
99

6 

(3
.7
%
)

5,
57

0
,9
97

 

(2
1.
3%

)

26
9,
68

6 

(1
.0
%
)

4,
0
64

,9
13

 

(1
5.
5%

)

15
8,
42

6 

(0
.6
%
)

9,
78

3,
50

5 

(3
7.
4%

)

2,
43

8,
69

4 

(9
.3
%
)

1,
0
78

,3
22

 

(4
.1
%
)

1,
98

8,
0
67

 
82

8,
67

8 
20

,6
10

,2
92

 
26

,1
81

,2
89

(1
0
0
%
) 

19
38

5,
50

4,
11

5 

(1
7.
8%

)

2,
33

1,
61

0
 

(7
.5
%
)

7,
83

5,
72

5 

(2
5.
3%

)

31
3,
47

6 

(1
.0
%
)

4,
81

9,
76

8 

(1
5.
6%

)

15
4,
63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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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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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

,7
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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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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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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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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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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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5

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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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

7,
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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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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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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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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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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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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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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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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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와 <표 4-5>를 통해 제2부특별경제와 학교비 세입 증가의 서로

다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府 제2부특별경제는 起債와 호별세

부가금을 증액하여 증가하는 학교 재정을 감당하였다. 학교비에서 30년대에 

최소 3.6%에서 최고 9.9%를 차지해 전체 세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기부금의 경우, 제2부특별경제에서는 가장 높을 때에도 전체 예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오성철은 제2부특별경제에서

기부금의 비중이 낮은 이유가 도시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농촌지역보다 상

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8) 그러나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 내내 1호당 평균 기부금액은 제2부특별경제와 학교비가 비슷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부특별경제가 더 높기도 했다. 기부금이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분배되었음을 감안해도, 府에서 모집하는 기부금이 그 밖의

지역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일제시기 기부금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생각하면,39) 府에서 기부금의 비중이 낮은 것이

공동체 의식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府 제2부

특별경제
0.12 0.19 0.23 0.24 0.22 0.41 0.43 0.75

郡 학교비 0.17 0.15 0.17 0.24 0.28 0.39 0.66 0.74

* 비고 1 : 각 지역의 기부금을 조선인 호수로 나눈 값임. 

* 비고 2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표 4-6> 1930년대 교육재정에서 조선인 1호당 평균 기부금 (단위 : 원) 

府와 농촌의 교육재정에서 기부금 비중이 차이가 난 이유는, 府의 교육재정

규모가 郡의 교육재정 규모보다 컸고, 또한 府 지역 학교 건축비가 郡 지역

38) 오성철, 앞의 책, 110쪽.
39) 1937년 개성부의 지역지인 『高麗時報』에서는 “최근 개성부 내에 있어서는 각종의 기부가

마치 일종의 세금처럼 강제성을 띠어 호별할로 분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징수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사정 여하는 不顧하고 강압적 태도로 나옴에는 정도가 너무하다”고
비판하였다. 『高麗時報』 1937년 7월 1일, 「頻頻한 기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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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비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개성부에서는 1932년에 제3

공립보통학교, 1937년에는 고려공립보통학교가 새로 건축되었는데 이때의

학교 건축비는 각각 28,600원과 86,040원이었다.40) 이에 비해 인근 지역인

개풍군에서는 1932년에 새로운 공립보통학교를 건축했는데 이때의 건축비는 

6,060원이었으며, 1936년 학교 신축 때에도 건축 비용은 8,000원에 불과하였

다.41) 학교 건축 비용 자체에서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42) 府의 임시비

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府에서는 기부금만으

로는 학교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임시비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모으게 되면서 전체 세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

어들었다.

결국 府에서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임시비는 起債를 통해서 해결해야 

했다. <표 4-4>에 따르면 1931년 30,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

하던 起債가 1940년에는 5,216,5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8.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급증하는 기채의 상환은 호별세부가금의 증액을 통해 이

루어졌다. 府의 호별세부가금은 본래 학교비 특별부과금에서 기원한 것으로, 

1931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과 제한율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호별세부가금을 증액함으로써 제2차 확충계획의 소요 경비를 마련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처럼 府 지역의 제2부특별경제에서는 기채와 호별세부가금의 증액이

40)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각부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예
산』, 1932, 관리번호: CJA0002915;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
산」, 『府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예산』, 1937, 관리번호: CJA0003296.

41) 국가기록원 소장, 『학교비 기부금 수납 관계서류』, 1933, 관리번호: CJA0002971; 국가기
록원 소장, 『학교비 기채 인가서』, 1936, 관리번호: CJA0003242. 

42) 이렇게 府와 郡에서 학교 건축비용의 차이가 크게 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府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학교 건설에 드는 부대비용이 郡에 비해 많았
을 것이다. 또한 府의 경우 6년제를 기본으로 하여 1개 학교에 12~18학급이 수용되었
던 반면, 郡의 경우 제2차 확충계획에 따른 신설 학교는 4년제를 기본으로 하여 2개 학
급씩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므로 건축하는 학교의 규모 또한 달랐다. 한편으로는 府 
소재 보통학교의 경우 건물 외관이 郡에 설립된 학교보다 호화로운 경우가 많았던 것
으로 보인다. 『東亞日報』에서는 “현재 경성부의 1개 공보교는 3개 학교를 능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경비를 잡아먹고 있다”며 “물론 그 경비로 내용의 충실도 꾀하였겠지만 대
부분은 외관의 호화를 주로 삼았던 결과 그와 같이 많은 경비가 걸린 것”이라고 비판하
였다. 『東亞日報』 1936년 4월 19일, 「兒童座談會 第5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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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게 드러난다. 그에 비하여 郡 지역에 설치된 학교비에서는 기채, 기

부금, 특별부과금의 비중 증가가 눈에 띈다. 학교비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

지하는 비중은 1931년 4.2%에서 1940년 9.9%로 증가하였고, 총액 또한

5.2배 증가하였다. 기채는 1935년까지는 비중이 1%를 넘지 않았지만 제2차

확충계획이 발표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였다. 이는 특별부과금 또한 마찬가지여서, 1936년 96,286원에 불과

했던 학교비 특별부과금(호별할)의 징수금액은 1937년에는 843,133원으로

1년 사이에 9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1940년에는 4,636,461원으로 전체 수입

의 11.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특별부과금의 징수 양상이다. 특별부과금은 1930년 

府 교육재정이 제2부특별경제로 분리되어 나간 후 郡에서는 거의 징수되지

않았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郡 지역 특별부과금 징수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표 4-5>). 이는 곧 1920년대 징수하였던 특별부과금의 성

격과 1930년대 후반에 징수하였던 특별부과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1920년대 특별부과금이 도시지역의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세금이었다면, 193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부과되기 시작한 특별부과금은

어떠한 성격의 세금이었을까? 

1930년대 특별부과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징수 사례를 살

펴보자. 1930년대 특별부과금 신청 건 중 가장 빠른 사례인 1935년 황해도

長淵郡學校費의 특별부과금 신청서류에는 특별부과금 징수 규정, 징수 이유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장연군학교비 특별부과금 부과징수 규정>

제1조. 장연공립보통학교 校舍 및 부속건물 건축공사비 起債 償還費에 충

당하기 위하여 학교비 특별부과금으로서 戶別割을 설정함.

제2조. 호별할은 황해도 장연군 장연면 내에 주소를 가진 조선인으로서 독

립된 생계를 영유하고, 연액 1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에 대하여 그 面賦課金 戶別稅의 賦課 等差에 의하여 그것을

부과, 징수함.

제3조. 호별할의 부과액은 매년도 학교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군수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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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

제4조. 호별할은 납입의무자 평균 1인에 대하여 2원 20전을 초과할 수 없음.

제5조. 호별할은 연액을 2分하여 다음의 납기에 그것을 징수함.

      제1기 4월 1일부터 同月 末日 限

      제2기 9월 1일부터 同月 末日 限

본 규정은 1936년 4월 1일부터 시행함.43)

<장연군학교비 특별부과금 부과징수 이유>

이 건은 (⋯) 장연군 장연공립보통학교 교사 및 기타 부속건물의 이전신축

공사비 起債 12,000원의 상환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새롭게 특별부과금을 설

치하고, 그것의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상의 기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起債認可案 理由書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계획으로, 그 사

정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건의 특별부과금의 설정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부과의 방법은 직접 이익을 얻을 장연공립보통

학교 통학지역, 즉 장연면 일원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영

유하고, 年額 100원 이상의 소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面戶別

稅의 例에 準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채 상환 소요액 1,569원을 한도로

하고, 평균 1호당 2원 20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계획이다.44)

43) 국가기록원 소장, 「장연군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 황해도(학교평의회 회의록
도면 첨부)」, 『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35, 관리번호: CJA0003727.

44) 국가기록원 소장, 「장연군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 황해도(학교평의회 회의록
도면 첨부)」, 『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35, 관리번호: CJA0003727. 이 외에도 국
가기록원에는 1937년 이후 각 학교비에서 특별부과금 신설,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신
청한 서류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신청서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대부분 같은 이유로 비
슷한 양식을 갖추어 특별부과금을 신청하고 있다. 몇몇 사례만 들자면, 1936년 평안북
도 희천군의 특별부과금 징수 사유는 희천공립보통학교의 이전 및 개축을 위한 것으로, 
특별부과금 징수 지역은 희천면 일대에만 설정되었다(관리번호: CJA0003159). 또한
1937년 전라남도 장흥군학교비의 특별부과금 징수 또한 장흥공립보통학교의 이전 및
개축을 위하여 10년 분할상환을 전제로 설정되었으며, 징수 지역 또한 장흥면으로 한
정되었다(관리번호: CJA000316). 이처럼 1936년 이후 특별부과금은 지역과 연도를 불
문하고 특정 지역에 임시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철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학교비 특별
부과금 인가서』, 관리번호: CJA0003120, CJA0003285, CJA0003286, CJA0003288, 
CJA0003289, CJA0003517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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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서류에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郡 학교비에서 부과한 특별부과

금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 시기의 특별부과금은 기채의

상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연군학교비

특별부과금 부과징수 이유>에 담겨 있듯이, 건물의 이전신축이라는 임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해당 기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1920년대 도시지역 조선인

에게 징수하던 특별부과금이 조세체계를 戶로 통일시키는 한편, 상례적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반면, 1930년대 농촌지역 조선인에게

부과된 특별부과금은 임시비의 상환을 위한 일시적인 징수에 가까웠다.

두 번째로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구역이 “직접 이익을 얻을” 학교의 통

학지역 주민들에게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1920년대 「조

선학교비령」의 시행 이후 郡 지역에서 학교비 부과금은 납부하지만 학교에

다닐 수는 없었던 사람들의 불만을 중심으로 공립보통학교 설립 운동이 일

어났다. 郡 단위 납세를 하는 「조선학교비령」의 구조상 학교의 신축 및 증축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따르는 불만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 징수한 특별부과금은, ‘학교 통학 구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해당 학교의 증축 및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는 특별부과금 징수에 대해 생기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왜 학교 건축비를 특별부과금 징수를 통해서 조달했을까? 학교

건축비와 같은 임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징수할 수도 있었다. 

특히 기존 농촌지역의 학교 건축은 호세 등급에 따른 기부금의 분배를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45) 그러나 기부금만으로는 제2차 확충

계획에서 구상한 교육 시설의 증가를 이룰 수 없었다. 일제하 기부금이 비록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부는 자원에 의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강제 징수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안성공립보통학교의 경우 교실 건축비 6만 원 중 4만 원은 학교비

기채로 충당하여 10년간 매년 5천 원씩 특별부과금을 받아 상환하고, 별도로

45) 농촌지역에서 학교 건축 비용은 호세 등급에 따라 기부금을 분배하여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297쪽을
참조할 것.



- 260 -

대강당은 1만 5천 원의 기부금을 받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지만,46) 대강당

기부금 1만 5천 원이 모이지 않아 건축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47) 그러나 특별부과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세였고,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 징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채 기간 설정에 따라 학교 건축 비용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나누어 부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시에 해당

금액을 조달해야 했던 기부금에 비해 반발도 적고 모집도 수월했다.

그러나 학교비 기채 발행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과금이 광범위

하게 징수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비에서 임시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주로 기

부금에 의존했다.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에 학교비 기채액이

기부금 액수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 이는 기채 행위 자체가 총독부에 의하여 

비교적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고, 재정이 빈약한 학교비의 경우 특별부과금의 

징수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상환하기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성부 및 평양부와 같이 교육재정 규모가 큰 府 제2부특별경제의 

경우에도 여러 이유로 기채가 인가되지 않곤 했으며,48) 남원군학교비의 경우 

기채 15,600원을 15년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남원 읍민에게 특별부과금을

증수케 하였는데, 징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징수액 803원

중 280여 원만이 걷혀 곤란에 처하기도 했다.49)

한편 기부금이나 학교비 특별부과금은 어디까지나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결국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충당해야 했다. 조선인 교육재정의 세입 구조 속에서 이는

곧 국고 혹은 지방비보조금, 또는 부과금(호별세부가금)의 증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비 국고보조금은 1937년 158,426원에서 1940년 90,892원

으로 도리어 감소 추세였고, 지방비보조금만이 같은 시기 9,783,505원에서

14,594,113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방비보조금에는 학교 건축비 보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액만으로 증가하는 학교 운영

46) 『東亞日報』 1937년 7월 28일, 「기채와 특별부과금 인가지연으로 곤란」.
47) 『東亞日報』 1937년 10월 30일, 「공보강당 건축비 1만 5천원 모집」.
48) 경성부와 평양부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 재계 불황 등의 이유로 道 당국에 의해 기채가

인가되지 않았다. 『東亞日報』 1937년 7월 11일, 「평양 제2교육비 기채 불인가」; 『東亞日
報』 1937년 7월 1일, 「頓挫된 경성부 보교 확충계획」.

49) 『東亞日報』 1936년 7월 9일, 「남원보교 증축비 징수성적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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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1920년 「조선학교비령시행규칙」 

발표 이후 1936년 이전까지 16년간 1922년, 1930년, 1932년 단 세 차례만

개정되었던 학교비 부과금의 제한율 상한이 1936년 이후 매년 개정되었다. 

학교비 부과금 제한율은 1936년에는 1원 10전, 1937년에는 1원 38전, 1938

년에는 1원 59전, 1939년에는 1원 90전으로, 5년 사이 거의 2배에 달할 정

도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50) 그 결과 부과금(호별세부가금) 징수액 또한

1936년 3,746,264원에서 1939년 6,506,668원으로 증가하였다.51)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府와 郡 지역은 法制, 운영 면에서 모두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녔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1930년대 후반 제2차 확충계획에 따라 

교육재정이 확충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府 제2부특별경제에서의 

교육재정 확충은 주로 기채에 의존하였다. 기채에 의존하는 교육재정 확충

방식은, 거류민단 설치 이래 일본인 교육재정이 써 왔던 방법이기도 했다. 

이는 1931년 이래 府의 조선인 교육재정이 일본인 교육재정과 같은 법제하

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비해 郡 지역의 조선인 교육재정은 1920년대 이래 부과금 제한율의

설정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강한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郡 지역에서의 학교 

설립과 확충은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의

대대적인 교육 확충을 기부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학교를 설립, 증축하는 과정에서 직접 이익을 얻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특

별부과금을 징수하여 기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1930년대 후반 郡 지역의

특별부과금은 이런 점에서, 1920년대 도시지역에서 징수하였던 특별부과금

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

50)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월 8일, 府令 제4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ス」;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3월 25일, 府令 제17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改正
ス」;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2월 23일, 府令 제20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ノ通
改正ス」; 『朝鮮總督府官報』 1939년 2월 16일 府令 제10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中左
ノ通改正ス」.

51) 조선총독부 내무국, 『朝鮮地方財政要覽』 1940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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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재정 관리를 위한 교원 급료의 억제

1930년대 후반 조선인 초등교육 확충계획에 따라 이렇듯 교육재정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계획하고 있는 급격한 교육 확충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려면 증가하는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중요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총독부는 황민화교육을 위해 높은 급료를 받는 일본인 

교원을 늘려야 하는,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조

선총독부는 자신들이 계획한 교육 확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효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1930년대 교원들이 급료를 얼마나 받았는

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7>을 통해 1930년대 공립

보통학교에 근무했던 조선인 및 일본인 訓導의 수, 그리고 평균 급료를 확

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일본인 남성 훈도의 평균 월봉이 급

격하게 하락 추세에 있었고, 일본인 여성 훈도는 1939년부터 크게 하락하

였으며, 조선인 여성 훈도의 경우 소폭 하락, 조선인 남성 훈도는 유일하게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일본인 조선인

남 여 남 여
인원 평균월봉 인원 평균월봉 인원 평균월봉 인원 평균월봉

1930 2,259 115 289 80 5,601 53 460 49

1931 2,309 116 265 82 5,814 54 489 48

1932 2,476 114 272 80 5,865 54 528 48

1933 2,634 119 285 80 5,877 55 550 48

1934 2,946 112 305 81 5,780 55 578 48

1935 3,298 109 304 81 5,959 55 621 48

1936 3,731 105 338 79 6,151 55 677 48

1937 4,316 102 387 79 6,356 55 800 47

1938 5,399 99 483 81 6,511 56 883 47

1939 6,662 94 718 73 6,591 56 1,040 46

1940 7,183 97 1,093 64 6,394 58 1,291 46

* 비고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9년도판, 1941년도판에서 작성함.

<표 4-7> 1930~1940년 공립보통학교 훈도 인원 및 평균 월봉



- 263 -

연도
일본인 훈도 수

(남성)

일본인 훈도(남성) 

월봉 총액

조선인 훈도 수

(남성)

조선인 훈도(남성) 

월봉 총액

1930 2,259명 259,785원 5,601명 296,853원

1940 7,183명 696,751원 6,394명 370,852원

증가지수 3.18 2.68 1.14 1.25

* 비고 : 증가지수는 1940년의 수치를 1930년의 수치로 나눈 값임.

<표 4-8> 민족별 남성 훈도 수와 월봉 총액의 증가지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 남성 훈도의 평균 월봉이 크게 감소하는

동안, 조선인 남성 훈도의 평균 월봉은 도리어 증가했다는 것이다. <표

4-8>을 통해 1930년에서 1940년 사이 민족별 훈도 수의 증가폭과 그에 따

르는 월봉 총액의 증가폭을 살펴보자. 일본인 남성 훈도 인원이 3.18배 증

가하는 동안 월봉 총액은 2.6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조선인 남성 훈

도의 경우에는 인원이 1.14배 증가하는 동안 월봉 총액은 1.25배 증가하였다. 

일본인 남성 훈도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하여 급료 부담은 상대적

으로 덜 늘어났다. 이에 비해 조선인 남성 훈도는 인원수의 증가에 비해

급료 부담이 더 커졌다.

이는 증가한 일본인 교원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신임 교

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임금을 받는 신임 교원이 크게 늘어나자 전체

교원의 평균 급료가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대한제국기에 일본인 교원이

재조일본인 학교로 부임할 때에는 당시 이미 100원에 가까운 급료를 받을

정도로 경력이 있는 교원들이 오곤 했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신임 교원

들이 다수 이동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 교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

하여 급료 부담은 적게 늘어났다.

그러나 신임 교원을 데려오는 것이 급료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었다. 애초에 조선에서 교원은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인 교원에 대한 加俸 및 숙사료, 각종 수당으로 

인해, 신임 교원들이 들어와 평균 급료가 낮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었다. 이들이 계속해서 판임관으로 근무한다면, 경력이 쌓임에 따라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평균 급료는 신규 교원의 유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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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교원 급료 관리 방식을 살펴보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수와 급료 총액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재정에서 급

료가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과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신규 교원 유

입을 제외하고, 기존 교원들의 급료 지급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하에서는 교원의 승급기간에 주목한다.

昇級은 관료의 級俸이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 관료 사회에서

級俸은 곧 官等이었다.52) 특히 교원의 경우 정식 임용 시 訓導로 시작하였고, 

昇進이라 할 수 있는 것은 校長으로의 임명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등, 

즉 級俸의 상승은 생계와도 연결될뿐더러 오랜 교원 생활의 경력과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승급 때가 되면) 교장에게 가서 자기 선전을

하거나 선물도 바치는”53) 일이 발생했다. 판임관의 승급 기한과 승급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54) 이런 일은 더욱 빈번했을 것이다. 

따라서 昇級은 일반적으로 관료들에게는 승진과 유사하게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일반에서도 관리들의 승급 사례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샐러리맨들

에게 듣기만 해도 부러운 昇給 뉴스”라며 총독부 소속 관청의 승급 사령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고,55) 한편으로는 “일본인은 승급이 빠르다던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여러가지 의미로 하루바삐 개정되어야 할 불균형의 사

실”이라며 민족 간 승급이 불평등하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56) 따라서 1930

년대 교원의 승급 기간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교원 급료 부

담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교원의 승급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들의 昇級에 걸리는 시

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에 중요한 자료가

52) 「判任官俸給令」에 따르면 판임관의 等級은 특별봉, 1급봉과 2급봉은 1等, 3~5급봉은 2
等, 6~8급봉은 3等, 9~11급봉은 4等으로 분류하였다. 교원은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자
신이 해당하는 급봉에 따라 급료를 지급받았다. 

53) 『東亞日報』 1933년 12월 4일, 「무지개」(장혁주 장편소설)(김광규, 앞의 글, 2013, 84쪽
에서 재인용).

54) 김광규, 위의 글, 84쪽.
55) 『東亞日報』 1936년 7월 1일, 「歡笑의 連續線! 各官廳에 昇給旋風」.
56) 『東亞日報』 1933년 10월 7일, 「官吏 加俸問題 是非(2) - 붕어 사탕 같은 地位 高位級에

低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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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京畿道報』이다.57) 『경기도보』는 경기도 지역의 행정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조선총독부관보』에는 나오지 않는 보통학교 및 소학교 직

원의 발령 및 승급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들의 임명이나

급봉을 찾아볼 때에는 『조선총독부직원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선총독

부직원록』은 1년 단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정확한 승급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보』에는 「서임급사령」에 이름과 발령 및 승급

내역, 그리고 명령이 내려진 날짜까지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원의 승급에

걸리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교원의 승급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보』에 실린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이 중 昇級 혹은 月俸의 상승이 있는 사례를 모두 추려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교원에게 級俸 또는 月俸을 부여한 사례가 모두

9,328명에게 16,689건이 확인되었다. 연대별로 보자면 1910년대에 3,034건, 

1920년대에 3,524건, 1930년대에 5,784건, 1940년대에 4,347건이었다. 인물

별로 級俸 또는 月俸이 부여된 레코드 수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57) 『경기도보』는 경기도청에 소장되어 있으며, 1911년 5월 12일 제1호가 발간된 이래, 
1944년 12월 29일 昭和 2356호까지 정규호와 호외를 포함하여 34년간 2,884호 분량이
남아 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한국 근현대 교육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거점 형성’ 사업팀에서 『경기도보』의 「서임급사령」에 기재된 교
원들의 임면 정보를 입력, DB화하여 방대한 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교원 정보
분석을 위해 ‘한국 근현대 교육 아카이브’ 사업팀의 지원과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이하에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교원들의 임면과 승진사항 등을 검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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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레코드 수 인물 수 비고

14건 1명 일본인 1명

13건 1명 일본인 1명

12건 4명 일본인 4명

11건 6명 일본인 4명, 조선인 2명

10건 4명 일본인 4명

9건 21명 일본인 16명, 조선인 4명, 불명확 1명

8건 31명 일본인 24명, 조선인 7명

7건 69명 일본인 46명, 조선인 22명, 불명확 1명

6건 121명 일본인 83명, 조선인 37명, 불명확 1명

5건 215명 일본인 155명, 조선인 60명

4건 381명 일본인 257명, 조선인 119명, 불명확 5명

3건 793명 일본인 36명, 조선인 490명, 불명확 267명

2건 2,203명 일본인 908명, 조선인 710명, 불명확 585명

1건 5,478명 -

<표 4-9> 『경기도보』에 등장하는 級俸 및 月俸 부여 건 수 (인물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시기의 승급 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

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보』에 등장하는 모든 급료 데이터 중, 정규

교원인 訓導가 바로 위의 급봉으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기간의 평균을 구

하면 <표 4-10>과 같다.58) 이를 살펴보면 9급봉에서 8급봉으로 승진하는

구간이 눈에 띄는데, 이 구간은 평균 913일가량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일정하다. 9급봉은 경성사범학교 등 관립학교 졸업생이 임용되었을 

때 받는 금액인데,59) 다른 급봉 구간이 시기에 따라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58) 『경기도보』는 권호가 망실된 것이 있어 중간중간의 승급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 교원이 9급봉을 받은 기록이 있고, 8급봉 기록은 없고, 7급봉 기록은 있는
식이다. 또한 교원의 승급 과정에서 1급봉이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月俸의 형식으로
급료를 일부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모두 통계에서 제외하고 1
급봉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만 추려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호의 망실로
인한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직원록』의 경기도 지역 교원(훈도)들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표 4-10>(경기도보 기반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해
승급 기간을 정리한 것이 <부표 13>이다. <표 4-10>과 <부표 13>을 비교하면, 표본과
승급 기간의 오차에 따르는 승급 일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연대에 따른 승급 기
간의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9) 김광규, 앞의 글, 91~92쪽에서는 1923년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원의 초임을 52원, 공립
사범학교 출신 초임을 40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금액은 각각 9급봉(50원), 11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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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든 9급봉에서 8급봉으로 승급되는 기간은

비교적 일정하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승급에 거의 고정적으로

2년 반 정도가 걸리고 있다. 이는 관립학교 졸업 학생은 교원 임용 이후

처음 한 번의 승급은 2년 반이 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의미

한다.

　 11급봉→10급봉 10급봉→9급봉 9급봉→8급봉
연대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32 1295.7 54 1169 51 857.2

1920년대 17 806.5 37 539.8 48 957.4
1930년대 49 606.9 75 977.4 120 956.4
1940년대 34 247.5 41 489.8 13 629.3

합계 132 707 207 852.6 233 912.5
　 8급봉→7급봉 7급봉→6급봉 6급봉→5급봉

연대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48 1277.5 27 965.4 12 994.4

1920년대 35 1082.4 63 1421 52 885.3
1930년대 89 2347 49 2270.2 69 1421.8
1940년대 44 1325.5 24 1551.7 16 950.8

합계 216 1696.3　 163 1620　 149 1149.6
　 5급봉→4급봉 4급봉→3급봉 3급봉→2급봉

연대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8 1338.4 3 1578 　 　

1920년대 33 981.8 18 1162.1 7 1380.7
1930년대 43 1548.5 23 1530 18 1730.1
1940년대 12 1262.8 6 1418.3 3 997

합계 96 1288 50 1387 28 1564.2
　 2급봉→1급봉 비고 : 1. 1910년대 조선인의 경우, 급봉 제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昇級의 기간을 정확하기 측

정하기 어려워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2. 승급 연대

는 해당 급봉으로 승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예: 

1918년 11급봉을 받은 사람이 1921년 10급봉으로

승급하였다면, 1920년대 통계에 포함됨).

연대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 -

1920년대 1 2127
1930년대 4 2075.3 
1940년대 1 2010

합계 6 2073

<표 4-10> 시기별 1급봉 상승에 걸리는 평균 기간 (단위 : 일)

(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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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1930년대에 승급에 걸리는 기간이 늘

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8급봉에서 5급봉에 이르는 하위직 교원의 승급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20년대 8급봉에서 7급봉 승급에는 평균 

1,082.4일, 7급봉에서 6급봉으로는 1,421일, 6급봉에서 5급봉으로는 885.3일이 

걸렸는데, 이것이 1930년대에는 2347일(8→7급봉), 2270.2일(7→6급봉), 1421.8

일(6→5급봉)로 각각 2.17배, 1.6배, 1.6배 증가하였다. 이는 정규 관립사범

학교를 졸업한 교원이 9급봉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이들 초임에서 중견에 이르는 교원의 승급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30년대는 교원들에게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승진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1930년대 교원의 승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조선총독부의 학교 확충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930

년대 초반에는 대공황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조선에도 닥쳐왔다. 이 때

문에 일본 본국은 물론 조선총독부에서도 관료들의 減俸 이야기가 상당한

화제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다.60) 조선총독부 역시 불경기에 따라 인건비를

감축하는 등의 지출 긴축을 하여도 상당한 재정 결손이 예상되었다.61) 이런 

상황에서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인들의 초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

지고 있었다. 경제공황으로 인한 긴축정책, 그리고 아동들이 수업료를 못해

퇴학하고, 이로 인해 고급교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원들의 급료를 높여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어 1936년 조선인 제2차 초등교육 확충계획은 교원 승급 기간에 다시

한번 영향을 미쳤다. 조선인 초등교육 확충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특별부

과금을 징수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기채를 발행하고 기부금을 거두어 학

교를 늘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의 교육재정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늘어나는 학교에서 아동을 가르칠 신규 교원도 계

속해서 채용해야만 했는데, 이때 교원의 고임금 구조는 교육재정에 부담을

60) 『朝鮮日報』 1929년 9월 22일, 「官吏减俸 愼重考慮中」; 『朝鮮日報』 1929년 10월 17일, 
「官吏의 俸給 减額키로 决定」; 『朝鮮日報』 1931년 4월 4일, 「不况에鑑하야 官吏减俸計
劃」; 『朝鮮日報』 1931년 4월 20일, 「官吏 減俸 問題」 등등.

61) 『東亞日報』 1931년 6월 30일, 「二千萬圓 减收로 總督府財政 破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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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시키는 요소였다. 교원이 고임금을 받으면, 교육재정이 확장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

아야 했다. 급료 부담을 줄이려면, 그동안 조선인들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일본인 교원의 가봉을 폐지하거나, 아예 가봉을 지급하지 않는 조선인 교

원을 채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총

독부가 증원하고자 했던, 또 실제로 증원한 교원들은 일본인 교원이었다. 

따라서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거나, 가봉을 폐지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교원들의 승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교원

급료가 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교원의 급료를 ‘올

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쉽게 교육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이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일본인 신임 교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기존의

일본인 교원(훈도)들은 승급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지체되면서, 일본인 교

원의 평균 월봉은 1930년 115원에서 1939년에는 94원까지 떨어졌다. 그렇

다면 조선인 남성 교원들의 평균 월봉은 왜 계속 증가하여 1930년 53원에서 

1940년에 58원까지 증가했을까? 이는 상대적으로 조선인 남성 교원의 충

원이 적었던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선인 교원들의 승급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표 4-10>의

승급 기간을 민족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11>은 조선인들이 승급을 위해 일본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20년대 9급봉에서 8급봉으로 승급하는 데 일본인

은 평균 842.9일이 걸린 반면, 조선인은 1081.8일이 필요해 약 1.28배, 기

간으로 치면 8개월여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같은 시기 8급봉에서 7급봉으로

가는 데에는 더욱 큰 차이가 나서, 일본인은 792.2일, 조선인은 1229.8일이

필요했다. 약 1.55배에 달하는 시일이 차이가 났던 것이다. 승급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급봉과 연대에 상관없이 거의 일반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62) 

62) <표 4-11>에 따르면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빨리 승급한 경우는 전체 중 1920년대 6급
봉→5급봉(평균 249.4일 차이), 1930년대 6급봉→5급봉(평균 88.4일 차이), 1940년대 9
급봉→8급봉(평균 103.3일 차이), 1940년대 8급봉→7급봉(평균 183.8일 차이) 등 네 구
간만 존재한다. 이중 1930년대 6급봉→5급봉은 평균이 88.4일로 차이가 크지 않으며, 
조선인이 평균 100일 이상 빠르게 승급한 나머지 세 구간은 조선인의 사례가 각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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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1건에 불과해 예외적인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11급봉→10급봉 10급봉→9급봉 9급봉→8급봉
연대 민족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32 1295.7 54 1169 51 857.2 
조선인 - - - - 1 1189.0 
불명확 - - - - - -

1920년대
일본인 3 516.3 9 434.0 25 842.9 
조선인 14 868.7 27 578.1 23 1081.8 
불명확 - - 1 457.0 - -

1930년대
일본인 16 510.3 26 834.0 52 883.3 
조선인 33 653.7 49 1053.5 68 1012.2 
불명확 - - - - - -

1940년대
일본인 7 369.0 6 578.0 5 816.8 
조선인 1 484.0 2 730.5 2 713.5 
불명확 26 205.7 33 459.2 6 445.0 

전체 132 - 207 - 233 -
8급봉→7급봉 7급봉→6급봉 6급봉→5급봉

연대 민족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48 1277.5 27 965.4 12 994.4 
조선인 4 1581.8 7 1139.0 - -
불명확 - - - - - -

1920년대
일본인 12 792.2 39 1262.7 50 894.9 
조선인 22 1229.8 24 1678.3 2 645.5 
불명확 1 1324.0 - - - -

1930년대
일본인 42 2189.9 39 2141.8 53 1442.3 
조선인 46 2502.1 10 2771.0 16 1353.9 
불명확 1 1809.0 - - - -

1940년대
일본인 40 1185.8 23 1547.8 14 948.0 
조선인 1 1002.0 1 1642.0 1 1183.0 
불명확 3 3296.0 - - 1 757.0 

전체 220 - 170 - 149 -
5급봉→4급봉 4급봉→3급봉 3급봉→2급봉

연대 민족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8 1338.4 3 1578 - -
조선인 - - - - - -
불명확 - - - - - -

1920년대
일본인 32 972.5 18 1162.1 7 1380.7 
조선인 1 1280.0 - - - -
불명확 - - - - - -

1930년대
일본인 38 1409.4 23 1530.0 18 1730.1 
조선인 5 2606.0 - - - -
불명확 - - - - - -

1940년대
일본인 12 1262.8 6 1418.3 2 1049.0 
조선인 - - - - - -
불명확 - - - - 1 893.0 

전체 96 - 50 - 28 -
2급봉→1급봉 비고 : 1. 본 표에서 1910년대 조선인의

승급 사례가 극단적으로 적은 것은, 1910

년대 조선인 판임관의 급봉 지급 규정이

자주 변화하였기 때문임. 이 때문에 1910

년대의 일본인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는 어려움. 2. 1940년대 조선인과 일본인

의 경우 창씨로 인해 이름을 구별하기 어

려워 불명확에 함께 섞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연대 민족 건수 평균 기간

1910년대
일본인 - -
조선인 - -
불명확 - -

1920년대
일본인 1 2127.0 
조선인 - -
불명확 - -

1930년대
일본인 4 2075.3 
조선인 - -
불명확 - -

1940년대
일본인 1 2010.0 
조선인 - -
불명확 - -

전체 6 - 

<표 4-11> 1910~1930년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균 1급봉 승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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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누적될수록 승급에 따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1920년대 9급봉으로 임용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우, 일본인은 6급봉까지

올라가는 데 평균적으로 2897.8일(7년 11개월여)이 걸렸지만, 조선인은

3989.9일(10년 11개월여)이 걸려 1092.1일, 즉 3년에 달하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1920년대 일본인 교원이 6급봉에서 5급봉으로 올라가는 데 평

균적으로 894.9일이 걸렸음을 보면, 이러한 기간 차이는 일본인 교원이 5

급봉을 충분히 달 수 있을 시간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시기 임용이

되었어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1급봉 차이가 발생했다. 조선인들은 加俸과

숙사료 등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급료도 일본인에 비해서 적었는데, 급료가

오르는 속도도 일본인에 비해 느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승급 기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9급봉에서 8급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1920년대는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1.28배의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1930년

대에는 1.15배로 줄어들었다. 8급봉에서 7급봉으로 승급하는 시간도, 1920

년대에 1.55배에서 1930년대에는 1.14배로 줄어들었다. 확실한 것은 1920년

대와 1930년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10건 이상 존재하는 세 개의 구간(9

급봉→8급봉, 8급봉→7급봉, 7급봉→6급봉)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승급 기간

차이는 1920년대 각각 1.28배, 1.55배, 1.33배였으나, 1930년대에는 1.15배, 

1.14배, 1.29배로 줄어들었다. 이는 곧 승급에 걸리는 시간에 민족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 교원이 초임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승급을 위해 1920년대에는 일본인보다 1.3~1.6배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

다면, 1930년대에는 그 차이가 1.1~1.3배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승급에 

걸리는 기간 차이가 줄어든 데다, 조선인 신임 교원의 증가 폭 또한 작았기 

때문에, 1930년대 조선인 남성 교원의 평균 급료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대한제국기 이래 교원이 판임관이었던 전통과, 일본인 교원 우대의 측면

에서 1910년대 이래 조선의 교원은 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교원이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은 가봉을 비롯하여 높은 급료를 받았다. 

이는 1920년대 이후 조선인 교육의 확충을 가로막는 주된 문제였다.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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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조선총

독부는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조선인 초등교육을 확충시켜야 할 필요에 직

면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초등교육 확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임금 교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문제를 교원을 승급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교원의 월급을 늘려주지 않음으로써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폭을 줄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하지 않은 임시변통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원 급료 문제는 교육재정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했다.

3. 1940년대 교육재정 위기의 격화

1) 교육재정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부실화

1930년대 후반 교육재정은 제2차 확충계획과 황민화정책의 전개에 따라

급격한 확장일로에 있었다. 학교 신설과 증축, 교원 증원을 위한 비용이 급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府 지역에서는

기채와 호별세부가금이, 郡 지역에서는 기부금과 특별부과금이 증액되었다. 

기채와 기부금은 결국 임시비의 충당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늘어

나는 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과금의 증액이 가장 중요했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기본적으로 戶에 기반한 부과금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운영

하고자 계속해서 법제를 변경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 이래 부과금의

증액으로 인해 조선인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조선인의 부과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곤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일제하 교육재정에서 조선인의 부과금 부담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교육재정을 교육목적세인

부과금에 의존하는 것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100%에 가까운 취학율을 달성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훨씬 더 많은 부과

금을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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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성 인천 개성 대전 군산 전주 목포 광주 대구 부산

제1부특별경제

(A, 일본인)
16.213 19.906 14.310 15.701 14.861 14.195 19.412 18.868 12.243 16.379

제2부특별경제

(B, 조선인)
5.436 2.203 5.908 3.580 2.520 3.017 3.137 4.251 5.050 2.701

A/B 2.98배 9.04배 2.42배 4.39배 5.90배 4.71배 6.19배 4.44배 2.42배 6.06배

지역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나진 계

제1부특별경제

(A, 일본인)
17.724 23.075 19.825 10.195 20.050 17.034 24.606 11.835 16.497

제2부특별경제

(B, 조선인)
4.257 5.105 3.257 4.232 2.190 4.335 2.841 2.493 4.297

A/B 4.16배 4.52배 6.09배 2.41배 9.16배 3.93배 8.66배 4.75배 3.84배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1938년도판에서 가공, 작성함.

* 비고 2 : A/B는 조선인 부담액에 대한 일본인 부담액의 비율임.

<표 4-12> 1938년 府 지역 교육재정 1호 평균 부과금 징수액 (단위 : 원)

<표 4-12>는 1938년 당시 府 지역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교육재정을 유

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4배 가까운 돈을 내고 있었다. 

府에 비하여 더 적은 예산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했던 郡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컸을 것이다. 1938년 이후 황민화정책하에서 조선총독부의 교육 

확충 목표가 전국 학령아동의 60%, 최종적으로는 의무교육에 맞춰졌기 때

문에, 조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과금 액수도 늘어나야 했다.

문제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교육재정을 조선인들이 감당 가능한지

여부였다. 府 지역에서 기채와 호별세부가금, 郡 지역에서 기부금과 특별부

과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조선인들이 제대로 낼 수 있었을까? 

또 교육재정의 급격한 팽창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을까?

<표 4-13>은 1930년대 교육재정의 납세성적을 보여준다. 즉, 교육재정

부과금이 실제 얼마나 징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납세성적이 좋으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낸 것이고, 나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의 여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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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띈다. 조선인과 일본인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징수율이 저조하였다. 그

러나 1931년부터 1934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회복되어가고 있다. 

경제력 회복에 따라 학교비 부과금을 체납할 이유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

러나 일본인의 경우 이렇게 회복된 납세율이 1940년까지 계속 유지되는

반면, 조선인의 경우에는 세목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조선인 교육재정을 농촌지역(郡 지역, <표 4-13>의 * 표시)과 도시

지역(府 및 郡內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서로 다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지역 학교비의 대표적인 稅目이었던 호세부가금은 1930년대

내내 99%를 넘는 납세율을 보인다. 이에 비해 제2부특별경제의 가옥세부

가금이나 호별세부가금, 혹은 학교비 가옥세부가금이나 특별부과금(1936년

연도

일본인 조선인

출전
제1부

특별경제
학교조합 제2부특별경제 (府) 학교비 (郡)

호별세

부가금
호별할

가옥세

부가금

호별세

부가금
합계

호세

부가금

가옥세부

가금

특별

부과금
합계

1931 95.9 95.8 94.1 91.6 92.2 99.1 * 94.5 80.7 98.5 
소화7년도

지방재정요람

1932 95.8 96.3 93.6 92.7 92.9 99.2 * 93.7 84.3 98.7 
소화8년도

지방재정요람

1933 96.7 96.6 94.8 93.9 94.1 99.6 * 95.3 90.9 99.3 
소화9년도

지방재정요람

1934 98.7 97.2 97.1 96.7 96.8 99.8 * 96.7 95.9 99.6 
소화10년도

지방재정요람

1935 98.7 97.3 96.6 96.2 96.3 99.8 * 96.6 95.0 99.6 
소화11년도

지방재정요람

1936 98.8 97.9 96.7 97.4 96.8 99.8 * - 88.2 99.5 
소화12년도

지방재정요람

1937 99.0 97.9 97.1 97.2 97.1 99.8 * - 97.4 * 99.4 
소화13년도

지방재정요람

1938 - - - - - - - - - -

1939 99.2 98.9 - 97.5 97.5 99.9 * - 99.4 * 99.6 
소화14·15년도

지방재정요람

1940 99.3 98.8 - 96.8 96.8 94.6 * - 92.6 * 93.7 
소화16년도

지방재정요람

* 비고 1 : 납세 조정액(징수 예정액)에 대한 수입액(징수액)의 비율임.

* 비고 2 : * 표시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징수된 세목을 뜻함.

* 비고 3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표 4-13> 1931~1940년 교육재정 납세성적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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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처럼 도시지역의 납세율은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

황에 따른 부침도 심했다. 이는 府 지역 조선인들에게 징수되었던 많은 부

과금이 도시지역의 학교 교육을 확충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조선인

들에게 그만큼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담이 큰 만큼 체납

율도 높았던 것이다. 반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1호 평균 부과금

징수액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부담도 덜 했고, 따라서 연체하는 사람도

적었다. 지역에 따라 납세액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도 달랐고, 

이것이 납세율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만 놓고 보면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 1937년부터

농촌지역에서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징수율이 같은 해 호세부가금에 비하여 크게 저조하다. 97.4%의 납세율은

1930년대 내내 농촌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납세율이었다. 또한 1940년에는

농촌지역의 호세부가금 납세율이 처음으로 대폭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1940년을 전후한 시기 농촌지역의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1937년 이래 농촌지역에서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各 郡 학교비 간 부과금 징수액에 차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애초에 조선총독부가 호세부가금에 제한율을 설정해 놓았던 이유는 

조선인 교육재정을 조선총독부가 통제하는 것은 물론, 농촌의 교육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학교비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특별부과금은 호세부가금 제한율의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군 학교비의 재정 상황 및 학교 확충 정도에 따라 부과금 부담에 차이가 생

기기 시작하였다.

<그림 4-2>와 <부표 14>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1931년에서 1936년

까지 경기도 20개 郡 학교비의 1호당 평균 부과금액은 학교비부과금 제한율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례로 1934년만 해도 경기도 20개 학교비

거의 모두가 1호 평균 부과금 1원 정도에 위치했다. 부과금 징수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액은 포천군학교비로 1.08원, 최저액은 고양군

학교비의 0.8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인

교육재정은 호세부가금 제한율로 대표되는 조선총독부의 통제하에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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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 있었다.

그러나 특별부과금 징수가 본격화된 1937년부터 경기도 내 각 학교비의

1호 평균 부과금 징수액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별부과금의

징수로 인해 조선총독부가 정한 제한율을 넘어서는 학교비들이 생겨난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1941년 경기도 내

에서 가장 부과금을 많이 징수하던 수원군학교비는 1호 평균 부과금이

5.570원에 달하였던 반면, 최저는 가평군학교비로 평균 1.99원에 불과했다. 

지역(郡 학교비)에 따른 부과금 징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郡 학교비끼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郡 안에서도 지역(面, 里)에 따라 다른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는 결과로 이

어졌다. 일례로 개풍군학교비에서는 東面, 中面, 靑郊, 上道 등 네 개 공립

보통학교의 증축 및 건축비 20,550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네 곳에서 지정

* 비고 1. 각각의 점은 경기도의 각 군 학교비를 의미함. 

* 비고 2. 실선은 호세부가금 제한율임. 1940년부터는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표시할

수 없음.

* 비고 3. 정확한 수치는 <부표 14>를 참조할 것.

<그림 4-2> 1930년대 경기도 각 군 학교비 1호당 평균 부과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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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6,900원을 징수하고, 그 밖에도 학교비채로 5,814원, 지방비 보조로

4,016원을 마련하였다.63) 이때 학교비채는 面별로 구분하여 특별부과금으로 

분할 징수하여 상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3~9년에 걸쳐 각 면에서 매년 

최소 132원에서 최대 444원을 납부하여야 했다.64) 개풍군학교비 안에서 동

일한 資力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面에 사느냐에 따라 부과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수준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준의 부과금을 부담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광주군과 강

화군의 예를 들 수 있다. 광주군과 강화군은 조선인 인구 및 戶數가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1931년 조선인 인구 10,000명당 보통학교 학생 수는 광

주군이 272명, 강화군이 318명이었고, 1호 평균 부과금 부담액은 광주군

0.848원, 강화군 0.872원이었다. 취학 학생 수와 부과금 부담액이 거의 비

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부과금 징수 이후인 1941년 인구

10,000명당 학생 수는 광주군이 667명, 강화군이 672명인 반면, 1호 평균

부과금 부담액은 광주군이 2.44원, 강화군이 4.77원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

졌다. 취학 학생 수는 비슷한데, 부과금 부담액은 2배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이는 각 지역에서 학교 증설을 위해 특별부과금을 무분별하게 남발했기 때

문에 발생한 일이었다.65)

이렇게 같은 교육재정 운영 단체(郡 학교비) 안에서, 지역(面, 里)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

었다. 일본에서는 市町村의 수입에 교육재정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

육재정을 특정 지역에서 특별히 더 거두는 일은 있기 힘들었다. 조선에서도 

교육재정 체계가 戶稅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동일한 교육재정 운영 단체

안에서는 동일한 부과금 등급표를 활용하여 과세했기 때문에, 비슷한 資力

이면 비슷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일본인 교육재정을 맡은

63) 국가기록원 소장, 「개풍군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서」, 『학교비 기채 인가서』, 1936, 관리
번호: CJA0003242.

64) 국가기록원 소장, 「개풍군 호별할 특별부과금 별표」, 『학교비 기채 인가서』, 1936, 관리
번호: CJA0003242.

65) 조선인 인구수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년도판 및 1941년도판, 조선인 학생 수 및
1호 평균 부과금 부담액은 『朝鮮地方財政要覽』 1931년도판 및 1941년도판에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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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합이나, 조선인 교육재정 중 비교적 조선총독부의 통제가 덜했던 도

시지역의 조선인 교육재정에서, 府나 學校組合에 따라 부과금 평균 징수액이 

달라지는 일은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府나 학교조합 안에서 같은 資

力을 가지고 있는데 징수액이 달라지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조선인 농촌지역의 교육재정에서는 面단위로 특별부

과금이 설정됨으로써, 같은 郡 내에서 같은 資力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面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부담을 지게 됐다.

이러한 특별부과금의 징수 방식은 稅政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었다. 본래 1920년대 특별부과금은 도시지역에서 가옥세부가금만을 징수하고

있어, 애초에 戶稅 계통의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한 조세였다. 가옥세

부가금이 부과 형평에 문제가 있어 호세 계통의 세금을 새롭게 만들어 조

세의 형평을 기하면서, 동시에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도

시지역에서는 교육재정으로 특별부과금이라는 단 하나의 戶稅 계통의 세금

만 징수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특별부과금은 이미 농촌지역의 교육재정으로 호세부

가금이라는 戶稅 계통의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戶稅 계통의

세금이 추가된 것이었다. 이는 “擔稅의 지역별 불균형, 부담 불공평을 해소”

시킨다는 1936년 제2차 지방세제 개정의 의의와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66) 1920년대 후반 최초로 농촌지역에서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때 “특별

부과금을 인정하는 것은 호세부가금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종류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다소 고려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여섯 개 면에

일곱 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여섯 면에는 현재 보통학교가 없어 그 이익의 

厚薄이 심하니, 학교가 있는 면에 한하여 1호 평균 20전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특별부과금 징수의 의의, 즉 지역에 따라 교육의 공평을 가

하겠다는 기조와도 어긋났다.67) 

따라서 조선인들은 이러한 특별부과금의 징수를 달갑게 생각할 수 없었다. 

학교비 부과금이 기본적으로 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특별부

66) 『東亞日報』 1936년 2월 6일, 「各 都市 戶別稅 今後 一律로 統制」.
67) 국가기록원 소장, 「고양군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1928, 관리번호: CJA0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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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에 대한 유독 낮은 납세율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특별부

과금의 부과징수 구역이 “직접 이익을 얻을”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문

제를 더욱 키울 수 있었다. 1939년 해남군학교비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해남군 북평면 내에는 북평소학교(북부)와 이진소학교

(남부)의 2개의 조선인 학교가 존재하였는데, 이중 남부의 이진소학교를 증

축하고자 북평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특별부과금을 설정하였다. 그러자 북평

면 북부에 사는 주민들이 남부에 있는 이진소학교에 사용하는 비용을 특별

부과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며 진정하였다.68) 같은 면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특별부과금 징수를 놓고 분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특별부과금은 郡

內 지역에 임의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도 컸다. 더욱이 1937년

이래 특별부과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납부를 거부

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0년에는 농촌지역의 호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 납세

율이 모두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호세부가금의 경우 경제공황의 여파가 컸

던 1931년에도 납세율이 99.1%에 달하였는데, 1940년에는 94.6%까지 크게 

하락하였다. 같은 해 특별부과금의 납세율은 더욱 낮아서 92.6%에 불과했다. 

1940년 일본인 교육재정이나 조선인 제2부특별경제의 납세율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납세율 저하는 농촌지역 조선인에 한하여 벌

어진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 조선인들의 담세력이 부과금 증징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

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의 제2차 확충계획에 이어, 1940년에는 향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면서 의무교육이 실시되려면

“현재 수용률의 갑절이 됨으로 현재 부담금의 갑절 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

다고 하면서, “현재의 부담도 조선의 담세력으로 보아 중대한 책임이 되는

것이나, 내지에 비하면 아직도 경한 부담인 것”이라며, “이번의 의무교육제도

실시에는 그만한 각오는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69) 이미 담세력에 비

하여 많은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무교육제도를

위하여 더 많은 담세를 각오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68) 『東亞日報』 1939년 4월 20일, 「梨津小校 增築基金, 北部住民 負擔 拒絕」.
69) 『每日申報』 1940년 9월 2일, 「1戶 平均 29圓, 豫想되는 10年 後의 學校費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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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30년대 후반 교육재정의 팽창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특히 특별부과금에 의존한 농촌지역에서의 조선인 교육재정 확충 방식은, 

지역에 따라 조세의 형평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학교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지역별 안배를 포기하고, 재원

조달이 가능한 지역에서 되는대로 돈을 걷어 학교를 확충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이에 따라 각 郡 학교비 간에 부과금의 불평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

郡內에서도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교육재정 마련 방식은 교육재정의 부실화를 부추겼다. 호세부가금의 

증액과 특별부과금의 설정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교육재정

지출을 농촌의 담세력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31년 경제공황 

때에도 99%를 넘겼던 농촌지역의 호세부가금의 납세율은 1940년에 94.6%

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의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각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재정의 확충을 계속해서 추

진하였다.

2) 보조금 지급 양상과 한계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에 따라 조선인 교육재정의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교육재정의 팽창을 온전히 조선인의 부담으로만 남겨

둘 수는 없었다. 이는 일본 본국에서 교육재정의 국고 보조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재조일본인의 일본 본국만큼 국고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조선인의 ‘차별론’ 제기를 모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40년대에 접어들며 의무교육, 징병제 등이 이야기되

고, ‘동화’가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

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중요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30년대

후반 이래 조선총독부의 황민화정책, 나아가 동화정책이 점점 강화되는 가

운데 교육재정 보조금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1936년 조선총독부는 제2차 확충계획을 공포하면서 재원의 마련 방안도

함께 언급하였다. 이 내용의 상당수는 조선인의 부담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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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는 교육재정에 있어 여러 함의를 담고 있는 표현이 있다.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발표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경상비 1,600만 원(계획 완성 연도의 소요 경상비)에 대해서는 內地의 義

務敎育費國庫負擔法의 예에 준하여 인건비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 즉 600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예정이며, 그 잔여 금액은 수업료 및 府稅 및 학교비

부과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이 경상비 지불을 위해서는 학교비 부과금은 1호당 

평균 매년 15錢 이상을 增徵하고, 완성 연도인 1946년에는 1호당 평균 1원

54전 이상의 증징을 하고, 그 부담은 현재의 2배 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임시비에 대해서는 1929년 수립된 1면 1교 계획의 예에 따라 일부는

도비의 보조, 그 밖에는 대부분 부 제2부특별경제 및 郡島 학교비의 부담, 

地元의 기부로써 충당할 계획이다.”70) (강조는 필자)

이 글에서 이마이다는 일본 본국의 사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언급

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교육재정 제도가 일본 본국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918년 이래 「市町村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에 

의하여 일본 본국에서 교원 급료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기실

조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교원의 고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조선총독

부는 이러한 일본 본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국의 사례에 따라 조선인 교육재정에도 교원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에서 교원의 

급료가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급료 명목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교육재정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약속이

었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특히 ‘국고보조금’의 이름으로 조선인 교육재

정에 지급된다면,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 그리고 일본 본국 교

육재정의 유사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조선총독부는

70) 『文敎の朝鮮』 1936년 2월호, 今井田清德, 「第二次朝鮮人初等敎育普及擴充計劃樹立に就
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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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확충계획에 따라 조선인 교육재정에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기 시작하

였다. <표 3-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 보통교육 보조 상세내역을 

보면, 제2차 확충계획에 따라 1938년 2,331학급에 각 450원씩 총 1,048,950

원, 1942년에도 10,423학급에 450원씩 4,690,35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제2차 확충계획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은

이마이다 정무총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건비의 5할에 해당했을까? 『조선

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1936년 공립보통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수와 봉급 

월액은 조선인과 일본인 남녀를 모두 합하여 11,581명에 814,567원이었다. 

이것이 1942년에는 26,128명에 2,260,889원으로 증가한다.71) 이상의 급료

총액은 月俸이기 때문에 1년 급료는 여기에 12를 곱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 

급료 1년 총액은 1936년에는 9,774,804원, 1942년에는 27,130,668원으로, 

같은 기간 17,355,864원이 증가하였다. 1942년에 확충계획에 따르는 보조로

4,690,350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제2차 확충계획으로 인한 보조금이 교

원의 급료 증가를 보조하는 비율은 27.0%에 불과했다. <표 3-15>에서

1938년 이후 조선인 교육재정에 새롭게 지급된 보조금(확충계획, 2부 교수, 

학급 정비, 고등과 설치, 간이학교 보조, 초등학교 교원 봉급 보조)을 모두

다 합쳐야 5,971,085원으로, 늘어난 교원 급료의 34.4%에 이를 뿐이었다. 

또한 <표 3-15>에 기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원 봉급 보조의 경우, 일본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급료 보조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실제로는 더 낮아진다.72)

7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42년도판에서 작성함.
72) 실제로 1943년 12월 『第84回帝國議會說明資料』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 학무국 교육보조 지급 내용에 보통교육 보조액은 11,560,951원, 
산출기초에는 敎員俸給半額補助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된
보통교육 보조액은 <표 3-17>의 1943년 보통교육 보조액과 일치한다.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 이 표와 내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여러 기준의 산출기초 중
가장 비중이 큰 교원봉급반액보조만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보통교육 보조액
전체’를 교원 월봉의 절반으로 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고 보더라도
실제 보조액 총액은 일본인 학교를 제외한 조선인 학교의 교원 월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42년 조선인 학교 교원 급료 총액은 27,130,668원으로, 1943년 전체 보통교육
보조액 11,560,951원은 전년도 조선인 학교 교원 급료에 비해서도 42.6%에 불과하다. 1년
사이 확충계획으로 인해 늘어난 교원 수와 일본인 학교 교원 급료를 더하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朝鮮總督府, 「④ 昭和18年 12月 第84回帝國議會說明資料(朝鮮總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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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처럼 50%에 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2차 확충계획의 실제 부담은 조선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부과금에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 경성의 예를 들어보면, 1936년 628,256원이었던 경성의 조

선인 교육비 예산은 1938년에는 874,266원으로 2년 새 약 246,010원(39.2%)

이 증가하였지만, 국고보조금은 4,200원에서 5,280원으로 불과 1,080원 증

가하였고, 지방비보조금은 266,635원에서 288,386원으로 21,751원(8.2%) 증

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시기 부과금은 344,101원에서 615,374원으로

271,273원(78.8%) 증가하였다.73) 사실상 교육비 증가는 보조금이 아닌 조선

인에 대한 증세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제2차 확충계획의 부담에 관한 논조도 달라졌다. 1938년 2월

9일에는 “보교 확충 10개년 계획이란 원래 국고 보조로서 성립된 것이 아

니요, 제2부 교육세를 매년 3할씩 인상하여 동 계획을 실현하여 보자는 데

있기 때문에”라고 하여 그 부담의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총독부의 교육정책 적극화에 따라 교육비의 국고

보조가 많이 팽창되었음으로 그 국고 보조로서 능히 5개년 계획을 수행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종래에는 매 학급에 대한

국고 보조액은 156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450원으로 증가하

였고”라고 하여 국고 보조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74) 그러나

기사에서는 모든 학급의 지원금이 3배 증가한 것처럼 서술하였지만, 실상은

394학급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1학급 당 156원이 지급되었고, 새롭게 신설

된 71학급에 대해서만 447원의 보조를 했다.75)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표 3-15>를 통해 전국적인

보조금 지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1938년의 보통학교 보조 지원금은

2,066교에 1,906,582원인데, 1942년의 부 제2부특별경제 및 학교비 보조

항목도 2,066교에 1,906,582원으로, 금액과 학교 수에서 동일하다. 대신 제

2차 확충계획과 2부교수 보조가 신설되고, 학급수에 450원과 200원을 곱해

府 學務局)」(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8卷, 不二出版, 1994).
73) 조선총독부 내무국, 『朝鮮地方財政要覽』 1936년도판 및 1938년도판에서 작성함.
74) 『東亞日報』 1938년 2월 9일, 「府의 敎育擴充計劃, 國庫補助로 實現」.
75)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3년도 경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제2부특별경제 예

산서』, 1938, 관리번호: CJA0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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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

하고, 신설 학교에 대한 보조금만 증액하여 지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보조금을 조선총독부에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비보조금에 算入하여 기

록되었다.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연설에서도 ‘국고 보조’를 한다고 했으며, 

실제로 보조금도 국고에서 나오지만, 여전히 조선인 교육재정에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기록되는 것은 퇴직금 및 단기현역교원비 보조 등 일회성 지출에

대한 지원뿐이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에 대하여 ‘국고 보조’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 시기 교육재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국고보조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부담경감 보조는 1934년 소득세 창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동일한 稅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음

에도,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조선인 교육재정에는 지방비보

조금의 이름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통계상으로 민족 간 국고보조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더욱이 조선인 교육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에 지급되는 부담경감 보조는

그 금액의 차이도 상당했다. 1940년 조선 전체의 일본인 교육비 부담경감

보조는 2,240,455원에 달했던 반면, 조선인에 대한 부담경감 보조는

247,679원으로 일본인의 1/10에 불과했다.76) 그나마 소득세가 증가하는 만큼

부담경감 보조가 늘어나지도 않았다. 다음의 기사는 부담경감 보조 지급에

대한 경성부 조선인들의 불만을 잘 보여준다.

“총독부에서 초등교육 제2차 확충계획을 할 적에 그 계획의 취지와 우리

경성부의 현재 지원 아동의 수용력에 비추어서 (⋯) 국고와 道 보조는 너무나

소액이다. (⋯) 1934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稅制 정리 계획을 수행할 적에

교육의 재원인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제3종 소득세를 창설하기로 하여 개인의

부담이 과중되는 관계로 그 당시 호별세 증수액의 약 반액을 교육비 부담경

감을 위하여 국고로부터 보조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우리 경성부의 제2부특

별경제에 대한 보조는 1934년도에 있어서 171,243원 (이 가운데 국고 보조

76) 『東亞日報』 1940년 7월 10일, 「敎育費國庫補助 各道의 配當을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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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원, 도 보조 167.924원으로 그 가운데 부담경감 보조는 24,252원), (⋯) 

1936년에 있어서 270,835원 (이 가운데 국고보조 4,200원, 도 보조 266,635

원으로 이 가운데 부담경감 보조는 57,256원)에 불과한데, 경성부 내 조선

사람에 대한 제3종 소득세의 1936년도 결정액은 1,221,914원으로 되었음으로

전기 제3종 소득세 창설 당초의 정신과 경성부의 1934년도 호별세의 증수액이

254,668원에 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 경성부 제2부특별경제에 대한 보조

액은 상당한 증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77) (강조는 필자)

즉 교육비에 지급하는 부담경감 보조는 ‘제3종 소득세’의 창설에 따라 호

별세 증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주기로 한 것인데, 경성부의 호

별세 증수액이 2년간 25만여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경감 보조는 6만 

원이 채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인 교육재정에 부담

경감 보조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반면, 일본인 교육재정에는 부담경감

보조가 많이 지급되었다. 해당 신문 기사가 언급한 1936년 일본인 교육재

정에 지급된 부담경감 보조는 239,145원에 달했다.78)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지급이 애초에 선언했었던 것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인 교육재정 확장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조선인들의 부과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36년 조선총독부가

제2차 확충계획을 선언하였을 때 그렸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다. 조선총

독부는 제2차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

하고 ‘교원 급료의 50%를 보조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1940년에도 조선인들은 “금년도 예산 중 국고 보조는 근 4,500원인 바, 국

민교육의 보조로서는 너무 빈약함으로 금후 국고 보조의 증액을 요구할 것

이며”라고 하여, 계속해서 조선총독부에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였다.79)

77) 『每日申報』 1937년 3월 5일, 「第2部敎育費에 國庫增額은 當然」.
78)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1년도 경성부 제1부특별경제 세입출예산」, 『각부 경제 예산』, 

1936, 관리번호: CJA0003214.
79) 『東亞日報』 1940년 2월 1일, 「國庫補助가 너무 貧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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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화정책의 본격화에 따른 교육재정의 파열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는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해 있었다. 황민화정책을 위해 조선인 교육을 빠르게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입과 세출 양 부문에서 다양한 모순에 직면했다. 우선

세입에서는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이 공언한 만큼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계획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분은 조선인들에게 목적세의 

형태로 직접 징수하는 부과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교육재정 세입 구조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을 관리해야만 했다. 

한편 지출 부문에서는 교원의 고임금에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 조선에서

교원은 판임관이었고, 이에 따라 신분과 높은 급료를 보장받았다. 이러한

교원의 고임금 구조는 교육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였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교원의 승급 기간을 늦춰 급료를 높여주지

않고 낮게 유지함으로써 교육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였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교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더불어 승급도 이루어지지 않자

교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교원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일이 속출하였다. 이를 당시의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학교 교원의 생활 보장 문제는 물가 등귀와 함께 실로 중대 문제로 되어

있어서 殷賑産業, 기타 각 방면으로 전직하는 교원이 매일같이 속출하는 현

상이나, 그러지 않아도 교원이 부족한 이때, 이와 같이 전직자가 속출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하여, 총독부에서는 부득이한 이유 없이

퇴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증게면직으로 처분하여 무단 퇴직의 방지책을 세

웠으나 전직자는 여전 속출하는 형편이다. 이것은 그들이 교편생활이 싫거

나 교육 직업이 싫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박봉을 가지고 고등한 물가에

견디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을 위하여 부득이 직업을 바꾸는 것이

다.”80)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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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확충계획으로 인해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원들이 그만둔다는 것은 학교 확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조선총

독부는 “교육이 국민 연성에 기초문제가 되며 이 교육을 맡은 교원들을 우

대하여야만 제2국민을 잘 교육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교원의 대우가 그

다지 좋지 못한 위에 작금 물가고로 인하여 더욱 교원들의 생활이 곤궁”하게 

되어 심각한 교원난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 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사회적

으로 중대성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 실

태를 조사하였다.81) 전주 제2교육부회에서는 조선인 교원들의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니 우대방침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기도 했고,82) 강화도에서는

교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해 주자고 주민들이 기부금을 모으

기도 했다.83)

특히 이러한 교원의 생활고는 조선총독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본인

교원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에서 교원의 실질 대우가 나빠

지고 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국고 보조로 인해 교원의 대우가 개선되고

있었다.84) <그림 4-3>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를 살펴보면 1910

년대 이래 모든 기간 동안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교원은 일본에서 근

무하는 교원보다 1.5~2배에 가까운 급료를 받았다. ‘한국병합’ 초기였던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2배를 넘었으며, 1920년부터 1935년까지는 

조선에서의 급료가 최저 1.55배에서 최대 1.74배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료의 격차는 1936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서, 1939년에는

그 격차가 1.26배까지 감소한다. 이로 인해 1930년대 후반 일본인 교원이

조선으로 이주해 교원이 되는 것은 경제적 이점이 거의 없는 일이었다.

특히 1940년 무렵이 되면 더욱 일본 본국의 교원들이 조선으로 오지 않

으려고 했다. 조선에서 근무하는 급료가 일본에서 일할 때에 비해 많지 않기 

80) 『朝鮮日報』 1940년 3월 26일, 「小學 敎員轉職防止對策 特別優遇案講究」.
81) 『東亞日報』 1940년 3월 27일, 「敎員의 生活困窮은 敎育에 影響잇다」.
82) 『東亞日報』 1940년 3월 23일, 「敎育問題中心」.
83) 『朝鮮日報』 1940년 2월 3일, 「敎員生活安定 爲해 住宅建築을 决議, 河岾小學 父兄側에서」.
84) 일본 심상소학교 교원의 급료 추이는 <부표 15>를 참조할 것. 이에 따르면 심상소학교

본과 정교원(小本正)의 평균 급료는 1920년 가파르게 증가한 후 1928년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이후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하락하였고, 1933년 이후 다시 회복추
세로 돌아섰다. 특히 1936년 이후의 상승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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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일본 본국에서는 승급도 빨리 시키고 상여금도 조선과는 달리

많이 주기 때문에 일본인 교원들이 조선으로 오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었

다.85) 1900년대 이래 일본인 교원이 조선에 왔던 주된 이유가 높은 경제적

이익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황민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에게 교원의 안정

적인 유지와 확보는 중요했다. 특히 일본 문화와 정신을 가르칠 일본인 교

원의 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1940년대 초반 교원의 대

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문제는 조선에서 교

원이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本俸을 올리는 것은 교원뿐 아니라 관료 모두

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판임관봉급령」에 저촉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수준의 급료를 加給하고, 경비의 일부는 국고 보조

로 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가급액은 월액 3원 내지 5원 

정도로 상정되었는데, 이는 「판임관봉급령」에 의하면 최대 1급봉 승급에 해

85) 『每日申報』 1940년 12월 5일, 「內地서 招聘해 올 600名 初等敎員, 待遇關係로 實現困難」.

<그림 4-3> 일본 · 조선에서 교원의 평균 급료 (일본인)  

* 비고 : 자세한 수치는 <부표 1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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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86) 그 밖에도 조선총독부는 교원 수당이나 戰時 수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의 급료를 증액하려고 했다.87) 그러나 이러한 급료 가급, 수당

지급 등은 때때로 大藏省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기도 했으며,88) 수당을 신설

하는 것 또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바꿔야 했고, 교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예산도 많이 필요했다.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89) 그러나 교원, 특히 일본인 교원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대우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때 규정의 신설 · 변경이나 큰 예산의 확보 없이 가장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대우 개선 방법이 교원의 승급 기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실제로

함경남도에서는 승급 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일찍 승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했고,90) 강원도에서는 승급 기간을 단축하고, 승급액을 높이기로 했

다.91) 또 조선총독부에서는 1943년부터 교원 대우 개선에 86만 원을 지급

하고, 지방비 보조로 同額을 추가 보조하여, 총액 172만 원을 교원 增俸에

사용하기로 했다.92) 그 밖에도 初任 급료의 개정, 승급 연한의 단축, 상여금 

86) 『朝鮮日報』 1940년 1월 9일, 「薄給 初等敎員 優待의 朗報」.
87) 『東亞日報』 1940년 5월 26일, 「初等敎員, 面職員 等의 薄俸生活者에 增俸」.
88) 『朝鮮日報』 1940년 1월 31일, 「明年度 總督府 新規豫算 解說」. “각 방면에서 열망되고

있는 일제 승급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유감천만이나 앞으로 보조액을 늘려 기초를 튼
튼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초등 교원의 복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9) 개성부 조선인 교육재정의 경우, 세출 항목에 교원 수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938년 600원이 최초이다. 이때의 수당은 2부교수 운영으로 인해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다. 이후 2부교수 수당은 개성부의 학교 규모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1940년에
1,8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교원 1인당 금액은 여전히 동일하였고(월 10원 또는 15원), 
1941년에는 가족수당이 신설되어 1인당 평균 월 6.8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1942년에는
임시수당(1인당 월 10원)이 추가 지급되어서, 이때의 수당 총액은 21,000원까지 증가하
였다. 국가기록원 소장,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府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예산』, 1937, 관리번호: CJA0003296;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3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
경제 세입출 예산」, 『府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예산 서류』, 1938, 관리번호: CJA0003364;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5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보고의 건」, 『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서』, 1940, 관리번호: CJA0003538;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6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보고의 건」, 『府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서류』, 
1941, 관리번호: CJA0003760; 국가기록원 소장, 「소화17년도 개성부 제2부특별경제 세
입출 예산 보고의 건」, 『각부 제1부 제2부특별경제 세입출 예산 서류』, 1942, 관리번호: 
CJA0003815.

90) 『朝鮮日報』 1940년 2월 19일, 「昇給期限을 短縮 初任給의 引上도 考慮」.
91) 『每日申報』 1942년 4월 8일, 「初等敎員을 優遇 江原道서 具體案作成中」.
92) 『每日申報』 1943년 2월 18일, 「總額은 170萬圓, 新年度부터 初等敎員 一律로 增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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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재교육자의 增俸 등을 통해 교원 대우 개선을 추진하였다.93)

그 결과 교원의 승급 기간이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표 4-10>

에서 볼 수 있듯이 1940년대 교원들의 승급에 걸리는 기간은 1930년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9급봉에서 8급봉 승급에는 1930년대에 956.4일이

걸리던 것이 629.3일로 327.1일이 줄어들었고, 8급봉에서 7급봉 승급에는

걸리는 기간은 2347일에서 1325.5일로 무려 1,021.5일, 즉 2년 10개월에 달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5급봉 이상보다, 6급봉 이하에서 승급에 걸

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던 저급봉자들의 

생활 보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 급료의 상승은 다시금

교육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승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급료가

그만큼 빨리 인상되는 것이고, 이는 곧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

미했다.94)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학교 확충을 위해 지출을 관리하려고 교

원의 급료를 올려주지 않았는데,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교원의 급료를

다시금 빠르게 올려야 했다.

더욱이 內鮮一體와 同化를 강조하는 1940년대 조선총독부의 정책 기조는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커지게 했다. 1930년대 이래 숱하게 지적되어

온 것처럼, 일본인 교원들이 받는 加俸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

이면서 동시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을 느끼게끔 하는 요소였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일본인 교원의 가봉을 철폐하라는 요

구가 나오는 한편, 교육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일본인 관리의 加俸을 철

폐하라거나,95) 조선인에게도 가봉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빈번했다.96) 이런

요구가 계속되던 가운데 내선일체와 동화가 강조되고 조선인에게도 병역이

강요되는 상황은, 가봉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

93) 『每日申報』 1943년 5월 9일, 「初等敎員의 待遇改善」.
94) 1930년대 후반~1940년대, 빠른 승급을 통해 월급을 늘려주는 방식은 교원들에게만 행

해진 것은 아니었다. 1937년 총독부 철도국에서는 물가 등귀로 인한 어려움을 승급을
통해 해결한 바 있었다. 보통은 승급 연한이 되었어도 성적 및 기타를 엄선하여 평가하
였으나, 1937년에 한하여서는 일률적으로 조건만 구비하면 승급을 행하였다. 『朝鮮日
報』 1937년 5월 25일, 「三萬餘局員에게 增俸 · 昇給 · 賞與」.

95) 『東亞日報』 1929년 7월 16일, 「日本人 官吏의 加俸을 全廢하라」; 『朝鮮日報』 1935년 5월
28일, 「加俸을 撤廢하라」.

96) 『朝鮮日報』 1936년 3월 22일, 「朝鮮人 敎員에게도 加俸과 宿舍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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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조선총독부를 밀어붙였다.

조선총독부는 가봉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놓고 고민하였다. 

① 가봉을 폐지하고 제도상 내지 재근 관리 및 조선 재근 조선인 관리와의

급여상의 차이가 없게 하는 것, ② 가봉 제도에 지역별 加減을 두어 관리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 ③ 조선인에 대해서도 가봉을 지급하는 것, ④ 

이상의 세 안을 종합하여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재정 측면에서 보

았을 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가봉 폐지가 가장 건전한 선택이었을 것

이다. 

그러나 가봉 폐지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힘들었다. 1931년

5월, 조선총독부는 봉급 및 재근가봉 감액에 관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

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① 먼 곳에 와 언어, 풍습, 사상, 민도가

현저히 다른 곳에서 지내는 관리들의 심신을 관리해야 하고, ② 기후, 풍토, 

위생이 불량하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타격이 있고, ③ 내지인 관리가 사

용하는 물품이 대부분 내지에서 온 것이라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④ 재근가봉 등이 없으면 조선에 우수한 관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게 조선총독부가 가봉 감액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다.97) 이러한

상황은 194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당시 조선총독부는 황민화정책을 

위해 일본인 교원이 다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조선의 교원 대우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일본인 교원이 굳이 조선으로 오려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가봉마저 폐지할 경우 황민화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일본인 교원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1943년 10월 2일, 조선총독부는 ① 조선 재근 내지인 관리의 가봉 

제도를 존속하되, 지역에 따라 지급율에 차등을 두고, ② 조선 재근 조선인

관리에 대해서 내지인 관리와 같은 형태로 가봉을 지급한다는 안을 통과시

켰다.98) 조선총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가봉을 철폐할 경우 일본인 관리들의

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워지고, 식민지 행정이 특수하여 적격인 

인물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황국신민화가 진행되는 조선인들 중 견실한 관리들에게 내지인과 같은 대

97) 学習院大学 東洋文化研究所(渡辺忍文書), 『加俸問題』, 1943년(추정).
98) 学習院大学 東洋文化研究所(渡辺忍文書), 『加俸問題』, 1943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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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99) 

이 조치로 조선인 중에서도 高等官 및 고등관 대우인 자, 판임관 및 판임관 

대우인 자 중 제1차 소속 관서의 과장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판임관

및 판임관 대우자로서 조선총독이 정한 소속 관서의 長이 가봉을 받게 되

었다.100) 초등교육에서는 國民學校의 조선인 校長이 가봉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恩典”이며, “비단 일부 관리에만 있는 光榮이 

아니라 실로 반도 2,500만 민중의 皇民化의 大道에 빛나는 慈愛에 넘치는

殊遇”라고 선전하였다.101)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은 교원 급료의

증가를 의미했다. 교육재정 부담의 상당수가 부과금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조선인 교장에게 가봉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조선인들의 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의무교육’ 실시 초기, 학교 확충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교원 급료를 낮게 유지하였던 것과는 반대였다. 메이지시기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을 위한 학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교원을 다수 

고용하였다. 그럼에도 정촌들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힘들어하곤 했다. 따라서 일본의 의무교육은 국고 보조를 통해 교원의 급

료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그런데 1940년대 조선총독부는 의무

교육을 위해 학교 확충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높은 급료를 받는 일

본인 교원을 채용하고 교원 급료를 증액하였다. 이는 재정 면에서 모순적인 

행동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조선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

4. 소결

전시체제하 황민화정책과 동화정책의 시행은 조선인 초등교육재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한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초등교육재정도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초등교육의 팽창을 위

99) 学習院大学 東洋文化研究所(渡辺忍文書), 『加俸問題』, 1943년(추정).
100)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4월 11일, 府令 제168호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ニ在勤スル

職員ニシテ加俸ヲ受クル者ノ範圍左ノ通定ム」.
101) 『每日申報』 1944년 4월 1일, 「2,500명에 恩典, 高等官 全部, 判任官 一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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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원의 승급기간을 늘려 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일본 본국에 준하는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조선인들에게 더 많은 부과금을 징

수하였다. 

1930년대 후반의 교육재정 팽창은 곧 조선인 교육재정의 부실로 이어졌다. 

조선총독부가 애초에 약속한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부담은 모두 조선인의 직접 부담인 부과금에 의존했다. 빠른 학교

확충을 위한 무분별한 부과금 징수는 농촌지역 납세율이 전례 없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총독부에게 황민화정책을 위한 일본인 교원 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물가 등귀와 승급 제한으로 일본인 교원을 일본 본

국에서 데려오는 것이 어려워지자, 조선총독부는 다시금 교원의 승급을 빠

르게 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나아가 동화정책의 결과 조선인에게도

가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인 교원을 조선에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결국 그 비용은 다시금 교육재정의 확장, 

즉 조선인의 부과금 징수에 의해서 충당되어야 했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전시체제하 조선인 교육재정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동시에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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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은 대한제국기 형성된 근대 교육재정 제도,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 본국이라는 ‘모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조선총독부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 · 운영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총독부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운영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유산이 현재 어떻게 남아있는지 언급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대한제국기 이래 운영되던 교육재정 제도는 강제 병합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미 운영되던 재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교육재정과 재조일본인의 교육재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제 초기 교육재정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조선인 교육

재정과 일본인 교육재정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 · 운영되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는 교육재정의 운영 방식을 일본인 교육재정의 방식으로

통일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교육열과 같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의 제도가 강한 규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과 통일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일제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재정 

구조가 戶에 기반한 부과금에 중심을 두는 형태로 통일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운영은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일본 본국과 재조일본인의 존재는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의 식민지적인

특징을 만들어냈다. 민족을 막론하고 일본 본국과의 비교는 조선총독부에

교육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명분이었다. 그중 재조일본인들의 요구는 조선총

독부가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다. 식민자인 재조일본인들은 일본 본국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조선에서 재조일본인이 지니는 우위의 상

징으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에게만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차별론’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을 재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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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받을 수 있는 구조하에서 차별론은 잠재워질 수 없었다.

한편 일본 본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교원이 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대한제국기 이래 교원이 판임관이었다는 조선의 전통과 재조일본인을 교육

하기 위한 일본인 교원 초빙이라는 조선총독부의 목적이 결합한 결과였다. 

조선에 일본인 교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은 물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일본인 교원은 가봉과 숙사료 등 많은

수당을 받았으며, 이는 식민지기 내내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정신을 가르칠 일본인

교원의 존재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인 교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면서 교육재정에 가해지는 부담도 가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교원의 승급을 지연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 교

원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금 교원의 급료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 교육재정의 급격한 팽창은 교육재정의 부실화를 불러왔다. 조선총

독부의 보조금은 약속만큼 지급되지 않았고, 교원 급료와 학교 건설로 인한 

비용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교육재정 지출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재

정의 부담은 조선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부과금에 집중되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지역의 납세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더욱이 동화정책의 결과 조선인에게도 가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교

육재정은 더욱 위기에 처했다. ‘황민화’와 ‘동화’를 위해 일본에서 일본인 교

원을 계속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고임금 구조는 유지되어야만 했다. 의무교육을 주장하면서 고임금 교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일본에서는 없던 일이었으며, 오롯이 조

선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다. 전시체제기 조선인 교육재정은

급격하게 팽창하는 가운데,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큰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초등교육재정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대

한제국기의 초등교육재정 운영 방식이 강제 병합 이후로도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일제하 초등교육재정 운영 방식 또한 해방 이후에 영향을 주었다. 

1945년 9월 24일 미군정하에서 국민학교가 개교한 이래 일본식 학제가 미

국식 학제로 바뀌는 등 교육제도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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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8년 8월 미군정이 공포한 敎育區 

설치 법안은 부, 군 및 울릉도의 행정구역과 교육구역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호별세 과세를 교육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구 내에 특별세금을 과

세할 수 있게 하는 등1) 일제하 초등교육재정의 구조가 거의 그대로 이어졌

다. 해방 이후 지상과제였던 초등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일제하 교육재정의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일제하 교육재정은 교원 대우와 수급의 측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난 정교원들은 주로 일본인 교원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자격을 갖춘 한국인 교원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해방 직후 초등의무

교육의 열망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는 여전히 공무원이었을 뿐 아니라, 

“일반행정관보다 특별히 우위에 배치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했

다.2) 일제하 조선인들의 교육열이 팽창하는 것에 비하여, 조선인 교원의 양

성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는 해방 이후 다시금 교원 부족 속

에서 교원의 신분과 대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실제 초등의무교육 

실현 과정에서 교원의 대우는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3) 이렇게 만들어진 교

원의 공무원 신분은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교원 대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1) 『미군정청관보』 1948년 8월 12일, 군정법령 제216호 「교육구의 설치」; 『미군정청관보』 
1948년 8월 12일, 군정법령 제217호 「교육구회의 설치」(국사편찬위원회 편, 『실록 대한
민국사 자료집: 한국교육 정책자료 1』, 2011, 2~6쪽).

2) 미군정청 문교부 조사기획과, 『文敎行政槪況: 檀紀 4279年度, 西紀 1946年度』, 1947, 27쪽.
3) 정재선, 「解放 · 國家再建期(1945~1959) 義務敎育 政策의 추이와 初等敎育의 강화」,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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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연도 합계 부산 원산 인천 경성 목포
진남

포
평양 군산 마산 성진

1877 273 273

1878 410 410

1879 922 922

1880 2,301 2,066 235

1881 2,206 1,925 281

1882 1,779 1,519 260

1883 2,327 1,780 199 348

1884 2,324 1,750 173 401

1885 2,780 1,896 235 561 88

1886 3,124 1,976 279 706 163

1887 3,480 2,006 374 855 245

1888 4,970 2,711 433 1,359 467

1889 5,589 3,033 598 1,361 597

1890 7,649 4,344 680 2,016 609

1891 9,021 5,255 655 2,331 780

1892 9,069 5,110 704 2,540 715

1893 8,871 4,750 794 2,504 823

1894 9,348 4,396 903 3,201 848

1895 12,303 4,953 1,362 4,148 1,840

1896 12,571 5,433 1,299 3,904 1,935

1897 13,615 6,067 1,423 3,949 1,867 206 27 76

1898 15,304 6,249 1,560 4,301 1,976 980 154 84

1899 15,163 5,806 1,600 4,118 1,985 868 311 127 249 99

1900 15,829 5,758 1,578 4,208 2,115 894 339 159 488 252 38

1901 17,816 6,804 1,504 4,628 2,490 931 370 200 566 259 64

1902 22,562 9,799 1,668 5,136 3,034 1,045 547 210 684 333 106

1903 28,797 10,776 1,946 6,433 3,673 1,417 779 207 3,002 396 168

1904 38,209 11,996 1,895 9,484 8,330 1,442 1,786 861 1,731 629 55

1905 51,934 13,364 3,150 12,710 11,247 2,020 3,002 2,063 2,593 1,593 192

* 비고 : 이동훈, 「‘재조일본인’사회의 형성에 관한 고찰」, 『일본연구』 29, 2018, 242쪽에

서 인용함.

<부표 1> 1877~1905년 재조일본인 인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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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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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재
산

수
입

사
용

료
및

수
수

료

(수
업

료
)

국
고

보
조

금
도

보
조

금
조

합
비

(부
과

금
)

기
타

수
입

세
입

합
계

19
27

년
11

0
,3
81

 
73

4,
15

8 
93

1,
66

2 
77

3,
62

5 
2,
49

2,
96

4 
1,
68

6,
38

9 
6,
72

9,
17

9 

1.
6%

10
.9
%

13
.8
%

11
.5
%

37
.0
%

25
.1
%

10
0
.0
%

19
28

년
11

2,
38

1 
76

6,
94

4 
94

0
,0
19

 
72

3,
62

2 
2,
55

4,
47

8 
1,
39

8,
21

0
 

6,
49

5,
65

4 

1.
7%

11
.8
%

14
.5
%

11
.1
%

39
.3
%

21
.5
%

10
0
.0
%

19
29

년
11

8,
50

0
 

79
2,
10

1 
94

7,
0
39

 
75

2,
37

2 
2,
62

2,
33

1 
2,
0
83

,2
66

 
7,
31

5,
60

9 

1.
6%

10
.8
%

12
.9
%

10
.3
%

35
.8
%

28
.5
%

10
0
.0
%

19
30

년
11

8,
94

9 
80

7,
19

1 
95

4,
58

6 
76

5,
77

6 
2,
59

0
,4
50

 
1,
38

7,
55

0
 

6,
62

4,
50

2 

1.
8%

12
.2
%

14
.4
%

11
.6
%

39
.1
%

20
.9
%

10
0
.0
%

19
31

년
51

,0
93

 
32

1,
96

6 
56

9,
89

5 
57

6,
30

0
 

1,
10

9,
91

9 
56

9,
12

7 
3,
19

8,
30

0
 

1.
6%

10
.1
%

17
.8
%

18
.0
%

34
.7
%

17
.8
%

10
0
.0
%

19
32

년
54

,9
76

 
33

1,
26

2 
54

7,
0
28

 
59

5,
39

3 
1,
14

3,
36

5 
69

5,
17

9 
3,
36

7,
20

3 

1.
6%

9.
8%

16
.2
%

17
.7
%

34
.0
%

20
.6
%

10
0
.0
%

19
33

년
59

,2
63

 
35

4,
16

7 
55

5,
85

8 
61

2,
24

9 
1,
19

1,
27

2 
59

3,
28

5 
3,
36

6,
0
94

 

1.
8%

10
.5
%

16
.5
%

18
.2
%

35
.4
%

17
.6
%

10
0
.0
%

19
34

년
60

,3
51

 
36

8,
19

8 
88

0
,6
0
8 

62
0
,3
63

 
97

2,
70

7 
82

1,
85

5 
3,
72

4,
0
82

 

1.
6%

9.
9%

23
.6
%

16
.7
%

26
.1
%

22
.1
%

10
0
.0
%

19
35

년
69

,1
16

 
33

9,
66

2 
1,
0
89

,8
14

 
58

9,
20

9 
77

6,
14

6 
84

2,
89

3 
3,
70

6,
84

0
 

1.
9%

9.
2%

29
.4
%

15
.9
%

20
.9
%

22
.7
%

10
0
.0
%

19
36

년
60

,2
45

 
35

4,
10

4 
1,
11

7,
72

5 
57

1,
59

5 
82

1,
45

4 
89

0
,5
88

 
3,
81

5,
71

1 

1.
6%

9.
3%

29
.3
%

15
.0
%

21
.5
%

23
.3
%

10
0
.0
%

19
37

년
69

,3
66

 
37

5,
87

8 
1,
15

8,
25

5 
64

7,
52

9 
92

1,
60

5 
1,
20

6,
97

3 
4,
37

9,
60

6 

1.
6%

8.
6%

26
.4
%

14
.8
%

21
.0
%

27
.6
%

10
0
.0
%

19
38

년
67

,2
15

 
41

1,
13

1 
1,
18

2,
65

7 
55

7,
30

3 
1,
0
61

,4
74

 
94

2,
21

3 
4,
22

1,
99

3 

1.
6%

9.
7%

28
.0
%

13
.2
%

25
.1
%

22
.3
%

10
0
.0
%

평
균

비
중

1.
7%

11
.0
%

18
.6
%

10
.6
%

36
.1
%

22
.0
%

10
0
.0
%

* 
비

고
: 
『조

선
지

방
재

정
요

람
』 

19
38

년
도

판
에

서
작

성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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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입
학

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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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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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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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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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
)

부
가

금

호
별

세

부
가

금

가
옥

세

부
가

금

호
별

할

(호
수

할
)

19
12

년
0
 

0
 

1,
0
19

 
0
 

1,
85

8 
58

,8
59

 
88

,3
55

 
29

0
,7
74

 
91

,1
38

 
46

2,
24

2 
42

,3
68

 
0
 

0
 

0
 

0
 

1,
0
36

,6
13

 

0
.0
%

0
.0
%

0
.1
%

0
.0
%

0
.2
%

5.
7%

8.
5%

28
.1
%

8.
8%

44
.6
%

4.
1%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3

년
10

,3
82

 
12

,1
85

 
2,
0
0
1 

0
 

13
,6
21

 
60

,1
0
7 

11
7,
17

6 
27

,5
82

 
10

2,
67

6 
76

2,
98

6 
50

,2
46

 
0
 

0
 

0
 

0
 

1,
15

8,
96

2 

0
.9
%

1.
1%

0
.2
%

0
.0
%

1.
2%

5.
2%

10
.1
%

2.
4%

8.
9%

65
.8
%

4.
3%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4

년
18

,9
67

 
20

,9
22

 
3,
64

5 
0
 

25
,7
88

 
64

,3
86

 
10

9,
82

7 
16

,2
87

 
10

0
,1
20

 
73

4,
17

8 
12

2,
70

2 
0
 

0
 

0
 

0
 

1,
21

6,
82

2 

1.
6%

1.
7%

0
.3
%

0
.0
%

2.
1%

5.
3%

9.
0
%

1.
3%

8.
2%

60
.3
%

10
.1
%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5

년
27

,2
10

 
22

,6
91

 
3,
45

7 
0
 

37
,8
92

 
59

,6
83

 
98

,8
95

 
35

,7
93

 
95

,3
70

 
88

4,
32

7 
67

,3
80

 
0
 

0
 

0
 

0
 

1,
33

2,
69

8 

2.
0
%

1.
7%

0
.3
%

0
.0
%

2.
8%

4.
5%

7.
4%

2.
7%

7.
2%

66
.4
%

5.
1%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6

년
32

,7
71

 
39

,7
79

 
5,
18

0
 

0
 

50
,3
73

 
66

,4
94

 
95

,3
75

 
30

,8
25

 
98

,2
48

 
95

8,
15

9 
57

,7
65

 
0
 

0
 

0
 

0
 

1,
43

4,
96

9 

2.
3%

2.
8%

0
.4
%

0
.0
%

3.
5%

4.
6%

6.
6%

2.
1%

6.
8%

66
.8
%

4.
0
%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7

년
93

,7
57

 
80

,3
65

 
8,
90

1 
0
 

86
,6
36

 
89

,7
82

 
11

6,
20

3 
52

,6
11

 
96

,3
92

 
96

3,
30

5 
60

,2
46

 
0
 

0
 

0
 

0
 

1,
64

8,
19

8 

5.
7%

4.
9%

0
.5
%

0
.0
%

5.
3%

5.
4%

7.
1%

3.
2%

5.
8%

58
.4
%

3.
7%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8

년
11

6,
24

9 
81

,7
27

 
13

,4
74

 
0
 

94
,1
76

 
10

3,
66

9 
14

9,
90

6 
91

,6
53

 
14

7,
0
18

 
1,
28

1,
94

0
 

26
0
,1
13

 
0
 

0
 

0
 

0
 

2,
33

9,
92

5 

5.
0
%

3.
5%

0
.6
%

0
.0
%

4.
0
%

4.
4%

6.
4%

3.
9%

6.
3%

54
.8
%

11
.1
%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19

년
33

4,
21

0
 

36
2,
62

8 
26

,6
0
5 

0
 

99
,4
63

 
15

0
,0
43

 
23

5,
90

8 
16

4,
45

0
 

20
9,
14

4 
1,
73

6,
68

3 
43

8,
12

1 
0
 

0
 

0
 

0
 

3,
75

7,
25

5 

8.
9%

9.
7%

0
.7
%

0
.0
%

2.
6%

4.
0
%

6.
3%

4.
4%

5.
6%

46
.2
%

11
.7
%

0
.0
%

0
.0
%

0
.0
%

0
.0
%

10
0
.0
%

19
20

년
3,
0
31

,3
70

 
1,
0
83

,2
15

 
87

,2
55

 
0
 

14
1,
82

8 
12

9,
93

0
 

0
 

16
1,
44

1 
58

0
,5
0
8 

3,
10

7,
97

0
 

65
2,
0
55

 
14

,2
47

 
14

4,
44

8 
22

,0
0
0
 

0
 

9,
15

6,
26

7 

33
.1
%

11
.8
%

1.
0
%

0
.0
%

1.
5%

1.
4%

0
.0
%

1.
8%

6.
3%

33
.9
%

7.
1%

0
.2
%

1.
6%

0
.2
%

0
.0
%

10
0
.0
%

19
21

년
3,
0
83

,3
95

 
1,
31

4,
0
84

 
97

,7
38

 
17

7,
35

9 
32

3,
32

7 
14

0
,3
0
0
 

0
 

10
9,
39

8 
1,
0
57

,3
86

 
3,
51

7,
86

0
 

89
7,
24

2 
13

4,
47

9 
48

5,
17

7 
47

9,
0
0
0
 

0
 

11
,8
16

,7
45

 

26
.1
%

11
.1
%

0
.8
%

1.
5%

2.
7%

1.
2%

0
.0
%

0
.9
%

8.
9%

29
.8
%

7.
6%

1.
1%

4.
1%

4.
1%

0
.0
%

10
0
.0
%

19
22

년
3,
93

7,
30

5 
2,
12

4,
23

3 
14

4,
33

0
 

27
1,
31

5 
83

6,
73

1 
12

6,
79

6 
0
 

19
8,
99

7 
1,
60

2,
90

9 
3,
50

8,
54

5 
94

7,
0
23

 
10

9,
27

4 
63

4,
28

2 
83

9,
0
0
0
 

0
 

15
,2
80

,7
40

 

25
.8
%

13
.9
%

0
.9
%

1.
8%

5.
5%

0
.8
%

0
.0
%

1.
3%

10
.5
%

23
.0
%

6.
2%

0
.7
%

4.
2%

5.
5%

0
.0
%

10
0
.0
%

19
23

년
3,
97

8,
33

3 
2,
30

9,
75

6 
14

6,
0
48

 
35

2,
57

8 
1,
62

2,
92

7 
14

1,
57

3 
0
 

20
5,
44

8 
1,
96

5,
27

5 
2,
57

5,
80

7 
1,
17

1,
48

7 
59

,0
36

 
34

5,
50

3 
23

9,
80

0
 

0
 

15
,1
13

,5
71

 

26
.3
%

15
.3
%

1.
0
%

2.
3%

10
.7
%

0
.9
%

0
.0
%

1.
4%

13
.0
%

17
.0
%

7.
8%

0
.4
%

2.
3%

1.
6%

0
.0
%

10
0
.0
%

19
24

년
3,
89

5,
91

8 
2,
33

9,
12

3 
14

6,
88

2 
33

7,
67

6 
2,
16

3,
91

4 
16

9,
46

0
 

0
 

13
9,
48

4 
1,
71

0
,1
96

 
2,
43

1,
20

8 
1,
0
0
9,
0
0
6 

88
,4
28

 
30

5,
78

6 
0
 

0
 

14
,7
37

,0
81

 

26
.4
%

15
.9
%

1.
0
%

2.
3%

14
.7
%

1.
1%

0
.0
%

0
.9
%

11
.6
%

16
.5
%

6.
8%

0
.6
%

2.
1%

0
.0
%

0
.0
%

10
0
.0
%

19
25

년
3,
96

0
,5
90

 
2,
32

6,
84

0
 
15

0
,2
36

 
40

7,
33

9 
2,
34

6,
40

1 
19

2,
91

4 
0
 

14
2,
0
21

 
1,
59

6,
84

8 
2,
30

4,
24

6 
83

5,
75

8 
10

6,
99

3 
19

9,
0
96

 
10

,0
0
0
 

0
 

14
,5
79

,2
82

 

27
.2
%

16
.0
%

1.
0
%

2.
8%

16
.1
%

1.
3%

0
.0
%

1.
0
%

11
.0
%

15
.8
%

5.
7%

0
.7
%

1.
4%

0
.1
%

0
.0
%

10
0
.0
%

 <
부

표
3>

 1
91

2년
~
19

38
년

조
선

인
초

등
교

육
재

정
세

입
종

목
별

누
년

비
교

표
(단

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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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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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비

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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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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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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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가

금

호
별

할

(호
수

할
)

19
26

년
3,
97

9,
25

7 
2,
37

1,
0
83

 
15

9,
16

7 
44

6,
48

2 
2,
55

2,
80

2 
19

0
,6
71

 
0
 

10
8,
78

8 
1,
33

6,
85

5 
2,
35

2,
81

5 
1,
0
0
4,
80

6 
10

6,
82

4 
26

0
,7
93

 
20

1,
50

0
 

0
 

15
,0
71

,8
43

 

26
.4
%

15
.7
%

1.
1%

3.
0
%

16
.9
%

1.
3%

0
.0
%

0
.7
%

8.
9%

15
.6
%

6.
7%

0
.7
%

1.
7%

1.
3%

0
.0
%

10
0
.0
%

19
27

년
1,
74

5 
2,
33

5,
41

6 
16

1,
48

9 
49

3,
28

3 
2,
69

9,
13

0
 
20

1,
29

2 
0
 

14
1,
34

2 
1,
24

8,
44

6 
6,
51

5,
21

9 
1,
10

2,
18

7 
13

2,
97

4 
20

6,
19

2 
75

6,
40

0
 

71
,5
34

 
16

,0
66

,6
49

 

0
.0
%

14
.5
%

1.
0
%

3.
1%

16
.8
%

1.
3%

0
.0
%

0
.9
%

7.
8%

40
.6
%

6.
9%

0
.8
%

1.
3%

4.
7%

0
.4
%

10
0
.0
%

19
28

년
0
 
2,
41

2,
18

8 
16

6,
44

8 
50

9,
74

5 
2,
82

1,
18

1 
19

4,
51

8 
0
 

11
8,
15

9 
1,
11

3,
42

0
 
6,
52

4,
26

6 
78

7,
57

1 
13

1,
45

2 
17

2,
15

3 
11

2,
40

0
 

2,
56

6 
15

,0
66

,0
67

 

0
.0
%

16
.0
%

1.
1%

3.
4%

18
.7
%

1.
3%

0
.0
%

0
.8
%

7.
4%

43
.3
%

5.
2%

0
.9
%

1.
1%

0
.7
%

0
.0
%

10
0
.0
%

19
29

년
0
 
2,
45

9,
0
31

 
17

1,
86

5 
50

6,
35

1 
2,
92

8,
17

4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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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조선인

호수(世帶)
49,259 10,146 3,645 4,533 14,061 15,578

가옥세부가금

최대액 추정치

(호수 × 0.8원)

39,407 8,116 2,916 3,626 11,249 12,462

실제

가옥세부가금

징수액

58,536 5,494 1,854 2,752 9,024 11,534

제한액 대비

징수액 비율
148.5% 67.7% 63.6% 75.9% 80.2% 92.6%

지역명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조선인

호수(世帶)
3,972 23,529 6,005 3,248 6,435 4,092

가옥세 부가금

최대액 추정치

(호수 × 0.8원)

3,178 18,823 4,804 2,598 5,148 3,273

실제

가옥세부가금

징수액

3,085 15,221 3,611 1,964 3,998 3,278

제한액 대비

징수액 비율
97.1% 80.9% 75.2% 75.6% 77.7% 100.2%

* 비고 1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8년도판 및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서 가

공, 작성함. 

* 비고 2 : 戶數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지역별 世帶 수 통계임.

<부표 6> 1928년 府 지역 학교비 가옥세부가금 징수 비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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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명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부과금 예산

총액
258,545 23,910 11,854 13,673 55,600 52,535 21,084

가옥세

부가금

부과호

수
19,036 5,149 1,047 3,440 5,315 6,001 2,330

1호당

평균액
3.075 1.067 1.771 0.8 1.698 1.922 1.324

총액 58,536 5,494 1,854 2,752 9,024 11,534 3,085

특별

부과금

(호별할) 

부과호

수
16,705 2,919 2,000 1,754 5,811 7,717 3,600

1호당

평균액
11.972 6.308 5 6.228 8.015 5.313 5

총액 199,992 18,413 10,000 10,924 46,575 41,000 18,000

가옥세부가금에대한

특별부과금비율
3.4배 3.4배 5.4배 4.0배 5.2배 3.6배 5.8배

학교비명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계

부과금 예산

총액
52,648 9,307 11,909 19,860 15,680 546,605

가옥세

부가금

부과호

수
5,555 2,675 2,455 2,226 1,882 57,111

1호당

평균액
2.74 1.35 0.8 1.796 1.742 2.106

총액 15,221 3,611 1,964 3,998 3,278 120,276

특별

부과금

(호별할)

부과호

수
8,300 2,134 2,210 3,050 3,100 59,300

1호당

평균액
4.51 2.665 4.5 5.2 4 7.188

총액 37,433 5,687 9,945 15,860 12,400 426,248

가옥세부가금에대한

특별부과금비율
2.5배 1.6배 5.1배 4.0배 3.8배 3.5배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서 가공, 작성함.

* 비고 2 : 가옥세부가금 총액과 특별부과금 총액은 각각 부과호수에 총액을 곱하는 방식

으로 역산하여 구한 값으로, 역산한 총액의 합계는 『조선지방재정요람』에 기재된 부과금

예산 총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표 7> 1928년 府 학교비 부과금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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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명 고양군 광주군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지역 총

호수(世帶)
31,172호 14,359호 18,433호 13,446호 11,529호 6,117호 13,356호

부과금 세입

최대액(추정)
24,938 11,487 14,746 10,757 9,223 4,894 10,685

부과금 세입액

(실제)
23,996 11,292 14,516 10,769 8,816 4,855 9,671

학교비명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진위군 수원군 시흥군

지역 총

호수(世帶)
11,306호 10,826호 13,536호 13,675호 11,713호 26,131호 12,580호

부과금 세입

최대액(추정)
9,045 10,826 10,829 10,940 9,370 20,905 10,064

부과금 세입액

(실제)
8,960 9,800 10,090 9,767 9,040 19,795 8,863

학교비명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군 지역

합계
지역 총

호수(世帶)
13,965호 9,226호 13,710호 9,743호 12,623호 24,071호 291,517호

부과금 세입

최대액(추정)
11,172 7,381 10,968 7,794 10,098 19,257 233,214

부과금 세입액

(실제)
10,455 6,955 10,560 7,400 9,145 46,585 251,330

* 비고 1 : 지역 총 호수(世帶)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8년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부과금 세입 최대액(추정)은 지역 총 호수에 당시 호세부가금 제한율 0.8을 곱한

추정값임. 

* 비고 3 : 부과금 세입액(실제)는 『조선지방재정요람』 1928년도판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징수 액수임.

<부표 8> 1928년 경기도 郡 학교비 부과금 세입 추정 및 실제 징수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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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본인 조선인

남 여 남 여

인원
(명)

평균월봉
(원)

인원
(명)

평균월봉
(원)

인원
(명)

평균월봉
(원)

인원
(명)

평균월봉
(원)

1913 416 57 12 27 823 18 2 15

1914 456 56 18 28 953 19 1 15

1915 509 56 26 27 1,014 19 21 15

1916 546 55 31 29 1,078 20 49 15

1917 587 55 32 28 1,082 21 75 15

1918 612 57 43 26 1,085 25 83 19

1919 693 68 55 37 1,206 32 80 25

1920 779 112 99 70 1,612 52 113 45

1921 893 115 150 74 2,022 52 159 46

1922 1,094 115 213 75 2,598 52 201 48

1923 1,351 113 260 75 3,187 52 275 48

1924 1,572 113 317 75 3,683 52 349 47

1925 1,699 114 335 77 4,297 51 410 47

1926 1,803 114 343 79 4,682 52 421 48

1927 1,934 114 333 77 4,937 52 396 48

1928 1,993 117 304 79 5,185 52 415 48

1929 2,138 116 301 79 5,356 53 447 48

1930 2,259 115 289 80 5,601 53 460 49

* 비고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0년도판에서 작성함.

<부표 9> 1913년~1930년 공립보통학교 훈도 인원수 및 평균 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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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俸給及諸給

(원)

支出合計

(원)

전체 지출

대비

봉급 비중

남 여

인원
(명)

평균월봉
(원)

인원
(명)

평균월봉
(원)

1913 340,925 689,657 49.4% 570 42 84 27

1914 390,766 726,500 53.8% 646 41 89 28

1915 418,035 804,234 52.0% 697 41 98 28

1916 449,562 852,180 52.8% 759 41 104 28

1917 474,421 957,074 49.6% 823 41 121 28

1918 483,252 1,400,485 34.5% 866 44 129 28

1919 759,318 2,041,476 37.2% 910 57 161 39

1920 1,401,640 2,724,452 51.4% 928 100 197 71

1921 1,489,405 3,158,705 47.2% 960 104 229 66

1922 1,692,766 3,591,031 47.1% 1,002 104 258 81

1923 2,099,457 4,748,038 44.2% 1,062 104 267 83

1924 1,887,080 3,632,049 52.0% 1,097 103 299 82

1925 1,799,440 3,315,906 54.3% 1,119 104 301 83

1926 1,891,571 3,825,801 49.4% 1,158 106 291 83

1927 1,914,347 4,113,748 46.5% 1,184 105 320 82

1928 2,034,685 4,318,161 47.1% 1,240 110 315 82

1929 2,096,221 4,310,463 48.6% 1,296 106 321 84

1930 2,149,135 4,255,454 50.5% 1,310 105 340 80

* 비고 1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0년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공립소학교 훈도 임금 관련 통계에는 민족이 제시되

어 있지 않은데, 이는 공립소학교 훈도에는 거의 일본인만 임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부표 10> 1913~1930년 공립소학교 지출 대비 봉급 비중과 공립소학교 훈도 인원수 및 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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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교 이름 관직 관등(級俸) 공훈 비고
1

개성제1

보통학교

荒內貞作 訓導 3 종7훈8 學校長, 일본인
2 嶽小原天眞 訓導 6 　 일본인
3 韓相國 訓導 7 　
4 李熙天 訓導 (월60) 　
5 安性鎭 訓導 (월60) 　
6 韓麟洙 訓導 8 　
7 金光秀 訓導 9 　
8 柳驥秀 訓導 9 　
9 遠藤萬年彦 訓導 9 　 일본인
10 田尻豐治 訓導 9 　 일본인
11 金元經 訓導 9 　
12 間宮盛敏 訓導 (월47) 　 일본인
13 李相薜 訓導 10 　
14 李福男 訓導 10 　
15 林炳祐 訓導 10 　
16 閔泳郁 訓導 10 　
17 柳承亨 訓導 10 　
18 徐廷龜 訓導 (월42) 　
19 孟允永 訓導 11 　
20

개성제2

보통학교

田中三郞 訓導 3 종7훈8 學校長, 일본인
21 小武愛人 訓導 5 　 일본인
22 鄭在鳳 訓導 6 　
23 坂井盛三 訓導 8 　 일본인
24 申昌均 訓導 8 　
25 金敎德 訓導 9 　
26 金亨鎭 訓導 9 　
27 李公雨 訓導 9 　
28 李瑢在 訓導 9 　
29 白南極 訓導 10 　
30 朴慶男 訓導 10 　
31 須原一起 訓導 (월42) 　 일본인
32 朱錫南 訓導 (월42) 　
33

개성여자

보통학교

堀越進 訓導 4(△월97) 종7훈8 學校長, 일본인
34 長澤彌一郞 訓導 5 　 일본인
35 金兢善 訓導 (월70) 　
36 吳琫煥 訓導 7 　
37 崔成鎭 訓導 (월60) 　
38 趙濚鍾 訓導 8 　
39 孫淑英 訓導 9 　
40 黃雲尙 訓導 9 　
41 北村ツヨ 訓導 10 　 일본인
42 安泰和 訓導 10 　
43 河本正義 訓導 10 　 일본인
44 金壽奉 訓導 (월44) 　
45 徐順子 訓導 (월42) 　

* 비고: 『조선총독부직원록』 1931년도 판에서 작성함.

<부표 11> 1931년 개성부 소재 공립보통학교 재직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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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급봉→10급봉 10급봉→9급봉 9급봉→8급봉

연대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20년대 161 1192.5 261 739.8 259 718.7 

1930년대 327 828.2 689 989.0 706 1058.3 

1940년대 180 468.4 242 559.6 309 680.4 

합계 698 845.0 1218 860.7 1319 912.6 

　 8급봉→7급봉 7급봉→6급봉 6급봉→5급봉

연대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20년대 227 1067.7 217 1377.6 209 979.7 

1930년대 345 2228.1 227 2307.4 229 1558.8 

1940년대 197 1623.0 92 1884.5 50 1255.6 

합계 842 1724.9 579 1840.1 508 1285.4 

　 5급봉→4급봉 4급봉→3급봉 3급봉→2급봉

연대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건수 평균 기간

1920년대 116 1016.3 32 1220.5 9 1176.1 

1930년대 133 1764.6 37 1746.1 2 1095.0 

1940년대 26 1474.0 7 1825.0 - -

합계 288 1448.6 78 1548.9 13 1375.8 

　 2급봉→1급봉
비고 : 1. 『조선총독부직원록』 각 연도판에서 작

성함. 2. 1910년대는 조선인을 제외하기 어려워 통계

에서 제외하였음. 3. 승급 연대는 해당 급봉으로 승

급한 시점를 기준으로 함. 4. 직원록 사이의 간격은 

임의로 1년으로 통일하여 측정함. 

연대 건수 평균 기간

1920년대 1 1460.0 

1930년대 1 1460.0 

1940년대 - -

합계 2 1460.0 

<부표 13> 직원록 자료에서 시기별 1급봉 상승에 걸리는 기간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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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제한율 0.900 1.000 1.000 1.000 1.000 1.100 1.380 1.590 1.900 표시 불가

고양 0.880 0.840 0.830 0.800 0.650 1.130 1.390 2.980 

자료

없음

2.590 3.000 

광주 0.848 0.915 0.955 1.006 1.070 1.100 1.780 1.780 2.000 2.440 

양주 0.999 1.000 0.980 0.950 0.940 1.000 1.250 1.260 1.760 2.430 

연천 0.890 0.890 0.893 0.978 0.990 1.040 1.280 2.400 2.350 3.040 

포천 0.900 0.900 1.000 1.080 1.150 1.050 1.260 1.460 2.430 4.430 

가평 0.889 0.857 0.928 0.938 0.960 1.060 1.510 1.710 1.360 1.990 

양평 0.850 0.926 0.939 0.927 0.920 1.030 1.710 2.100 2.120 2.550 

여주 0.857 0.848 0.917 0.923 1.000 1.020 1.620 2.430 2.840 3.860 

이천 0.862 0.757 0.925 0.919 0.930 1.050 1.260 2.030 3.120 3.980 

용인 0.900 1.000 1.000 1.000 1.000 1.100 1.260 2.050 2.260 3.240 

안성 0.859 0.882 0.931 0.993 0.960 1.380 1.580 1.270 2.730 3.600 

진위 0.860 0.850 0.915 0.950 0.920 0.970 1.260 1.160 2.800 3.410 

수원 0.860 0.870 0.930 0.940 0.940 1.080 1.870 2.250 3.490 5.570 

시흥 0.716 0.789 0.809 0.880 0.840 0.900 1.260 1.200 1.880 2.340 

부천 0.880 0.850 0.939 0.979 0.930 1.020 1.260 1.530 2.270 3.560 

김포 0.850 0.966 0.955 0.946 0.950 1.060 1.450 2.260 3.120 3.790 

강화 0.872 0.966 0.959 0.973 0.900 1.050 1.400 1.930 3.110 4.770 

파주 0.860 0.950 0.937 0.960 0.940 1.070 1.580 1.210 2.000 2.910 

장연 0.830 0.936 0.954 0.950 0.940 1.030 1.480 1.960 2.880 3.760 

개풍 0.868 0.873 0.876 0.937 0.880 1.100 1.530 1.950 2.190 3.030 

* 비고 1 : 『조선지방재정요람』 각 연도판에서 작성함.

* 비고 2 : <그림 4-2>는 이 표를 활용하여 만든 그래프임.

<부표 14> 1930년대 경기도 각 군 학교비 1호당 평균 부과금 액수 (단위 : 원)



- 325 -

연도
小學校 本科 正敎員(小本正) 尋常小學校 本科 正敎員(尋正)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1916 24.2 16.68 22.22 18.79 14.35 17.92

1917 24.41 17.04 22.82 19.26 14.76 18.33

1918 31.42 21.71 28.84 24.55 18.81 23.28

1919 36.15 25.3 33.21 28.24 21.75 26.65

1920 66.73 47.73 61.47 52.19 40.79 49.25

1921 67.88 48.5 62.36 53.3 41.72 50.1

1922 70.56 49.35 64.32 54.64 42.41 51.06

1923 72.03 49.8 65.26 55.37 42.66 51.42

1924 72.88 49.87 65.67 55.28 43.65 51.42

1925 72.78 49.75 65.47 55.73 43.09 51.32

1926 72.9 50.02 65.34 55.77 42.95 51.08

1927 72.47 50.06 65.05 55.3 42.89 50.49

1928 72.81 50.79 65.73 55.16 43.18 50.39

1929 71.8 50.51 65.05 54.08 43.08 49.62

1930 70.24 49.74 63.86 52.85 42.7 48.66

1931 68.5 48.77 62.47 51.37 42.47 47.65

1932 68.33 48.60 62.33 51.14 42.49 47.64

1933 68.43 48.40 62.35 50.78 42.53 47.46

1934 68.68 48.49 62.54 50.64 42.45 47.31

1935 69.15 48.83 63.02 50.60 42.42 47.24

1936 69.39 49.52 63.39 50.63 42.57 47.26

1937 70.70 50.14 64.44 50.96 41.88 46.92

1938 71.41 50.39 64.96 51.48 42.18 47.00

1939 74.50 51.95 67.51 53.00 42.39 47.28

* 비고 1 : 文部省, 『文部統計摘要』, 1924, 1926, 1930, 1934, 1937년도 판; 文部省, 『大日

本帝国文部省年報』 66 下(昭和13年 4月~昭和14年 3月), 1939; 文部省, 『大日本帝国文部省

年報』 67 下(昭和14年 4月~昭和15年 3月), 1940에서 작성함.

* 비고 2 : 일본 본국의 심상소학교 본과 정교원은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에서 모두 가

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소학교 본과 정교원(小本正)’과 심상소학교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상소학교 본과 정교원(尋正)’으로 구분되었다. 

<부표 15> 1916~1939년 일본 본국 심상소학교 교원의 평균 월봉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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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小學校 本科 

正敎員 (小本正)

公立普通學校 

訓導 

조선에서의

추가 급료

조선에서의

급료 비율

1916 24.2 55 30.8 2.27배

1917 24.41 55 30.59 2.25배

1918 31.42 57 25.58 1.81배

1919 36.15 68 31.85 1.88배

1920 66.73 112 45.27 1.68배

1921 67.88 115 47.12 1.69배

1922 70.56 115 44.44 1.63배

1923 72.03 113 40.97 1.57배

1924 72.88 113 40.12 1.55배

1925 72.78 114 41.22 1.57배

1926 72.9 114 41.1 1.56배

1927 72.47 114 41.53 1.57배

1928 72.81 117 44.19 1.61배

1929 71.8 116 44.2 1.62배

1930 70.24 115 44.76 1.64배

1931 68.5 116 47.5 1.69배

1932 68.33 114 45.67 1.67배

1933 68.43 119 50.57 1.74배

1934 68.68 112 43.32 1.63배

1935 69.15 109 39.85 1.58배

1936 69.39 105 35.61 1.51배

1937 70.70 102 31.3 1.44배

1938 71.41 99 27.59 1.39배

1939 74.50 94 19.5 1.26배

1940 - 97 -

* 비고 : <부표 9>, <부표 15>, <표 4-7>을 활용하여 작성함.

<부표 16> 일본인 남성 교원의 일본 본국과 조선에서의 평균 급료 비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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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ts 

Changes

Yoon, Hyunsa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nges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by focusing on 1) the continuation and influence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tructure formed since the Korean 

Empire, 2) the influence of the changes in the Japanese legal system, 3)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and 

Koreans. This study thus aimed to identify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gain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rule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not transplanted one-sidedly or newly created. The  Japanese Empire could 

not completely ignore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educational finance 

system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Korean Empire. In this process,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was dualized into the Korean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at succeeded the traditions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system 

for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which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mainland Japan. It took considerable time to change this 

structure, leading to an expected outcome of stirring the Koreans’ fervor 

for education. Unifying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us beca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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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task. Although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s for Koreans and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became more legally cohesive, they 

became more distant in operation. 

Moreover, the rul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not limited to Koreans. The ruling system had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also taking the colonizers, that is,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into consideration. In this process, the legal system of 

mainland Japan served as a “model system.” As the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mainland Japan changed and state subsidies increased,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demanded that they should also receive 

the support provided to the Japanese citizens in mainland Japan. They also 

aimed to use this support as a symbol of the superiority of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over the Koreans. Such was the implic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decision to provide state 

subsidies exclusively to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In the early 1930s, as many students were expelled from school because 

they could not pay their tuition, the Koreans sought a financial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Pointing out that Koreans experienced discrimination 

within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Koreans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lower the tuition fees, solve the issue of Japanese teachers receiving 

high salaries, and provide Koreans with state subsidi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artly accepted this demand and provided 

subsidies to lower the tuition. Nevertheless, the so-called “state subsidies” 

were still limited to Japanese nationalities. Despite the newly provided state 

subsidies, the “discrimination theory” continued to be raised. 

The introduction of the Kominka policy in the late 1930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for Koreans. In this 

process, the pay raise of teachers was delayed to resolve the financial 

pressure caused by the high wages of the teache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creased the tax on Koreans for fiscal 

growth and simultaneously promised to provide subsidies commensurate 

with mainland Japan. This structure, however, did not last long. Since it 

was important that Japanese teachers were brought from the mainl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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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minka policy, the teachers’ wages in the 1940s rose at an 

unprecedented rate. The promise of more subsidies was inadequate, and 

the increasing burden of educational costs had to be covered by taxes 

directly levied on Koreans. The assimilationism that gathered speed in the 

later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aggravated this situation, and repeated 

expansions led to fissures in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identified three characteristics in 

th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irst,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formed by 

succeeding that of the Korean Empire. This was the condition of the early 

educational finance structure, which was maintained for a long time and 

influenced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Seco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lementary education finance system was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s, the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and 

the changes in mainland Japan. Joseon, a colony of the Japanese Empire, 

was not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mainland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law. The pretexts of educating the Japanese children residing 

in colonial Korea as Japanese citizens and the need to assimilate the 

Koreans prompt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refer to 

mainland Japan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Korea’s educational finance. 

This, at times, led to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or became a factor 

that created expansions and fissures in the education finance system.

keywords : School Union(Hag̀ kyo-johap), Local School Board Expense(hag̀ kyo-bi), 

Daehan Empire, Public Common School, State Subsidies.

Student Number : 2015-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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